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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선진국의 복지와 노동정책의 최근 추세는 ‘일과 가족의 양립

(work-family balancing)’ 정책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음.

- 고용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가족형태가 부부와 자녀를 중

심으로 한 전통적인 형태를 벗어나 매우 다양해진 새로운 

현실에서, 근로자와 서민은 더 이상 가족임금(family wage)

의 세계가 아닌 새로운 복지국가를 요구

- 국가 수준에서도 복지국가 재편의 길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노동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

식으로 제도개편 추진

⃝본 연구는 경제활동과 출산이 상호 대체하는 정도는 각 사회

가 제공하는 경제활동의 기회와 양육지원의 체계에 따라서 달

라진다는 페미니스트 복지국가론의 시사점에 기대어 

- 시장노동과 보살핌노동의 사회-개인간, 여성-남성간 배분양

식에 관한 국가간 비교분석을 시도함. 

◈ 주요 내용

⃝여성노동시장 특성의 유형화

- 분석대상국가의 여성고용률 수준을 단순화해서 보자면, 노

르딕국가가 가장 높은 여성비율을 나타내고 그 다음이 어

권 국가들이며 대륙국가는 가장 낮은 수준의 여성비율을 나

타냄

- 1인당 GDP 1만∼2만불 증가 기간동안 연령계층별 고용률의 

M-curve가 거의 사라짐. 그러나 보육․휴가제도 등의 사회

요 약  i



정책적 뒷받침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미국과 캐나다 등 

어권 국가의 경우 2만불 시점에도 30대 초반 여성의 고용률

은 여전히 약간의 함몰을 보임.

- 자녀수에 따른 여성의 고용률 차이를 통계로 살펴보면, 스웨

덴과 덴마크는 자녀수에 따른 여성고용률 감소현상이 나타

나지 않았고, 노르웨이와 프랑스는 자녀를 한 명 낳을 때까

지는 고용에 큰 향을 미치지 않으나, 어권 국가와 독일, 

네덜란드의 경우는 여성의 고용률이 자녀수에 분명한 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일․가족 양립지원제도의 특성별 유형화

- 첫 번째 유형은 일하는 엄마(working mothers)를 지원함으

로써 여성을 전일제 근로자로 남을 수 있게 하는 정책적 지

향을 가진 국가

- 두 번째 유형은 여성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적어

도 자녀가 어린 시절에는 여성이 임금노동을 중단하고 노동

시장을 떠나서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는 인센티브구조를 제

공하는 체제

- 세 번째 유형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미흡한 자유주

의적 복지국가군. 미국과 같이 보편적 제도로서의 아동수당

과 공적서비스로서의 보육시설, 유급육아휴직 등 양육에 대

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 거의 없음.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제도와 적극적 

조치를 통해서 노동시장을 합리화하고 여성을 노동시장에 

통합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우리나라는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을 통해서 여성의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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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진입을 자유롭게 해주는 시스템은 거의 작동되지 않는 

상태

- 모성휴가의 경우 급여의 사회보험화조차도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며, 남성의 휴가사용으로 양육역할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정책적 노력도 전혀 시도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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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일과 가족의 양립(work-family balancing)’이란 사회의 각 구성원이 

시장노동(market work)과 보살핌노동(care work)을 적절한 수준에서 

수행하고 때로는 거부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을 그리는 용어이

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에게 모두 중요한 권리이지만, 지금까지 시장노

동에의 접근권이 제약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삶을 누리기에 어려움

을 겪어 왔던 여성의 경우에는 더더욱 중요한 개념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는 경제활동과 출산이 상호 대체하는 정도는 각 사회가 제공

하는 경제활동의 기회와 양육지원의 체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페미니

스트 복지국가론의 중요한 시사점에 기대어 시장노동과 보살핌노동의 

사회-개인간, 여성-남성간 배분양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복지국가의 

성격과 이에 따른 양육지원체계의 성격은 시장노동과 보살핌노동의 사

회-개인간, 여성-남성간 배분에 향을 미친다. 특히 보살핌노동은 국가

와 시장, 그리고 개별 가정으로 배분되며 개별 가정에서는 다시 남성과 

여성간에 배분되면서 복지-고용체제(welfare-employment regime)의 성

격을 규정하게 되는 핵심적인 개념이다. 

남성은 생계부양자이고 여성은 양육자인 전통적인 분업유형에서부

터 남성부양자모델의 일부 변형으로서 여성이 시간제노동자로 시장노

동에 참여하는 유형,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이인소득자모델, 시장을 

통해 양육을 해결하는 이인소득자모델이 지금까지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아온 성분업의 양식들이다(Crompton, 1999). 이러한 성분업 양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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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하여 복지국가는 남성은 생계부양자(breadwinner)로 정의하여 노

동권과 탈노동권(탈상품화)을 일정 수준에서 보장하고, 여성은 보살핌

제공자(caregiver)로 정의하여 가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만 사회권을 

보장하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시간제노동을 통한 생계조력자 정도의 

지위를 부여하여 가정을 통한 간접적인 보호를 제공해 왔다.

이러한 전통적인 사회시스템에 대한 변혁의 요구는 아래로부터 그리

고 위로부터 동시에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고용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가족형태가 부부와 자녀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형태를 벗어나 매우 

다양해진 새로운 현실에서, 노동자와 서민은 더 이상 가족임금(family 

wage)의 세계가 아닌 불확실성의 세계에 놓이게 되었고, 따라서 새로

운 복지국가를 요구하게 되었다. 국가 수준에서도 전통적인 복지국가

가 처한 여러 가지 난점을 처리하기 위한 복지국가 재편의 길을 추구

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노동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때 ‘일과 가족의 양립

(work-family balancing)’은 중심적인 선언이 되었다. EU와 OECD가 

회원국에게 전하는 복지와 노동에 관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에서도 ‘일

과 가족의 양립’은 하나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 흐름에서 비켜갈 수 없다. 우리나라는 한편에서 여성

의 경제활동참가가 OECD 국가 중 최하 수준이라는 점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은데,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율 또한 OECD 

국가 중 최하수준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대두되어 더욱 깊은 우려를 자

아내고 있다. 개인수준에서 출산과 경제활동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이

해되지만, 사회(또는 국가)수준에서 보자면 어떤 국가는 여성의 경제활

동참가율과 출산율이 모두 높게 나타나는 반면, 어떤 국가에서는 여성

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모두 낮게 나타나는 국가가 발견된다. 

이러한 차이는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회와 그렇

지 않고 시장노동과 가족생활 중에서 택일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시스

템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후자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개선하는 과제는 매우 시급하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일과 가족의 양립’이라는 것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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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를 통해서 일정한 시기에는 가족에 대한 보살핌노동에 전념하고 

이후에 다시 시장노동에 진입하는 방식의 생애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생애노동 유형이라면 오래 전부터 이루어

져 왔던 것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여성에게 주어지는 조건은 동등한 자

격으로 시장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애초에 박탈하는 것과 다르

지 않다는 것은 이미 널리 동의되고 있는 바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시점에서 ‘일과 가족의 양립’을 외치는 의미는 어린 자녀를 둔 여성과 

남성이 자녀양육책임으로 인하여 시장노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소득활동으로 인하여 사회의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데 소홀함이 없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주요 선진국에서 ‘일과 가족의 양립’

이 어느 정도로 가능한 수준에 이르 는지를 살펴보고 이들 국가가 이

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어떤 정책들을 펴고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우

리나라의 현실에서 볼 때 어떤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논

의하고자 한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시장노동과 보살핌

노동의 성별분업에 관한 이론과 성별분업양식에 향을 미치는 정책들

에 관한 분석틀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OECD 주요국 여성노동의 특

징을 자녀양육기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일과 가족의 양립’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주요 선진국의 일-가족 양립지원 정책의 

중심은 보육정책과 모성휴가제도에 있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각각 

보육정책과 모성휴가제도의 동향을 살핀다. 한 국가의 양립지원체계는 

이 두 제도 이외에도 다양한 하위제도들을 포함한다. 제6장에서는 독

일의 국가사례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예를 

제시한다. 제7장에서는 선진국 양립지원제도의 경험을 우리나라에 적

용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과 자녀양육의 실태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우리의 현실인식의 기반으로 삼는다. 마지막으로 제8장은 전

체 연구의 흐름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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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논의

이 장에서는 시장노동(market work)과 보살핌노동(care work)이 성

별로 배분되는 양식에 관한 이론적인 논의들을 정리한다. 여성이 시장

노동에 참여하여 노동을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은 가정

에서 여성의 보살핌노동의 부담은 ‘주어진 조건’으로 다루며, 여성과 

남성의 역할배분에 대한 심도있는 접근은 거의 없었던 데 비하여 페미

니스트들은 복지국가의 성격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시장노동과 보살핌

노동이 성별로 배분되는 양식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 다.

이 장에서는 제1절에서 여성의 시장노동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노

동경제학의 접근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여성의 시장노동을 이해하는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시장노동과 보살핌노동을 함께 생각하고 여성의 

노동과 남성의 노동을 동시에 생각하는 페미니스트 복지국가론의 접근

방식을 소개한다. 제2절에서는 페미니스트 복지국가론의 일정한 기여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가지 결함의 극복과 개념의 재구성이 필요

함을 지적하고 나름대로 새로운 개념적 틀을 제시해 보았다. 제3절에

서는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본 시장노동과 보살핌노동의 배분양식의 특

성을 정리하면서 유형화를 시도한다. 제4절에서는 이러한 성분업의 양

식을 설명하는 분석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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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여성경제활동에 대한 두 가지 접근방식

1. 신고전주의 노동경제학의 접근방식

Robbins(1930) 이래로 노동경제학에서는 개인이 노동을 공급하는 시

간은 임금의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와 소득효과(income effect)라

는 상반되는 방향을 가진 두 가지 힘이 서로 상쇄된 결과라고 본다. 실

질임금률의 상승은 여가시간을 더 비싼 것으로 만들어서 일하는 시간

을 증가시킨다. 한편, 소득의 증가는 재화뿐 아니라 여가시간에 대한 

구매력을 향상시킨다. 일반적으로 학력수준이나 경력 같은 인적자본

(human capital)의 양이 많을수록 노동시장참여가 높은 것은 임금효과

라고 볼 수 있으며, 가족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노동력 공급이 감소

하는 현상은 소득효과로 설명된다. 따라서 신고전주의 경제학이론의 

전통 또는 인적자본이론의 틀 안에서 파악할 때, 노동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잠재적 임금(potential market wage)이 높을수록 여성의 노동

력공급은 늘어나게 되고, 잠재적 임금은 학력과 경력 같은 인적자본의 

양에 달려 있게 되므로 고학력 여성일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남성보다 적은 것은 여성의 출산과 양육, 가

사노동 역할 때문이라고 본다. 출산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제약하

는 직접적인 이유는 육아가 어머니의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데 어머

니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고전경제학의 분석틀에서 개

인의 노동시간에 관한 의사결정의 규칙은 유보임금(또는 의중임금, 

reservation wage)과 시장제안임금(market wage 또는 offered wage)의 

비교로 요약된다. 의중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이 시장에서 제안될 때 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개인의 시장임금은 학력, 경력, 기술 등 그의 인적

자본에 의해 크게 향을 받는다. 이것은 노동하지 않을 경우 잃게 되

는 기회비용이기도 하다. 유보임금은 주로 자산소득이나 다른 가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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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의 임금에 의해 결정되고 교육수준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

진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자녀의 수가 많거나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

록 유보임금이 높아지는 것으로 본다(Nakamura and Nakamura, 1991). 

이 이론에서는 출산과 양육이 왜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지에 대

해서는 자녀가 비용을 수반하는 내구성 소비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

문이라고 한다(Becker, 1960; 1965). 비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머니

의 시간인데 이는 달리 말하면 여성의 기회비용이다(Schultz, 1974). 여

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경우에는 대신 자녀를 돌보아 줄 사람이나 기

관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뺀 나머지가 취업여성의 

‘순 시장임금(net market wage)’이 된다. 따라서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여성의 유보임금은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Connelly, 

1992; Blau and Robins, 1988; Klerman and Leibowitz, 1990; Heckman, 

1974). 

이러한 이론적 논의가 시사하는 바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경제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이 많을수록, 그리고 나아가서는 

보육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소득이 높을수록 가

사노동이 임금노동을 대체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

명은 우리의 상식에 부합하는 함의를 전달할 뿐 아니라 개인을 단위로 

하는 분석을 통해서 검증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경제학적인 설명이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양

육을 포함하는 행위양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

렵다. 신고전경제학의 분석틀에서 개인단위의 모든 선택행위는 유보임

금과 시장임금을 상승 또는 하락시키는 요인들의 함수로 설명되므로 

이 틀 자체 내에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없고 아무런 오류도 없다. 

그러나 이 이론 틀에서는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여성의 시장임금

수준 등이 왜 각 사회에서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관심은 포함될 

여지가 별로 없으며, 여성의 유보임금을 결정하는 요인이 남성과는 다

르게 구성되는 원인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는 바가 없다. 이 모든 것

들은 이 분석틀에서는 ‘주어진 조건 하에서’로 표현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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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적 접근방식으로서의 페미니스트 복지국가론

사회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도 

천착할 필요가 있다. 사회학에서 이것은 ‘행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구조’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보

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다시 제기하기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반비례하는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해 보자.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둘 다 낮은 국가군이 

있고 이 두 가지가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국가군으로 나뉘는 경

향이 있다면, 경제활동과 출산이 상호 대체하는 정도는 각 사회가 제

공하는 경제활동의 기회와 양육지원의 체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국가가 제공하는 경제활동의 기회와 양육지원체계의 성격을 평가하

고 유형화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Gauthier(1996)에 따르

면, 국가의 양육지원체계와 여성경제활동지원체계는 인구의 증감현상

과 이에 대한 국가의 태도, 경제의 조직원리와 경기의 변화, 그리고 무

엇보다도 성역할의 분리 또는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수준에 

향을 받는다. 이러한 요인들에 주목하여 그녀는 출산장려주의모델

(pro-natalist model: 프랑스),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를 강화하는 전통주

의모델(pro-traditional model: 독일), 평등주의모델(pro-egalitarian model: 

스웨덴), 비개입주의모델(non-interventionist model: 국)을 구분하 다. 

복지국가 가족정책의 젠더적 특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로서 Lewis 

(1992), Orloff(1993), Sainsbury(1994; 1996; 1999)로 이어지는 일련의 

연구들이 기여한 바는 매우 크다. 이들의 연구는 모두 Esping-Andersen

을 비롯한 주류 복지국가론이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의 수준과 

그 결과로 사회적으로 용인할 만한 생활수준을 제공하는 정도를 근거

로 복지국가를 분류한 데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에서 출발한다. 여성주

의적 시각에서 볼 때, 탈상품화의 개념은 노동시장에 대한 종속으로부

터 개인을 보호하는 정도, 즉 강제적인 노동으로부터 보호의 개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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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문제가 되려면 먼저 노동시장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전

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탈상품화의 개념은 여성이 배제된 개념이

라는 것이다. 또한 주류 복지국가유형론은 사회적으로 용인할 만한 생

활수준이라는 것이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가족에게 적용되는 것인

지 불분명하다(Sainsbury, 1999). 

Orloff(1993)는 국가-시장간의 넥서스만을 볼 것이 아니라 여성의 무

급노동(unpaid work)에 주목하면서 국가-시장-가족의 관계를 파악할 

것, 그리고 탈상품화에 더하여 노동(paid work)에 대한 접근성과 독립

적인 가구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살펴볼 것을 주장하 다. Lewis 

(1992)와 Lewis & Ostner(1991)는 여성이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어떻

게 다루어지는지, 사회서비스 제공(특히 보육서비스) 수준, 그리고 여

성의 경제활동참여 정도를 기준으로 다양한 수준의 남성부양자모델

(strong, moderate, weak male-breadwinner model)과 이중부양자모델

(dual-breadwinner model)을 구분하 다. 

Sainsbury(1994; 1996; 1999)는 국가-시장-가족의 관계가 주요 분류근거

이지만 여기에 더하여 성․가족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을 강조하 다. 그녀

는 ① 사회적 권리가 ‘가족을 단위로 구성되는가(familialized)’, 아니면 ‘개

인화되어 있는가(individualized)’ ② 사회보장의 수급권이 전통적인 성별

분업에 근거하는 정도, 즉 여성은 carer로서 남성은 earner로서 수급하는 

것인지 여부 ③ 보살핌노동(caring work)에 대한 국가 책임의 범위와 개

입방식 ④ 임금노동에 대한 동등한 접근가능성이라는 네 가지 기준을 근

거로 세 가지 ‘젠더정책의 레짐(Gender Policy Regimes)’을 분류하 다. 

남성부양자체제(male-breadwinner regime)는 성별분업이 유지되는 사

회에서 남성은 부양자로서 직접적인 복지수급자격을 갖고 여성은 피부

양자로서 수혜자가 되는 모델이다. 따라서 결혼여부는 여성의 사회적 

권리에 향을 미치고,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한다. 성

역할분리체제(seperate gender roles regime)는 성별분업이 유지된다는 

점에서는 남성부양자모델과 같지만, 남성은 가족부양자로서, 여성은 보

살핌제공자(caregiver)로서 각각 혜택을 받는 모델이다. 성역할공유체

제(individual earner-carer regime)는 개인이 각각 소득자이자 보살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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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인 모델이다. 사회적 권리와 납세의의무가 가족이 아닌 개인에 달

려 있다. 따라서 결혼여부가 사회적 권리에 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녀

양육의 비용은 공공서비스와 수당을 통해서 사회가 공유한다.

페미니스트 시각으로 기존의 복지국가를 새롭게 들여다보는 이러한 

유형화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즉 이러한 

연구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양육지원과 가족복지의 체계에 따라서 여성

의 경제활동과 출산이 상호 대체하는 수준이 결정된다는 가설을 검증

하는 기본틀을 제공한다. 예컨대, Esping-Andersen은 노르웨이와 스웨

덴을 사회민주주의 모델로 묶었지만, Sainsbury(1999)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이들 국가의 차이는 분명하다. 노르웨이는 소득보장제도나 세

금제도가 가족구성 여부에 따라 다른 혜택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보

육서비스체계가 뒤져 있으며, 아동수당이나 모성수당이 가족구성원의 

수에 따라 달라지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스웨덴이나 덴마크와 

같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Meyer, et al.(1999; 2001)은 이러한 이론적인 연구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 다. EU 또는 OECD 국가들의 공보육체계와 모성휴가제도, 양

육수당과 가족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제도가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에 미치는 향, 그리고 자녀가 있는 여성과 없는 여성간의 고

용률의 차이에 미치는 향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Sainsbury(1999)

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공보육체계와 강한 모성휴

가제도를 가지고 있는 스웨덴이나 덴마크의 경우, 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확실하다. 네덜란드나 노르웨이는 강력한 

소득보장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당이나 세제를 통해서 여성의 양육

노동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로 여성(어머니)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상

대적으로 낮아진다. 미국과 같이 공보육도 미비하고 보살핌노동에 대

한 보상도 없는 국가의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참가가 피할 수 없는 선

택(employment-forcing)이 되기 때문에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은 높아지지만, 자녀가 있는 여성과 없는 여성간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Meyer, et al., 199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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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페미니스트 시각의 비판적 재구성

한편으로는 복지국가가 여성에게 제공하는 가능성에 주목하고(Hernes, 

1987) 여성의 정치적 행위능력을 강조함으로써(Gordon, 1988; Skocpol, 

1992) 복지국가 전반에 대한 평면적인 비판적 시각에서 벗어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주류복지국가론의 남성 편향적인 시각에 대한 비판

의 논리를 정교화하면서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은 복지국가에 대한 비교

연구를 발전시켰다. 

남성적 주류이론의 시각으로 본 복지국가의 유형화 역시 필연적으로 

여성의 경험을 배제한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복지국가들의 특성에

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해 내고 이런 특성들을 초래하는 기제를 밝힌 

가장 대표적인 주류이론은 Esping-Andersen의 연구이므로 이에 대한 비

판적 논의가 많았다. Esping-Andersen(1990)에 있어서 복지국가의 성격

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이

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 권리의 질은 ‘시장(market)의 힘으로부터 자유

로울 수 있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달리 말하자면 이것은 개인(또는 

가족)이 노동시장 참여와 상관없이 일정수준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

는 정도이다. 

‘탈상품화 개념’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판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

째, ‘시장의 힘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개념은 이미 임금노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임금노동자로 정의되지 않는 대다수 여성의 

경험이 배제된 개념이다. ‘시장에의 의존으로부터 독립’이라는 개념 자

체가 여성들의 비시장노동, 무급노동으로서의 가사노동에 대해서 간과

하고 있으며,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할 수 없는 현실

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다(Orloff, 1993; Sainsbury, 1999; 

이혜경․홍승아 2003). 요컨대, Esping-Andersen의 ‘탈상품화론’은 ‘남

성노동자의’ 탈상품화일 뿐이다(이혜경․홍승아, 2003: 174~175). 둘째

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생활수준’을 보장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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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족’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불분

명하다는 것이다(Sainsbury, 1999). 모든 개인의 시민권을 인정하고 노

동시장참여와 상관없이 일정한 정도 이상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과, 가족을 경제와 사회의 단위로 하여 가족구성원은 임금노

동자인 남성가장을 통해서 삶의 질을 보장받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경

험적으로나 매우 다르다. 

Esping-Andersen의 ‘탈상품화’ 개념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는 Orloff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녀는 Esping-Andersen의 복

지국가 유형론의 세 차원에 대하여 젠더관점을 통합시켜 수정하고 ‘여

성의 유급노동에의 접근권’과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

이라는 두 차원을 추가하 다. Orloff가 제시한 ‘유급노동에의 접근권’

은 성통합적인 복지국가론을 재구성하려는 전략에서 볼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여라고 판단된다. 

복지국가이론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기여는 남성편향적인 주류 시각

으로 볼 때는 포착되지 않는 시민권 개념의 배제적인 성격을 드러내었

다는 데서 가장 큰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탈상품화’는 복지국가의 성

격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이지만, 이 기준만을 가지고 복지국가를 들

여다본다면 한쪽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되므로 왜곡된 이론을 산

출해 낼 수 있다. 탈상품화 정도라는 개념은 틀린 개념은 아니지만 부

족한 개념이므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보완적인 개념이 필요하다는 

점이 페미니스트들의 문제제기이다. 

자신의 이론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Esping- 

Andersen은 ‘탈가족화전략(de-familisation)’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

적으로 제시하 다. 탈가족화란 가족의 복지와 부양의무를 얼마나 완

화시킬 수 있는가의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여성에게 자신의 노동

력을 상품화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Esping-Andersen은 이 개

념의 측정기준으로 보육서비스 제공, 아동수당, 모성/부성휴가 수준을 

제시하 다(이혜경․홍승아, 2003).

Esping-Andersen의 ‘탈가족화’ 개념은 여성의 무급노동의 경험을 반

하는 분석틀로서, 그의 이론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으나 다



12  일․가족 양립체계의 선진국 동향과 정책과제

음 두 가지 점에서 아직은 불완전한 상태라고 생각된다. 첫째, 탈가족

화는 곧 바로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이나 유급노동에의 접근을 보장하

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성의 경험을 반 하기에 충분한 개념이 아

니다. 즉, 탈가족화 개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의 유급노동에의 접

근권 개념은 독자적인 유용성이 있어 보인다. 둘째, 그가 탈가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제시한 세 가지 제도적 장치들은 여성의 보살핌노

동의 전담여부와 그 가치 평가라는 측면,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나는 성

별분업 양상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다른 의미를 갖는 제도적 장치들이

다. 페미니스트들은 보육서비스의 제공과 아동수당의 지급이 각각 여

성의 삶과 성별분업 양상에 미치는 향이 다르다는 점을 주지하고 있

으며, 복지국가의 전략이라는 측면에서도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개념

이다. 요컨대, 탈가족화 개념만으로는 여성의 경험을 반 하기에 불충

분할 뿐 아니라 그 자체도 분화되어야 할 개념이다.  

새로운 시각의 도입으로 복지국가의 성격,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

는 연구들이 더욱 풍성해졌다. 주류 이론에서 제시한 유형화는 남성들

의 생활양식을 반 한다는 제한적인 의미에서만 현실을 설명한다. 부

분적으로는 임금근로를 수행하면서 가족내 보살핌노동을 전담하는 여

성의 현실은 주류이론의 유형화로는 파악되지 않는다. 이러한 시각은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는 데서나 이에 근거하여 복지국가의 

재편을 논의하는 맥락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생계부양자의 

소득활동 중단 위험을 보완하는 형태의 복지제도는 이미 효력을 상실

한 구 젠더질서에 근거한 프로그램이다. 페미니스트들은 변화하는 젠

더질서를 반 하는 새로운 복지국가의 비전을 제시하 다.

이러한 중요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의 복지국가 연구에 미

흡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시각을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페미니스트들이 취한 방법론은 두 가지 점에서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첫째, 페미니스트는 복지국가를 들여다보는 분석틀, 즉 유형화의 기

준으로 ‘성별분업 정도(또는 성별분업 양식)’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 때 ‘여성이 어느 정도나 임금노동자로 정의되는가’보다는 ‘누가 보

살핌노동을 담당하느냐’에 집중한다. Lewis와 Sainsbury, Crompto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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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rnick 등 복지국가 유형론을 제시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여성이 무급

노동, 즉 보살핌노동을 얼마나 배타적으로 전담하고 있는가와 보살핌

노동이 국가로부터 직접적으로 가치평가되고 보상되는가의 여부를 중

심으로 유형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Sainsbury(1999: 78)가 제시한 유형화의 기준에는 사회적 권

리가 혼인상태에 향을 받는지 여부나 여성의 유급노동에 대한 접근

권 등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은 양육자

로서의 여성의 권리나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범위 등이어서 이 부분

에 대한 가중치가 크다고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제시하는 부양자모

델 대 개인모델, 또는 성역할 분리모델을 포함시킨 세 가지 레짐의 구

분에서 나타나는바, 그녀의 고민은 여성의 무급노동(양육노동)의 전담

여부와 그 가치의 평가방식으로 귀결되는 듯하다. 김혜경(2003: 35)이 

정리한 최근의 유형화에서도 여성의 취업형태를 한 축으로 고려하기는 

하지만 포커스는 양육책임자가 누구인가와 양육의 대체방식에 맞추어

진다. 

두 번째, 페미니스트 복지국가론의 한계는 이들의 유형화가 연역적 

방식으로 도출된 이념형(ideal type)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데 

있다. 젠더복지체계를 유형화하는 적절한 연구방법은 국가별 복지제도

의 특성과 이러한 제도가 도출되기까지 여성과 남성 간, 노동과 자본 

간의 권력관계에 천착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거꾸로 유형을 설정하

고 거기에 맞는 특성을 정리해 내는 연구방식의 유용성은 크지 않다. 

이념형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이념형의 전형적인 특성에 부합하는 특성

과 그렇지 않은 특성들을 구분해 내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다. 

성별분업양식을 기준으로 새로운 유형론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탈상

품화’ 개념에 비견될 만한 분석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개념적인 도구

는 뚜렷이 발견되지 않는다. 성별분업양식은 그 자체로 유형을 나누는 

기준이지 각각의 레짐에 도달하게 하는 개념적인 도구라고 할 수는 없

다. ‘탈가족화’는 앞서 논의한 대로 여성의 경험을 반 할 수 있는 충분

한 개념이 아니다. Orloff(1993)의 ‘유급노동에의 접근권’이라는 개념이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쉽게도 ‘유급노동에의 접근권’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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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석적인 연구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에 대한 페

미니스트의 대안적 분석틀을 구성하는 실마리는 ‘탈가족화’나 ‘유급노

동에의 접근권’ 같은 개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성에 대해 미분화된 시각 또는 여성의 경험을 간과하는 분석틀을 수

정하는 포괄적인 분석틀은 다음과 같은 차원을 분석적으로 구분하면서 

이론의 완결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구분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임금노동, 그리고 가정에서의 무급양육노동

은 동시에, 그러나 분석적으로 구분해서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유급노

동은 남성의 노동으로 무급노동은 여성의 노동으로 사전적으로 전제되

어 분석할 필요는 없다. 현재 남성의 경험과 여성의 경험을 이 틀에 비

추어서 봄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특성이 대비되어 나타날 것이다. 

둘째, 시민권적 권리의 차원이 접근권과 자유, 즉 적극적 권리와 소

극적 권리로 구분해서 살필 필요가 있다. 접근권은 유급노동이나 무급

양육노동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를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유급노

동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노동권’으로, 무급의 보살핌노동에 대한 

권리는 ‘부모권’ 또는 ‘양육권’으로 명명하 다. 소극적 권리는 유급노

동이나 무급양육노동을 강제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표현하

고자 하는 차원이다. 유급노동, 즉 시장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

는 정도가 ‘탈상품화’로 개념화되고, 무급양육노동, 즉 가부장제의 힘으

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도는 ‘탈가족화’로 개념화할 수 있겠다. 

앞에서 필자는 Esping-Andersen의 ‘탈가족화’ 개념이 미분화된 개념

이라고 지적하 는데, 이것은 그의 이 개념이 부모권(또는 양육권)이라

는 적극적인 권리의 측면과 가족적 의무나 관련된 노동으로부터의 자

유라는 소극적 권리의 측면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예컨

대, 양육수당이나 유급양육휴가와 같은 제도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

의 적극적인 권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른 한편, 보육서비스나 노인 

캐어서비스의 확충 등을 통한 보살핌노동의 사회화는 탈가족화전략으

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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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성에 대해 미분화된 시각을 수정하는 포괄적인 분석틀

권리의 차원

적극적 권리 소극적 권리

노동의 종류
유급노동 노동권 탈상품화

무급(보살핌)노동 부모권 탈가족화

제3절  시장노동과 보살핌노동의 배분

성의 관점을 통합하여 비교연구를 수행할 때, 기존의 주류 복지국가 

유형론에 따른 분류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제시되어 왔다. 예컨대, 노르웨이는 남성노동자에 대해서 볼 때는 전형

적인 사민주의적 복지국가(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s)에 속하지

만, 성별분업 양식을 살펴보면 여성의 양육역할이 비교적 분명하고 가

족을 단위로 하는 경제와 조세제도가 자리잡은 국가로서 그 특성이 사

민주의적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핀란드, 스웨덴 등과는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이다(Sainsbury, 1999).

Lewis & Ostner(1992)는 성별분업에 기반한 대안적인 복지국가 유

형론을 제안하 다. 그녀들의 연구에서 유형화의 기준은 크게 세 가지

로, 여성이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와, 사회서비스 

제공수준(특히 보육), 그리고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수준 등이었다. 이

러한 기준으로 복지국가의 유형을 강한 남성생계부양자 모형에서부터 

약한 남성생계부양자모형, 그리고 이중 생계부양자 모형으로 구분하

다(strong, moderate, weak male-breadwinner model & dual-breadwinner 

model). Lewis의 1997년 연구에서는 무급노동이 어떻게 가치평가되는

가와 무급노동이 남녀간에 얼마나 분담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지기도 

했다. 

Sainsbury(1999: 78)는 가장 널리 인용되는 페미니스트 복지국가유형

론을 제시하 다. 그녀는 남성부양자레짐(male-breadwinner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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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할분리레짐(separate gender roles regime), 그리고 부양-양육자레

짐(individual earner-carer regime)을 이념형적으로 구분하 다. 남성

생계부양자 레짐에서 성별분업은 매우 분명하다. 혼인상태는 여성의 

사회적 권리에 중요한 향을 미친다. 남성은 부양자로 직접적인 복지

수급자격을 가지나 여성은 피부양자의 자격으로 복지수혜의 대상이 된

다. 즉, 사회보장은 임금노동자의 가족부양능력 단절에 대한 보호를 중

심으로 이루어진다. 성역할분리 레짐에서 남성은 가족부양자로서, 여성

은 보살핌제공자(care-giver)로서 혜택을 각각 받는다. 노동시장은 남

성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여성은 결혼여부와 관련 없이 보살핌노동(care 

work)에 대해서 양육수당(childcare allowance) 등의 형태로 국가로부

터 보상을 받는다. 개인이 각각 부양자이면서 동시에 양육자인 레짐에

서는 성역할이 공유된다. 사회적 권리와 납세의무가 가족이 아닌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며, 사회적 권리에 결혼여부가 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녀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공공서비스와 수당으로 공유된다. 

Sainsbury의 이러한 이념형적인 구분은 첫째, 권리가 개인에게 있는

지 가족단위로 있는지, 즉 권리가 혼인상태에 향을 받는지. 둘째, 수

급권이 전통적인 성별분업에 근거하는 정도, 즉 여성이 양육자로서 사

회적 권리를 갖는 것인지 아니면 소득자로서 권리를 갖는 것인지. 셋

째, 양육을 비롯한 보살핌요구에 대하여 국가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넷째, 여성의 유급 노동에 대한 접근권은 어느 정도인지 

등과 같은 기준에 의한 분류로 이해된다. 

이 이외에도 많은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이 다양한 복지국가 유형론을 

제시하 는데(Crompton, 1999; Gornick, 2002; 김혜경 2003: 35), 이 때 

유형화의 주된 기준은 젠더분업의 정도(전통적 젠더분업과 미약한 젠

더분업)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분류의 축은 여성취업의 형태(전일

제 혹은 시간제)와 보육의 형태(공공보육 혹은 시장구매보육)로서 ① 

남성부양자모델: 남성부양자-여성양육자 ② 남성부양자모델의 변형: 

이인소득자-여성시간제노동자 ③ 이인소득자/대체양육자 모델 I: 이인

소득자-국가양육 ④ 이인소득자/대체양육자 모델 II: 이인소득자-시장

양육 ⑤ 성평등모델: 이인소득자-이인양육자 등과 같이 다섯 가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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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젠더분업의 유형

＜
(연 속 선)

＞

전통적 젠더분업                                      미약한 젠더분업

Ⅰ 유형:

남성부양자 

모델

Ⅱ 유형: 

남성부양자 모델의 

일부변형

Ⅲ 유형:

이인소득자/대체양육자 

모델

Ⅳ 유형: 

성평등모델

남성부양자/

여성양육자체제

이인소득자/

여성시간제노동자

체제

이인소득자/

국가양육체제

이인소득자/

시장양육체제

이인소득자/

이인양육자체

제

국,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미국,( 국)

 

형으로 요약된다. 

향후 복지국가가 어떤 식으로 재편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페미니스트 이론은 특유의 대답을 제시한다. 복지국가 재편론에 페미

니스트 시각이 주는 시사점은 이들의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특유의 진

단에 근거하는 것이다. 페미니스트적 시각으로 볼 때, 복지국가 위기의 

뿌리는 가족임금제(family wage)의 이상에 구현되어 있는 구젠더질서

의 붕괴이다(Fraser, 2000: 1). 즉, 구 젠더질서란 남성가장과 아내, 자

녀로 구성된 가족을 전제로, 남성 가장의 소득활동을 통해서 아내와 

자녀를 부양한다는 개념이다. 산업시대의 복지국가는 구젠더질서를 기

초로 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생계부양자의 임금소득 중

단에 대한 보호) ② 전업주부 여성을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 ③ ‘잔여

그룹’ 지원(자산심사에 따른 빈곤층 지원)으로 구성된 복지프로그램을 

운 하 다. 그러나 구젠더질서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만큼 이에 

근거한 복지프로그램도 유용성을 다하 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고용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가족형태가 다양화하는 새로운 세계는 

더 이상 가족임금의 세계가 아닌, 사람들을 불확실성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복지국가를 요구한다(Fraser, 2000). 보수주의자들은 후기산업사

회의 복지국가를 구젠더질서를 복귀시키고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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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하지만,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 

Fraser(2000: 1~27)는 복지국가는 새로운 젠더질서를 지원하는 복지국

가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안으로서의 모형을 제시한다. 첫 번

째 가능한 모형은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형(universal breadwinner model)

이다. 미국의 페미니스트와 자유주의자들은 친화적인 모형으로 여성고용

확대를 통해 성평등(gender equity)을 추구한다. 이 때 국가의 역할은 

‘보육’과 같이 여성의 취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다. 작업장 혁신을 통해 차별과 성희롱(harassment)을 제거하는 것이 중

요한 과제가 된다. 보살핌노동(care work)은 가족에서부터 시장과 국

가로 옮겨간다. 둘째, 보살핌제공자 동격모형(caregiver parity model)

은 서유럽 페미니스트와 사민주의자는 친화적이라고 한다. 양육수당과 

같은 제도를 통해서 국가가 보살핌노동에 대한 보상을 한다. 전일제고

용, 전일제보살핌노동, 시간제고용과 시간제보살핌노동의 결합 중 선택 

가능해야 하고 어떤 유형을 선택하든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그러려면 

양육수당의 액수가 충분해야 한다. 이러한 모형은 지금까지 페미니스

트 이념의 결과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대안이며, 차이-평등의 오랜 딜

레마에서 ‘차이’전략의 옹호자와 평등주의자 간의 전략적인 차이를 극

복하지 못한 대안이다. 

Fraser가 제안하는 바와 같이 차이와 평등의 딜레마를 넘어서는 이

상적인 모델은 보편적 양육자 모형(universal caregiver model)이다. 남

성의 역할을 표준으로 삼아 여성들이 남성들과 유사한 생활양식을 갖

게 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이 여성의 생활양식을 지

향하는 것이다. 즉 누구나 보살핌제공자(caregiver)가 되는 것을 지향한

다(Fraser, 2000). 후기산업사회 복지국가에서 성평등을 성취하려면 기

존의 젠더질서를 지탱하는 구조를 무너뜨리고 보살핌노동을 마땅히 고

려하는 새로운 젠더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과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성별분업모델에 관한 기존의 논의

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성별분업 모델을 구분해 내

는 두 가지 기준은 시장노동(market work)과 보살핌노동(care work)

의 담당자가 누구인가 하는 점과 보살핌노동이 사회화된 정도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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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첫 번째 모델은 시장노동과 보살핌노동의 성별분업이 분명하면서 보

살핌노동의 사회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다. 남성이 생계를 부양

하고 여성이 보살핌노동을 담당하는 모델이다. 여성이 생애기간 중 일

시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살핌노동을 담당

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것도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의 하위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모델은 시장노동과 보살핌노동의 성별분업이 분명하지만 보

살핌노동의 사회화는 일정 정도 이루어진 경우이다. 이 모델의 하위유

형으로 첫째 1.5 소득자 모델을 들 수 있다. 남성은 전일제노동을 하고 

여성은 시간제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 가족 내에서는 보살핌노동을 

담당하는 가족유형이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를 상정하는 

것이다. 이 때 보살핌노동을 대체할 서비스의 일부는 시장에서 구매되

거나 국가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보살핌노동의 담당

자는 여성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모델의 두 번째 하위유형은 여

성이 전일제노동에 참여하면서 보살핌노동의 책임도 지는 경우이다. 

두 가지 하위유형을 포함하여 이 모델은 보살핌노동이 여성과 국가 또

는 여성과 시장구매의 조합으로만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갖는다. 보살

핌노동의 사회화는 일정부분 이루어지지만 엄격한 성별분업체계에 있

어서는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모델은 남성과 여성이 모두 소득활동에 참여하면서 보살핌

노동도 함께 나누는 것을 가정하는 모델이 있다. 이 경우도 보살핌노

동의 일부는 시장에서 구매된 서비스로 대체하거나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로 대체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시장노동과 보살핌노동의 

성별분업이 사라지고(또는 적어도 약화되고) 보살핌노동의 사회화도 

진전된 사회를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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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분석틀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분석틀 속에서 분석대상에 포함된 선진 9개

국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정생활의 결합양식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여성이 경제활동에 얼마나 참여하고 노동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한 사회의 ‘시장노동과 보살핌노동의 성별배분’

이 표출되는 한 양식이다. 시장노동과 보살핌노동의 성별분업에 향

을 미치는 제도나 국가정책은 고용정책과 복지정책 등의 향을 받게 

된다. 예컨대 노동시장의 성평등을 추구하고 차별을 없애려는 노력을 

담은 고용정책이나 보살핌노동의 사회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복지정책

은 결국 시장노동과 보살핌노동의 성별분업양식을 결정하는 국가의 성

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국가의 성격은 경제 환경의 변화

나 기술수준의 변화와 같은 여건의 변화와, 젠더와 계급을 중심축으로 

한 사회세력들의 역할, 즉 이들의 이해관계의 대립과 동맹에 따라 결

정될 것이다.

[그림 2-1] 시장노동과 보살핌노동의 성별분업양식 결정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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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여성노동시장의 특성과 일․가족 양립

이 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여성노동시장의 특성을 일․가족의 양립

과 관련되는 지표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분석에 포함된 국가는 프랑

스, 독일, 네덜란드의 유럽대륙 3개국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노

르딕 3개국, 그리고 미국과 국, 캐나다의 어권 3개국이다. 이러한 비

교국가의 선정은 복지국가의 성격에 따른 유형화론을 따른 것이다

(Esping-Andersen, 1999). 이 분류체계에서 노르딕 3국은 사회민주주의

적(social democratic) 복지국가로 분류되고, 유럽대륙의 3개국은 보수적

(conservative) 복지국가로, 어권 3국은 잔여적 또는 자유주의적

(liberal) 복지국가로 분류된다. 이러한 분류의 주요 기준은 계급론적인 

관점에 따른 것이며 특히 중심개념은 노동의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수준이다. 

그러나 페미니스트 복지국가론이 여성을 포함하는 새로운 시각으로 

성별분업체계를 분류하는 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전통적 복지국가 분류

체계는 일정한 수정을 요하는 것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접근권을 중요

한 기준으로 채택할 때 하나의 그룹 내에 있는 3개의 국가는 매우 다

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새로운 시각으로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지형을 드러내는 데 일조하는 연구가 될 것

이다.  

본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절에서는 이들 국가의 여성고

용률의 전반적인 수준을 비교한다. 제2절에서는 여성고용률의 생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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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별 패턴을 총량적인 지표로 살펴보고,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

률과 그렇지 않은 여성의 취업률을 비교함으로써 이들 국가에서 여성

의 일․가족 양립의 가능성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개별

국가별로 두 시점에서 조사된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두 시점간

에 여성의 취업여부결정에 양육부담이 미치는 향력이 변화하 는지

를 LIS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알아본다. 제4절에서는 시간제근로의 비

중과 분포가 이들 국가에서 여성의 일․가족 양립과 긍정적인 연관성

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제5절은 이 장의 분석대상국가의 노동시

장지표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일․가족 양립가능성의 수준을 요

약하고 분류한다.

제1절  여성 고용률의 수준과 변화
1)

1. 여성 고용률 증가와 성별격차감소의 추세

개별국가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여성의 고용률도 동시에 향상되

어 왔다(그림 3-1). 그렇다면, GDP의 증가가 여성의 고용률을 높인다

고 볼 수 있는가? 즉 경제발전이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가? 

아니면 반대로 여성노동의 확대가 GDP의 증가에 기여한 것인가? 즉 

노동력의 공급량 증가, 특히 고학력 여성의 노동공급 증가가 보다 경

쟁적인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생산성을 증가시켜 GDP 증가에 기여하는

가? GDP의 증가와 여성고용의 증가 간에 어떤 인과적인 관련성이 있

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렵지만, 두 변수간에 높은 상관관계는 관찰된다.

1)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의 비율’로 정의된다. 경제활동인구에

서 실업자를 제외한 개념이다. OECD 주요국의 비교가능한 지표들은 경제

활동참가율보다는 고용률로 표시된 것들이 많은 관계로 본 분석에서도 경

제활동참가율을 비교하는 대신 고용률의 비교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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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1인당 GDP와 여성고용률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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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전반적인 여성고용률의 수준이 가

장 높은 국가군은 노르딕국가들(72~75%)이며, 그 다음이 어권 3국

(65~68%), 그리고 유럽대륙 3국(55~65%)의 여성고용률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이것은 분명하고도 일관성 있는 통계지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각각의 국가군 안에서 특기할 만한 점들을 정리해 보면, 유럽대륙국

가 중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이 유사한 고용률 증가추세를 나타내는 데 

비해서 네덜란드는 1970년대 초 현저하게 낮은 고용률 수준(30%)에서 

출발하여 2002년 현재 65%에 이르는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는 국가

로 주목된다. 노르딕3국 중에서는 스웨덴이 일찌감치 여성고용률을 높

이 끌어올렸으나 1990년대 초반의 경제위기 시점을 기점으로 여성고용

률의 단계는 크게 하락하여서, 다른 두 노르딕 국가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어권 3국도 여성고용률의 증가속도가 매우 빨라서 

가파른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다.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것은 그만큼 경

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의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도 높고 더욱 분명하

게 여성고용의 향상을 동반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2]는 성별 고용률의 차이의 감소도 일관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관찰대상에 포함된 주요국에서 최근 20~30년간 남

성의 고용률은 정체상태를 보이거나 심지어 하락하는 가운데 여성의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하 고, 그 결과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의 차이는 

급속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에 포함된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의 현재상태와 경제력 수준

이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1980년대를 중심으로 차이를 다시 드러내 보

면 <표 3-1>과 같다. 1980년대 동안에 분석대상이 된 9개 국가 중에

서 여성 경제활동참가자의 증가율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이며 그 다음이 캐나다와 미국의 순이다. 노르딕 국가 

중에는 노르웨이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성 경제활동참가자 증가율 그 자체는 여성의 고용

률이 낮은 국가에서 오히려 높게 나타나기 쉬운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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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고용률의 성별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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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률을 기준으로 보자면 노르딕국가가 다른 두 그룹의 국가들

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덴마크와 스웨덴은 1980년대 기

간동안 이미 75%를 넘는 여성고용률을 보인다. 노르딕국가 다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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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권 국가의 여성고용률이 높다. 이에 비하여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포함하는 대륙국가는 가장 낮은 수준의 여성고용률을 나타내었다. 

노동시장의 여성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여성고용률의 경우

와 유사한 실태가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노르딕국가가 가장 높은 여성

비율을 나타내고 그 다음이 어권 국가이다. 대륙국가는 가장 낮은 

수준의 여성비율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화해서 볼 때 그렇게 

요약해서 말할 수 있다는 뜻이지만, 실제는 이와 다르다. 노르딕국가 

중에서는 노르웨이의 여성고용률과 노동시장의 여성비율이 가장 낮다. 

대륙국가는 가장 낮은 수준의 여성고용률을 보이지만 그 중에서도 네

덜란드는 여성고용률이 현저하게 낮다.

<표 3-1> 분석대상국가의 경제활동참가자 증가율과 여성고용률

경제활동참가자 

증가율(연평균) 
노동시장의 

여성비율

(80~89년)

여성취업자비

(15~64세)남성

(79~89년)

여성

(79~89년)

노르딕국가

덴마크 0.5 1.4 45.3 74.6

노르웨이 0.3 2.1 42.9 67.8

스웨덴 0.0 1.3 46.9 77.6

대륙국가

프랑스 0.0 1.6 41.8 56.0

독일 0.5 1.2 39.3 -

네덜란드 1.2 5.4 34.5 42.6

어권국가

캐나다 1.2 3.1 41.9 64.5

국 0.1 1.5 40.5 60.2

미국 1.1 2.4 43.5 63.7

자료: OECD. OECD Historical Statistics, 1960~1997.  

제2절  여성고용의 생애주기별 패턴

선진국에서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수준이 향상되는 시기에 어린 자녀

가 있는 여성의 취업비율은 이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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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모든 국가에서 일정한 정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살핌노동의 사회화를 추구하는 정책적 노력

의 정도에 따라 국가마다 상이한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시점에서 연령별 고용률의 비교가 가능한 5개 국가의 자료를 가

지고 분석한 결과를 [그림 3-3]에 제시하 다. 이 그림들에 따르면 선

진국에서 1인당 GDP 1만∼2만불 증가 기간동안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연령계층별 고용률의 M-curve가 거의 사라졌다는 점이다.2) 그

러나 예상했던 대로 보육․휴가제도 등의 사회정책적 뒷받침이 상대적

으로 취약했던 미국과 캐나다 등 어권 국가의 경우 2만불 시점에도 

30대 초반 여성의 고용률은 여전히 약간의 함몰을 보인다.

자녀수에 따른 여성의 고용률 차이를 나타낸 [그림 3-4]에 따르면, 

1990년대 말 현재, 스웨덴과 덴마크의 경우 자녀수에 따른 여성고용률 

감소현상이 없으며, 노르웨이와 프랑스의 경우도 자녀를 한 명 낳을 

때까지는 고용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어

권 국가와 독일, 네덜란드는 여성의 고용률이 자녀수에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결과는 <표 3-2>에서도 나타난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

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 간에 고용률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 정

도는 국가마다 상이하다. 덴마크에서는 양육자 여성의 77%가 고용되

어 있고 비양육자 여성의 80%가 고용되어 있다. 고용되어 있는 양육자 

여성의 88%는 전일제로 일을 하며, 비양육자는 84%가 전일제로 일을 

한다.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여

성에 비하여 고용률 면에서 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전일제로 일하는 

비율 면에서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오히려 더 높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비양육자의 88%가 고용되어 있는 데 비하여 

양육자는 66%만이 고용되어 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은 

2)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의 변화를 코호트분석으로 살펴보면, 전 연

령계층에서 고용률이 증가한 가운데 20대 초반의 증가율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남으로써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경력단절은 오히려 더욱 분명해지

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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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라고 하더라도 단지 22%만이 전일제로 일하고 있다. 국과 독

일의 경우도 네덜란드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추세는 대체로 비슷하다.

요약하자면, 독일, 네덜란드, 국은 여성 피용자 중에 시간제의 비

중이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양육자와 비양육자간의 고용률의 차이

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데 비하여 덴마크는 이 차이가 매우 작다. 기왕

에 노동시장에 참가한 경우,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에 나타나는 전일제

노동자 비율의 차이에 있어서도 덴마크와 프랑스에서는 매우 작은 데 

비하여 국과 독일의 경우는 크게 나타났고 네덜란드의 경우는 가장 

차이가 컸다. 

[그림 3-3] 주요 5개국의 연령별 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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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자녀수에 따른 여성 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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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여성(20~49세)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고용률과 전일제비율(1998년)

고용률 피용자 중 전일제비율

양육자 비양육자 양육자 비양육자

<노르딕국가>

  덴마크 77 80 88 84

  노르웨이

  스웨덴

<대륙국가>

  프랑스 57 65 79 85

  독일 62 82 47 83

  네덜란드 66 88 22 74

< 어권국가>

  캐나다

  국 69 81 46 79

  미국

자료: European Commission, The Life of Women and Men in Europe: A 

Statistical Portrait, data 1980~2000, eurostat Theme 3: Population and 

Social Conditions, 2002.

자녀의 연령과 가족구조를 염두에 둔 조사결과는 <표 3-3>과 같다. 

커플가족의 엄마와 한부모가족의 엄마, 그리고 6세 미만의 자녀가 있

는 여성과 없는 여성의 고용률을 1989년과 1999년의 두 시점에서 국가

별로 제시한 표이다. 이 표에 따르면 가족구조에 따라서 여성의 고용

률의 수준과 시차에 따른 증감은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

로 국가의 양육지원정책에 따라 여성의 고용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을 분명히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예컨대, 관찰기간의 10년 동안 한부모가족 여성의 고용률은 미국에

서 크게 증가하 고 국과 네덜란드에서도 증가한 반면, 독일과 프랑

스, 스웨덴에서는 크게 감소하 다.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에서

는 다른 가족구조의 여성과 전체 여성의 고용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

부모 가족의 여성 고용률이 감소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

표상의 변화는 한부모여성의 고용과 양육지원에 관련된 중요한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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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자녀 및 가족형태별 여성고용률의 변화

커플가족의 

엄마

한부모

여성

어린자녀 

없는 여성

6세미만자녀 

둔 여성

<노르딕국가>

  덴마크 1999

1989

  노르웨이 1999 72.8

1989 65.3

  스웨덴 2000 64.6 77.8

1990 85.9 86.6

<대륙국가>

  프랑스 1999 56.8 51.6 64.7 56.2

1989 52.2 60.8 60.6 52.6

  독일 1999 51.4 49.7 67.3 51.1

1989 49.4 62.0 65.0 42.6

  네덜란드 1999 62.3 38.7 67.9 31.7

1989 32.5 22.7 52.9 60.7

< 어권국가>

  캐나다 1999 70.0 68.3

1989 64.3 64.6

  국 1999 61.3 36.8 74.3 55.8

1989 45.3 27.5 70.8 42.7

  미국 1999 60.6 67.7 85.2 61.5

1989 55.7 47.5 79.9 54.0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각년도.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몇몇 유럽국가들은 보살핌노동에 

대한 사회적인 보상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아동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수준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미국의 경우는 한부모 가족의 

여성에 대하여 직접적인 양육수당을 주는 대신 고용을 알선하는 정책

으로 선회한 바 있고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는 고용상의 변화로 이어

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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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된 10년 동안, 6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노르웨이와 

독일, 국에서 크게 증가하 고, 프랑스와 미국에선 약간 증가하 다. 

그리고 기본적인 수준에서 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변화의 방향만으

로 볼 때에 스웨덴과 네덜란드는 감소하 다. 독일과 국의 경우 어

린 자녀가 없는 여성의 고용률 증가에 비하여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

용률 증가폭이 훨씬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육서비스와 

양육휴가 등의 제도와 관련하여 이들 두 국가는 보살핌노동의 성별분

업을 유지하는 전통적인 입장에 가까웠던 국가들인데, 최근 EU 통합

과정에서의 사회정책들의 수렴과정과 여성고용촉진을 위한 지침 및 가

이드라인을 통해서 제도의 변화를 시작하는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다.

제3절  여성 취업여부 결정에 미치는 생애주기의 효과: 

LIS 자료 분석

1. 분석의 목적

이 절에서는 LIS를 통해서 제공되는 각국의 마이크로데이터(개인을 

단위로 하는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여성의 취업(고용)여부를 결

정하는 요인을 국가별로 살펴보고, 이러한 향요인이 두 시점에서 중

요한 변화를 보이는지 검토한다.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실제로 여성고용률

의 급속한 증가가 나타났고,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성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의 수준뿐 아니라 보살핌노동의 사회화를 지

향하는 다양한 사회정책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변화를 반 한 결

과일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변화의 효과를 직접

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할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분석 자료가 허용하는 8개 국가를 대상으로 1980년을 전후한 시점과 

1995년을 전후한 시점에 조사된 자료를 결합한 분석으로 여성의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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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개별국가에서 이 두 시점 사이에 어떻게 변

화하 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가설 설정: 자녀의 존재가 여성의 취업에 미치는 향

출산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가 이루어져 있으나 그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지 

않다. 출산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제약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육아

가 어머니의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데 어머니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

기 때문이다. 

신고전경제학의 분석틀에서 개인의 노동시간에 관한 의사결정의 규

칙은 유보임금(또는 의중임금, reservation wage)과 시장제안임금(market 

wage 또는 offered wage)의 비교로 요약된다. 의중임금을 상회하는 임

금이 시장에서 제안될 때 일하게 된다는 것이다. 개인의 시장임금은 

학력, 경력, 기술 등 그의 인적자본에 의해 크게 향을 받는다. 이것은 

노동하지 않을 경우 잃게 되는 기회비용이기도 하다. 유보임금은 주로 

자산소득이나 다른 가족구성원의 임금에 의해 결정되고 교육수준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는 자녀의 수가 많거나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유보임금이 높아진다(Nakamura and Nakamura, 1991). 이 이론에서는 

출산과 양육이 왜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지에 대해서는 자녀가 

비용을 수반하는 내구성 소비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Becker, 1960; 1965). 비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머니의 시간인데 

이는 달리 말하면 여성의 기회비용이다(Schultz, 1974). 여성이 경제활

동에 참여할 경우에는 대신 자녀를 돌보아 줄 사람이나 기관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뺀 나머지가 취업여성의 ‘순 시장임

금(net market wage)’이 된다. 따라서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여성

의 유보임금은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Connelly, 1992; 

Blau and Robins, 1988; Klerman and Leibowitz, 1990; Heckman, 

1974). 즉, 여성의 출산과 경제활동참가는 한편에서는 개별 여성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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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장에 나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과, 다른 한편에서는 자녀를 출

산했을 때 들게 되는 양육서비스의 비용에 의해서 설명된다. 

가설 1. 자녀가 많을수록, 그리고 여성 자신의 연령이 20대 후반과 30

대 초반의 자녀양육기에 있을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낮다. 

가설 2. 1980년 시점에 비해서 1995년 시점에서는 여성의 고용가능성

에 미치는 자녀수의 향이나 양육전담기 연령의 향이 줄어들 

것이다.

가설 3. 두 시점간에 양육책임이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향이 줄어드는 

정도는 개별국가가 취한 제도적 지원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3. 자료와 분석모형

가. 데이터 소개

LIS 데이터는 국가간 고용과 소득에 대한 비교연구를 증진시키기 위

해 1983년에 시작된 프로젝트이다. LIS(Luxembourg Income Study) 

데이터는 25개 국가에 대한 인구학적 정보와 가구와 개인의 소득, 지

출, 고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구소득 조사자료를 모아놓은 것이

다. LIS 데이터는 서로 다른 각 국가의 데이터를 평준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국가간 비교연구가 가능하다. 

이 데이터는 현재 5개 시점까지 구축되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8

개 국가의 1980년대 초반 동안 수집된 시점 1(wave 1)과 1990년대 중

반 수집된 시점 4(wave 4) 자료 총 16개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 다.3) 

분석대상은 15~64세의 응답자로 제한하 다. 

분석에 포함된 국가와 자료에 대한 설명은 다음 표와 같다. 

3) 이 연구에서는 시점 1의 자료와 시점 2의 자료를 합쳐 한 개의 데이터로 만

들어 총 8개의 데이터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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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분석자료에 대한 설명

연도 자 료 명
사례수

모형 1,2 모형 3,4

캐나다 
1981

Survey of Consumer Finances 98,488 61,769
1994

국
1979 The Family Expenditure Survey 

57,860 36,792
1994 The Family Resources Survey

미국
1979

March Current Population Survey 139,300 91,675
1994

독일

1981 The German Transfer Survey 

10,735 5,6501994 German Social Economic Panel Study 

(GSOEP)

프랑스

1979 The French Survey of Income from Income 

Tax 35,604 22,939

1994 Family Budget Survey

네덜란드

1983 Additional Enquiry on the Use of (Public) 

Services (AVO) 17,341 10,607

1994 Socio-Economic Panel (SEP)

노르웨이
1979

Income and Property Distribution Survey 35,104 22,214
1995

스웨덴
1981 Income Distribution Survey

(Inkomstfordelningsundersokningen)
40,502 26,483

1995

나. 변수의 조작

다음으로 분석에 사용된 변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인데, 이 변수는 응답자

가 응답한 고용지위 변수(PLFS)를 이용하 다. 일을 한다고 응답한 경

우와 학생, 은퇴자, 장기실업자, 가사일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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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변수에 대한 설명

변 수 변수에 대한 설명

종
속
변
수

경제활동여부

(PLFS 변수 이용)

일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 학생, 은퇴자, 장기실업

자, 가사일을 하는 경우는 0으로 코딩

독

립

변

수

성별(PSEX 변수) 여성이면 1, 남성이면 0으로 코딩. 이 변수는 모형 1, 

2에서만 사용

연령(PAGE 변수)

24세 이하 여성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

25~34세 이하 연령이 25세에서 34세 이하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

우 0으로 코딩

35세 이상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

자녀수

(D27 변수)

자녀수 0 자녀가 없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

자녀수 1 자녀가 1명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

자녀수 2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

혼인상태

(MARRIED 또는 

PMART 변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 배우자가 없는 경우 0

학력

(PEDUC 변수)
대학교 졸업 이상이면 1, 아닌 경우 0

거주지 

(D7 또는 D20)

대도시 거주지역이 대도시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

중소도시 거주지역이 중소도시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

로 코딩

농촌 거주지역이 농촌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

가구소득

(DPI 변수)

가구소득에서 본인의 소득을 뺀 후 CPI 조정하고 자

연로그값을 취함. 이 값을 가구원수의 제곱근 값으로 

나눈 값을 최종적으로 사용

연도

(YEAR)

각 국가의 1차년도 자료는 0, 4차년도 자료는 1로 코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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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로는 성별, 학력, 연령, 자녀수, 혼인상태, 거주지, 가구소득, 

연도(year)를 포함시켰다. 성별은 여성인 경우 1, 남성은 0으로 더미변

수를 만들고, 학력은 대졸 이상인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처리하 다.4) 아동의 수는 가구내 아동이 몇 명인지를 나타내는 변수

(D27)를 이용하여 0명, 1명, 2명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 3개의 더미 변

수를 만들었다.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

는 0으로 처리하 다. 거주지역 변수는 응답자가 현재 살고 있는 거주

지역에 대한 변수를 이용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으로 구분하여 3

개의 더미변수를 만들었다. 단, 노르웨이의 경우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도시와 농촌으로만 구분하 다. 

다음으로 가구소득은 가구의 가처분소득(DPI)에서 본인의 소득을 제외

한 후 CPI(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한 후 자연로그값을 계산한 후 가구

원수의 제곱근값을 취한 수치를 이용하 다. 연도(YEAR) 변수는 첫 

번째 시점(wave 1)의 자료는 0, 4번째 시점(wave 4)의 자료는 1로 코

딩하 다. 

다. 분석모형

개인의 취업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로짓모형을 분석하 다. 모

형 I과 II는 남녀 모두 분석대상으로 하는데, 모형 I에는 성별과 연령, 

학력, 배우자, 자녀수, 거주지종류, 가구의 소득수준 그리고 조사시점

(연도)을 변수로 포함시켰다. 모형 II는 모형 I에 성별과 조사시점의 상

호작용항을 포함시켜서 고용가능성에 있어서 성별 효과가 두 시점간에 

차이가 나는지 검토하 다. 모형 III과 모형 IV는 여성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모형 III은 모형 I에서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를 포함하는 것

이다. 모형 IV는 조사시점과 다른 설명변수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포

함시킨 모형으로서, 두 시점간에 각 향요인(변수)들의 효과가 달라졌

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4) LIS 데이터는 각 국가의 학력 정보를 평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LIS 

데이터의 학력 분류기준에 따라 학력을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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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

분석결과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부표(제3장)>에 제시하 다. 분석

결과 중에서 가설과 관련되는 중요한 발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적자본변수와 소득변수 등 주요변수를 통제한 후 두 비교시점에서 

여성의 고용가능성은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미국에서 증가하 고 노

르웨이와 스웨덴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수준에서 

여성의 고용률이 증가한 가운데 인적자본변수를 통제하고도 여성의 고

용가능성이 증가하 다는 것은 여성의 고학력화 추세만으로 여성고용

률의 증가를 설명할 수 없으며, 다른 사회구조적인 변화나 경제적 여

건에 따른 노동수요의 증가 등이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고용가능성의 성별 격차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교의 초기 시점에서

는 성별격차가 컸으나 두 번째 비교시점에서는 그 격차가 감소하 다. 

특히 스웨덴은 고용가능성의 성별 격차가 사라졌다. 이러한 분석결과

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경제성장시점에서 고용가능성의 성별 격차가 

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 자녀양육 책임으로 인한 노동시장 퇴출은 대체로 줄어들

었으나 보육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수준에 따라 국가간 결과의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 다. 25세 미만, 25~34세, 35세 이상의 

연령계층 구분을 가지고 1980년과 1995년 두 시점의 여성고용에 미치

는 연령의 향을 분석한 결과, 스웨덴, 프랑스, 독일, 국의 경우 관

찰 초기연도에는 연령계층별 고용가능성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으나, 

90년대 중반에는 25세 이상 여성의 고용가능성이 증가하 다. 캐나다 

역시 이전에는 연령계층이 높아질수록 고용가능성이 감소하 으나, 90

년대 중반에는 이런 현상이 사라지거나 오히려 관계가 역전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네덜란드는 여전히 연령계층이 높아질수록 고용가

능성은 감소하 다. 

자녀수에 따른 여성의 고용률 차이를 집합적 자료를 통해 살펴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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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스웨덴과 덴마크는 자녀수에 따른 여성고용률 감소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노르웨이와 프랑스는 자녀를 한 명 낳을 때까지는 

고용에 큰 향을 미치지 않으나, 어권 국가와 독일, 네덜란드의 경

우는 여성의 고용률이 자녀수에 분명히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참조). 

다른 변수의 향을 통제하고 본 LIS 자료 분석에 따르면, 노르웨이

와 네덜란드, 캐나다에서 1980년 시점에서는 자녀의 존재, 또는 자녀의 

수에 따라 여성의 고용가능성은 줄어들었으나 1995년 시점에서는 이러

한 차이는 사라지게 된다. 단, 독일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고용가능성은 

낮아지는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었다. 이러한 국가간 차이는 이

들 국가가 취한 근로자의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시스템의 차이

에 기인하는 바가 클 것으로 짐작되는데, 구체적인 제도의 차이는 제4

장과 제5장에서 검토한다.

제4절  시간제 노동과 여성고용률

여성노동자 중에서 파트타임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인 ‘시간제 비율’

은 여성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과는 달리, 복지국가 유형화론

에 따른 국가분류상에서 일정한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즉 노르딕

국가나 대륙국가, 어권국가 간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다. 

여성노동자 중에서 시간제근로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와 

국, 노르웨이, 독일의 순이다. 이것은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가 심화

된 국가의 순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국가의 공통적인 특징은 

각 국가그룹 내에서 여성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라는 점이

다. 즉 일정한 복지국가의 유형 안에서 여성의 비정규직화의 진행과 

여성의 고용률 증가는 반비례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시간제 근로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독일, 국,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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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스웨덴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간제근로의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는 미국과 캐나다, 덴마크 다. 이렇게 볼 때 스웨

덴을 예외로 한다면 시간제근로의 여성화가 심화된 국가의 경우 여성의 

고용률 증가가 이루어지는 것과는 함께 가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가 시간제근로의 비중이 높은 나라로서 급속하게 여

성고용률을 높인 사례가 됨으로써 시간제근로의 증가와 여성고용률의 

증가가 긴 한 연관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특히 

선진국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의 시간제근로 비중과 고용률이 동시

에 우리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시간제의 확대가 고용률의 확대에 도움

이 될 것으로 막연히 예상되어 왔으나, 이들 OECD 국가들 간의 비교 

결과에 따르면 예상과는 반대로 ‘시간제근로의 여성화’나 ‘여성노동의 

시간제화’가 진전된 국가는 오히려 여성의 고용률이 낮은 국가들이었

다. 이러한 비교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시간제 근로의 확대정책이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여성고용의 확대를 가져오지 못할 수 있다는 것

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높은 시간제비율은 시장

노동과 보살핌노동의 성별분업에서 여성이 보살핌노동을 전담하면서 

시장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사회구조가 공통으로 향을 

미쳐서 나타난 현상의 두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한편, 여성시간제노동자가 당면하는 고용의 질을 전일제노동자 대비 

시간제노동자의 상대임금으로 살펴보면, 스웨덴과 네덜란드, 독일의 세 

나라가 시간제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어권의 세 나라

가 모두 임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비교결과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스웨덴과 네덜란드 여성의 시간제노동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시간제노동이라는 사실 자체가 노동시장에서의 불이익이나 

차별로 파악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 비해서, 국의 경우

는 높은 시간제 비율이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볼 근거가 거의 없고 여

성이 시간제근로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차별적인 노동시장 

상황과 국가가 보살핌노동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

여 피치 못하게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여성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고 여겨진다. 



42  일․가족 양립체계의 선진국 동향과 정책과제

또한 시간제근로의 상대적인 보상수준이 낮은 미국과 캐나다, 덴마

크 같은 국가에 비하여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등 시간제노동에 대한 

보상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에서 시간제근로의 비중이 높은 사실

에 근거해 볼 때, 만약 여성의 시간제노동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정책적 판단이 서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방법은 시간제근로의 보

상수준을 낮추어 노동수요를 촉발시키는 방식이 되어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며, 오히려 시간제근로에 대한 비례보호와 공정한 보상을 통해서 

여성의 시간제근로 선호를 강화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시사

점을 발견하게 된다.

어린 자녀를 둔 부부의 고용패턴을 국가별로 비교한 <표 3-7>에 따르

면, 자녀 양육기에 있는 여성 앞에 놓여진 선택지가 나라별로 매우 다름

을 알 수 있다. 1인당 GDP 2만불에 근접한 시점에서 선택된 5개국의 자

료에 의하면, 어린 자녀를 둔 네덜란드의 여성은 파트타임노동과 전업주

부의 선택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는 구조 속에 놓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3-6> 성별 시간제 비율과 시간제근로자의 상대임금(1996~1997년)

시간제비율 시간제의 

여성비율

시간제근로자의 

상대임금

(시간당, 전일제 대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노르딕국가

덴마크 25.4  9.9 68.5 76.4 -

노르웨이 35.9  8.1 79.1 - -

스웨덴 22.0  5.6 77.3 92.3 88.7

대륙국가

프랑스 25.0  5.8 79.3 81.7 73.2

독일 32.4  4.6 84.1 87.5 78.4

네덜란드 54.8 12.4 75.8 93.1 69.8

어권국가

캐나다 28.6 10.5 69.5 69.8 46.9

국 41.2  8.2 80.4 69.6 54.2

미국 19.1  8.2 68.0 62.5 44.0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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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비교적 높은 비율로 파트타임노동과 전업주부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경향이다.

한편 프랑스와 미국에서 파트타임노동은 상대적으로 비중 있는 선택

지가 되지 못한다. 이들 두 국가에서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은 전일제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전업주부로 남는다. 독일의 여성은 전업주부로 남

는 선택을 하는 경향성이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강하다.

관찰된 바에 따르면 여성노동자 중에서 시간제근로의 비율은 복지국

가 유형화론에 따른 국가분류상에서 일정한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는

다. 즉 사민주의 복지국가나 잔여형 복지국가 등 국가군이 일률적으로 

시간제근로 비율이 높거나 낮거나 하는 경향성은 없다. 

여성노동자 중에서 시간제근로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와 

국, 노르웨이, 독일의 순이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80년대 고용률의 

증가가 빨랐던 국가이기 때문에 여성의 시간제근로 확대를 통해서 여

성고용률을 견인한 사례로 흔히 인용된다. 그러나 이들 네 국가의 또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은 이들이 각 그룹 내에서 여성의 고용률이 상

대적으로 낮은 국가라는 점이다. 국과 독일은 시간제근로의 확대에

도 불구하고 고용률 확대가 급속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고용

률 확대가 이루어진 국가들도 원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국가

임을 고려하면, 일정한 복지국가의 유형 안에서 ‘여성노동의 비정규직

화’가 여성의 고용률 증가를 견인하 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시간제 근로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는 

<표 3-7> 6세 미만 자녀를 둔 부부의 고용패턴별 비율

남full/여full 남full/여part 남full/여no-work

프랑스(1989) 41.9 16.1 35.8

독일(1989) 23.3 19.4 44.4

네덜란드(1994)  3.5 37.9 41.5

국(1994) 15.7 33.1 33.8

미국(1989) 32.3 18.3 38.8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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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 프랑스, 노르웨이의 순이며, 비중이 낮은 나라는 미국과 캐나

다, 덴마크이다. 이것은 시간제근로의 여성화가 심화된 국가의 경우 오히

려 여성의 고용률 증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시간제근로의 여성화’나 ‘여성노동의 시간제화’가 진전

된 국가는 오히려 여성의 고용률이 낮은 국가들이었다.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높은 시간제비율은 시장노동과 보살핌노동의 성별분업에서 

여성이 보살핌노동을 전담하면서 시장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

하는 사회구조가 공통으로 향을 미쳐서 나타난 현상의 두 측면으로 

이해된다.

전일제노동자 대비 시간제노동자의 상대임금은 스웨덴과 네덜란드, 

독일의 세 나라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어권의 세 나라에서 모두 임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여성의 시

간제노동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시간제노동이라는 사실 자체가 노동

시장에서의 불이익이나 차별로 파악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 비해서 국의 경우는 높은 시간제 비율이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시간제근로의 상대적인 보상수준이 

낮은 미국과 캐나다, 덴마크 같은 국가에 비하여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등 시간제노동에 대한 보상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에서 시간제근

로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국가간 비교에서 얻게 되는 함의

는 여성의 시간제노동을 촉진하고자 한다면, 그 방법은 시간제근로의 보

상수준을 낮추어 노동수요를 촉발시키는 방식이 되어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며, 오히려 시간제근로에 대한 비례보호와 공정한 보상을 통해서 여

성의 시간제근로 선호를 강화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제5절  소  결

분석대상국가의 여성고용률 수준을 단순화해서 보자면, 노르딕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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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높은 여성비율을 나타내고 그 다음이 어권 국가들이며 대륙

국가는 가장 낮은 수준의 여성비율을 나타낸다. 노르딕국가 중에서는 

노르웨이의 여성고용률과 노동시장의 여성비율이 가장 낮다. 대륙국가

는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여성고용률을 보이지만 그 중에서도 

네덜란드는 여성고용률이 현저하게 낮다. 관찰기간(1980~1995년) 동안 

여성고용률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큰 국가는 네덜란드, 캐나다, 미국, 

노르웨이의 순이다.

그러나 LIS 데이터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적자본변수와 소득변수 

등 주요변수를 통제하고 나서 보자면, 두 비교시점에서 여성의 고용가

능성은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미국에서 증가하 고 노르웨이와 스웨

덴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수준에서 여성의 고용률

이 증가한 가운데 인적자본변수를 통제하고도 여성의 고용가능성이 증

가하 다는 것은 여성의 고학력화 추세만으로 여성고용률의 증가를 설

명할 수 없으며, 다른 사회구조적인 변화나 경제적 여건에 따른 노동

수요의 증가 등이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고용가능성의 성별 격차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교의 초기 시점에서

는 성별격차가 컸으나 두 번째 비교시점에서는 그 격차가 감소하 다. 

특히 스웨덴은 고용가능성의 성별 격차가 사라졌다. 이러한 분석결과

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비교시점에서 고용가능성의 성별 격차가 완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과 가족의 양립을 추구하는 선진국에서 관찰한 시기 동안 보살핌

노동의 사회화를 추구하는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었고 이러한 노력의 

정도와 성공여부에 따라서 여성고용률의 수준도 달라졌다면, 이것은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실제로 1인당 GDP 1만∼2만불 증가 기간동안 연령계층별 고용률의 

M-curve가 거의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육․휴가제

도 등의 사회정책적 뒷받침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미국과 캐나다 등 

어권 국가의 경우 2만불 시점에도 30대 초반 여성의 고용률은 여전

히 약간의 함몰을 보 다. 

자녀수에 따른 여성의 고용률 차이를 통계로 살펴보면, 스웨덴과 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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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는 자녀수에 따른 여성고용률 감소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노르

웨이와 프랑스는 자녀를 한 명 낳을 때까지는 고용에 큰 향을 미치

지 않으나, 어권 국가와 독일, 네덜란드의 경우는 여성의 고용률이 

자녀수에 분명한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변수의 향을 통제하고 본 LIS 자료 분석에 따르면,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캐나다에서 1980년 시점에서는 자녀의 존재, 또

는 자녀의 수에 따라 여성의 고용가능성이 낮아지지만 1995년 시점에

서는 이러한 차이는 사라지게 된다. 한편 독일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고용가능성이 낮아지는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었다. 

EU의 통계자료를 통해서 자녀양육자와 비양육자의 고용률 차이를 

살펴보더라도, 독일, 네덜란드, 국 등의 국가는 여성 피용자 중 시간

제 비중이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고용률 차

이가 크고, 전체적으로 여성의 고용률이 높고 시간제 비중이 낮은 덴

마크에서도 차이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에 시

간제 노동을 하는 비율의 차이도 덴마크와 프랑스에서는 매우 낮게 나

타난 데 비하여 국과 독일은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특히 네덜란드

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경제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여성고용률의 생애주기별 패턴의 변화는 

매우 분명하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자녀양육시기 여성의 노동시장 

퇴출 정도는 크게 완화되었다. 그러나 그 정도 면에서 일정한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대체로 잔여적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어권 국가와 

독일, 네덜란드에서 양육자인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간에 고용여부

와 고용형태상의 차이가 크다. 자녀양육기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

원체계를 가장 잘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들이 대

체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고용패턴을 극복한 것으로 나타나며, 대륙국

가 중에서 보육에 대한 지원이 가장 강력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도 

이러한 측면에서는 앞서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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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최근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계기로 한국 보육정책의 방향을 정

립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논의들이 ‘공공성 강화’

와 ‘보육서비스의 보편화’에 합의하고 있는 듯하지만, 무엇이 공공성을 

의미하는지, 보육서비스 보편화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놓

고는 명확한 원칙과 방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주요 논의들이 공급보다는 재정배분의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점도 한

계로 지적할 수 있다.

한국의 보육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1990년대

를 거치면서 이미 보육과 교육정책의 통합 및 보편적 접근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온 OECD 여러 나라들의 경험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

나 다양한 정책선택의 스펙트럼상에서 논의의 필요에 따라 특정 국가

의 사례가 단편적으로 인용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장은 한국 보육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체계적인 논의의 기

초를 제공하려는 목적 하에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작업을 하고자 한다. 

우선, 보육의 재화(goods)로서의 특성을 고찰하여, 공공성과 보편성

의 확보라는 목표가 보육재화의 공급과 재정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 

지를 이론적으로 규명한다. 

둘째, OECD 국가들의 보육정책 목표, 발달요인, 관리운 실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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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재정 양 측면에서의 공공성과 보편성의 정도, 질의 확보 등을 고려

하여 여러 복지국가의 보육관련 정책의 특성을 살피고 유형화함으로

써, 단편적 사례인용에서 한 단계 나아가 다양한 정책 접근에 대한 역

사적, 사회경제적 맥락을 이해하고 한국의 정책 선택에 시사점을 얻고 

정책 방향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한다. 

셋째, 보육서비스의 주요 특성과 다양한 인구․사회․경제학적 산출

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독립변수로서 보육서비스가 갖

는 정책효과(일-가정 양립지원정책으로서 기혼여성의 취업을 촉진하는 

측면에 초점5))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이상 세 가지 검토는 한국의 보육정책 방향 구축을 위한 이론적, 경

험적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2. 보육정책의 다각적인 성격과 보육재화의 특성

보육정책은 OECD 여러 나라에서 잔여적인 성격의 서비스로 시작되

었다. 어떤 국가에서는 그러한 취약층 중심의 선별적 서비스로서의 보

육정책이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되는가 하면, 다른 국가에서는 여

성취업률의 증가나 부서통합을 통한 교육적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보

편적인 서비스로 탈바꿈하기도 했다. 

몇몇 자유주의 국가를 예외로 할 때, 현대적인 의미의 보육서비스는 

태어난 가정환경의 차이에 관계없이6) 아동이 잘 자랄 권리를 사회가 

5)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통해 여성취업이 촉진되면, 장기적으로 사회적 배

제와 빈곤에 대항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정책적 인식이 커지

고 있고(Esping-Andersen,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2002 

참조), 실제로 시도된 연구도 있다(Cantillon, et al., 2001). 그러나 보육-빈

곤의 인과관계는 매우 복잡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약상 본고의 논의에서 

제외한다.

6) 이것이 잘 확보되지 않으면, a two-tier system으로 가게 된다. 정부의 역

할을 제고함으로써만 non-selective general service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

용은 Gurin, “Governmental Responsibility and Privatization” in Kamerman 

and Kahn(eds.), Privatization and the Welfare Stat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pp.179~2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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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고, 미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며, 가족친화적인 정책의 기점7)

으로서 부모가 가정과 노동시장 유급노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OECD에서는 각 가정당 아동

의 수가 줄어듦에 따라 형제자매를 통한 상호작용과 사회화 효과가 감

소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도 보육/교육정책이 강조되

고 있다.8) 최근 복지국가 논쟁 내에서는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보육 및 

투자가 빈곤의 대물림과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

략으로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9)

보육서비스를 위에서 지적한 포괄적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육을 가치재(merit goods 혹은 worthy goods)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OECD 국가의 제도 전환 과정이나, 한국의 보육담론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합의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시각의 변화는 

유아보육법 제1조(목적)의 변화에 분명히 드러난다. 개정 전 목적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

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후 목적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이

라는 표현이 삭제되어, 보편적인 서비스 지향을 분명히 하 다.

가치재는 공급의 수준과 비용지불의 방식에 대한 집합적인(개별적이 

아니라) 대처가 필요한 재화를 의미한다.10) 최근 서구11)와 한국에서 진

 7) 향후 출산, 양육, 간호, 수발 등 전반에 걸쳐 가족친화적 정책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계획해야 한다. 양성에게 공히 제공되는 가족친화적 정책의 

개발을 통해, 기존 무급노동에 대한 가치인정과 관련 서비스 종사자(주

로 여성)의 노동시장내 지위상승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8) OECD, Starting Strong, 2001.

 9) Esping-Andersen, Gøsta,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p.26~67.

10) E.S.Savas(저), 박종화(역), 민 화의 길 , 한마음사, 1994, 97쪽.

11) 가족에 대한 국가개입을 가장 꺼리는 나라 던 미국에서도 가족이 더 이상 

care-giving의 단위로서 충분하지 않다는 합의가 도출되고 있다. McC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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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고 있는 보육의 보편적 서비스화 논의는 보육을 통해 전체사회가 

편익(benefits)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반 하는 것이며, 따라서 보

육은 점차 필수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가치재는 소비될 때 긍

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지며, 소비자의 지불능력과 상관없이 정부가 그 

소비를 권장하는 재화12)이며, 준공공재로서의 특성도 갖는다. 

이러한 재화의 성격을 공급주체 내지는 규제와의 관계에서 살펴보

면, 일반적으로 준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강해진 재화는 공공생산이 바

람직하며, 민간에 의해 공급되더라도 정 한 감독이 요구되는 것이 특

징이다.13) 공공재이론의 창시자인 Musgrave(1959)는 더 나아가 ①배

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때, ②소비가 저소득층의 가계에 큰 비중

을 차지할 때, ③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등 세 가지 경우에 공공 규제

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개입의 필요가 약할 때는 외부통

제로 하되, 광범위한 개입이 필요할 때에는 공공소유로 관리해야 함을 

분명히 하 다. 

물론, 교육과 보육이 기존의 초등 의무교육 시스템과 완전히 분리되

어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이러한 논의가 당장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

다. 그러나 방향정립의 논의 속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합의해 갈 수 있

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보육이 교육과 분리되어 있는 현재의 시스템

을 유지하더라도 교육수준별로 교육재화와 비교하여 보육을 자리매김

하는 논의는 충분히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중등교육으로 갈수록 사적재(private goods)에 

가까워진다. 그러나 초등교육에서는 결합소비가 어느 정도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특성은 대상의 연령이 낮아지고 서비스가 보편화될수록 

더 커진다. 따라서 보육이나 탁아는 사적재나 요금재보다는 공동이용

“Care as a Public Value”, Chicago-Kent Law Review, Vol.76, 2001, 

pp.1673~1731.

12) 사용료가 아주 적거나 부과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공동이용재나 집합재가 

되는 셈이다. 초등교육이 그 예에 속한다. Savas, 위의 책.

13) Richard, A. Musgrave,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McGraw-Hill Co.,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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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나 집합재에 상대적으로 더 가까워지게 된다(그림 4-1 참조). 일반적

으로 공동이용재는 시장메커니즘에서 공급하기에 효율적이지 않으며, 

집합재는 조세형태로 공급이 확보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보육은 초등교육보다 우하향에 위치시킬 수 있다. 국가에 따라 

보육재화가 어느 모서리에 더 가까운지는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고, 

보육을 정중앙에 위치시킬 경우는 모든 재화의 특성을 골고루 갖게 될 

것이다. 

[그림 4-1]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와 배제와 소비속성 

  주: 보육은 필자가 위치시킴.

자료: şavas(1994). 

한편, 보육서비스에는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정보 불완전성과 정

보 비대칭성의 문제가 존재한다.14) 일반적으로 불완전정보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주게 된다. 이럴 때는 경쟁이 존재한

다 해도 서비스 제공자들이 가격을 수용하는 완전경쟁을 하는 것이 아

14) Joseph, Stiglitz(저), 강신욱(옮김), 시장으로 가는길 , 한울아카데미, 2003, 

79~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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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서비스 제공자가 가격을 인상해도 모든 서비스 

이용자가 동일한 서비스를 싸게 제공하는 다른 제공자를 즉각 찾아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어떤 제공자가 가격을 낮추더라도 더 비싼 값을 

받는 제공자로부터 모든 고객들을 끌어모을 수 없다. 정보의 탐색에는 

비용이 들고, 따라서 시장에서 이용자들은 각 제공자가 얼마의 가격을 

붙이고 있는지 일일이 알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보육시장에서 

보육료 상한선 규제의 필요성과도 연결된다. 더구나, 공급자가 이윤추

구를 위해 보육가를 높 을 때, -민간 리부문의 속성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보육서비스는 대체가 쉽지 않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15) 

Knapp(1984)16)도 사회적 보호(social care) 자원의 할당은 시장에서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분배되기가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

적 보호(보살핌)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

고,17) 수급조건에 일관성이 부족하여 같은 욕구를 가진 대상이 같은 

처우를 받지 못하거나 같은 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쉽기 때문이다. 

아동자신뿐만 아니라 부모 역시 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

지 못하다는 점을 떠올리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더 근본적으로 시장에서는 지불능력에 따라 서비스가 분배되기 때문

에, 시장원리에 따른 서비스의 분포가 욕구와 일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 문제를 정부보조금을 통해 일부 해결할 수도 있지만, -필요

가 큰 집단에게 정부보조금을 지급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방

식- 공급자체의 불균형을 해소할 만족스러운 방식은 될 수 없다. 이럴 

경우는 정부의 직접공급이 대안이 된다(Knapp, 1984). 정부의 직접 서

15) 사적재의 경우는, A 제조회사의 쿠키 값이 오르거나 양이 줄었을 때 같

은 편의점에서 B 제조회사의 비슷한 쿠키를 살 수 있지만, 보육은 그런 

재화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 아니다.

16) Martin Knapp, The Economics of Social Care, MacMillan, 1984, pp.89~ 

114.

17) Walker는 특별아동 보육, 야간이나 주말 보육, 아 보육 등은 일반적으로 

시장공급이 부족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Walker, “Public Policy and 

the Supply of Child Care Services”, in David Blau(ed.), The Economics 

of Child Care, Russell Sage Foundation, 1995, pp.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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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는 재화의 다양성을 결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

만, 단위당 생산비용을 줄이고 민간의 거래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3. 보육정책 공공성 강화의 방향: 복지공급주체의 균형발전을 

중심으로

위와 같이 살펴본 보육재화의 공공성은 보육을 가치재로서 인식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더 명료해질 것이고, 각 사회에서 어떠한 논의구조를 

거쳐 서비스 공급과 소비방식을 구상하느냐에 따라서 역시 달라질 수 

있다. 한국사회의 기존 보육정책 논의에서 합의되지 못한 것이 이러한 

‘공공성’의 의미를 둘러싼 불명확성이라고 하겠다.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아래에서는 복지공급 주체간 역할에 관한 이론을 통해 공공성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한다.  아동,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살핌 

서비스의 최근 경향은 공급주체간 균형추구 논의를 통해 전개되고 있

다.18) 균형추구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한국에서는 국가부문의 역할이 

가장 부족한 상태임이 밝혀진다. 

한국의 기존 민간부문의 역할은 권위주의 국가의 대행자(vendor)19) 

다. 즉,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이 국가를 대행

한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앞으로 새로운 협조적 파트너십 관계로 재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 방향은 [그림 4-2]가 제시하는 다이아몬드형 

복지제공주체20) 중에서 국가부문과 비 리 민간부문의 책임강화를 의

18) Evers Pijl, and Ungerson (eds.), Balancing Pluralism, 1993; Walker, et 

al. (eds.), Public and Private Responsibilities in Long-Term Care, 1998 

등 참조.

19) 이혜경 ｢서울 특별시 여성복지를 위한 민관 동반관계 발전전략｣, 서울특

별시․한국여성개발원, 제2회 국제여성심포지엄: 여성복지 민관협력체계 

구축 , 1997, 199~207쪽.

20) Pijl Maria, “When Private Care Goes Public: An Analysis of Concepts 

and the Principles Concerning Payments for Care”, in A. Evers, et 

al.(eds.), Payments for Care: A Comparative Overview. Europea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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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기존의 보육정책은 민간(=시장부문)의 시설과 가족(=비공식부

문)의 비용을 근간으로 이루어졌었고, 향후 국가와 비 리부문을 강화

하는 것이 균형적인 파트너십(balanced partnership)의 기준이 되는 것

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공급원의 다양화에 따른 정부의 조정역할-

지원과 규제 양 측면에서-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2] 복지다이아몬드(the welfare diamond)와 복지제공주체

 자료: Pijl, Maria(1994: 4).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 비 리부문을 제외하고 시장-국가-가족으로 

구성된 복지공급주체간 복지삼각형21)을 설명틀로 본다면(그림 4-3 참

조), 복지혼합을 향한 균형점을 갖기 위해서 한국은 기존에 그 기능이 

약했던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삼각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 

결국 공급주체로서의 국가의 역할 강화가 보육의 공공성 확보에 중

Vienna: Avebury, 1994, pp.3~18.

21) P.E. Abrahamson, “Welfare and Poverty in the Europe of the 1990s”,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 Vol.21, No.2, 1991, pp.23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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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요소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민간중심의 공급체계를 그대로 두고 

보육료지원 등을 통해 재정분담만을 시도하는 것은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부족하다는 점이 분명해져야 한다. 한국에서는 기존의 선

별주의적 서비스 성격과 ‘공급은-민간시장 의존’, ‘재정은-가족 의존’의 

구조에서 탈피하여 보편적 서비스를 추구하고 정부의 공급/재정주체로

서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4-3] 삼각 복지공급주체(the welfare tri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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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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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brahamson(1991).

특히, 정부의 보육서비스 공급주체로서의 역할 강화는 향후 보육과 

교육이 통합될 것을 대비할 때 더 중요해진다. 보육과 교육이 통합되

어 가는 것은 OECD의 전반적인 동향이다. 이미 스웨덴과 핀란드는 완

전한 통합방식으로 운 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동향을 보

이고 있다. 한국도 장기적으로 의무교육연령을 낮추어 이러한 통합성

을 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대비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정부의 공급역

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의 보육서비스 공공부문 공급 확충

은 향후 의무교육 대상이 확대될 경우에 대비하는 의미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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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ECD 보육정책의 비교 및 유형화

가. OECD의 전반적인 동향과 쟁점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보육(ECEC)이 공공성 강화의 방향으로 옮

겨지고 있으며, 7가지 주요 쟁점은 아래와 같다.22) 

①보편적인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급확장(expanding provision 

toward universal access): 3~6세 아동에 대해서는 적어도 2년 동

안 무상 프로그램을 운 하는 것이 전반적인 경향이다. 많은 나라

가 부모육아휴직제도와 연결하여 3세 미만을 위한 정책을 조율하

고 있다. 시설의 운 시간과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특별한 요

구를 지닌 아동을 포괄하고 지역별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노

력도 중요하다.

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raising the quality of provision): 부

모의 소득계층에 따라 저소득 계층 아동에게 수준이 낮은 서비스

가 전달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추세이다. 종사자의 

훈련도 보육의 질과 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③정책과 서비스의 조정 및 일관성 확보(promoting coherence and 

co-ordination of policy and services): 접근성과 질에 있어서 이용시

설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관

련 부서와 보육관련 부처의 긴 한 협조가 요청된다. 

④적정한 재정투입을 위한 전략마련(exploring strategies to ensure 

adequate investment): 정부가 재정부담의 상당부분을 감당하고, 

부모는 대체로 25~30% 정도를 부담한다. 공적재원 투입은 공평하

고 질 높은 보육/교육 서비스에 필수 요건으로 이해된다. 

⑤종사자 훈련과 근무조건 향상(improving staff training and work 

conditions): 직무훈련과 전문가로서의 개발에 대한 기회가 상당히 

고르지 않은 상황이라는, 특별한 관심이 요청되고 있는 역이다. 

22) OECD, Starting Strong,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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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종사자를 다양하게 구성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 

전공별 안배, gender-mix.

⑥적정한 교육의 틀 개발(developing appropriate pedagogical frame 

works): 동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단위의 틀이 필요

하며, 문자해독과 숫자익히기의 수준이 아니라 다양한 아동발달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⑦부모, 가족, 지역사회의 관여촉구(engaging parents, families, and 

communities): 다양한 배경을 지닌 가족과 부모의 참여가 보장되

도록 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물론,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이 각 국가에서 동일하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일부 국가에서는 보육서비스가 잔여적인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로 남아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정책의 현재적 성격을 파악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때, 위의 7가지 경향은 모든 국가에서 보육

/교육정책의 발전을 위해 고려할 중요한 측면임은 부인할 수 없다.

국가별로 어떠한 보편성과 특수성이 존재하는지, 상이한 제도를 형

성하는 사회적 조건이나 관련 요인은 무엇인지를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나. 각국의 보육정책 특성23)

다양한 측면의 보육특성을 국가별로 검토하는 것은 매우 방대한 작업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특성을 살피되, 기존 복지국가 유형

론의 논의에 바탕을 두고 노르딕 국가-유럽내륙 국가- 어권 국가의 

세 가지 비교군을 중심으로 주요한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서 기

존 유형과 보육정책의 정합성을 살펴보는 데도 일정한 관심을 둔다.

23) 1990년대 말/2000년대 초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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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의 복지국가 유형론

복지국가 유형 연구 분야에서 가장 향력 있는 시도로 인정받고 있

는 연구는 Esping-Andersen(1990, 1999)의 분류이다. 그는 탈상품화

(decommodification) 정도,24) 국가와 사회계층체제(stratification)의 형

태, 시장과 가족간의 관계라는 세 가지 기준을 이용하여 복지국가를 

세 가지로 분류하 다. 자유주의 복지국가, 보수주의 혹은 조합주의 복

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가 그것이다. 아래에서는 간략히 각 복

지국가 레짐(regime)의 특성25)을 살펴본다.

가) 자유주의 복지국가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 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어권 

국가들이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메커니즘의 기본적 역할을 인정

하며, 기본적으로는 그 보호대상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 한정되는 엄격

한 선별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수치감을 수반하는 자산조사를 통해 욕

구를 조사하고 분류하며, 대상범위와 적용되는 위험범위를 최소한으로 

통제하고, 사회권은 최소화한다. 전반적으로 가족 및 민간에 대한 복지

의존도가 높으며, 국가 개입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이데올로기 내지 

가치가 사회에 지배적이다. 따라서 개인책임과 자조가 중요한 원리로 

강조되었으며, 선별주의가 적용되는 공공부조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보

호제도로 자리잡았다.

소수에게 잔여적 수준의 복지수급이 허용되고, 대다수의 중산층은 

시장을 이용하는 분화된 복지체제를 지닌다. 이 두 집단 사이의 계급

정치적 이중구조가 어우러져 계층적 질서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24) 탈상품화란 가족이나 개인이 시장에 참여하는 것과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탈상품화가 

노동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는 Esping-Andersen이 

1999년에 새로이 사용한 기준인 탈가족화(de-familization)가 가족의 소멸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다.

25) 강남기 외, 사회복지의 역사 , 나남, 2000에서 발췌인용. 여기서 인용한 

주요 특징은 이념형적인 분류에 따른 것이며, 복지국가 재편기를 거치면

서 각 국가별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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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기본적 지향이 시장 의존적이기 때문에 탈상품화 정도가 낮고, 

재분배기능은 세 국가유형 중 가장 약하다.

나) 보수주의 복지국가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과 프랑스이다. 보수주의 복

지국가는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의 관심인 시장의 효율성과 노동력의 상

품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이는 후기 산업사회의 계급구조를 유지하

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가 사회적 권리인가는 

주요한 관심사가 아니었다. 사회복지 급여는 사회에 존재하는 계층과 

(직업)지위에 기초하기 때문에 사민주의 복지국가에서처럼 재분배 효

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복지의 공급주체는 주로 국가이며, 민간이나 기업복지의 역할은 상

대적으로 약하다. 특히 교회의 역할이 크고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러한 특징 때문에 보수주의적이라 명명

되었다. 복지제도의 중심인 사회보험은 무급노동을 수행하는 주부를  

배제하고, 여성이 가족 내에서 주부의 역할에 머물 것을 권장하는 방

향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유급노동에 근거한 사회보장 모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 원리자체가 시장지위와 접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분화의 체계를 바꾸거나 개선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탈상품화의 효과도 제한적이다.

다)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는 주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 의해 추구되었

다. 이 유형의 복지국가는 적용대상과 보장하는 위험에 있어서 보편주

의를 추구하고 있고, 중산층 사회권에 의한 탈상품화 정도는 새로운 

중산층의 생활수준까지 확대되었다. 사민주의가 사회개혁에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하 고, 시장과 국가, 노동과 중산층의 이중구조를 허용하기 

보다는 일정수준의 평등을 추구하 다.

복지에 필요한 재원은 누진적 조세제도를 통해 조달하며, 육체노동

자와 사무직 혹은 공무원간의 사회적 권리가 크게 다르지 않고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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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복지국가에서 시장기능은 공공부문의 

기능에 의해 최소화되며, 복지국가를 위한 연대, 즉 사회통합이 매우 

중요한 목표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이 동시에 수혜자이자 의존

자이고 복지재원을 담당하는 의무감을 갖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복지의 대상자에 대한 가족 및 시장의 보호나 

보장능력이 소진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미리 

민간부문의 보호비용을 사회화시킴으로써 가족에 대한 의존을 줄여나

가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 아동과 노인 등 의존인구에 대한 경제적 지

원과 보호의 책임이 국가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되며, 이것이 여성의 노

동시장 참여와 같은 노동정책과 적극적으로 연계되게 된다.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통합성이 높으며, 공공부문의 고용흡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완전고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노동과 소득유

지라는 두 가지 권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왔다. 

2) 복지국가 유형론과 보육정책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서구 복지국가들은 가치와 이념, 계층간의 관

계, 시장-가족에 대한 관점 등 서로 상이한 형태의 복지국가 체제를 

운 하고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상이한 유형과 경로는 보육정책의 특

성을 감안하 을 때도 일정 정도 적용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 복지국가 체제의 대변자인 미국에서는 정부의 

관료조직은 확장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인가와 재정을 서비스 전달과 

분리시켜 전달을 제3자에게 할당하는 형태가 지배적이다. 미국의 보육

제도는 개인주의와 가족의 사생활 존중이라는 사회적 유산이 모성이데

올로기와 결합한 형태이다. 대부분의 보육수요를 수익자부담의 시장경

제에 맡김으로써 계층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고, 부모 소득수준이 아

동보육의 질로 직결되는 층화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다. 리보육시설

이 1980년대 이후 급증하여 보육공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서비스도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간접적인 세금감면이나 증서(voucher)제공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역에서 대처정부 이후 미국식 자유주의와 거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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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이 수렴해 버린 국가가 국이지만, 사실 국의 복지역사는 미

국과 커다란 차별성을 지니고 있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평행봉 

관계는 1945년 이후 정부지배형 사회복지체계의 향으로 확장사다리 

모형으로 변화한다.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의 사업을 지원․보충하는 역

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것이 다시 대처정부 이후 민간지배의 시장중심

체계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국의 공공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은 

보호대상이 다르다. 공공보육시설은 발달상 장애를 가진 아동, 편부모 

자녀, 빈곤가정의 자녀에게 우선 지원된다. 민간보육시설은 중산층 가

정의 아동이 이용한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인가와 감독을 수행하는 정도이다. 가족과 여성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사용자 비용부담 강화라는 정치적 분위기를 반 하여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대륙유럽 복지국가의 대표 국가인 독일은 보족성(subsidiarity)의 원

칙 하에 위계적인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조직이 할 수 없

는 일을 공공조직이 수행하고, 지방정부가 수행하지 못하는 일을 중앙

정부가 수행한다는 원칙이다. 아동보육 분야에서 비 리 민간부문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는 재정지원을 하면서 정책개발과 자문에 민간

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협조적 동반자 모형에 가깝다. 그러나 정부

의 복지비 지출보다 비 리부문의 규모가 큰 보수주의 모형이며, 출산

장려주의, 여성의 남성에 대한 의존강화, 성역할의 전통적인 개념 유지 

등의 가부장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

서비스가 발달하지 않았다. 

스칸디나비아형 복지모형을 이끌어 가는 스웨덴의 경우, 여성의 노

동시장 진출이 급증하자 1973년 보육 시설법을 제정하여 모든 아동의 

보육수요 충족을 목표로 추진하여 왔다. 보육서비스는 보육시설과 가

정보육으로 구분된다. 두 가지 서비스가 고르게 이용되다가, 요즈음은 

가정보육의 비중은 현격히 줄어들었다.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부분을 부담하고 부모의 비중은 매우 낮다. 중앙정부의 부담은 고용

주에게 부과되는 사회보험료에 포함된 아동보육비에 의해 충당된다. 

보편적인 적용범위와 평등한 접근성 보장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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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반적인 논의가 모든 정책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위의 논

의는 사실상 여성의 복지수급의 특성-빈곤층 대상 공적부조 급여를 

제외하면, 다른 급여는 남편의 권리로부터 파생되는 파생급여에 의존

하는 구조-과 무급노동에 대한 전담의 문제, 그에 따른 노동권의 제

약 등을 고려하지 않는 논의이다.

그렇다면, 젠더나 보살핌 노동의 역과 접히 관련되어 있는 보육

정책을 고려할 때도 Esping-Andersen의 유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

을 것인가? 

아래에서는 특히 여성의 시각을 부각시켜, 각 국가가 가정에서 가족

을 위한 무급의 가사노동과 보살핌노동을 수행하던 여성을 어떻게 다

루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유형화 작업을 진행시킨 대표적인 학자인 

Sainsbury의 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보육에 적용해 본 연구 결과를 살

펴보겠다. Sainsbury는 복지국가를 전통적인 부양자 모델과 개인적 모

델로 구별하여 유형화하 다. 

<표 4-1> 사회정책의 부양자 모델과 개인적 모델

부양자 모델 개인적 모델

가족이데올로기 엄격한 성별 노동분업

남편=소득자

아내=보호노동 수행자

역할 공유

남편=소득자/보호노동 수행자

아내=소득자/보호노동 수행자

수급권 부부간 다름 부부간 동일

수급권의 근거 가족의 부양자 여부 기타 조건

복지혜택 수혜자 가장 개인

복지기여 단위 가구 또는 가족 개인

조세 부부 공동과세: 피부양자 공제 부부 분리과세: 동일한 조세

감면

취업 및 임금정책 남성에게 유리 양성에게 동일

보호의 역 사적 역 공적개입 강함

보살핌 노동 무급 수급권에 반

해당국가 네덜란드, 미국 스웨덴

  

자료: Sainsbury(1994: 153) 인용 및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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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 모델에서는 결혼을 중시하며, 남편과 아내 사이의 엄격한 노

동 분화를 강조하고 당연시한다. 남편은 가장이며, 전일제 고용에 종사

하고, 가족구성원, 즉 아내와 아이들은 경제적으로 가장에 의해 부양된

다. 아내는 가족을 돌보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의무를 지닌다. 이러한 

성별분업은 가족법, 사회법, 노동규칙 및 세금체계에 명문화되어 있고, 

일상의 생활양식을 형성한다. 복지혜택의 단위는 가족이며, 최조 임금

과 보수는 가족임금(family wage)의 개념을 반 한다. 남편과 아내가 

상이한 권리를 갖는데, 복지 수급의 자격은 부양자의 지위와 가족부양

의 원칙에 기반을 둔다. 따라서 대부분의 아내의 권리는 그 가족과 남

편의 수급권 내에서 피부양자(dependent)의 지위를 기반으로 한 것이

다. 그 결과 대부분의 기혼여성은 파생적 수급권만을 갖게 된다. 가족 

또는 가구가 사회보험 기여와 조세의 단위가 되며, 가족부양자는 아내

와 자녀를 부양하는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세금감면을 받게 된다. 

임금 및 노동정책에서도 남성의 취업과 소득에 우선권이 주어지고, 공

-사 역의 경계가 매우 엄격하며, 보살핌과 재생산은 철저히 사적인 

역에 무급으로 남겨진다.

한편, 개인적 모델에서는 남편과 아내는 재정적인 기여와 자녀의 보

호를 공유한다. 복지의 혜택과 기여 및 조세의 단위는 개인이고, 피부

양자에 대한 공제나 수당이 없다. 노동시장정책은 여성과 남성 모두를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공-사 역의 경계는 상대적으로 유연하다. 재

생산 노동과 보살핌 노동 모두, 공적 역에서 개입하며 가정 내에서의 

무급노동이 사회보장 수급권의 근거로 사용된다. 

이러한 분류는 기존의 복지국가 유형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요인

인, 공-사의 연관성문제, 가족이데올로기, 복지기여/혜택의 단위와 권

리의 성격, 가족내 성별 노동 분업구조, 여성노동을 유급과 무급 모두 

고려하는 등 다양한 논의구조를 갖는다. 기존의 복지국가 유형론에서 

상이하게 분류된 네덜란드와 미국은 똑같이 부양자 모델에 속하게 된

다. 네덜란드에서 기혼여성이 취업할 경우 조세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

는 것, 보호의 일차적 책임이 가족임을 강조하여 보육제도가 빈곤층만

을 대상으로 발달한 점, 미국에서 성(gender)에 따라 이중적인 복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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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한 점 등은 부양자 모델의 특징이다. 스웨덴에서는 남녀 모두에게 

상대적으로 균등한 노동권과 복지수급권이 보장되며, 편모가 받는 모

성혜택이 남편이 있는 여성이 받는 혜택보다 열등하지 않다. 특정 가

족유형에 대한 선호가 없기 때문이다. 공공보육과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의 제도가 이러한 정책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데 공헌하 다. 

이러한 논의들과 요인을 추가로 고려하여 최근에 이루어진 보육관련 

유형화 작업으로는, Charles(2000), Meyers and Gornick(2003), Bettio 

and Plantenga(2004)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기존 유형의 명

칭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각 국가레짐에서 보육정책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Meyers와 Gornick의 연구는 다음 절에

서 보육-취업효과를 검토할 때 자세히 다룰 것이다. 

아래 Charles의 작업에서는 각 레짐별로 보육의 동기, 책임소재 및 

정책의 성격, 국가개입 시기 등을 대별하 다. 무엇보다도 보육정책이 

빈곤정책, 가족정책, 노동정책으로서 구별되는 특징을 갖는 점에 주목

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Bettio와 Plantenga는 보육의 4가지 특성을 국가별로 비교하

다. 비공식 보육이 얼마나 활용되는지, 보육의 대체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는 휴가가 얼마나 용이한지, 보육에 대한 재정지원은 어느 정도

<표 4-2> 복지국가 유형별 보육에 대한 관점 차이

자유주의 

복지국가

보수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보육 동기 개인적 차원의 관심 가족 유지
노동력 재생산/기혼여

성 노동촉진

보육 책임 소재 부모의 전적인 책임
가족 유지를 위한 

국가 책임
국가

국가 제공 아동

보호의 성격
빈곤정책 가족정책 노동정책

국가 개입 시기
‘정상가족’이 해체될 

때

가족에서 아동보육

을 전담할 때

보육노동과 취업노동

을 병행해야 할 때

자료: Charles(2000:193~197) 재구성; 여성부, 보육사업의 공공화 및 다양화 

실행방안 연구 , 2003, 24쪽에서 재인용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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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0~3세 아를 위한 공공보육이 얼마나 발달해 있는지 등 4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삼았다. 남부 유럽군과 노르딕형(노르웨이 제외)이 정

책의 강조점이나 선택에서 확연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지금부터는 보육구조와 체계 및 주요 특성을 공급 및 이용률, 관리, 

재정, 보조금, 질(quality), 계층관계 등 다양한 측면을 기준으로 OECD 

주요 국가를 비교하고, 보육정책의 이러한 특성들이 국가별로 기존의 

유형화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는지도 검토한다.

편의상 노르딕 국가를 제일 처음 정리하 고, 그 다음으로 내륙 유

럽국가, 뒤이어 어권 국가를 위치시켰다. 이러한 정리방식을 통해 

Esping-Andersen과 다른 학자들의 분류체계를 감안하면서 각 레짐 내

의 차이를 파악하기도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동연령별 이용률을 보면(표 

4-4 참조), 보육정책의 특징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 많은 아가 

종일제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있다는 것이 노르딕 국가들의 특징이다.

<표 4-3> 유럽 국가들의 보육 관련 특성

보육 관련 특성

비공식 보육 휴가의 편의성 재정지원도 공공 아동보육 0~3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높음

높음

높음

중간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벨기에

프랑스

높음

높음

중간

중간

중간

낮음

낮음

낮음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자료없음

중감

높음

높음

낮음

낮음/중간

낮음

낮음

중간

중간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낮음

낮음

자료없음

높음

높음

높음

중간

자료없음

자료없음

높음

중간

높음

  

자료: Bettio and Plantenga(2004: 100)에서 아동부분만 발췌 후 재조정.



제4장 OECD 주요국의 보육정책 동향과 함의  67
<표 4-4> 주요 국가 보육 구조 및 체계(1): 이용현황, 관리 및 재정지출

의무교육
연령

아동
연령

이용률
(대상연
령)a)

운  시간 
(대상연령)d)

국공립 및 
비 리 비중

관할 부서 
및 행정 체계h) 규제 담당

감독평
가 담당

GDP
대비 

교육/보육
지출(1)i)

GDP대비 
교육/보육지출(2)
(ISCED Lev. 0)

보육/교육비 부담j) 
<공공분담률k)>

덴마크 7세
0.5∼6

6∼7

64%(0.5
~2)

91%(3~5
)b)

83%(3~6
)

100%(6~
7)

종일제(0.5~6)
반일제(6~7)

정부70%
+계약30%

복지부
학부모위

원회

시정부
(지자
체)

0.86
2.37%(1.1%);
$4,082/아동1인

(0~6)

시(市)정부 70%
<75~84%>

스웨덴 6 0∼6

48%(1~3
)

80%(3~6
)

종일제(1~12)
3시간, 5일/1주

(3~6)
88%

교육․과
학부

국립교육
청

시정부 0.59
SEK 345억 

(2001)
정부 87%<82%>

노르웨이 6 0∼6 51% 종일제(0~6) 47%
아동․가

족부
지역 정부

지역 
정부

0.58 (0.6%)
공립: 64%
사립: 47%('96)
<55~72%>

네덜란드 5
0∼3
4∼7

17%(0~3
)

98%(4)
99%(5)c)

학교시간과 
동일 (4~6)

국립 0%
비 리+

리

분리 이원
화

지역 정부
지역당
국

0.36
0.4%;
$1,372/아동1인

(0~6)

정부 35%
고용주 21%

프랑스 6
0∼3
2∼6

29%(0~3
)

35%(2~3
)

99%(3~6
)

종일제
(2세는 반일제)

100%(3~
6)

분리 이원
화

지역사회
서비스센

터
0.66

$2,951/아동1인
(0~6)

-세금감면 제외

3~6세 정부전담.
3세 미만 보육서비스 정부 50%+가

족지원기금 25%; 저소득의 경우는 전액 
기금에서 지원l)

<83%>

독일 6 0∼6

5%(서부)
5 0%(동

부)
85%(3~6

)

반일제(3~5)

90%(3~5
세)국공립 및 
공공보조

유아학교
f)

분리 이원
화

지역복지
센터

0.36 3~6세 정부 최대 80%

이탈리아 6
0∼3
3∼6

6%
95%

학교시간 또는 
종일제(3~6)

3세 이상 
70~90%

(교육)

분리 이원
화

0.42 (0.4%) 3~6세 정부 전담

벨기에 6
0∼3
2.5∼6

30%
97%

방과후 학교 이
용시간을 합쳐 종일
제(2.5~6)

분리 이원
화

공공기
관

0.45 (0.5%) <75~83%>

국
5(북아일
랜드는 4)

0∼4
3∼4

60%(3~4
)

최소 2.5시간 5
일/1주(4~5) 11% 교육부

교 육 부 , 
사회서비스부
에서 고용한 
감사담당자

정부
(교육
표준청
)

0.42
(0.4%);
$62 7 /아동1인

(0~6)
3~5세 정부 전담

미국 6 0∼6

26%(0~3
)

50%(3~4
)

95%(5)

보육+교육 
62%;보육만 
24%

분리 이원
화

민간
협의회

0.36
(0.4%);
$60 0 /아동1인

(0~6)

5세 정부 전담
<41%>

캐나다 6
0∼5
5∼6

45%
50%

반일제 무상 유
치원(5~6)e)

공립 및 
비 리 77%g) 주 당국 0.23

주(州) 할당금과 함께 학부모비용이 
주요 재원m)

  주: <표 4-5>의 주 참조.

자료: <표 4-5>의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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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주요 국가 보육 구조 및 체계(2): 보조금, 질(quality) 및 기타 특징

서비스공급자 
보조금n)

수요자 보조금
(세금관련 지원 포함)n)

차등보육
료제
(소득비례)

교원 자격 요건p) 아동:교사비율q) 기타 주요특징r)

덴마크
-지정사설보육서비스 이용시 
생후 24주에서 유아학교연령
까지 지원

yes
3년6개월의 대학 프

로그램

0~3세 3:1
3~7세 7:1
0~7세 6 :1(연령통

합시설) 
특수보육 3:2
방과후 보육 10:1

-소득계층을 불문하고 모든 취업부모가 재정지원
을 받음.
-가정보육옵션을 이용하는 1세아 부모에게는 비용
지원함.
-야간,주말 등 특수보육은 공급부족
-2001년 보육질 제고를 위한 협의체구성(사회부+
지역정부+교육자노조)

스웨덴 yes 대학 3년 교육 5.6:1

-교육적 요소 강조
-보육의 보편화에 기혼여성의 취업이 큰 역할
-2002년 이후 보육료상한 일부실시, 확대추세
-보육교사이직률 연 10% 수준으로 낮음.

노르웨
이

-공공/민간에 재정
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보육비 세금 
공제

일부
-교사 고등교육 3년
-보조교사의 경우 실습 
2년

0~3세 7~9:1
3~6세 14~18:1

-보육료상한제 있음(보건복지부 산출)
-프로그램의 통일성 낮음.
-부모참여 강조

네덜란
드

-0~4세 시설의 일부지
원

-세금 공제 yes 3~4년의 전문교육

0~1세 4:1
1~2세 5:1
2~3세 6:1
3~4세 8:1
4~12세 10:1

-지난 10년간 공급 급팽창-여성고용의 향 큼.
-여전히 편모의 취업률은 OECD에서 매우 낮음.

프랑스
-가정탁아에 지원
-세금공제

일부(3세
미만 아동 보
육서비스의 보
충시간)o)

-3년제 대학 학위+대학
원ECEC 전문학위
-보조교사는 중등졸업
+1년간 ECEC분야 직
업교육

10:1 (2세)
27:1 (기타)
이상 국가기준
5:1 아
8:1 유아

-시설이용은 부모의 취업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
게 적용
-특별 교과 계발에 최근 중점

독일

-저소득층에게 지원
-편부모가정 세금 공제; 양친
이 있는 경우 장애나 질병 있
을 경우만 인정

no
3년간의 고등교육(2

년 교육+1년 실습)
10~14:1
5~7.5:1

-취업모의 아동이나, 3세미만 아의 이용률은 5% 
수준(돌보는 장소는 가정이어야 한다는 의식지배
적)

이탈리
아

일부
보육시설 7:1
가정보육 3:1
유아학교 10~18:1

-정책의 우선순위는 취업모나 편모의 아동
-부모휴가가 끝나는 시기에 주로 센터이용 시작

벨기에
-FL 저소득계층이나 소

수민족 아동을 위한 특
별 투자 있음.

-국고보조시설 이용시 소득비
례 이용료
-세금 공제(취업시 실제비용의 
80%까지 면세;비취업시 연간 
$299까지)

yes

전문 중등교육 및 1
년 훈련

7:1(정부재정지원
센터)

-프랑스언어권과 플래미쉬언어권이 분리운 됨.
-가정탁아가 지배적.
-방과후프로그램에 대한 자료가 충실한 예외적 국
가

벨기에
-FR

중등학교 졸업후 3
년

7:1(보육시설) 
3:1(가정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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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의 계속

서비스공급자 
보조금n)

수요자 보조금
(세금관련 지원 포함)n)

차등보육
료제
(소득비례)

교원 자격 요건p) 아동:교사비율q) 기타 주요특징r)

국

-취약계층 3~4세 아동
의 무상교육 지원, 지
역담당(연간 약 416파
운드/1인)
-민간의 시설확대를 위
해 지급

-근로가정 보육료 조세감면 yes

-보육센터:일정기준 없
음
-유아학교:교육(사범)대
학 4년/보조교사 2년의 
전문대학

지역보육시설 4:1
놀이중심 보육시설 

8:1
유아원 10:1

-민간주도
-소득계층별 프로그램 분리(보육은 빈곤정책의 일
환 + 특수욕구를 지니거나 보호에 문제가 있는 
아동은 보육에 할당됨)
-3세미만 아동서비스 부재(가정에서 보호)
-농어촌 접근성 낮음.

미국
13세 미만의 저소득 

아동급식 지원($11
억,1999)

-취업부모 대상(아동 1인당 
$2,400에서 최대 $4,800; 1인
당 최대 $720 조세감면)
-중위소득의 85% 이하 가정지
원

일부 주에 따라 다양 10~20:1

-소득계층별 프로그램 분리(빈곤퇴치용)
-통합된 체계가 없어 수혜의 불평등 높음
-연방자금은 노동강조형 공적부조(welfare-to-work)
에 따라 공적부조를 벗어나 근로를 시작하는 가
족에게 지급

캐나다
-일부 지역은 운 자금
지원(민간은 임금보조
용)

-부모가 취업하거나 아동이 발
달문제가 있는 저소득가정에 
직접 지원 
-비용에 대한 세금공제

no 주에 따라 다양/유
아학교는 학사 학위

주별로 다름

-5세미만 프로그램은 주별 자치체제로 운 되며 
규제 없음.
-보육은 잔여적 복지모형의 일환
-국가차원에서 집계된 통계 부족

  주: a) Sheila Kamerma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n Overview of Developments in the OECD Countries, 2000. 덴마크의 일부 수치는 b) 참조. 네덜란드의 일부 수치는 c) 참조.
     b,c) OECD,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Austrailia, Denmark and the Netherlands, Vol.1, 2002.
     d) OECD Background Reports. 1999. Prepared for the OECD Thematic Review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각국보고서.
     e,m) Canada Country Summary, the Clearinghouse on International Developments in Child, Youth, and Family Policy at Columbia University.
     f). Germany Country Summary, the Clearinghouse on International Developments in Child, Youth, and Family Policy at Columbia University.
     g)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in Canada: Provinces and Territories, Childcare Resource and Research Unit, 1998.
     h) 분리이원화는 아동의 연령별로 교육부와 복지부(혹은 관련부서)가 분리하여 관리하는 경우를 의미함.
     i) OECD, Education Database, 2001.
     j) 별도의 설명이 없는 경우 정부는 중앙정부 + 지방정부를 의미함. 따라서 ‘100% - (표에 제시된 %) = 이용자 부담’을 의미함.

OECD, Starting Strong 2001 참조. < >안의 수치는 LIS Database, 2002.
     k,p) LIS Database, 2002.
     l,o) France Country Summary, the Clearinghouse on International Developments in Child, Youth, and Family Policy at Columbia University.
     n) Gordon Cleveland and Michael Krashinsky, Financing ECEC Services in OECD Countries, University of Toronto at Scarborough, 2003(각국 행정부와의 면담후 확인된 수치사용:저자의 주)
     q) OECD, Starting Stro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2001.
     r) Columbia University, Child, Youth, and Family Policy Center Website.
자료: Marcia K. Meyers & Janet C. Gornick,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ross-National Variation in Service Organization and Financing, Columbia University Institute for Child and Family 

Policy, 2000.
OECD, Starting Strong 2001.-주로 Appendix 1. An Overview of ECEC Systems in the Participating Countries 참조.
Tina Rostgaard & T. Fridberg, Caring for Children and Older People: A Comparison of European Policies and Practices, Social Security in Europe, Danish National Institute of Social Research, 
1998.
United States of America,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 U.S. Department of Educatio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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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유럽으로 오면, 비록 0~3세 미만의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해도 

반일제가 많고 이용률이 매우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자유주의 국가들

의 경우는 이러한 특징이 더욱 확연하다. 

국공립 및 비 리민간의 시설공급 역시 노르딕 국가에서 가장 높고

(노르웨이 제외). 규제가 발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륙유럽의 국가

들은 관할부서가 분리, 이원화되어 있는 체계라는 동일한 특징을 보이

고 있다. 공공 역의 역할이 강한 나라에서도 보육/교육정책의 실제 집

행은 지역수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GDP 대비 교육/보육 지출은 자료출처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1%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지출비중 역시 노르

딕→내륙유럽→자유주의 국가의 순으로 높다. 집계방식의 차이가 있겠

지만 덴마크의 국가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보육/교육 지출

은 최대 2.37%에 이른다.

공공재정의 분담 정도를 보여주는 통계도 LIS자료와 OECD집계자료

가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노르딕 국가들이 70%내

외를 나타내고 있고 내륙 유럽국가들 내부에서는 그 편차가 매우 높다. 

내륙 유럽과 자유주의 국가들의 또 다른 특징은 아를 위한 재정지출

이 3~6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이는 아동의 연령에 따

라 상이한 정책지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3세 미만의 아

동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집에 머물기를 기대 혹은 장려하면서 국가의 

정책개입이 적을 가능성이 있다.  

보조금의 경우는 수요자보조금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

는 추세이고, 특히 많은 나라들이 세금공제방식을 도입하고 있다(표 

4-5 참조). 재정지원의 상세한 흐름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덴마크와 

네덜란드를 살펴보고자 한다. 덴마크는 매우 간결한 보육재정 흐름을 

보여준다. 지방정부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금을 직접 제공하고 부모

에 대한 지원도 공급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럴 경우 부모에게는 비

용지원 등이 체감되지는 않으나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반면, 

네덜란드의 경우는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흐름이 다각화되어 있으며, 

지방정부도 공급자 직접지원의 형식을 갖고 있다. 주목할 점은 중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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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고용주로 재원이 흘러가고 있는 점이다. 보육정책에 정부-이용

자-공급자 외에도, 단체협약 등을 통해 고용주가 주요한 역할을 수행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민간에 대한 이전지출의 하나인 보조금은 소득보

조와 가격보조가 가능하고,26) 아동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소득보조는 

아동수당(child allowance)을 들 수 있고, 가격보조는 보육시설 이용료

[그림 4-4] 아동보육 재원 흐름도: 네덜란드

중앙정부

아동보육 재정지원책

1. 고용주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고용주

단체협약으로 정한 아동

보육비용 분담-세금공제

가능. 서비스를 구매한 

재단 혹은 단체에 지불. 

맞벌이 부모의 경우 고

용주들끼리 분담규모에 

대한 협의 선행 의무화 

2. 지방정부에 재정 지원:

-학부모에게 보육 지

원(보건, 복지 및 체육)

-특정대상에게 보육 및 

통합서비스 제공(사회

복지 및 고용)

-기타 아동보육 일반에 

활용

지방정부

각기 다른 프로그램

으로부터의 자금을 사

업자에게 직접 지원. 

일부 지방정부는 비용 

분담, 일부는 전액 부

담

보육서비스공급자

(사업자)

일부 사업자는 고용주와 

지방정부 양측의 기금을 

모두 받음. 일부는 양측 

가운데 하나만 받음. 학

부모 비용만 받는 곳도 

있음.

3. 교육 기금의 일환으

로 유아학교에 대한 직

접 지원

      

유아학교

무상 교육. 학부모들

의 자발적 기부 기대

학부모

지방정부가 최대비용을 

정하고, 고용주들의 분

담규모에도 의존

4. 일부 학부모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자료: OECD,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Vol. 

1, 2002.

26) 박해용, 재정학 기초의 이해 , 경 과 회계,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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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아동보육 재원 흐름도: 덴마크

지방 정부

공급자에게 지방세 및 중앙

정부의 대규모 재원으로부터 

모아진 자금을 직접 제공. 가

족소득에 기초한 학부모 보

조금 역시 공급자에게 직접 

제공

아동보육 서비스 사업자

학부모

서비스 비용의 30% 부담

(지방정부의 보조금 포함)

자료: OECD,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Vol. 

1, 2002.

에 대한 보조금(subsidy)을 들 수 있다. 가격보조도 공급자 보조와 소

비자보조가 가능하다. 향후 한국 보육서비스의 공급과 수요의 가격탄

력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선택과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경제학 이론

상, 소득보조는 대체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소득효과만 발생하기 때문

에 소비량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가격보조의 경우는 상대

가격 비율의 변동을 가져와, 자원배분상 비효율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된다. 보육에 가격보조가 이루어질 경우 유치원과 보육 두 

재화간의 이용도에 향을 미칠 수 있다. 

공급자, 소비자(현재적, 잠재적)의 비용과 편익은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하므로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앞으로 보육사업

의 상당부분이 지방에서 집행되게 되면서 중요해질 중앙-지방간의 재

정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지방정부가 보육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

는 나라들에 대한 면 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보육의 질과 관련하여 많이 거론되는 것이 교원의 자격관리와 아동:

교사의 비율이다. 교원자격에 있어서 노르딕 국가와 대륙유럽 국가들

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자유주의 국가의 경우 주별로 격차가 

많아 전국적으로 집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대체로 노르딕 국가들에 

비해 교사 1인이 보살피는 아동의 수가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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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표별로 살펴보는 보육정책 비교는 사실상 역사적 맥락이나 

제도 전개상의 특징을 간과하기 쉬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두 번째 

표 마지막 칼럼에 각국의 특징을 정리해 놓았다. 노르딕 국가들의 경

우, 계층 통합적이고 보육의 보편화와 여성취업의 상관관계가 높으며 

보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이 앞서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

륙유럽 국가의 경우, 3세 미만 아나 취업모의 아동에 대한 배려가 없

는 국가(독일)와 시설보다는 가정탁아가 우세한 국가(벨기에) 등 다양

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소득계층별로 프로그램

이 분리되어 나타나는 현상과 접근성이나 형평성이 낮은 것이 두드러

지는 특징이다.  

위의 논의를 종합하여 유형화를 시도해 보겠다. 위에서 고려한 다양

한 요인을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크게 계층효과, 보육정책의 보편성, 

성 평등의 정향(orientation)등 크게 세 가지로 묶어 볼 수 있겠고, 이

를 각 국가의 특성으로 명명한다면, ‘계층분리 잔여형’, ‘성역할분리 半

보편형’, ‘성평등지향 계층통합형’으로 불러볼 수 있겠다. 계층분리 잔

여형의 경우 보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잔여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으

며, 저소득층 대상의 보육과 중산층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이 확연히 분

리되어 있는 특징을 지닌다. 성역할 분리 半보편형은 여성의 모성역할

을 강조하고, 적어도 자녀가 어린 시절에는 여성이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도록 장려하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보육시설에 대한 공공의 개

입은 중간적이다. 성평등지향 계층통합형은 취업모를 지원함으로써 여

성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공보육체계를 중심으로 계층간의 차별없이 양

육의 사회화를 발전시키는 특성을 보인다.

본 비교 작업의 한 가지 중요한 발견은, 전반적으로는 Esping-Andersen

의 세 가지 유형이 갖는 특징이 보육정책에도 유의미한 부분이 많으나, 

그의 유형에서 같은 군으로 분류된 나라들 내부에서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같은 유럽내륙의 보수주의 

국가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고, 노르웨이는 노르딕 유형에서 벗어나 있

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각 레짐에서 벗어나 있는 나라들에 대한 별

도의 명명 혹은 분류작업은 이 의 연구범위를 넘는 분야이지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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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젠더와 보살핌 역이 충분히 고려된 복지국가 유형론을 구축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5. 보육정책의 효과: 일-가정 양립정책으로서 여성고용에 

미치는 효과

본 절에서는 그동안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비교연구를 

통한 보육-취업간의 인과관계를 검토한다. 여성의 경제활동-가정생활 

결합 요구에 대한 반응이자(제2장의 그림 2-1 참조), 결합을 지원하는 

정도로서의 정책효과를 살펴보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림 4-6] 모성 취업지원 정책

3세 미만 자녀
3세∼취학연령 

자녀

노

력

및

성

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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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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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

 노르웨이

 독일
 캐나다

 국

 미국

프랑스

덴마크

핀란드

룩셈부르크

캐나다

국

미국

 이탈리아

 스웨덴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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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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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자료: Gornick, et al.(1997); Sainsbury(1999: 6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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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정책 노력지수: 14개국의 지수값과 국가 순위

지수값 국가 순위

3세 미만 아동 3세∼취학연령 3세 미만 3세-취학연령

 핀란드 65.84 55.85  1  5

 덴마크 63.87 63.50  2  3

 스웨덴 62.29 61.60  3  4

 벨기에 59.99 51.29  4  6

 프랑스 53.19 76.57  5  1

 노르웨이 41.42 20.94  6 12

 룩셈부르크 36.27 34.06  7  7

 독일 36.20 31.90  8  8

 이탈리아 36.04 65.20  9  2

 캐나다 34.69 30.12 10  9

 네덜란드 33.97 30.08 11 10

 국 21.98 21.25 12 11

 호주 21.25 16.80 13 14

 미국 13.59 20.65 14 13

  주: 지수 스코어는 관련지수의 가중 조합을 이용하여 공식에 따라 계산한 

후 다시 0에서 100 사이의 구간 값으로 변환한 것임. 여기서 100은 얻을 

수 있는 최대 스코어의 100%를 나타냄. 자세한 공식은 Sainsbury(1999: 

130) 참조.

자료: Gornick, et al.(1998); Sainsbury(1999: 40)에서 재인용.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꾸준히 이루어져 온 자녀유무-여성경제활동

간의 관계는 다양한 측면의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그림 4-6]과 <표 

4-6>은 아동과 여성을 고려한 정책패키지에 각국이 어느 정도의 노력

을 투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것이다. 주요 기준은 유자녀 가정과 무

자녀 가정간의 어머니의 고용기회를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이다. 모성휴가를 제공하여 일을 쉬게 하는 방식과 전일제 공공보

육을 통해 근로의 지속성을 지켜주는 방식 모두를 포함한다. 

음  표시가 된 두 나라(스웨덴, 덴마크)는 두 연령그룹의 아동에 대

한 정책에서 모두 60점이 넘는 점수를 기록한 국가이다. 이 두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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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모성휴가시 임금대체율이 거의 100%에 육박하고, 둘째, 학령전

기 아동의 100%와 1/3~1/2의 유아를 위한 공공보육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어권 국가의 낮은 점수도 눈에 띄지만, 노르딕 국가 

중에서 노르웨이가 매우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것도 주요한 발견이

다. 이는 앞의 <표 4-4>와 <표 4-5>에서 도출된 내용과 그 맥락을 같

이한다. 3세 이하 공공보육이 미발달되었고, 80년대 말이 되어서야 포

괄적인 모성휴가가 취업모에게 주어진 점 등이 노르웨이의 점수를 낮

추는 데 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4-7]은 아동의 연령대를 3세를 기준으로 둘로 나누고, 보육/교

육의 시설제공도(availability)와 비용지원정도(affordability) 양 측면에

서 발달정도(상,중,하)를 교차시켜 산출한 표이다.27) 스웨덴과 덴마크

[그림 4-7] 아동연령별 아동보육/교육의 사회화 정도

사회화수준

높음

사회화수준

낮음

저
비용
중간 고

중간접근성

고

저

스웬덴 (전연령)
덴마크 (전연령)
프랑스 (3+)
벨기에 (3+)
이탈리아 (3+)
룩셈부르크 (4+)
네덜란드 (4+)
노르웨이 (전연령)
핀란드 (전연령)
벨기에 (<3)
프랑스 (<3)

독일 (3+)
호주 (3+)
캐나다 (3+)
국 (3+)

미국 (3+)

이탈리아 (<3)
독일 (<3)
룩셈부르크 (<4)
네덜란드 (<4)
호주 (<3)
캐나다 (<3)
국 (<3)

미국 (<3)

자료: Meyers and Gornick(2003).

27) Marcia K. Meyers and Janet Gornick “Public or Private Responsibil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equality, and the Welfare 

State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2003, pp.37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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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 연령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시설제공도와 비용 양 측면에서 사

회화의 정도가 높은 상태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의무교

육대상 연령이 늦고, 전면 무료보육 대상이 매우 적고, 시장중심 공급

체계면서 기업과 비 리 부문이 미발달한 특성상, 시설제공과 비용지

원 두 측면에서 모두 그 정도가 낮아 좌측 하단에 위치할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 

<표 4-7> 아동보육/교육(ECEC)의 사회화 정도와 모성 취업간의 관계

ECEC의 사회보급도

(공급/비용에서의 가용성)

아동으로 인한 모성 취업에의 

불이익(penalty)
1)

0∼2세 3∼5세
모성취업 감소

(자녀 0∼2세)

모성취업 감소

(자녀 3∼5세)

<사회민주주의 국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고/고

중/고

중/고

고/고

고/고

중/고

중/고

고/고

 0%

 0%

-29%

 0%

 0%

 0%

-27%

 0%

<보수주의 국가>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중/고

중/고

저/저

저/저

저/저

저/저

고/고

고/고

중/중

고/고

고/고

고/고

 0%

 0%

-25%

n.a.

 0%

-25%

 0%

 0%

-117%

n.a.

 0%

-21%

<자유주의 국가>

  호주

  캐나다

  국

  미국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중/중

중/중

중/중

중/중

-35%

-15%

-45%

-22%

-15%

-10%

-31%

-15%

  주: 1) 취업에 있어서 예상되는 퍼센트 포인트 감소(penalty)는 어린 자녀를 

둔 기혼모들 가운데 결혼 상태, 자녀수, 엄마의 나이와 교육 정도, 기

타 가계 수입 등의 요인들을 감안하여 산출한 것임.

자료: Meyers and Gornick(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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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분석 결과를 염두에 두고 <표 4-7>을 보면, 미약한 사

회적 지원이 있는 나라와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간에 보

육의 사회화 정도에 따라 아동이 어머니의 취업에 미치는 부정적 향

이 매우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어권 모든 국가에서 아동의 존재가 어

머니의 취업에 장애(penalty)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노르딕 국가 중

에서도 노르웨이는 보육서비스의 사회화 정도가 약하여 취업 불이익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4-8>은 남성과 비교했을 때 아동의 유무와 아동의 수가 여성 

취업자에게 상대적으로 어떠한 향을 주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 

결과 아동의 수가 많아질수록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근로시간은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 반면 남성의 참여율과 근로시간에는 아무런 

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약간 상승한다. 여성에게 주어지는 불이

익은 시간당 임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아동이 많은 가정의 여성취

업자는 현격히 줄어든 시간당 임금을 수령한다. 반면 남성에게는 이러

한 패턴이 보이지 않는다. 똑같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아동의 수는 남성취업자에게 아무런 향을 주지 않는 

반면, 여성취업자에게는 아동 한 명당 6%의 시간당 임금 감소를 야기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Jacobsen, 2002).

<표 4-8> 근로자의 성별, 자녀수별 노동시장 통계(미국)

여 성 남 성

노동시장 

참여율(%)

주당 노동

시간

시간 임금

($)

노동시장 

참여율(%)

주당 노동

시간

시간 임금

($)

전체 77 38 11.53 92 44 15.38

자녀없음 81 40 12.02 89 44 14.42

1명 79 38 11.54 94 45 16.48

2명 74 36 10.99 96 45 16.83

3명 66 34  9.62 95 45 16.73

4명 이상 55 33  7.92 92 46 14.42

  

  주: 시간 및 시간당 임금은 0이 아닌 값만으로 산정.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Census(1999). Jacobsen(2002: 

138)에서 발췌,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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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실증적 비교연구 결과들은 아동의 존재여부와 아동의 수 자

체가 어머니의 취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향이 크다는 점과 보육 및 

양육지원 정책이 잘 발달하면 이러한 부정적 향을 완화 내지는 상쇄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극명하게 밝혀준다.

위의 모든 연구들은 보육서비스의 공급 증가, 보육비 지원 등이 취

업모의 고용을 유지, 확대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정책 도구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의중임금(reservation wage)을 낮추었을 때 

시장참여가 늘어날 수 있고, 시간집약적인 양육을 휴가나 사회화 방식

을 통해 지원해 주었을 때 시장노동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경제학 이론

과도 일맥 상통하는 결과이다.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은 공공보육의 확보와 보육비의 지원을 통한 의중임금 낮

추기, 아울러 이용률이 낮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확보하

는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6. 한국보육정책에 주는 함의와 정책방향

OECD의 정책 및 보육효과 실증연구를 종합해 볼 때, 주요한 쟁점은 

접근성(지리적 접근성과 특수보육의 제공), 질, 비용, 형평성 등 4가지

로 축약된다.

①접근성(access): 보육시설 공급이 수요를 충당해야 하며 이는 총

량뿐만 아니라 연령별, 특수욕구별로 세분하여 확보되는 것이 중

요하다. 후자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과도 연결된다.  

②질(quality): 흔히 많이 거론되는 보육 프로그램의 내용뿐만 아니

라, 보육교사의 자격과 계속 훈련, 보육교사의 처우와 근로 계속

성 확보, 대체인력 관리 등의 측면과 관련이 깊다. 

③비용(cost): 특정연령에 대한 전면 무료서비스 시행, 부모 소득등

급별 차등지원제도 등이 중요하다. 

④형평성(equity): 사회경제적 계층간, 그리고 지역간 서비스 수혜의 

형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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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지적한 쟁점을 고려하면서, 보육정책의 뱡향을 대략적으로 

짚어보겠다. 우선, 시설확충과 특수보육 프로그램 증설로 서비스 접근

성을 높여야 한다. 시설확충 우선, 보육료 지원강화를 차순위로 하는 

접근은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의 보육부문 방안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시설공급이 부족하여 이용률이 떨어지고 미충족된 수요가 존재하는 지

역에 공공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1991년 3,690개소의 보육시설이 

2003년 6월 현재 23,424개소로 팽창하는 과정에서 국공립시설은 13.6%

에서 5.7%로, 2004년 6월에는 다시 5.29%로 그 비중이 현격히 낮아지

고 있다. 국공립시설의 비중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지역별 시설공급의 불균형과 접근 불평등을 해소하

기 위한 공공보육시설의 비중 제고28)와 기능정립29)은 보육정책이 풀

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2004년 보육정책의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①다양한 보육시설 및 서

비스 확충, ②저소득층 유아 등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③ 유아보

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④보육서비스 질 향상 등 4가지가 계

획되었다.30) 그러나 다양한 보육시설 및 서비스 확충의 주요 내용에도 

국공립시설의 비중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서비스 수요가 

있는데도 공급이 없거나 부족한 문제, 즉 공급 불균형과 사각지대 문

제를 그대로 놔두고 질의 제고와 재정지원만을 논한다는 것은 접근성

과 형평성의 문제를 그대로 남겨두게 되며, 공공성의 가장 커다란 축

을 논의로부터 배제하는 셈이다. 공공부문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

지를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의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제대로 된 정책추진의 순서라고 생각된다. 

2003년 보육수요 충족률은 유아(3~5세)의 경우는 68.1%인 데 비해 

28) 표갑수, ｢ 유아보육사업과 불평등｣, 중앙사회복지연구회, 한국사회복지

와 불평등 , 일조각, 1997, 258~271쪽. 1996년 현재 서울 중구의 보육률

은 205.6%인 데 비해, 광주시 남구의 보육률은 7.9%에 그치고 있다.

29) 최은 , ｢한국보육정책의 공공성 평가-공급과 재정부담을 중심으로｣, 보

건복지포럼 , 97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22~30쪽 참조.

30)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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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0~2세)의 경우는 46.2%에 그쳤고, 2003년 말 현재 특수보육시설 

종류별 국공립 시설비중도 매우 낮다(표 4-9 참조). 현행 유아보육법

상 이를 취약보육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특수보육이 더 적합한 명칭이

라고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특수보육은 시장에서 이윤추구에 장애가 

있어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된다.31) 현재의 공급이 실수요층의 욕

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프로그램32)으로 대표적인 것이 시간제 

일시보육, 야간보육,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등이다. 2002년 보육 전국

조사에 따르면,33) 시설이 주변에 없거나 시설을 믿지 못해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각각 29.3~33.3%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특수보

육의 공급 상황과 국공립의 비중을 살펴보면 <표 4-9>와 같다. 

2003년 말 현재 아전담 보육시설과 방과 후 혼합 및 휴일운  시설

은 국공립의 비중이 10%가 되지 못하고, 장애아 통합시설만이 40%를 

넘는 상황이다. 민간에 맡겼을 때 기피되어 사회적으로 충분한 공급이

<표 4-9> 특수보육 공급현황 및 국공립 비중(2003년 말)

(단위: 개소, %)

전 체 국공립

아전담   367(100.0) 31( 8.45)

장애아전담   83(100.0) 13(15.66)

장애아통합  185(100.0) 75(40.54)

방과후 전담  220(100.0) 43(19.55)

방과후 혼합 1084(100.0) 89( 8.21)

시간연장형  411(100.0) 78(18.98)

휴일운   45(100.0)  4( 8.88)

 

자료: 참여복지기획단․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참여복지 5개년 계

획 , 2004.

31) 가치재의 외부성(externality)으로 인해 시장의 공급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32) 시설수가 부족한 경우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 프로그램의 내용이 수

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33) 서문희 외, 2002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고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

회연구원, 2002, 234~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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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는 특수보육을 국공립시설이 담당, 선도하고 있지 못한 

심각한 상황이다. 

사실 충분하고 형평적인 시설공급이 되지 않으면, 질을 높이고 재정

지원을 하여도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욕구를 지닌 인구 

층의 접근성을 제약하는 것이며, 의도하지 않은 선별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이 점이 바로 재정만으로는 진정한 공공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이유이다. 물론 국공립시설의 증설이나 병설만이 공급에 있어서 공공

성을 제고하는 유일한 방식은 아닐 것이다. 민간시설을 어떻게 공적으

로 운 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것인가도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기존 민간시장중심 체계에서 충분성이 확보되지 못한 부분은 공공보육

에서 집중적으로 포괄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보육의 공공성 확

보나 가치재로서의 위상 정립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시설 확충은 

신규 설립 외에 교통이 편리한 동사무소, 우체국, 학교 등의 공공건물을 

복층화하여 활용하는 방법과34) 지역사회복지관이나 보건소 등의 보건복

지 시설에 보육기능을 부가하는 방안 등도 가능하다. 참고로 참여복지 5

개년 계획에서는 2004~2008년 5년에 걸쳐 253개의 국공립 보육시설 신

축과 910개소 기존시설 증개축․개보수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그 다음으로 보육환경의 표준(standard) 마련을 통해 보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육시설의 지원 및 관리감독의 틀을 짜고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보육시설 기준 제시 및 

종사자 처우기준 마련, 교육․재교육 프로그램 장기계획 역시 보육의 

공공성과 질을 확보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따라서 각종 모형을 개

발하고 표준을 구축하는 것이 당면과제이다.

프로그램 내용상의 접근성의 문제를 일차적으로 해소하면서, 다음으

로 보육료 지원확대, 보육의 질 통제시스템 구축, 지역사회와의 보육공

동체 등 주요한 틀을 짜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의 전달자와 

대상자(부모 포함)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서비스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35)

34) 조우현, 노동경제학 , 법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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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앞으로 보육정책이 풀어가야 할 정책적 

고민들을 몇 가지 언급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우리나라의 행정체계는 연령별/부서별로 전형적인 이원분리체계이

다. 그리고 급격히 늘어난 재원과 그에 따른 재정지원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모든 행위자가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서구의 경험과 

비교해 볼 때, 부서의 통합 없이 과연 보편적 서비스로 갈 수 있을 것인

지, 그렇다면 한국은 지금 새 실험을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전달체계와 관련한 또 다른 고민은 내년부터 지자체로 상당한 보육

업무가 옮겨갈 예정인데, 지역간(지자체간) 서비스 형평성 확보를 위한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못하고, 주요 논의에서도 지역불균형의 문제가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지자체가 보편적 서비스를 이룰 지역

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가, 진정한 보육정책의 지방분권시대가 서

비스의 형평성과 질의 확보를 놓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정책적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2)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른 시사점은 처음부

터 저소득층 프로그램과 중산층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운 하는 것의 

문제점과 그 사회경제적 여파에 관한 것이다. 계층별로 프로그램의 질

이 달라지는 이중적인 체계는, 상이한 계층의 아동을 통합 운 하되 

입소의 우선순위에서 별도의 고려를 한다거나 특수욕구를 지닌 아동을 

위해 특수보육을 확충해 나가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라는 점

이 인식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현재 보육은 잔여적 뿌리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선언적인 정책 지향과 각 행위주체의 이해를 반 한 수사

(rhetoric)적인 아젠다 형성이 반드시 그 내용을 채워 나갈 수 있을지

는 미지수인 상태이다.

35) OECD문건은 이를 participation이라고 기술하고 있음. 보육시설의 필요 

때문에 부모가 동원되는 방식이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쪽의 욕구가 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OECD(2001)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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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국이 저마다 상이한 가치선택과 정치적 합의를 이루어낸 과정, 

제도변화를 추진한 구체적 절차에 대한 연구, 제도 확대와 발달에 

향을 미친 제반 요인들을 역동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통해, 앞으로 

한국의 과제를 풀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4) 아울러, 정책의제 형성-정책집행-정책결과의 전체적인 정책사이

클이 시민 역과 지역사회에 열리고 정책수혜자/이용자의 이해가 반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지역단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참여

적 보육정책의 노력이 확산되고 결실을 거두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한국의 보육정책은 90년대 중반 민간시설의 폭증, 최근 주관부서의 

이동, 대규모 예산확보, 다양한 이해의 목소리 등 그 내용과 위상이 급

변하는 상황에 있다.

OECD 여러 나라의 경험을 살려, 보육의 민간공급우위를 차츰 변화

시켜 나가면서, 보육의 질과 이윤추구를 통제할 강력한 공적 기제-규

제와 옴부즈만-를 개발할 필요가 높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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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OECD 주요국의 모성휴가제도 동향과 함의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여성노동자의 ‘모성

정책’이라고 할 때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수 있으며 여기서 모

성휴가제도의 위치는 어디가 될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모성정책’은 

여성이 담당해 온 사회재생산의 기능 때문에 여성이 사회적인 노동을 

수행하는 경우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서는 ‘사회재생산 기능’의 범위

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협의로 또는 광의로 정의될 수 있다. 좁

게 보자면 여성노동자의 출산과 관련된 정책, 그리고 출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모성건강, 모성안전에 관한 정책만이 ‘모성정책’이 될 것이

다. 그러나 사회의 재생산은 생물학적인 출산뿐 아니라 양육, 즉 ‘보살

핌’노동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소위 ‘사회적 모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성휴가

제도의 범위를 산전후휴가뿐 아니라 부성휴가와 육아휴직제도, 가족간

호휴가제도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출산과 양육에 관련된 휴가제도의 국가별 차이는 그 폭이 매우 크다. 

물론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이런 휴가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한마디로 말할 수는 있겠으나 이들 선진국간에도 차이가 적지 않다. 

이런 제도적 차이에 따라 여성의 노동력 공급결정에 미치는 인센티브

구조도 그 편차가 매우 크다. 모성관련 휴가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그 결과 여성의 노동력공급에는 어떤 향을 미치는지



86  일․가족 양립체계의 선진국 동향과 정책과제

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휴가가능 기간과 이 기간동안의 소

득보전의 수준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 밖에도 직장복귀의 보장 여부, 

아버지의 사용 가능성 또는 의무화 여부,36) 시간제 휴직 여부 등이 종

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합적인 평가는 지금까지 시도되지 못하 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들을 검토해 보자면, 단기적으로는 산전후 

또는 육아휴가를 시행하고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은 여

성의 유급노동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eyers, Gornick & 

Ross, 1999). 그러나 장기적 효과는 학자들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는데, 

Joesch(1995)나 O’Connell(1990)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한데 

비하여, Klerman & Leibowitz(1995)는 그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보고

하고 있다. 한편, 휴가자격조건이 되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고용상태로 빨리 돌아오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휴가의 기간이 

2∼3년으로 장기화되면 두 집단간 차이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Rosen, 1999).

이렇게 모성휴가제도의 성격이 여성고용률에 미치는 향을 논하기 

전에 본 연구에서는 OECD 주요국이 어떤 모성휴가제도를 운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비교 검토한다. 제1절에서는 모성휴가제도의 성격을 

결정하는 주요 측면에서 각국은 어떤 휴가제도를 운 하고 있는지 살

펴본다. 제2절에서는 모성휴가제도의 특성을 중심으로 유형화를 하고 

전형적인 특성을 대표하는 몇 개 국가의 사례를 제시한다. 제3절에서

는 선진국의 모성휴가제도를 참고하여 우리의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할 때 정책의 방향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한다.

36) 이것은 일차적으로 휴가의 자격이 개인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가족에 달

려 있는지의 문제이다(family or individual enti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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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제도의 주요 특성 비교

1.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국가별로 모성휴가제도의 일차적인 성격을 규정하는 첫 번째 기준은 

출산과 육아를 위한 휴가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간과 이 기간 동안의 

소득보전의 수준이다. 산전후휴가기간은 노르딕국가에서 압도적으로 길

게 나타난다. 미국은 법정출산휴가가 없지만 출산과 육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1년에 12주를 보장한다. 또한 캘리포니아와 뉴욕

을 포함하는 5개 주에서는 출산전후 6주 동안 단기적 의료질병으로 분류

되어 평균 60%의 소득을 보장받는다. 다른 모든 국가에서는 모든 여성근

로자를 이러한 제도로 포괄하고 있지만, 국과 미국은 예외적으로 여성

근로자의 일부만 이러한 법의 적용을 받는다( 국 60%, 미국 20%). 

산전후휴가기간 동안의 소득보전은 대륙국가와 노르딕국가에서 대

부분 100% 수준인데, 스웨덴은 전체 휴가 기간이 길어지면서 급여의 

수준은 낮아진 경우이다. 선택적으로 연장한 기간을 제외하면 52주간

의 휴가기간 동안 기존 임금의 90%를 받는다. 어권 국가의 소득보전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산전후휴가와 육아휴가 기간을 합쳐서 출산과 양육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체 기간은 프랑스와 독일이 가장 길다. 독일 여성의 경우 육

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동안 양육수당을 받게 되므로 자녀를 둘 이상 

둔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제적 인센티브는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네덜란드와 어권 국가의 경우, 출산과 양육을 위해서 사용

할 수 있는 법정 휴가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성휴가급여의 유무는 출산과 관련한 부모역할에 대한 국가의 태도

를 매우 극명하게 드러내며 전체적인 모성휴가제도의 특성과 긴 히 연

관된다. 노르딕 3국과 대륙국가 중에서 프랑스와 독일에서 부성휴가급여

를 지급하고 있으며 어권 국가와 네덜란드에서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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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산전후휴가/육아휴직제도 개요(1999~2000년)

산전후휴

가기간 

(주)

산전후휴가급여

(평균임금의 %)

산전후+육

아휴가기간

(주)

여성근로자

포괄범위(%)
부성휴가

노르딕국가

  덴마크 30 100 82 100 있음

  노르웨이 42 100 116 100 있음

  스웨덴 64 63(90) 85 100 있음

대륙국가

  프랑스 16 100 162 100 있음

  독일 14 100 162 100 있음

  네덜란드 16 100 68 100 없음

어권국가

  캐나다 15 55 50 100 없음

  국 18 44 44 60 없음

  미국 0(6) 0(60) 12 25 없음

  주: 이 표가 반 하는 시점은 2000년 이전임. 후술하는 내용은 개별 국가자

료로 보완한 것이고 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 상황을 정리한 것이므로 이 

표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음. 예컨대 국은 2003년부터 산전

후휴가 26주로 연장.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1과 Gornick(2000)을 합쳐서 재구성.

2000년을 전후한 시점을 기준으로 각국의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부

모휴가) 제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LIS 홈페이지 자료 참고).

<덴마크>

덴마크는 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고용주와 정부가 

기금의 재원을 만드는데, 처음 2주간은 고용주가 부담하고 셋째 주부

터는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에 따른다. 육아휴직의 경우, 부모휴가인 경

우에는 고용주, 근로자, 정부가 부담하고, 육아휴가인 경우 근로자와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모성휴가는 18주까지, 주당 최고 DKK2,758 [US$321]을 고정액으로 

임금의 100%까지 지급한다. 노사협정에 따라서 많은 고용주가 이러한 

모성 휴가를 제공한 결과 부모의 80%가 100%의 임금대체를 받는다. 

2002년도에 개정된 덴마크의 부성휴가는 모성휴가와 마찬가지로 32주



제5장 OECD 주요국의 모성휴가제도 동향과 함의  89

(부모들간 공유시)로 증가되었고, 고용주들의 80%가 제공하고 있으며,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유연성이 보다 증대되었다. 부

모휴가를 받은 후 이어서 26주간의 부가적인 자녀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급여수준은 부모휴가의 60% 수준이며, 때로는 지방정부에 

서 약간의 보조금이 지급되기도 한다. 자녀보호휴가는 자녀 연령 만 9

세까지 사용할 수 있다.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금은 고용주, 근로

자, 정부가 로벌 사회보험 펀드를 조성하여 지불하는데, 이 때 정부

는 보조금 지급형식으로 지불한다. 노르웨이의 유급휴가는 임금의 

80%를 받으면서 52주간의 휴가를 받거나, 임금의 100%를 받으면서 42

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때 

9주는 어머니가, 4주는 아버지가 필수적으로 휴가를 받아야 하며, 지불

되는 급여는 연간 최고 NOK290,261 [US$26,876]로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만1세에서 만 2세의 자녀를 둔 부모

들이 현금급여를 받고 자녀를 공공시설에 맡기지 않을 경우, 개인적으

로 자녀를 돌보는 비용으로 쓸 수 있다. 또한 유급부모휴가도 지원되

는데 부모 각각 1년간 무급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스웨덴>

자녀가 만 8세까지 이용할 수 있는 스웨덴의 유급휴가는 부모가 65

주[15개월]을 공유할 수 있다. 급여수준은 52주[12개월]간은 임금의 

80%가 보전되고, 나머지 13주[3개월] 동안에는 고정금액으로 한 달에 

약SEK1,800 [US$187] 정도를 받게 된다. 소득과 연관된 급여는 연소

득이 최고 SEK270,000 [US$28,000]이라는 가정 하에 지불된다. 유급휴

가 급여는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지불되며, 휴가도 동일하게 연장될 수 

있다. 스웨덴은 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에 드는 비용을 고용주

와 정부가 재원을 조성한 의료보험 재정에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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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프랑스의 모성휴가는 두 명의 자녀를 위해서는 16주, 셋째와 차후의 

자녀를 위해서 26주간의 휴가가 주어지는데, 일당 FF387 [US$59] 급

여를 최고로 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부모휴가는 자녀가 만 3세까지 

156주[3년]의 휴가기간을 나누어 쓸 수 있는데, 첫째 자녀에게는 급여

가 지불되지 않고 두 번째 자녀부터 한 달에 FF3,024 [US$462]의 정

액급여가 지불된다. 부모가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 급여가 일정 비율 

줄어든다. 프랑스의 산전후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의 재원은 고용주, 

근로자, 정부가 조성한 건강보험에서 지불하게 된다. 

<독일>

독일의 모성휴가는 14주로 건강보험에서 임금의 100%를 사용자에게 

지불하게 되는데, 이 때 보험에서 지급하는 상한선을 초과하는 임금은 

고용주가 지불한다. 

부모휴가는 156주[3년]의 휴가를 나누어 쓸 수 있는데, 급여는 정액

제로 한 달에 DM600 [US$309]로 2년간 받거나, 한 달에 DM900 

[US$464]을 최고로 받으면서 1년간 받을 수 있다. 주당 30시간까지 일

하는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급여는 지불된다. 부모 휴가는 자녀가 만 2

세까지 사용할 수 있고, 휴가의 3년차는 자녀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사

용할 수 있다.

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를 위한 재원은 고용주, 근로자, 정부

가 조성하여 건강보험 재원에서 맡게 되는데, 이 때 고용주는 보조적 

급여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육아휴직의 경우 정부가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모성휴가는 16주간이며 최고 310 Guilders[US$154], 임

금의 100%를 지불한다. 자녀가 만8세까지 받을 수 있는 부모휴가는 무

급으로 부모 각자에게 주당 평균근로사간에 따라 13주[3개월]의 동등

한 휴가를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받는 휴가는 근로시간의 50%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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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26주[6개월]이다. 2001년 1월부터 네덜란드 정부는 유급휴가를 제

공하는 고용주에게는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다. 

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고용주, 근로자, 정부가 재원

을 조성하여 일반 실업자 펀드에서 지불하고 있다.

<캐나다>

캐나다의 모성휴가는 15주간 평균소득의 55%, 주당 최고 C$413 

[US$350]까지 지급한다. 저소득 근로자 가족의 보조를 위해서 평균급

여 80%까지 지급한다. 모성휴가의 비용은 중앙정부가 지불하지만 휴

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지방정부가 정하는 수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자녀가 만1세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부모휴가는 35주간으로 부모

가 나누어 쓸 수 있는데, 출산휴가[15주]와 부모급여가 합쳐진 형태로 

50주를 초과할 수 없다. 부모휴가의 급여수준은 모성휴가와 동일하다. 

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재원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조성한 

실업자보험 펀드에서 맡게 되며, 육아휴직도 모성휴가와 동일한 급여

로 지불된다. 

< 국>

국은 18주의 모성휴가를 갖게 되고 보편적인 자격규정을 가진 모

성수당(Maternity Allowance)에 해당하면 임금의 90% 미만을 지급하

거나 주당￡60.20 [US$92]를 지급하며, 엄격한 자격규정이 되어 있는 

법정모성급여(Statutory Maternity Pay)를 받을 경우 임금의 90%를 6

주간 지급하고 나머지 12주간은 고정액인 주당￡60.20 [US$92]를 지급

한다. 2003년부터는 모성휴가가 18주에서 26주로 늘어났다. 부모휴가의 

경우 무급으로 주어지는데, 자녀 연령 만 5세까지 자녀 1명당 13주간 

휴가를 받을 수 있으나 연간 4주 이상 받을 수 없다. 

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를 위한 재원은 고용주, 근로자, 정부

가 로벌 사회보험 펀드를 조성하여 제공되며, 이 때 정부는 보조금

을 지불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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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급모성휴가에 대한 국가적 정책이 없는 미국은 인구의 약 23%가 

거주하고 있는 5개의 주(캘리포니아. 하와이, 뉴저지, 뉴욕, 로드 아이

랜드)에서 임시장애보험법(TDI:Temporary Disability Insurance)으로 

약간의 급여가 지급된다. 지역에 따라서 최대 기간은 26~52주간, 평균 

5~13주간 휴가가 주어지며, 최대주당 급여는 $170~$487, 평균주당급

여는 $142~$273가 주어진다. 부모휴가의 경우 무급으로 주어지는데, 

고용주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두고 있고 만 1세이하의 자녀를 둔 사

용자가 일정기간 이상 재직하 다면 12주간의 가족휴가와 의료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러 주가 연방정부의 휴가를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소규모 사업장일지라도 휴가를 받을 수 있고 기간도 연장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02년 부모휴가를 개정하여 최고급여

를 감안하여 6주 동안 약 55%의 급여를 보충해 주기도 한다. 

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주정부 프로그램이나 고용주

와 근로자 간의 다양한 조합으로 재원조성이나 비용지급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 5-2> 모성휴가와 부모휴가 비용: 근로여성 한 명당(2000 US$, PPP- 

Adjusted), 1998년

휴가비용

<노르딕국가>

  덴마크 $593.59

  노르웨이 $808.28

  스웨덴 $607.81

<대륙국가>

  프랑스 $431.12

  독일 $465.01

  네덜란드 $66.69

< 어권 국가>

  캐나다 $152.05

  국 $74.87

  미국 $0

Source: Expenditure data from OECD(200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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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성휴가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 과거에는 어머니에게만 법정 유급 출산

휴가가 주어졌지만, 이제는 아버지에게도 일정 기간동안의 유급휴가

를 제공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아버지에 대한 유급휴가 기간은 

덴마크 14일, 프랑스 11일 등으로 나타나며, 프랑스의 경우 현재의 

결혼상태와 관계없이 지급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덴마크>

덴마크에서 유급으로 부여하는 부성휴가는 2주(14일)이며, 급여는 모

성보호 급여와 동일지만 노사협정 등을 통해 많은 고용주가 100%의 

임금을 지급하는 휴가를 주고 있다. 

부모휴가의 경우 “Use or Lose(사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없어진다)”

는 슬로건처럼 10주간의 부모휴가 후에 2주간은 아버지를 위해 만들어

져 총 12주를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가의 경우 부모 각각에게 주어지

며 서로 호환해서 사용할 수 없게 규정을 정하여 남성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노르웨이>

부모휴가 중 일부로서 4주간의 부성휴가가 주어지는데, 아버지가 사

용하지 않으면 없어진다.

<스웨덴>

임금의 80%가 보전되는 부성휴가가 2주(10일)간 제공되며, 부모휴가

에서 4주는 아버지를 위한 것이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없어진다. 

제도적으로는 아버지의 육아휴직 이용이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 이

를 이용하는 아버지는 서구에서도 그다지 많지 않다. 아버지의 육아

휴직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스웨덴에서는 ‘아버지의 달’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전체 육아휴직 기간 중 아버지만이 쓸 수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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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따로 두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총 육아휴직 상한은 480일인데, 

이 중 60일씩을 양 부모에게 배타적으로 할당하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 이후 아버지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이전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

고 보고되지만(90년대 7%, 2000년 12%, 2002년 15.5%), 아직도 아버

지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10%대에 머물고 있다. 

<프랑스>

아버지에 대한 유급휴가 기간은 11일이며, 현재의 결혼상태와 관계

없이 지급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프랑스의 중병자녀를 위한 휴

직의 경우 엄마와 아빠가 같은 길이의 기간을 신청하면 급여가 증가

하여, 아버지의 자녀간병을 위한 휴직참여를 유인하고 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임금의 100%가 지불되는 2일간의 유급 부성휴가가 있

다. 부모휴가의 경우 아버지의 휴가 부문을 호환할 수 없으나, 임금대

체가 되지 않으므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독일>

독일은 부성휴가나 부모휴가에서 일정부분 아버지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다. 

< 국>

국은 2003년부터 2주간의 부성휴가를 부여하고 모성휴가와 동일하

게 급여도 지불하고 있다. 부모휴가의 경우, 국은 부모휴가에서 부모

가 각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있으며 아버지가 받을 수 있는 휴가부

분을 호환할 수 없게 규정하 으나, 임금대체가 되지 않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캐나다, 미국>

캐나다와 미국은 부성휴가를 따로 제공하지는 않는다. 미국은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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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에서 부모 각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있으며 아버지가 받을 수 

있는 휴가부분을 호환할 수 없게 규정하 으나, 임금대체가 되지 않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3. 가족간호휴가

<덴마크>

덴마크는 14세 이하의 자녀가 심각하게 아픈 경우 부모는 유급휴가

를 받을수 있으며, 급여는 모성급여(실제적으로, 임금의 60% 정도)와 

동일하며 18개월 이내로 52주간 지급된다.

<노르웨이>

노르웨이에서는 자녀가 12세 이하일 경우(장애아의 경우는 16세까

지),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휴가기간은 부모가 

각각 1년에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는 각

각 15일까지 쓸 수 있다. 편부모의 경우는 각기 20일, 30일이 된다. 급

여는 소득의 100%를 보장하고 있다. 

<스웨덴>

12세 이하의 자녀가 아프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16세 이하의 자녀가 

아플 경우, 부모는 연간 120일 이하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급

여는 소득의 80%를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

16세 이하의 자녀가 아픈 경우 부모는 일반적으로 3일간의 유급휴가

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만 1세 이하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 5일까지도 받을 수 있다. 급여는 소득의 100%를 보장하고 있다. 

2001년 프랑스는 중병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 다. 이

는 과거 자녀가 아플 경우 사용하던 유급휴가 제도를 변경하여, 중병, 

사고, 장애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휴직 또는 단시간 근로를 할 수 있도



96  일․가족 양립체계의 선진국 동향과 정책과제

록 하 다. 휴직은 1번 신청시 최대 4개월까지이고, 2회 더 갱신할 수 

있으며 수급할 수 있는 최대기간은 12개월까지이다. 휴직시 급여는 가

족수당(APP: Parental Presence Allowance)과 연관되어 가족수당기금

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무원, 비임금근로자, 급여

를 받는 구직자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시간의 50%를 사용하게 되면 

전체 급여 중 66%를 받게 되고 근로시간의 50~80%를 사용하게 되면 

전체급여 중 50%를 받게 된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양육의 책임을 공유

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어머니와 아버지가 똑같은 기간동안 휴직

을 신청할 경우, 월 FF3,000인 급여는 월 FF4,000으로 인상된다.

<독일>

12세 이하의 자녀가 아픈 경우 부모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급여는 소득의 100%를 보장하고 있다. 맞벌이 부모인 경우 자녀 1명당 

1년에 10일간(최대 25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고, 한부모 가정인 경우 

자녀 1명당 20일(최대 5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네덜란드>

자녀나 배우자가 아픈 경우 1년에 최대 10일간 휴가를 받을 수 있으

며, 총임금의 최소한 70%를 보장받는다.

<캐나다>

‘긴급휴가’라는 이름으로 몇 개의 지방에서는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

다. 예를 들면, 온타리오에서는 종업원이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아

픈 자녀를 돌보기(다른 이유도 포함) 위해 연간 10일간의 ‘긴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 국>

‘부양자를 위한 휴가’라는 명목으로, 아프거나 몸이 쇠약해진 구성원

을 돌보기 위해 1년에 1~2일간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국에서는 

응급사태에 대한 유급휴가 제도를 도입하 는데(2000년), 이는 휴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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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자녀의 병뿐만 아니라 모든 응급사태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미국>

직업보장을 받으면서 가족 구성원(배우자. 자녀, 부모)을 돌보기 위

한 휴가로 12개월 동안 12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서 

명시하고 있다. 휴가는 하루 중 시간을 쪼개거나, 반일, 하루, 일주, 한

달 등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몇 개의 주에서는 부가적인 무급휴가

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the Massachusetts Small Necessities 

Leave Act는 자녀의 학교활동이나 자녀 또는 부모의 의사와의 면담과 

같은 일에 참석하기 위해 12개월 내에 24시간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명시하고 있다.

제2절  일․가족 양립에 관한 국가지원체계의 세 유형

국가의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을 위하여 양육문제에 개입하는 방식에 

대하여 이념형적으로 접근하자면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해 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일하는 엄마(working mothers)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을 전일제 근로자로 남을 수 있게 하는 정책적 지향을 가진 국가

이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의 단절을 막기 위해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

직제도를 운 하지만, 기간은 길게 두지 않고 그 대신 휴가기간 동안

의 임금보전율은 높게 유지한다. 한편 양육의 책임은 상당부분 국가가 

공유한다. 즉, 공보육체계(public childcare)를 중심으로 양육의 사회화

를 진전시킨 국가이다. 소득에 대한 과세의 단위는 가족이 아니라 개

인이다. 특히 기혼여성의 소득에 대한 과세율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기

혼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여성을 노동시장에 

포섭하는 적극적인 정책은 공공부문에서의 여성할당제를 이용한다. 전

형적인 국가군은 스웨덴을 포함하는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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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이다. 그러나 북구국가 중 노르웨이는 대륙형에 가까운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는 대륙국가이지만 보육정책에 관

한 한은 노르딕국가에 근접한 양상이다.  

<스웨덴>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는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육아휴직사용을 강

조함으로써 양육책임의 양성평등의식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

다. 그리고 그 기간이 다른 국가보다 긴 것은 아니지만, 사용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대가 매우 길게 잡혀 있고 시간제 휴직이 매우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스웨덴은 자녀가 아인 시기동안에는 

모성휴가를 통한 부모의 직접보육 중심으로 지원하고 유아기 이후에는 

공보육시설의 제공을 통해서 여성의 노동시장복귀를 지원하는 국가로 

유형화된다. 그러므로 모성휴가기간 자체는 길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 

스웨덴은 1995년에 ‘어머니의 달과 아버지의 달’을 도입하 다(daddy’s 

quota). 15개월 중 한 달은 아버지가 사용하되 만약 사용하지 않는 경

우 어머니가 대신 사용할 수 없고 그 휴가자격은 자동 소멸되는 것이

다. 2002년에는 전체 육아휴직 가능기간이 연장되면서 아버지에게 할

당된 기간도 연장되었다. 2002년 이후 12개월은 부모 중 누구나 사용

이 가능하고, 그 중에서 2개월은 어머니만, 2개월은 아버지만 사용 가

능하다. 이것은 자녀가 만8세 될 때까지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다. 

시간제 육아휴직의 유연성(flexibility)도 확대되었다. 1/2 휴직과 1/4

휴직, 그리고 1/8 휴직까지 가능해졌는데 이것은 하루 1시간 단축근무

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휴가기간 동안의 임금보전을 위한 재원

은 부모보험(parental insurance)이라는 조세에 가까운 사회보험으로 

충당한다.

<프랑스>

프랑스는 여성의 출산양육과 경제활동의 문제와 관련해서 늘 두 가

지 화두를 제기해 왔는데, ‘조화(reconciliation)’와 ‘선택(choice)’이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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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프랑스는 주변국과의 전쟁이나 국력경쟁의 오랜 역사로 인하여 

출산장려주의(pronatalism)가 전통적으로 강한 국가 다. 이 때문에 한

편에서는 여성의 양육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의미를 갖는 아동수

당과 같은 제도가 발달하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조기교육이나 

공화주의적 평등교육의 이념이 강하 기 때문에 유아를 위한 보육시

설에 대한 공공투자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전통적인 정책방향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

작하 다. 첫째, 출산장려와 양육역할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강했던 양

육수당제도가 변화하 다. 이전에는 셋째 이후의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지급하던 것을 1985년부터는 육아휴직 중인 부모도 받을 수 있게 

되었고,37) 1994년에는 둘째자녀에까지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대상이 확

대되었으며 이 기간에 시간제근로도 가능해짐으로써 육아휴직의 유급

화와 시간제 육아휴직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제도가 성립되었다. 둘째, 

AGED(allowance for childcare at home)이나 AFEAMA(Allowance 

subsidizing the employment of a licensed mother’s assistance)와 같

이 가정보육모 지원제도가 확대되었다. 1986년에 가정에서 보모를 고

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AGED가 도입되었고, 1994년에 자녀

연령을 6세까지로 연장하고 수당을 증액하 다가 1996년 다시 삭감되

었다. 이런 제도는 외연상으로는 개별 가정에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의미와 고용창출효과가 있다는 논리로 정당화를 하 으나, 그 주 수혜

자가 중산층이라는 점과 보살핌노동을 여성의 일로 규정하면서 저임금

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도 거셌다. 특히, Morgan(2002)는 ‘자유로운 

선택(Libre Choix)’이라는 이념으로 포장하 지만 사실은 고실업과 사

회보장체계의 재정문제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하 다. 

요약하자면, 프랑스는 출산장려주의에 기대어 여성의 직접 양육을 지

원하는 양육수당제도와 여성의 노동통합에 기여해 온 공공보육시설의 

두 가지 반대되는 인센티브를 창출하는 제도가 각각 발달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양육수당의 성격이 육아휴직제도와 유사한 효과를 낳

37) 육아휴직 자체는 무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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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으로 변화하 고, 공보육의 기여가 줄고 민간보육의 기여가 확

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변화가 있었다. 이 이외에도 부성휴가의 법제

화38) 등과 같이 양육책임의 부부 공유를 강조하는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유럽국가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추세를 공유하기도 하 다. 

두 번째 유형은 여성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적어도 자녀

가 어린 시절에는 여성이 임금노동을 중단하고 노동시장을 떠나서 아

이를 돌볼 수밖에 없는 인센티브구조를 제공하는 체제이다. 육아휴직

의 허용기간이 길고 그 기간동안의 소득지원 수준도 높게 유지된다. 

보육시설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그 대신 여성

에게 시간제노동의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 전형적인 국가는 독일과 네

덜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내륙국가들이다. 

<독일>

독일은 전형적으로 여성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보수주의

적(또는 조합주의적) 복지국가의 유형을 대표하는 국가이다. 산전후휴

가는 14주로 비교적 짧지만39) 육아휴직은 자녀가 3세 되는 해까지 가

능하게 되어 있어서 유럽국가 중에서도 긴 편에 속한다. 육아휴직 기

간동안 자신의 임금(또는 임금의 일정비율)을 지급받는 것은 아니지만, 

전업주부와 함께 육아휴직 중인 여성도 2세 미만의 자녀에 대하여 매

월 약 $300 정도의, 다른 국가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양육수당

(child-rearing benefits)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장기간의 유급 육아휴직제도와 유사한 효과를 갖는다. 1995년 현재 약 

70만명의 여성이 양육수당을 수급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약 40만명

이 육아휴직 중인 여성이었다. 이 제도 하에서는 시간제근로를 하면서 

수당을 받는 것이 허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수급자의 단 

3.9%만이 시간제근로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8) 11일, 100% 임금보전.

39) 이 기간동안 임금은 100% 보전된다. 하루에 $12.50은 maternity benefit으

로 의료보험에서 지급되고 이를 초과하는 액수는 해당 여성근로자를 채

용하고 있는 개별 사업주가 보충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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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유형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미흡한 자유주의적 복지

국가군이다. 미국과 같이 보편적 제도로서의 아동수당과 공적서비스로

서의 보육시설, 유급육아휴직 등 양육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 

거의 없다. 개별 가족이 시장을 통해서 양육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

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제도와 적극적 조치를 통해서 노동시장을 합리화하고 여성을 노동시장

에 통합한다. 

< 국>

국은 비교적 모성휴가제도가 인색한 편이지만 최근에 약간의 개선

이 있었다. 평균 90%의 임금을 보전하는 산전후휴가가 이전에 18주이

던 것이 2003년부터는 26주로 연장되었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에 해

당하는 부모휴가(parental leave)는 13주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무급이

다. 한편, 2003년에 2주의 부성휴가(paternity leave)가 도입되었는데 

여성의 산전후휴가에 맞추어 배우자간호를 위하여 남편의 휴가를 가능

하게 한 것이다. 이 기간동안 임금은 평균 90% 지급된다. 모성휴가와 

부성휴가 기간동안의 임금보전을 위한 재원은 국의 통합사회보험인 

국민보험에서 지급한다.   

한편 국은 일하는 부모가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 그 비용

의 상당부분을 세제혜택(tax credit)으로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육아를 

지원한다. 혜택(credit)의 규모는 ① 소득수준(저소득층 유리) ② 자녀

수와 나이 ③ registered childcare 비용지출인데, 최고 비용의 70%까

지 환불받는다. 즉, 국은 공보육체계를 갖추어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

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 고, 모성휴가는 26주라는 비교적 단기간에 대

해서만 소득을 보전해 줌으로써 여성이 1∼2년 자녀를 키워놓고 직장으

로 돌아가는 경력루트를 보편화하지도 못하 다. 전형적인 자본주의적

(capitalist) 또는 잔여적(residual) 복지국가의 성격을 반 하여 보육을 

시장에 맡기되, 그 대신 비용을 세제를 통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취함으

로써 여성노동을 공급 측면에서 진작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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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우리나라 모성휴가제도의 개선방향
40)

1. 산전후휴가급여의 사회보험화

산전후휴가 전 기간의 급여를 사회보험화하는 것은 우리나라 모성휴

가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2001년 연장된 

30일간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산전후휴가 기간 90일

중 60일 분의 임금을 아직도 기업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에 비

하여 여성을 고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이는 기업의 여성고용기피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이 앞서 실태조사 결

과로 드러난 바이다. OECD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산전후휴가 

급여를 개별기업이 지급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이런 부정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모성보호에 관한 ILO협약도 산전후휴가시 임금을 보전하되 

이 비용을 개별기업이 부담하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의 특수성은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세사업장

에 근무하고 있으며 70%가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산전후휴가급여의 

개별 사용자 부담은 결국 세사업장 또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모

성보호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 비정규직여성은 출산 

후 계약해지나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결국 고용이 단절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껏해야 산후 회복기를 무급으로 지

내고 이후 다시 재계약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에서 산전후휴가급여의 사회보험화에 가

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재원을 어떤 사회보험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인

가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산전후

휴가급여를 건강보험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는 ① 많

40) 이 부분은 한국노동연구원, 여성근로자 모성보호의 현황과 정책방안 , 2003

의 내용을 크게 수정함 없이 다시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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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선진국에서 건강보험재원으로 지급한다는 사실과 ② 건강보험이 고

용보험보다 피보험자가 많아서 보다 폭넓은 모성보호를 제공할 수 있

다는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첫째, 모든 국가에서 건강보험재원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건강보험의 재원으로 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하므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논리에 

대하여 몇 가지 반박이 가능하다. 사회보험방식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국가의 경우, 그 재원의 활용은 매우 다양하다. ① 스웨덴은 

출산과 육아휴직 급여를 위한 독립적인 사회보험으로 부모보험(parental 

insurance)을 운 하고 있다. ② 국의 경우는 통합사회보험인 국민보

험에서 지급한다. ③ 더 나아가 네덜란드와 캐나다의 경우는 우리나라

의 고용보험과 비슷한 성격의 사회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

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 선례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산전후휴가급여 사회보험화 유형

1) 건강보험에서 질병에 의한 휴가급여와 같이 처리하는 국가: 프랑스, 

독일

2) 고용보험에서 하면서 고용보장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국가: 캐나다, 

(네덜란드)

3) 통합보험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어떤 접근이라고 분류하기 어려운 국

가: 국

4) 모성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사회보험을 운 하는 국가: 스웨덴

더 나아가 건강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국가의 경우, 

사회보험구조가 우리와 다르고 제도도입 시점에서 사실상 건강보험 이

외의 대안이 없었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사회보험구조가 우리나

라와 달라서 고용보험 대신 실업보험에 국한되어 있고, 산전후휴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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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 도입이 실업보험 도입 시점보다도 오히려 선행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라서, 이 나라들로서는 사실상 건강보험 이외의 사회보험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제도를 만들었다는 점이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현금급여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직장과 지역보험의 재정이 통합되어 있어서 임금근로자에게만 지급되

는 급여(benefit)를 도입하기 어렵다. 건강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국가의 경우, 그 기본 철학은 출산으로 인한 근로의 단절을 상

병(질환)으로 인한 근로의 단절과 같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즉 이들 

국가는 건강보험의 상병수당(sickness payment)과 출산수당(maternity 

payment)을 같은 시스템 안에서 운 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건강보험

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는 달리 현물급여(benefit in kind) 이외에 현

금급여(cash benefit)체계를 가지고 있다. 즉 출산 이외에도 건강상의 

문제로 근로를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의 소득을 보전하는 취지의 급여

체계(상병수당, sickness payment)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우리와 매우 

다른 점이다. 

셋째,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재정이 통합된 상태에서 근로자에 

대한 현금급여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

적으로 사회보험도 일종의 보험인 이상, 보험료 갹출대상의 일부가 근

본적으로 배제되는 혜택(benefit)을 설계하는 것은 무리이다. 

넷째, 건강보험에서 재정을 부담하면 피보험자가 고용보험보다 많기 

때문에 수혜가 더 골고루 갈 수 있다는 주장도 면 히 검토하면 맞지 

않는다. 건강보험이 고용보험보다 피보험자의 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

지만, 건강보험의 여성근로자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고 할 때 대상자는 현재 고용보험 여성 피보험자보다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에서 지급할 때 대상자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피보험자가 아닌 수혜자(피부양자)나 지역 가입자를 염두에 

둔 것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휴가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

은 현재로서는 비현실적인 안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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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2002년)  

고용보험 건강보험

근로자 근로자
직장 소계

(교원,공무원 포함)

지역

(세대주)

남성 4,832,458 4,872,022 5,832,545 6,461,985

여성 2,338,819 2,051,970 2,490,539 2,239,138

전체 7,171,277 6,923,992 8,323,084 8,701,123

건강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하는 선진국에서

도 소득활동을 하지 않던 여성이나 자 업 종사 여성에게는 아와 산

모의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출산일시금을 지급할 뿐이지 산전후휴가급

여는 피용자 대상의 건강보험에서만 운 된다. 

2. 산전후휴가제도의 미비점 보완: 태아검진휴가와 유사산시 

산후휴가 적용

기존의 연구(노동연구원, 2003)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태아

검진이나 유사산시 건강회복에 필요한 휴식은 주로 연월차휴가나 병가

가 이용되고 있어서 여성근로자의 건강보호의 문제가 제도적으로 뒷받

침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태아검진휴가를 연월차휴가나 병가로 이용한다면 실제로 검진을 받

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는 있겠으나, 임산부의 경우 연월차의 거

의 대부분을 태아검진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

것은 사회재생산과 관련된 출산기능을 개별 여성이 해결해야 할 문제

로 방치한다는 의미가 된다. 

특히 유사산휴가의 경우는 새로운 휴가제도의 도입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산전후휴가제도가 제도적으로 불완전하므로 보완하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유산이나 사산도 정상적인 출

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성 건강에 일시적인 손상을 초래하고 회복을 

위해서는 일정한 휴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유

산 또는 사산한 개월 수에 근거하여 일정한 산후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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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검진휴가나 유사산시 산후휴가도 역시 그 비용은 사회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를 개별 사업주의 부담으로 남겨 놓아서는 안 된다. 

급여를 사회보험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할 때, 1년에 5만 명이 채 

안되는 출산근로자와 5천명 내외의 유사산근로자에게 적용될 모성휴가

제도 보완을 두고 기업의 경쟁력 저하 운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3. 성평등한 양육책임 확산: 배우자 출산휴가 도입과 육아휴

직의 부모할당41)

모성휴가제도와 관련하여 당면한 다른 과제는 모성휴가제도가 전적

으로 여성이 사용하고 여성을 위한 제도로 남지 않게 하는 것이다. 모

성휴가제도가 현재 우리나라 여성이 지고 있는 자녀양육역할을 강화하

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제도를 개선할 경우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

은 배우자출산간호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의 부모할당이다. 배우자출산휴

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근로자에 2주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것으로, 앞서 밝혔듯이 EU 국가들에서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와 운 은 여성의 산전후휴가에 준한다.  

육아휴직기간의 부모할당은 스웨덴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데, 아

버지의 달과 어머니의 달을 도입하여 8개월은 부모 중 누구나 사용 가

능하게 하고, 2개월은 아버지만, 다른 2개월은 어머니만 사용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 사용할 수 없

고 자동 소멸되도록 한다. 

41)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기간 연장과 가족간호휴가 도입은 여성계의 요구가 있

고 정부에서도 검토해 온 정책이지만, 필자로서는 여성고용촉진이나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육아휴직보다 보육서비스의 확충이 보다 효과적이

라는 연구결과(P. McDonald & S. Taskinen, European Observatory on Family 

Matters Annual Seminar, 2000 등)와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휴가기간의 연

장은 장기적으로 볼 때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Klerman & Leibowitz, 1995; Rosen, 1999) 기존의 연구결과에 근거해 현재로

서는 정책추진의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제안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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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의 국제비교에 있어서 

중요한 논점들

육아의 문제는 개별 가정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가져다주

게 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들 가운데 하나가 

일-가족의 양립지원정책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가족 양립지원

정책은 특정한 사회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별로 일과 가사의 책

임을 원만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시스템을 동원하여 상호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육아의 문제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게 되는 부정적 향들을 개략

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은 세부적으로 어떠한 역들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본 육아의 피해

아이의 출산 이후 따르게 되는 육아의 문제는 개인이나 해당 가정에

게 있어서 상당한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비용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아이의 출산과 육아의 과정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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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가정의 소비지출이 추가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 다음으로 육아는 부모, 대개의 경우 어머니의 경제활동을 제약하여 

근로소득의 단절이나 감소를 가져다주게 된다. 마지막으로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육아의 주된 책임자인 여성에게 있어서 인적자본의 가치와 

소득획득능력을 하락시키게 되는 부작용을 야기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적자본의 가치하락은 장차 고용불안의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육아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 가운데 상당부분은 육아의 

문제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내

용은 Mincer-Polachek(1974)의 이론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42) 아래의 

[그림 6-1]에서 횡축은 경제활동계층의 연령을 나타내고 있다. 세부적

[그림 6-1] 경력단절이 개인의 생애근로소득에 미치는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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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incer and Polachek, “Family Investments in Human Capital; Earnings 

of Wom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82, No.2, 1974.

42) Mincer-Polachek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는 국내문헌으로는 조우현(2002), 

그리고 김진(2004)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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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e1의 연령구간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

는 단계로서 대개 왕성한 경제활동의 의욕을 보이게 된다. 반면 H의 

연령구간에서 여성들은 남성들과는 달리 출산과 육아로 인하여 경제활

동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후 e2의 연령구간에서 여성들은 새로이 노동

시장에 진입하여 경제활동을 재개하게 되는 것으로 가정을 한다. 그리

고 그림에서 종축은 개인의 근로소득이나 인적자본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적자본은 소득획득능력(즉 생산성)을 의미하며, 개인간 

근로소득의 격차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위의 그림은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여성의 

생애근로소득에 부정적 향을 미치게 되며, 나아가 남성과 여성 근로

자간 임금격차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림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연속적인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남성들의 경우 연령-임

금곡선은 O″kH의 형태를 보이게 되는 반면,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되

는 기혼여성의 연령-임금곡선은 OabF가 된다. 그림에 따르면 여성이 

육아의 책임을 완료한 이후 새로이 경제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시점

에서 획득할 수 있는 소득의 수준은 남성에 비해 kb의 수준만큼 차이

를 보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소득격차의 결정요인들

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kg구간은 평균교육기간의 

차이 그리고 성별분리교육의 전통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남성

과 여성 상호간 인적자본의 양이나 질의 격차를 의미한다.43) 둘째, gd

구간은 기업이 여성들에 대한 인적자본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남녀간 임금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그 주된 이유로서 

기업에게 있어서 육아기간은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의 회수기

43) 성별분리교육이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구분하는 전통적 관습에 기초하

여 학교교육의 내용이나 대학의 전공운 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두는 교육

방식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남학생들은 주로 장래의 소득활동에 유리한 

학과로 진학을 하게 되는 반면, 여학생들은 가사나 정서적 활동에 적합한 

전공 역을 선택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교육경향은 장차 노동시장

에서 남성과 여성간 인적자본의 가치와 소득획득능력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성별분리교육의 문제점과 교육에 있어

서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있는 논문으로 오재림(1997)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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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단축시키게 되는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육아

기간 동안 인적자본의 가치하락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

전에 기업이 여성의 인적자본축적을 위해 지출한 투자비용은 종종 매

몰비용(sunk cost)이 될 수도 있다(김진, 2004).44) 셋째, dc구간은 육아

기간에 상당하는 근속연수의 상실이나 경력단절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

가 겪게 되는 보수나 승진에서의 불이익(seniority loss)을 시사하고 있

다. 넷째, cb구간은 육아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인적자본의 부식

(depreciation)으로 인하여 개인의 소득획득능력이 그만큼 감소하게 된

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부식의 문제는 개인이 육아기간 

동안 생산경험을 활용하지 않거나 신기술의 발전에 적응하지 못하게 

될 경우, 당사자의 인적자본이 노후화되거나 활용가치를 상실하게 되

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육아는 그 

책임이 주로 여성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육아

로 인한 경력단절은 여성의 소득획득능력을 위축시키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도 가져다주게 된다. 일례로 Mincer-Polachek(1974)의 연구결과

에 따르면, 미국의 남성과 여성 근로자간 임금격차의 2/3 가량은 육아

로 인한 경력단절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내용

은 이후 다른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검증된 바 

있다.45) 그리고 Beblo und Wolf(2002)는 독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

서 경력단절로 인한 인적자본의 가치하락이 매 1년당 33%에 상당한다

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하 다. 다음으로 많은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 이후 재취업에 실패를 하여 원히 노동시장을 이탈하게 될 가능

44) 매몰비용이란 일단 지출이 된 다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자본의 회수

가 불가능한 비용을 의미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여성근로자의 경우 기업

이 직업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축적한 인적자본이 육아기간 동안 인적

자본의 가치하락으로 상쇄될 경우 이러한 투자비용은 해당 기업에게 매

몰비용이 될 수 있다.

45)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당사자의 소득획득능력에 부정적 향을 미치게 

된다는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스웨덴의 경우 Albrecht(1999) 그리고 덴마

크의 경우 Gupta and Smith(2000) 등의 문헌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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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다. 그 이유로서 육아기간 동안 인적자본의 부식과 가치하락이 

심각하여, 종종 개인의 노동생산성이 기업의 인력채용에 있어서 중요

한 의사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손익분기점(I-I')에도 못 미치게 되

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46)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재

취업을 희망하게 될 경우 해당 여성의 상당수는 손익분기점이 상대적

으로 낮은 ‘주변적 노동시장(peripheral labour market)’에서 경제활동

을 새로이 시작해야만 한다. 그러나 주변적 노동시장은 대개의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제반 사회보장법에 의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아 저임금, 고용불안 그리고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문제가 상존하게 되

며,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여성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는 문

제가 발생하게 된다.

2.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의 목표와 정책개발의 주요 논점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은 개인적으로 소득활동과 가사의 역할이 서

로 대립하지 않고 타협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되

는 제반의 정책을 의미한다. 그리고 장차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이러

한 정책의 목표는 한편으로는 인구정책적 차원에서 개별 가정의 출산

의사결정에 부정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다른 한편으로

는 고용정책적 차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

하고자 하는 데 있다(Eichhorst and Thode, 2002). 특히 후자와 같은 

정책목표는 고령화사회에서 인력수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

가 서비스 또는 전문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발전에 따라 해

당 역을 주도할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점에

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의 기본전략은 앞의 [그림 6-1]에서 육아로 인

한 경력단절의 기간(H)을 가급적 짧게 하여 노동시장의 재진입이 빠른 

46) 여기서 손익분기점이란 인력채용이나 고용관계의 유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의 기준으로서, 기업이 근로자 1명을 추가로 고용했을 때 얻어들일 수 

있는 수익과 비용이 상호 일치하는 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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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왜냐하

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별로 경력단절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인적자본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증가하게 되는 특징을 

보이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당사자 본인에게는 고용

불안이나 재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으며, 기업에게는 

인력운 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육아기간이 길게 

되면 개별 가정에서나 사회적으로 직업과 가사에 대한 전통적 성별 역

할구분이 고착화될 가능성도 있다(Engelbrech und Jungkunst, 2001).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의 최소화를 기본전략으로 하는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은 아래의 [그림 6-2]에서와 같이 가정, 직장 그리고 보육

의 3개 역에 대한 포괄적이고 균형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게 된다

(Jampert, et al., 2003). 먼저 가정 역은 부부간 역할 분담과 일-가족

의 원만한 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일차적인 장소가 된다. 일반적

으로 가정은 가족 구성원들의 상황에 따라 역할과 책임을 유연하게 조

정할 수 있고, 동시에 이를 위해 필요로 하는 자원들(일례로 시간이나 

노력 등)을 가장 원만한 방법으로 동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오늘날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일 또는 가족이라는 이

분법적 구분의 전통은 점차 약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

서 이러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육아와 가사에 있어서 아빠 

또는 남성의 보다 많은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여성들이 일과 

가족을 양립할 수 있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된다. 다음으로 직장 

역은 일-가족의 양립을 위해 정책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장소

로서 ‘가족친화적 근로환경(familienfreundliche Arbeitswelt)’의 구축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의 상황이나 욕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근로모형의 개발을 필요로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보육의 역은 여성이 일-가족의 양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사회적 인프라에 해당하는 분야이다. 이를 위하여 보육정책의 방향

은 한편으로 보육시설이 부모의 상황이나 욕구에 부합(bedarfsgerecht)

하고 부담가능(bezahlbar)하여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양적으로 충분

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시설이 확보(verfügbar)될 수 있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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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일-가족의 양립을 위해 정책개입이 필요한 역

가

정

직

장

보   육

일-가정의

양립가능

역

자료: Jampert et al., Familie, Kinder, Beruf: Familienunterstützende Kin- 

derbetreuungsangebote in der Praxis, 2003.

다음에서 살펴보게 될 일-가족의 양립지원정책과 관련한 국제비교

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은 분야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다

루게 될 것이다.

가. 모성휴가와 양육지원

- 모성휴가의 제도화를 통한 권리성 보장: 일례로 청구의 권리와 해

고방지의 규정

- 모성휴가의 기간: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절대적 기간 그리고 

기간활용의 자율성(일례로 휴가기간의 일부를 미래를 위해 유보

할 수 있는 규정의 여부 등)

- 휴직기간에 대한 부부의 공동활용 규정: 법으로 정해진 전체 휴직

기간에 대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택대안의 다양

성(일례로 기간의 분할 또는 시간의 분할 등)

- 모성휴가기간 동안의 급여: 급여의 수준, 급여종류의 선택권,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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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의 병급 규정, 재원의 조달방식

- 휴직기간동안 직장과의 접촉방안: 파트타임의 허용 또는 직업교육

의 실시 여부 그리고 이러한 사안에 대한 근로자의 청구권리

나. 보육지원제도

- 보육기회의 법적 청구권리

- 보육시설의 충분성․다양성․연계성

- 보육기관의 운 시간과 부모의 근로시간을 연계해 줄 수 있는 제

도적 장치

- 질적 신뢰성: 보육기관의 교육적 기능 강화(특히 언어교육, 정서적 또

는 사회적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치료적 기능, 학습지원기능 등)

- 재원의 조달방식과 비용의 분담방식

- 시설운 에 있어서 시장과 국가의 역할: 민간보육시설과 공공보육

시설의 비율,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규제범위

- 아동 또는 부모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설운 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다. 근로유인시스템

- 자발적 차원에서 육아휴직기간을 단축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의미함.

- 육아휴직 이후 추가적인 근로를 통하여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얼마

나 증가하게 되는가에 따라 개인별로 근로유인이 상당한 향을 

받을 수 있음.

  ∙과세제도: 부부합산 과세제도 또는 부부별산 과세제도 그리고 

소득구간별 한계세율

  ∙모성과 관련한 각종의 이전소득(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 세금감면 등)과 근로소득 상호간 병급규정

- 모성휴직기간에 대한 사회보험제도의 특례규정: 상당수 서구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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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경우 전체 사회보험료는 국가별로 대략 임금의 40% 내외를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사회보험제도가 육아정책 

또는 가족정책과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적 입장을 견지하는가에 따

라 개인의 근로의욕이나 기업의 인력운용에 상당한 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음.

  ∙연금보험: 육아기간의 연금가입 인정제도, 근로를 통한 연금가입

경력과 육아에 대한 연금인정점수의 병급규정, 근로활동시 별도

의 가산점 부여 등

  ∙의료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육아휴직기간 동안 보험료의 면제제

도, 피부양가족에 대한 보험료의 면제규정 등

  ∙고용보험: 법정 육아휴직기간 동안 직업교육의 지원제도, 해당 

기간동안 별도로 경제활동을 하게 될 경우 보험료의 면제 또는 

경감규정의 운  여부

- 기타 여성의 근로활동 의사결정에 있어서 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규정에 대한 연구: 일례로 독일의 경우 각종 세금이나 사회보험료의 

부담이 면제되는 ‘경미한 근로제도(geringfügige Beschäftigung)’ 등

라. 근로의 유연성

- 가족친화적 근로환경의 설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 규정

- 파트타임 근로는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문제를 방지하고, 나아

가 향후 정상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교량적 역할을 수

행하게 됨.

  ∙근로시간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 보장

  ∙Flexsecurity: 한편으로는 근로시간 선택의 유연성(flexibility)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보장(security)

을 최대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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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독일의 일-가족 양립지원 정책

1. 모성휴가와 소득지원

임신-출산-육아의 기간동안 여성들은 경제활동의 제약과 소득단절

의 문제를 겪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은 다양한 형

태의 제도들을 운 해 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독일은 모성휴가를 위하

여 산전후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동시에 해당 

기간동안 소득보장의 일환으로 각각 모성수당제도와 육아수당제도를 

운 해 오고 있다.

가. 산전후휴가와 모성보호제도

1) 제도의 취지

근로여성에게 있어서 임신과 출산은 자신과 아이의 건강보호 차원에

서뿐만 아니라 해당기간 동안 소득보장의 차원에서도 특별한 사회적 

배려를 필요로 하게 된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서구 

선진국가의 경우 이러한 과제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중대한 관

심사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후세대의 출산은 미래사회의 성립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기초로 하고 있는 세대간 계약

(generational contract)의 이행에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제반 법적․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독일의 경우 ｢모성보호법(Mutterschutzgesetz)｣이 여기에 

해당된다.

사회적 재생산을 위한 모성활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산전후휴가

를 포함한 제반 모성보호의 규정이 과도할 경우 기업의 인력운용과 생

산활동에 차질을 초래하게 되어, 오히려 여성의 취업활동에 제약요인으

로 작용하게 될 우려가 높다. 왜냐하면 이 경우 기업들은 가급적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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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채용을 기피하고자 하는 경제적 유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독일 모성보호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재 제도

의 개선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주요 논점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제도의 주요 내용

독일의 모성보호법은 산전후의 휴가와 해당 기간동안의 소득보장에 

대한 규정은 물론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일정기간 동안 근로여성의 보

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규정 또한 동시에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

러한 제반의 규정은 경제활동과 관련한 여성들의 의사결정, 그리고 여

성인력의 활용에 대한 기업의 인사정책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서 그 중요성이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모성보호법에서 담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법의 적용대상과 관련한 사항이다. 동 법의 적용은 근로형태, 

종사상의 지위 그리고 국적에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독일의 토 

내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공무

원의 경우 별도의 법에 의해 적용을 받고 있다. 그리고 농업 또는 자

업 종사 여성의 경우 소득보장은 공적의료보험의 당연 또는 임의가입자

에 한하여 상병급여(Krankengeld)의 수준으로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

다. 반면 공적의료보험의 피보험자에 대한 배우자의 신분으로 가입하고 

있는 전업주부의 경우 일회성의 정액급여인 출산급여(Entbindungsgeld)

만이 제공된다.

둘째, 산전후 휴가기간은 출산 전 6주간 그리고 출산 후 8주간이 된

다. 그리고 해당기간 동안 당사자는 별도의 대체임금으로서 ‘모성수당

(Mutterschaftsgeld)’을 받게 되며, 산전․산후 조리와 신생아의 양육에 

전념을 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조산이나 쌍둥이의 출

산시 산후의 보호기간은 12주로 연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해고방지와 관련한 사항이다. 임신 중의 전체기간 그리고 출산 

후 4개월 이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고금지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

다. 다만 근로감독관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한해서 예

외적으로 해고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사자는 계속하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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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당의 수급자격을 가지게 된다. 만약 법정 모성보호의 기간이 경과

한 이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하 을 경우, 추가로 최고 3년 동안 해

고방지의 규정이 연장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넷째, 임신 또는 수유기간 중에 있는 근로여성들을 유해작업환경으

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한 사항이다. 여기에는 일반 그리고 

개인별 작업금지규정으로 구분하여 적용되고 있다. 먼저 일반 작업금

지규정은 주로 임신 중의 근로여성들을 대상으로 적용하게 되며, 구체

적으로 과격한 육체노동과 유해작업장에서의 작업 금지, 잔업․야간․

휴일 근무의 금지, 출산 전 6주간 그리고 출산 후 8주간 근로의 금지가 

있다. 여기서 출산 전 6주간 근로금지와 관련한 규정은 여성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출산 후 8주간의 경우 근로

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다음으로 개인별 작업금지 규정은 담당

의사의 소견으로 임신 또는 출산여성의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명

될 경우 적용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해당 여성에게 다른 일자리를 제

공하거나, 별도로 근로소득에 준하는 모성보호임금(Mutterschutzlohn)

을 지급하여야만 한다.

다섯째, 모성보호의 기간동안 소득보장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모성수

당과 모성보호임금과 관련한 사항이다. 먼저 모성수당은 출산 전후의 법

정 휴가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로서, 임금대체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

다. 모성수당은 공적의료보험 가입여성의 경우 당사자의 종전 임금수준

(정확히 표현하면 종전 3개월간 평균임금)에 비례하여 최고 13EURO/日

까지 소속 질병금고로부터 지급되며, 나머지 본인 임금과의 차액분은 

전액 사용주가 부담하게 된다.47) 그리고 실업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실

업부조 또는 직업훈련수당을 받고 있는 여성의 경우, 공적의료보험이 

47) 상시 근로자가 20인 이하인 세사업장의 경우 모성수당에 대한 사용자

의 부담은 별도의 기금을 통하여 충당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기

금은 해당 기업들이 매월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으로 운

되며, 그 수준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평균임금의 0.05∼0.1%에서 책정되

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 기금은 세사업장이 부담하는 모성보호임금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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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모성수당의 명목으로 지급하게 된다. 다음으로 

모성보호임금은 신체상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

로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소득상실분 전액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지

급하게 된다.

3) 제도의 문제점

독일의 모성보호법은 산전후의 휴가와 소득보장 그리고 임신 또는 

출산 여성의 보호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동 법은 과도한 보

호규정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부담은 물론 형평성의 차원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형평성의 문제들은 여성들의 고

용기회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기업

의 규모 면에서 볼 때 육아휴직으로 인한 제반의 비용부담은 대기업에

서보다 중소기업에서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는 달리 제도의 운 과정에서 발생

하게 되는 인력의 공백문제를 나머지 근로자에게 분산할 여력이 부족

하기 때문이다. 둘째, 업종별로 구분하여 볼 때 여성의 비율이 높은 업

종(특히 서비스업종)의 경우, 다른 일반업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형평성 차원에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1995년 독일의 연방노동법원은 모성보

호법이 지나친 경제적 부담과 기업활동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는 점에서 헌법 불합치의 판정과 이의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독일의 경우 모성보호법에 대한 비판과 개선요구의 배경은 미권에

서 주로 제기되고 있는 과도한 보호규정에 따른 여성의 근로의욕 약화

문제와 기업의 대외경쟁력 저하문제와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

다. 구체적으로 모성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호내용은 임신과 출

산으로 인한 경제활동기회의 제약문제와 소득공백의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가급적 현행대로 존속시키도록 하되, 다만 그로 인한 비용의 

부담이 사회구성원 상호간 형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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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모성보호의 비용부담이 형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명시된 개별 보호내용들을 사안별로 구분하여 적합한 부담의 

주체와 방법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독

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책대안들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Radke 

und Störmann, 1997).

가) 개인별 작업금지규정의 개선방안

개인별 작업금지규정은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일정기간에 대하여 개

별 여성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의미

에서 볼 때 모성보호임금은 현행과 같은 전액 사용자 부담방식을 지양

하고, 대신 독일 노동법에 명시된 ‘질병의 발생시 근로자의 임금지급규

정’에 근거하여 비용의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

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즉 최초의 6주간은 현행과 같이 사용자가 해당 

여성의 임금을 전액 부담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의료보험에서 상병급

여의 수준(임금의 70%)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일반 작업금지규정의 개선방안

이러한 규정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의 선정문제는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임신 중 유해작업장 근로금지와 잔업․야간․휴일 근

로금지 그리고 출산 전후의 작업금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예방적 차원의 근로금지규정의 개선방안>

이와 관련한 조치는 근로여성의 건강예방을 위한 투자적 성격을 가

지고 있으므로 당사자 본인은 물론 사용자와 의료보험에게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와 의료보

험이 일정비율로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출산 전 6주간 작업금지규정의 개선방안>

독일의 모성보호법에 따르면 산전 6주간의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당

사자인 여성근로자가 수혜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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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사용자와 여성근로자에게 모두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사용자의 경우 관련 

규정의 실제 수혜상황에 따라 개별 여성근로자의 근로의욕과 직장내 

잔류의지를 파악할 수 있는 판단근거로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사

용자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인사정책의 수립과 인적자본의 투자

(일례로 직업교육의 실시)를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성

취의욕이 강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관련 규정의 수혜를 최소한의 수준

으로 자제를 함으로써 직장내 성적 차별의 극복과 승진의 기회로 활용

을 할 수 있다.

<출산 후 8주간 작업금지규정의 개선방안>

출산 후 8주간의 유급휴가는 출산여성의 산후조리라는 국민건강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신생아의 양육 등 가족정책적 배려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산후 유급휴가는 일반사회정책의 차원에서 국가의 일반

재정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나. 육아휴직제도와 육아수당제도

1) 제도의 연혁

육아휴직제도는 출산 이후 부모가 아동의 보호와 양육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의 휴가를 제공하고, 동시에 그 기간동안의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운 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취지로 독일은 1979

년 소위 ‘모성휴가제도(Mutterschaftsurlaub)’를 도입하여 여성근로자가 

법정산후휴가 이후 아동이 만 6개월이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

도록 하 다. 그리고 해당 기간동안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연방정부는 일

반재정에서 월 750DM까지 ‘모성휴가급여(Mutterschaftsurlaubsgeld)’를 

지급하 다.

모성휴가제도는 1986년 ｢연방육아수당법(Bundeserziehungsgeldgesetz)｣의 

시행에 따라 폐지되었으며, 종전 모성휴가와 모성휴가급여의 기능을 

대체하여 육아휴직제도와 육아수당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동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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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는 육아의 과제를 부모 공동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어

머니는 물론 아버지도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 다는 점이다. 

법의 최초 제정 당시 육아휴직기간과 육아수당의 수급기간은 모두 12

개월로 정해 두었으나, 점차 확대되어 1992년 이후부터 육아휴직의 경

우 3년 그리고 육아수당의 수급기간은 2년으로 각각 연장되었다. 그리

고 2001년 새로이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취지는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육아수당의 수급방법을 두 종류

로 구분하여 개인이 수급기간과 급여수준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다음으로 법의 개정에 따라 종전 ‘육아휴

직(Erziehungsurlaub)’이라는 용어가 ‘부모기간(Elternzeit)’으로 변경되

었다. 이러한 용어 변경의 의의는 한편으로 육아에 대한 부부 공동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 가정의 상황에 따라 일

과 가사에 대한 부부간 역할분담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 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목적

연방육아수당법은 일-가정의 양립지원을 목적으로 육아수당과 육아

휴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 2003). 세부적으로 먼저 육아수당은 개별 가정

의 근로소득에 연계하여 운 되는 급여제도로서, 법으로 정한 소득상

한선의 적용에 따라 중산층 이하의 저소득계층이 주된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출산과 육아는 미래세대의 생산과 육성

을 위한 사회적 재생산 활동으로서 그 효용은 전체 국민이 공통적으로 

누리게 되는 ‘공공재의 특성(public goods character)’을 보이고 있는 

반면, 그로 인한 비용은 개별 가정에서 주로 부담하여야 하는 형평성

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김진, 2004).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육아수

당은 개별 가정이 출산 이후 일정기간 동안 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위

해 투입한 물질적․정신적 기여에 대해 국가가 별도의 방법으로 보상

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육아수당은 ‘임금대체적 

성격의 급여(Lohnersatzleistungen)’가 아니라 ‘사회보상의 원칙(sozi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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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schädigungsprinzip)’에 입각한 급여로서 기능을 하게 되며,48) 이에 

따라 임금근로자는 물론 자 업자와 비경제활동계층 또한 수혜의 대상

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육아휴직(2001년 법 개정에 따라 ‘부모기간’으로 명칭의 변

경이 이루어졌으나, 이하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이러한 용어를 계

속하여 사용하도록 함) 또한 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목적으로 운 되고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는 육아수당의 수급 여부와 관

계없이 독자적으로 운 되며, 출산 당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근

로자가 그 대상이 된다. 이러한 육아휴직제도는 육아의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고용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속적인 고용관계의 보장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서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

가 출산 이후 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위해 사용자인 기업에게 무급의 

휴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다. 그리고 2001년 법률

의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 동안 별도로 소득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근로시간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으며, 동시에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

만 사용자에게 근로시간의 단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고 있

다. 이러한 제반의 조치는 일-가족의 양립을 목표로 부부가 적절한 방

식의 역할분담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여건을 개선하 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현재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2.2%에 불과한 것으

로 파악되고 있다(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03).

48) 사회보상의 원칙은 특정한 집단에 대한 특별보상의 취지로 운 되고 있

는 사회복지제도에서 주로 적용되고 있다. 이 경우 특별보상의 정당성은 

먼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봉사 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의 경제

적․비경제적 피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報償, reward), 다음으로 

전쟁․범죄 등으로 인한 재난이나 독재정권의 부당한 권력행사로 인한 

개인적 피해의 보상(補償, compensation)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보상

의 기본원리 그리고 이에 입각하여 운 되고 있는 사회제도를 설명하고 

있는 국내문헌으로는 이정우(2002), 전광석(2000)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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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대상

육아수당의 수급자격은 남녀의 구분이 없이 실제로 육아의 책임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

다. 이에 따라 부모가 육아의 책임을 시기적으로 분할하여 맡게 될 경

우 해당 기간별로 구분하여 각자에게 육아수당이 지급된다.

육아수당은 육아휴직기간 동안 부부의 소득이 법으로 정한 소득상한

선 이내에 있을 경우에만 완전하게 보장되고, 이를 초과하게 될 경우 

급여의 감액 또는 중단이 이루어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먼저 출산 이후 

6개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소득상한선이 적용되도록 하

고 있어 2001년의 경우 전체적으로 대상자의 90% 이상이 육아수당을 

수급하 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 2003). 다음으로 7개월 이후 만 2세까지의 기간

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소득상한선이 적용되게 

되므로 전체적으로 대상자의 약 50%만이 완전한 육아수당을 수급하

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부부의 소득이 소득상한선을 초과하여 

육아수당의 감액이나 중단이 이루어진 사례는 각각 전체 대상자의 

30%와 20% 가량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1년의 경우 만 1

세 미만 아동의 양육을 위하여 총 650,000명의 부모가 육아수당을 수

급하 으며, 이 중 97% 이상이 여성이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육아휴직제도는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3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을 경우 적용대상이 된다. 2001년 연방육아수당법

의 개정에 따라 전체 3년의 법정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부부가 분할

하여 각각 사용하거나, 해당 기간동안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

다. 2001년의 경우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모의 95% 가량이 1세 

미만 아동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 으며, 그 중 97.5%가 

여성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육아휴직제도나 육아수당제도의 수급자격은 부모의 혼인여부에 상

관없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친권

자가 아닐 경우 수급자격은 친권을 가진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주어지게 된다. 이 이외에도 육아수당이나 육아휴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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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주어지는 요건들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육아수당은 ‘거주지의 원칙(Wohnsitzprinzip)’을 충족하는 부모

에게만 지급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부모가 독일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거나 정상적인 체류를 하고 있을 경우에만 육아수당의 수급

자격이 보장된다. 다만 독일에 본사를 둔 회사의 근로자로서 외국에 

파견근로를 하거나 제3국에서 개발원조요원(Entwicklungshelfer)으로 

활동을 하게 될 경우 예외적으로 육아수당의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과 국경을 인접한 EU 국가의 국민으로서 

거주지는 본국에 두고 독일의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를 행할 경우

에도 육아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 나아가 독일에서 합법적인 체류의 자

격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또한 육아수당의 수급자격을 가지게 된다.

둘째, 육아수당의 수급자격은 원칙적으로 친권을 가진 부모에게만 

주어지게 된다. 다만 입양한 아동에 대해서는 이러한 친권의 원칙이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육아수당을 수급하기 위

하여 양부모는 해당 아동을 자신의 가정에서 보호하고 부양하여야 하

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

셋째, 육아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과의 병급을 허용하고 있으나, 

다만 근로시간의 제한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이러한 근로시간의 제한

규정은 종전 주당 최고 19시간을 적용하 으나, 2001년 법 개정 이후 

주당 최고 30시간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특별히 직업교육을 주된 목

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일례로 인턴사원, 산업연수생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근로시간의 제한규정을 면제해 주고 있다. 나아가 종

전 근로시간이 주당 30시간 미만이었던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실업부조금 또는 상병급여 이외에 별도로 육아수당의 수급자격이 주어

지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예외규정들은 육아휴직자들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육아수당의 수급요건으로서 근로시간의 제한규정이나 친권의 

규정은 특별히 긴박한 상황(besondere Härtefälle)이 발생할 경우 완화 

또는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긴박한 상황이란 중대질병 

또는 중증장애의 발생 그리고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가정의 생계에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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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 위기현상이 발생한 경우가 해당이 된다. 이 경우 육아수당은 근

로시간의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되며, 나아가 친척에게 아이의 위

탁도 허용되게 된다. 다만 후자의 경우 아동의 양육책임을 맡은 친척

은 자신의 가정에서 양육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동시에 종전 부

모에게 적용되던 수준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만 한다.

4) 급여

연방육아수당법에 근거한 급여의 종류는 현금급여인 육아수당 그리

고 서비스급여인 육아휴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구분에 따라 급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육아수당

육아수당은 육아의 책임을 실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모의 신청을 

바탕으로 지급이 된다. 육아수당의 신청은 출산 이후 만 1세까지의 기

간에 대한 ‘일차적 신청(Erstantrag)’ 그리고 이후 아동이 만 2세에 도

달하는 기간에 대한 ‘이차적 신청(Zweitantrag)’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

도의 절차로 이루어지게 된다.

2001년 연방육아수당법의 개정에 따라 육아수당은 다음과 같은 두 가

지 방식 가운데 개인이 임의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매월 307EURO를 ‘표준급여(Regelbetrag)’의 형태로 2년 동안 

수급할 수 있는 방식 그리고 매월 460EURO를 ‘합산급여(Budget)’의 형

태로 1년 동안 수급하는 방식이 있다.49) 육아수당을 신청하게 될 경우 

개인은 사전적으로 반드시 수급방식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는 앞서 언

급한 바 있는 ‘특별히 긴박한 상황(besondere Härtefälle)’에 대해서만 1

회에 한해 변경이 허용된다. 여기서 합산급여는 2001년 최초로 도입된 

급여제도로서, 육아를 수행하고 있는 가구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

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합산급여는 육아휴직을 1년 이내

의 기간에 대해서만 활용하고 이후 부부가 모두 전일제 근로를 하고자 

49) 표준급여와 합산급여의 수준은 2004년 재정긴축법(Haushaltsbegleitgesetz)

의 발효에 따라 각각 300EURO 그리고 450EURO로 하향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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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유리한 선택대안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맞벌이로 인해 가계의 

소득수준이 소득상한선을 초과하게 될 경우 육아수당이 삭감되거나 중단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2년의 경우 만 6개월 미만의 

아동에 대해 육아수당을 받고 있던 전체 가정 가운데 표준급여와 합산급

여의 수급가구는 각각 88.4%와 11.6%를 차지하 다(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03). 그리고 급여의 신청

형태는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체로 구동독지역에 

있어서 합산급여의 수급자 비중이 구서독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50)

육아수당은 출산 이후 아동이 만 2세가 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이 되

므로, 법정 산전․후 휴가기간에 주어지는 모성수당(Mutterschaftsgeld)

과 시기적으로 일정부분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모

성수당과 육아수당은 중복급여의 조정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임금대체의 기능을 하고 있는 모성수당의 수준이 육아수당

보다 높게 나타나게 되므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법정 산후휴가기간인 6

주의 기간동안 모성수당을 수급하게 된다.

연년생 또는 다자녀를 한꺼번에 출산하 을 경우 육아수당은 각각의 

아동에 대해 별도로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입양아동의 경우 

입양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 2년의 기간동안 육아수당이 지급되며, 다

만 이 경우 아동의 나이가 8세 미만이어야만 한다.

육아수당의 수급대상이 되는 부모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법으로 정한 

소득상한선이 적용되며, 그 수준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출생 이후 6개

월까지, 그리고 7개월 이후 만 2세 미만으로 구분하여 차등화되어 있

다. 먼저 6개월 미만의 아동에 대한 육아수당에 적용되는 소득상한선

50) 6개월 미만의 아동에 대한 육아수당의 수급가구 가운데 합산급여를 수급

하고 있는 비율은 독일 전체적으로 11.6%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리고 이러한 내용을 다시 지역별로 구분해서 볼 때 그 비율은 구동독지

역인 Sachsen-Anhalt와 Mecklenburg-Vorpommern주의 경우 각각 29.1%

와 27.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구서독지역인 Bayern주의 경우 6.4%에 

불과하다.



128  일․가족 양립체계의 선진국 동향과 정책과제

과 관련한 사항이다. 이 경우 소득상한선은 다시 양부모가정 그리고 

한부모가정으로 구분하여 각각 51,130EURO 그리고 38,350EURO로 정

해져 있다.51) 추가적으로 이러한 소득상한선은 매 아동에 대하여 적용

되는 별도의 ‘아동가산금(Kinderzuschlag)’에 해당하는 수준만큼 인상

되도록 하고 있다. 2001년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아동가산금은 아

동의 출생연령별로 각각 15%씩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하 다. 이에 따

라 2001년생의 경우 2,454EURO, 2002년생의 경우 2,797EURO 그리고 

2003년생 이후부터는 3,140EURO의 아동가산금에 해당하는 만큼 소득

상한선이 상향조정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6개월 미만의 아동에 대

해서는 부모의 소득수준이 소득상한선을 초과하게 될 경우 육아수당의 

수급자격은 완전히 중단되게 된다.

다음으로 7개월 이상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육아수당에 적용되

는 소득상한선과 관련한 사항이다. 이러한 연령계층의 아동에 대해 적용

되는 소득상한선은 이전의 연령계층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

다는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있는 반면, 개별 가정의 소득이 소득상한선

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도 감액률의 적용을 통하여 단계적인 급여의 삭

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계층이 제도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감액률은 표준급

여와 합산급여의 구분에 따라 각각 4.2%와 6.2%의 수준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52) 가령 개별 가정의 소득이 소득상한선 이상이 될 경우 실제 

수령하게 되는 육아수당은 초과소득에 대해 감액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다시 법정육아수당에서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이 된다.

51) 2004년 재정긴축법의 발효에 따라 소득상한선의 변경과 함께 표준급여와 

합산급여의 구분에 따라 소득상한선이 달리 적용될 수 있도록 하 다. 이

에 따라 먼저 표준급여의 경우 소득상한선이 양부모가정에 대해서는 30,000 

EURO 그리고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23,000EURO로 대폭적인 하향적

용이 되도록 하 다. 다음으로 합산급여의 경우 소득상한선은 양부모가

정에 대하여 22,086EURO 그리고 한부모가정에 대하여 19,086EURO로 

적용되도록 하 다.

52) 2004년 법률의 개정에 따라 표준급여와 합산급여에 대해 적용되는 감액

률은 각각 5.2%와 7.2%로 상향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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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수당의 수급자격 여부에 대한 판단 그리고 급여수준의 책정은 다음

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총액순소득(pauschalierte Netto-Einkommen)’을 

법에서 정한 소득상한선과 대비를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구체

적으로 먼저 소득세법에 근거한 개별 가정의 소득에 대하여 일반인의 경

우 24%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19% 수준의 기초공제(Werbungskosten)

가 적용된다. 다음으로 이렇게 산출된 금액에서 재차 아동․가족의 부

양을 위한 기초공제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한 특별공제 등을 차감

한 액수가 개별 가정의 총액순소득이 된다. 그리고 가구 구성원 가운

데 한 사람(주로 여성)이 ‘경미한 근로(geringfügige Beschäftigung)’를 

통하여 소득을 확보하게 되었을 경우 이는 육아수당의 산정기준이 되

는 소득에서 제외하게 된다.53)

육아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은 일차적 신청(만 1세 이전의 육

아수당 신청)의 경우 출산 이전 1년 동안의 실제소득 그리고 이차적 

신청(만 2세까지의 육아수당 신청)의 경우 출산 이후 1년간의 실제소

득을 기초로 하여 각각 이듬해의 소득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계산이 된

다. 육아수당의 수급과정에서 개별 가정의 실제소득의 수준이 20% 이

상 변동되었을 경우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연방육아수당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3년의 기간에 대해 보장이 되

고 있는 반면, 육아수당은 2년 동안에 대해서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1년간의 소득공백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의 5개 연방주에서는 자체의 재원으로 별도의 주정

부육아수당제도(Landeserziehungsgeld)를 운 해 오고 있다. 동 제도의 

수급대상은 2세 이상 3세 미만 아동의 양육책임을 실제적으로 담당하

고 있는 부모로서 해당 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급여수준이나 소

득상한선 등 수급요건은 연방육아수당법의 규정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

53) 사회보장법전 제4집의 사회보험에 관한 공동규정에 따르면, 경미한 근로

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제도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되는 근

로형태가 된다.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주당 15시간 이내로 근로를 하고 소

득수준이 사회평균소득의 1/7 이하일 경우 또는 2개월 이내의 기한으로 

근로를 하고 소득수준이 사회평균소득의 1/7 이하일 경우가 해당이 된다.



130  일․가족 양립체계의 선진국 동향과 정책과제

되고 있다.

나) 육아휴직

2001년 연방육아수당법 개정의 핵심적 특성은 육아휴직의 신청과정

에서 개별 가정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동시에 육아휴직의 권리성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아래에서는 독일 육아휴직제도의 중요한 특징을 

요약하여 설명해 보고자 한다.

첫째, 육아휴직기간 동안 개인은 제한적으로나마 근로를 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허용되는 근로시간의 상한선은 1주를 기준으로 종전 19시

간에서 2001년 법 개정에 따라 30시간으로 대폭 확대될 수 있게 되었

다. 나아가 법 개정 이후 육아휴직의 선택방법 또한 최고 3년 이내의 

휴직기간을 부부가 시기적으로 분할하여 각각 별도로 활용하도록 하거

나, 아니면 해당 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후자의 경우 부부가 최고 3년까지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부 각자는 주당 최고 30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다.

둘째, 2001년 법 개정에 따라 어머니가 산전후 휴가 중이거나 취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도 남성근로자는 아버지의 자격으로 육

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육

아수당의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도 개인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될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셋째,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 아동이 만 3세의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법의 개정

에 따라 개인은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육아휴직 기간의 일부(최고 12

개월)를 유보하여 아동이 만 8세가 될 때까지 사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연방육아수당법의 개정에 따라 개인은 육아휴직기간 동안 근로

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고용인원 

15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의 요구

를 수용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었다. 나아가 새로이 제정된 ｢파트타

임근로와 한시적 근로계약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Teilzeitarbeit 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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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ristete Arbeitsverträge)｣은 육아휴직 전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개인

이 근로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힘입어 육아휴직기간 동안 파트타임근로 등의 형태로 근

로를 하고 있는 부모의 비율은 종전 약 4%에서 2001년 7% 가량으로 

증가될 수 있게 되었다(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 2003).

연방육아수당법에 따라 육아휴직의 기간동안 해고금지의 규정이 적

용된다. 이러한 해고금지의 보장은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시

점에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되, 빨라도 육아휴직의 시작 이전 8주

의 기간에서부터 효력을 가지게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기업이 육아휴직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업은 사전적으로 근로

감독관청으로부터 해고사유의 적격요건에 대한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만 한다. 반면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동안 근로계약을 해지하거

나, 육아휴직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의 법정유예기간 이후 임의

로 퇴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있다. 그리고 개인이 육아휴직

의 기간동안 파트타임 등의 형태로 단축근로를 하 을 경우 이는 직장 

내의 신분에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육아휴직 이후 다시 예전의 근로관계 또는 근로조건

(일례로 근로시간)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은 기업의 인력활용에 어려움을 가져다주게 된

다. 따라서 개인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법으로 정한 신청

기간을 준수하여야만 한다. 이에 따라 만약 출산 이후 또는 산전후 휴

가 이후 곧장 육아휴직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6주 이전에 사용자에

게 통보를 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8주의 신청기간이 

적용된다. 나아가 육아수당의 수급을 위한 일차적 신청 당시 개인은 

향후 2년의 육아휴직기간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

는지에 대해 사용자에게 통보를 하여야만 한다. 여기에는 전체 육아휴

직기간에 대하여 개인이 실제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간 그리고 구체적

인 활용방법(일례로 육아휴직기간을 부부가 시기적으로 분할 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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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활용 등)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육아휴직의 기간 중 이

러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개인은 사전에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야만 한다.

연방육아수당법은 부부가 전체 육아휴직의 기간을 최고 4개의 구간

으로 분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내용

을 근로자가 적격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받아

들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육아휴직과 관련한 사항은 

근로자의 권리로서 인정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육아휴직 기간동안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성립이 된다. 통상적으로 육아휴직 기간동안 근로시간의 단축에 관한 

노사간 협의는 4주 이내의 기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

약 이에 대해 사용자가 중대한 이의를 제기하게 될 경우 8주간의 조정

기간이 주어지며, 그래도 합의가 도출되지 못할 경우 노동법원에서 결

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5) 재원 및 행정전달체계

육아수당의 재원은 연방육아수당법 그리고 주정부육아수당법의 적

용구분에 따라 각각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자체의 재정으로 충당을 

하게 된다. 아래의 <표 6-1>은 육아수당 지출규모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연방육아수당의 경우 1998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상당부분 출산율의 하락에 기인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6-1> 육아수당 지출규모의 연도별 추이

(단위: 10억DM)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연방육아수당

주정부육아수당

행정관리비용

72.3

 3.3

 0.1

69.5

 4.5

 0.1

71.2

 5.1

 0.1

71.4

 6.1

 0.1

68.8

 6.3

 0.1

66.6

 6.5

 0.1

69.2

 6.2

 0.1

자료: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Sozialbericht 2001, 

März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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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수당제도와 육아휴직제도의 운 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연방가

족․노인․여성․아동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연방육아수당제도

의 경우 연방정부의 위임을 받아 주정부가 운 의 책임을 지는 방법으

로 운 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제도의 운 을 담당하게 되는 관리

운 기구는 주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리운 기구는 

육아수당 신청서의 접수-심사-급여의 지급 업무 그리고 육아휴직과 

관련한 규정의 해석-의견 개진-노사간 중재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다.

6) 육아휴직제도의 운 현황

육아수당은 아동의 연령별 구분에 따라 출생 이후 만 1세까지의 기

간에 대한 ‘일차적 신청’ 그리고 이후 만 2세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차

적 신청’에 근거하여 지급이 된다. 그리고 육아수당의 수급자격 여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실제적인 급여수준의 결정 등은 연방육아수당법에 

명시된 소득상한선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다음의 <표 6-2>는 육아수당 수급자의 현황을 신청의 종류별로 구

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표에 따르면 2000년 현재 각각 대략 70만 그리

고 51만명이 일차적 신청과 이차적 신청을 통하여 육아수당을 수급하

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다시 연령별 출생

자수와 대비하여 볼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

으로 먼저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전체 가정의 약 93%가 육

아수당을 수급하 다. 그리고 이를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그 비율은 

구서독지역이 약 92%이었던 반면, 구동독지역의 경우 거의 모든 대상 

가정이 육아수당을 수급하 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만 1세 

이후 만 2세까지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경우 전체의 87% 가

량이 실제로 육아수당을 수급하 으며, 지역별로 구분해 볼 때 그 비

율은 마찬가지로 구동독지역(89.4%)이 구서독지역(85.9%)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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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육아수당의 수급 현황(2000년)

(단위: 명, %)

독일 전체 구서독지역 구동독지역

일차적 신청
703,123

(93.2)

592,076

(91.8)

111,047

(99.9)

이차적 신청
506,334

(86.5)

420,211

(85.9)

86,123

(89.4)

  주: ( )안은 전체 대상연령의 아동 가운데 실제로 육아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아동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자료: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undesstatistik Erziehungsgeld 2002, 2003.

연방육아수당법에 따라 육아수당의 수급기준이 되는 소득상한선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소득상한선은 

만 6개월 이상이 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이전의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

로 낮게 책정되어 수급요건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출산과 함께 육아수당을 수급하 던 전체 가정 가운데 6개월 이후

에도 계속하여 완전한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정의 비율은 51.3%

에 불과하 으며, 다시 지역별로 구서독지역의 경우 46.6% 그리고 구동

독지역의 경우 76.6%로 조사되었다(Engstler und Menning, 2003). 반면 

출산 이후 단지 6개월의 기간에 대해서만 육아수당을 수급하 던 가정

의 비율은 전체의 18.9%를 차지하 으며, 이는 다시 지역별로 구서독

지역의 경우 21% 그리고 구동독지역의 경우 7.8%로 나타났다. 이상에

서 육아수당의 수급건수나 수급기간이 구서독지역에 비해 구동독지역

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주된 이유로는, 독일 노동연구소의 

연구자료(Beckmann und Kurtz, 2001)에 따르면 구동독지역의 고용여

건이 통일의 후유증으로 인해 여전히 불안정하고 임금의 수준 또한 구

서독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

다. 특히 구동독지역에 있어서 육아휴직은 기업의 경 수지악화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한 정리해고의 위험으로부터 회피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이 되어 왔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0년 현재 만 1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육아수당을 수급하고 있



제6장 여성 취업인센티브의 국가 사례: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135

는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경제활동상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6-3>과 같다. 먼저 육아수당 수급자의 성별 특성과 관련한 사항

으로서 전체 수급자의 97.4%가 여성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역별 구분에 상관없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남성 

또는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사례는 전체의 2.6%

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다음으로 육아수당 수급자들의 가족상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특

성을 발견할 수 있다. 전체 대상자의 76.9%가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유

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육아수당을 수급하 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은 지역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구서독

지역과 구동독지역의 경우 그 비율이 각각 82.5% 그리고 46.8%로 나

타나고 있다. 이를 반증하는 사례로서 구동독지역의 경우 전체 육아수

당 수급자의 31%가 동거상태에서, 그리고 22.2%가 편부모의 신분으로

서 급여를 수급하 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만 1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육아수당을 수급하고 있던 

사람들의 경제활동상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육아수당을 수급

하 던 사람들의 57%가 출산 이전에 임금근로자의 신분으로 경제활동

을 하 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만이 실제적으로 육

아휴직의 대상자가 되며, 이들 가운데 98%가 여성으로 조사되었다. 반

면 육아수당 수급자의 1.7%가 출산 이전 자 업이나 가족종사 등의 형

태로 경제활동을 하 으며, 41.3%는 전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종전 임금근로자의 신분으로 종사하 던 

사람들 가운데 90.7%가 출산 이후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순수하게 육아

를 위해 전념을 하 으며, 이 기간 중 제한적으로나마 파트타임근로에 

종사하 던 사람은 전체 대상자의 4.1%에 불과하 던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육아수당제도는 국가의 재정으로 운 되며, 급여는 본인의 신청과 이

를 토대로 한 담당관청의 승인절차를 거쳐 제공이 된다. 이러한 방식의 

제도운  절차에 따라 육아수당제도의 경우 통계생산이 객관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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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만 1세 미만 아동에 대한 육아수당 수급자의 경제․인구․사회학적 

특성(2000년)

(단위: 명, %)

전체 독일 구서독지역 구동독지역

전체 수급자의 수 703,123 592,076 111,047

성별구분

  여성

  남성

  부부공동

100.0

 97.4

  1.8

  0.8

100.0

 97.4

  1.9

  0.7

100.0

 97.5

  1.5

  1.1

가족상태

  혼인

  동거

  편부모

100.0

 76.9

 12.3

 10.9

100.0

 82.5

  8.7

  8.8

100.0

 46.8

 31.0

 22.2

경제활동상태

  임금근로

    이 가운데 다시(100.0):

    완전한 육아휴직

    육아휴직 + 파트타임근로

    육아휴직 없이 계속근로

    근로관계의 중단(퇴사)

    육아휴직 없이 직업훈련

  자  또는 가족종사

  비경제활동

100.0

 57.0

100.0

 90.7

  4.1

  1.7

  2.3

  1.1

  1.7

 41.3

100.0

 57.3

100.0

 90.8

  4.2

  1.9

  2.4

  0.7

  1.7

 41.0

100.0

 55.7

100.0

 90.4

  3.6

  0.5

  1.8

  3.8

  1.8

 42.5

자료: Engstler und Mennig, Die Familie im Spiegel der amtlichen Statistik, 

2003.

반면 육아휴직제도의 경우 개별 사업장의 단위에서 운 이 되며 또한 

육아수당의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도 육아휴직 신청이 허용되므로 통계

생산의 정확성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점을 보이게 된다. 이런 문제를 극

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독일 노동연구소(Institut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는 별도의 연구보고서(Engelbrech und Jungkunst, 

2001)에서 2000년 현재 육아휴직 중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한 바 있다. 아래의 <표 6-4>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특성별

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여주고 있다. 먼저 희망하는 육아

휴직기간에 대한 질문에서 구서독지역 여성들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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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육아휴직 희망기간과 육아휴직 이후의 희망 근로시간에 대한 지역

별 비교(2000년)

(단위: %)

구서독지역

(N=308명)

구동독지역

(N=292명)

<희망 육아휴직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미정

4

15

66

12

3

14

38

45

2

1

전    체 100 100

<육아휴직 이후 희망 근로시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종전보다 짧은 수준으로

20

80

37

63

전    체 100 100

자료: Engelbrech und Jungkunst, “Erziehungsurlaub: Hilfe zur Wiedere- 

ingliederung der Karrierehemmnis?”, 2001.

가급적 길게 선택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의 경우 2년 이상의 기간동안 육아휴직을 희망하

는 여성의 비중이 7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구동독지역 여성들의 경

우 그 비율은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육아휴직 

이후 희망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질문에서 구서독지역 여성들의 80%가 

근로시간의 단축을 희망하 으며, 구동독지역 여성들의 경우 그 비중

이 63%로 조사되었다.

7) 제도의 운 성과에 대한 평가

독일은 아동의 양육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지원을 목적으로 육아휴

직제도와 육아수당제도를 운 해 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들은 

아래의 <표 6-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휴가의 기간, 그리고 급여의 수

준 등 제반의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내용을 갖

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례로 산전후휴가를 포함한 육아휴직의 경

우 휴가기간의 측면에서 볼 때 프랑스와 스페인 다음으로 길게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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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모성휴가와 양육지원의 제도규정에 대한 국제비교(2001/2002년)

산전후휴가기간(주) 육아휴직기간(월) 육아수당(EU/월) 아동수당(월)

독일 6+8 36
307(2년 수급시)

460(1년 수급시)
154

벨기에 7+8
3 (파트타임의 경

우 6개월로 연장)
536.65 68

덴마크

4+24 

(아버지를 위해 2주 

추가배정)

10주

(아버지를 위해 

추가로 2주)

소득에 연계된 급

여제도; 주당 최

고 395

(월 최고 1,580)

131(0∼2세)

119(3∼7세)

94(8∼18세)

프랑스

6+10 

(아버지를 위해 3일 

추가배정)

36
첫 번째 자녀에게

는 급여 없음

3세까지 151, 이

후의 경우 소득

조사를 통해 지

급

국 18∼40 13주 없음 100

아일랜드 4+4 (최대 14) 14주 없음 44

이탈리아 8+12

10개월 

(만약 아버지가 3

개월을 활용할 경

우 추가로 1개월 

연장)

최종소득의 30%
소득수준에 연

계하여 지급

네덜란드

4∼6+10∼12 

(전체 최대 16주로 

제한)

13주

(시간으로 나누어 

활용 가능)

없음

53(0∼5세)

64(6∼11세)

76(12∼17세)

노르웨이
12+39∼49 (아버지를 

위해 4주 추가배정)

42∼52주

(아버지를 위해 추

가로 4주)

52주 선택시 최종

소득의 80%, 기

타의 경우 100%

103

오스트리아 8+8 24

30개월 동안 436

(아버지와 함께 활

용할 경우 6개월 

연장 지급)

105(0∼9세)

124(10∼18세)

포르투갈 일괄적으로 16 6 없음
소득수준에 연계

하여 지급

핀란드

17.5 

(아버지를 위해 1주 

추가배정) 

6개월

(아버지를 위해 추

가로 2주)

최종소득의 60∼

70%
90

스웨덴

12 

(아버지를 위해 2주 

추가배정)

18

(이중 전적으로 아

버지를 위해 2개

월 배정)

390일 동안 종전

소득의 80% 보장, 

이후 6.3EU/일 정

액 지급

99

스페인 일괄적으로 16 36 없음 24

자료: MISSOC, Soziale Sicherheit in den Mitgliedstaaten der EU und im 

Europäischen Wirtschaftsraum,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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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급여의 수준 측면에서도 비교 대상국가들 가

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다. 이 이외에도 별도로 아동의 

질병에 대한 법정 상병기간 또한 아동 1명당 연간 10일로서 다른 국가

들에 비해 비교적 관대한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다.54)

육아휴직제도와 육아수당제도는 일-가족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육아에 대한 남성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에 대한 평가 또한 이상에서 언급한 두 가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먼저 6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일반가정의 경제활동형태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해 보면 아래의 [그림 6-3]과 같다. 이에 따르면 

남성의 소득활동과 여성의 가사활동으로 구분하는 전통적 가족모형은 

독일의 경우 전체 해당가정의 42% 가량으로 비교 대상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전일제 또는 파트타임 등의 형태로 경

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은 국이 57.9%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독일은 47.2%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6-3] 6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는 부부가정의 경제활동형태

36.5 31.3
20.9 19.5

4.2

35.2 35.1 41.6 29.4 31.5

7.5 6.6 5.9 7
3.5

7.1 7.3 5.3 5.7 13

18.6 19.7
26.3 38.4

47.8

0%

20%

40%

60%

80%

100%

미 국 프 랑 스 독 일 영 국 네 덜 란 드

남 편  전 일 근 로 , 부 인  전 일 근 로 남 편  전 일 근 로 , 부 인  파 트 타 임

남 편  전 일 근 로 , 부 인  비 경 제 활 동 부 부  모 두  비 경 제 활 동

기 타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1.

54) 아동을 위한 법정상병기간은 스웨덴이 연간 120일로서 가장 길게 책정되

어 있으며, 다음으로 덴마크가 13∼26주의 기간을 보장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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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육아휴직제도 본연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출산 이전 

취업활동에 종사하 던 여성이 각각 출산 직후 그리고 육아휴직 이후 

어떠한 경제활동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아래의 [그림 6-4]는 독일 노동연구소가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2000

년 전체 3000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

리한 특징들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55) 먼저 출산 이전의 

경우 구동독지역 여성들의 전일제 근로비율(87%)이 구서독지역의 경

우(83%)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취업여성의 출산 

직후 경제활동 상황을 살펴보면 구동독지역의 경우 육아휴직자의 비율

이 81%로 구서독지역의 7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

며, 계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은 대략 15%로 양 

지역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출산 이후 3년이 경과한 

상태에 있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지역별로 상당한 차

이가 발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서독지역의 경우 전일제 근로 또는 

[그림 6-4] 취업여성들의 출산 이후 경제활동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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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 Engelbrech und M. Jungkunst, “Erziehungsurlaub-Hilfe zur 

Wiedereingliederung der Karrierehemmnis?,” 2001.

55) 이하의 내용은 해당 여성들 가운데 1996년 7월∼1997년 6월 사이 아동을 

출산한 경험이 있는 124명을 대상으로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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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로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각각 13%와 46%를 차지하

고 있으며, 실업자의 비율은 16%에 달하고 있다. 반면 구동독지역의 

경우 전일제 근로 또는 파트타임 근로를 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은 각

각 49%와 29%로 구서독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

며, 실업자의 비율 또한 2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

상은 구동독지역 여성들의 높은 근로의지를 시사해 주고 있으며, 여기

에는 무엇보다도 과거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근로의 권리에 대한 여성

들의 학습효과 그리고 높은 수준의 보육인프라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Engelbrech und Jungkunst, 2001).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제도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또 다른 척도로서 

해당 제도에 대한 아버지의 활용비율이 지적될 수 있다. 독일은 육아휴

직제도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육아휴직기간의 활

용방식에 있어서 부부 상호간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나아가 남성이 육

아의 주된 책임자가 될 경우 육아수당의 수급자격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의 노력에도 불구하

고 남성이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는 비율은 극히 저조하여, 2002년의 

경우 2.2%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02). 반면 유럽의 다른 

국가들의 경우 그 비율은 국가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로 독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1995년의 경우 남성들이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육아휴직제도를 활용

하고 있는 비율은 노르웨이 80%, 스웨덴 36% 그리고 덴마크 10% 정

도로 파악되고 있다(Adema, 2001; Jönsson, 2002).

독일에 있어서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육아휴직

제도 자체의 기능적 결함과 사회경제적 관습의 문제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육아휴직제도의 기능적 결함과 관련한 사항이다

(Eichhorst und Thode, 2002). 독일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동안 제공되

는 육아수당은 정액의 형태로 운 되며, 일정한 소득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급여가 삭감 또는 중단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적으로 소득의 수준이 높은 남성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육아수당은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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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제대로 

충당해 줄 수 없는 문제를 보이게 된다. 나아가 아동의 나이가 6개월 

이상이 될 경우 종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상한선을 적용하도

록 하는 규정은 남성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 있는 경제적 유

인을 더욱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다음으로 남성의 육아휴

직을 방해하는 사회경제적 관습의 문제는 대표적으로 인사 및 승진기

회의 불이익, 남성 중심의 직장분위기, 동료간 연대의식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직장복귀의 불안감 등이 지적되고 있다(Vaskovics und Rost, 

1999; Beckmann, 200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육아휴직제도와 육아수당제도는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 그리고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이나,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 등의 차원에서 볼 때 아직 상당한 개선의 여

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2001년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나아가 해당 기간동안 별도로 허용되고 있는 근로시간을 부

부 각자에게 30시간으로 확대하 다는 점은 일-가정의 양립지원 차원

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은 스웨덴과 

네덜란드에 이어 법정 육아휴직기간의 일정부분을 유보하여 향후 아

동의 양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제약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

여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일련의 제도적 

개선의 노력들은 개인별로 근로시기와 육아시기가 서로 단절적으로 

이루어지는 ‘주기모델(Phasenmodel)’을 지양하고, 대신 양자가 조화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병행모델(Begleitmodel)’을 

주도적 역할모형으로 채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Beblo und 

Wolf, 2002). 그리고 이러한 방안은 무엇보다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직

업활동의 중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자본의 부식 등 제반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전향적 차원에서 제도 개선

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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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육지원제도

가. 제도의 내용

1) 보육의 정의와 목표

독일에 있어서 보육지원제도는 사회보장법전(Sozialgesetzbuch) 제8

집 ｢아동․청소년의 지원(Kinder-und Jugendhilfe)｣의 규정에 근거하

여 운 되고 있다. 동 법은 1991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아동․청소

년의 건전한 발달을 지원하고 자기책임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진 인

격의 양성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의 헌법인 ｢기본법

(Grundgesetz)｣ 제6조의 2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양육을 부

모의 자연적 권리이자 일차적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아동

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부모의 역할을 관

찰하고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

서 볼 때 독일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의 지원은 부모의 권한과 책임을 

기본적 토대로 하고 국가가 이차적으로 원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으로 운 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보육정책 또한 아동의 부양과 관련

한 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국가가 지원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02).

보육이란 아동의 부양에 대한 개별 가정의 책임을 지원해 주기 위해 

가족구성원 이외의 타인에 의해 수행되는 제반의 행위를 의미한다. 일

반적으로 이러한 보육은 아동의 전인적 소양과 능력의 개발을 기본목표

로 하고, 세부적으로는 돌봄(Betreuung)의 기능-교육(Bildung)의 기능-

양육(Erziehung)의 기능을 고르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아

동․청소년의 지원법｣에서는 개별 가정의 수요나 상황에 적합한 보육

시설을 제공하고, 나아가 보육의 비용을 사회적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보육문제의 해결은 가족구성원, 특히 여성이 직업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육정책은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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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히 교육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제반 

사회적 기능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수립될 수 있도록 하

여야만 한다(Jampert, et al., 2003). 세부적으로 첫째, 가족정책의 관점

에서 보육정책은 아동의 부양에 대한 개별 가정의 책임을 경감해 주고 

일-가족의 양립을 위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동의 발달상황과 부모의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보육시설이 개발되어야 하며, 동시에 보육시설의 개방시간 또한 부모

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갖추어져야만 

한다. 둘째, 노동시장정책의 관점에서 보육정책은 여성들이 출산 이후 

가급적 빠른 시점에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

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히 3세 미만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

시설의 확충을 필요로 하게 된다. 셋째, 사회복지정책의 관점에서 보육

정책은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보육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

히 빈곤가정의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기관 접근성의 제약문제를 완화 

또는 해소해 줄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 인구정책

의 관점에서 보육정책은 개별 가정의 다양한 보육수요를 충족해 줄 

[그림 6-5] 보육정책의 기능적 연계성

노동시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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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Jampert, et al., Familie, Kinder, Beruf: Familienunterstützende Kin- 

derbetreuungsangebote in der Praxi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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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보육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아동의 부양문제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거나 미루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교

육정책의 관점에서 보육정책은 아동들이 장래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적자본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교육기능이 강화될 경우 보육문제에 대한 부모의 불안

이 해소될 수 있고, 나아가 이는 기혼여성들의 근로의사나 출산의지에도 

긍정적인 향을 미치게 되는 효과도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보육제도의 관리운

가) 법률 체계 및 감독체계

독일의 경우 보육정책의 수립과 보육제도의 운 에 대한 법적 근거

는 다음과 같은 이원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연방정부는 ｢아

동․청소년의 지원법｣의 제정․운 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동 법은 

보육정책의 기본방향과 보육시설 운 의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음으로 독일의 개별 주들은 자체적으로 보육시설 관

련 법률을 제정․운 하고 있으며, 이는 보육시설의 운  전반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을 제시하게 된다.

보육시설의 운 에 대한 감독기구는 다음과 같은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지역단위의 청소년청(das örtliche Jugendamt)’은 지방자치

단체 소속의 행정기구로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보육의 공급자와 수요

자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청은 양적으

로 충분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시설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청소년청은 시설운 의 다양성과 자율

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민간 공급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공공보육시설을 설립․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청

소년청은 보육문제와 관련하여 부모와의 상담 및 정보의 제공 그리고 

적절한 보육시설의 소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둘째, ‘광역청소년청(Landesjugendamt)’은 광역 단위에서 보육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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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한 계획의 수립, 정책의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또한 아동

의 안전과 보호를 목적으로 보육시설의 운  전반에 대한 감독자의 역

할도 담당하게 된다.

셋째, ‘주청소년부(oberste Landesjugendbehörde)’는 보육정책의 수

립과 보육시설의 운  등에 대한 주정부의 책임을 총괄적으로 관장하

는 부서이다.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아동․청소년의 지원법｣에 기초하

여 주정부 차원의 수행법과 시행령을 제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별 주에서는 보육시설의 재정운  

그리고 부모의 보육비 부담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넷째,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는 ｢아동․청소년의 지원법｣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전국적 차원에서 적용되는 보육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동 연방부서는 두 개 이상의 

연방주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의 입안 및 실시 등에 대해서도 책임

을 지게 된다.

나) 보육시설의 운 자

보육시설의 운 자는 시설의 운  전반에 대한 책임자가 된다. 구체

적으로 운 자는 시설의 운 에 필요한 자본의 동원과 관리,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그리고 보육인력의 채용과 인사관리 등 전반적 분야

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나아가 운 자는 자신의 종교

적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토대로 보육시설 운 의 기본방향과 교육목표 

등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육시설의 운 자는 그 종류에 따라 공공보육시설의 운 자와 민간

보육시설의 운 자로 구분이 된다. 여기서 공공보육시설의 운 자는 

자치단체가 되며,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운 자는 종교단체, 복지단체 

또는 부모연합 등이 된다. 독일 정부는 민간보육시설 우선의 원칙을 

채택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통계에 따르면 전체 보육시

설에서 민간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12월 31일 현재 

58.3%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의 현황은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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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서독지역의 경우 민간보육시설이 월등

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구동독지역의 경우 과거 사회주

의의 운 으로 인한 향으로 공공보육시설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개개의 민간보육시설은 기본이념의 방향에 따라 크게 6개의 전국적 

단위의 자유복지최고연맹(Spitzenverbände der freien Wohlfahrtspflege)

에 가입하고 있다. 여기에는 노동자복지단체, 기독교연합단체, 독일카

리타스연맹, 동등복지단체, 독일적십자연맹 그리고 중앙유대인복지단

체가 있다. 그리고 근래에 들어와 부모연대의 형태로 운 되는 보육시

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역시 각자의 설립

취지를 감안하여 희망하는 자유복지최고연맹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직장보육시설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보육의 형태는 직장 내에서 직접 운 하는 방

식 그리고 인근의 보육시설과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직장 보육시설이 제반

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일부의 주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규정을 운 해 오고 있다.

3) 보육시설 운 의 특징

가) 보육기회의 청구 권리

연방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지원법 제24조의 규정을 개정하여 1996

년부터 3세 이상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시설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 다. 그리고 3세 미만 아동과 초등학교 학

생들에 대해서는 그들 자신과 부모의 상황을 감안하여 보육기회의 우

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지원법에서는 보육기회의 청구에 대한 기본권리를 

명시해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보장

해 줄 것인가 하는 사항은 주정부 차원의 관련 법률을 통하여 결정하

게 된다. 이에 따라 보육기회의 보장에 대한 질적 내용은 주별로 상당

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구서독지역의 경우 반일제의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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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 구동독지역의 경우 부모의 상황이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일제 보육을 포함한 다양한 보육기회가 제

공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동독정부가 일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사회주의의 표본으로 채택하고 적극적으로 장려하 던 결과로 판단된다.

나) 운 시간의 결정

보육시설의 운 시간은 운 자가 결정권한을 가지게 되며, 이 경우 

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운 자는 가족의 

상황, 일례로 부모의 근무시간과 휴가기간 등을 면 히 감안하여 개인

별로 등하교시간과 방학기간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의 

주에서는 예외적으로 청소년청이 보육시설의 운 시간을 결정하도록 

하거나, 보육시설과 부모 상호간 의견의 충돌이 있을 경우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육시설의 운 시간과 아동의 시설 체류시간이 서로 차

이를 보이게 된다. 이 경우 부모와 보육담당자는 아동의 복지와 교육

적 요청 그리고 부모의 형편 등을 감안하여 운 시간의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아동의 체류시간을 결정하게 된다.

다) 보육비용의 부담방식

보육시설의 설립 및 운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따라서 이러한 비용의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정

치적 의사결정의 과제가 제기될 수 있다. 독일의 헌법인 기본법에 명

시된 권한위임규정(Kompetenzordnung)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지

원법｣의 수행책임은 개별 주정부에게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동 법의 집행권한을 소속 자치단체들에게 위임하고, 동시에 보육시설

의 운 비용 또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

보육시설의 설립과 운 비용은 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징수하는 조세

수입에 의해 충당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이

외에 별도로 주정부에서 지원되는 일반보조금과 특별보조금이 운 비

용의 일정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또한 아동을 보육시설에 위탁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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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전체 소요재원의 대략 5%의 수

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und soziale Ordnung, 2003).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육비용의 책정은 개별 주에 따라 주정부, 

청소년청 또는 보육기관 등이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이 중 보육

기관이 관련 지침을 근거로 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상대적

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보육비 부담수준

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아동수를 감안하여 결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일부의 주에서는 부모로부터의 보육비 수입이 보육시설 운 비의 일정

비율을 차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Bundesmin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03).

나. 관련 제도의 운  현황과 성과에 대한 평가

한 나라에 있어서 보육정책의 운 성과에 대한 평가는 보육시설의 

공급률,56) 보육시설의 지역별 분포 그리고 보육시간의 다양성 등과 관

련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

다(Engstler und Menning, 2003). 다음에서는 이러한 지표를 토대로 

하여 독일 보육정책의 현실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아래의 [그림 6-6]은 아동의 연령별 구분에 따라 보육시설의 공급률

이 시기적으로 어떠한 변화추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먼

저 3세 이상 6세 미만 아동의 보육시설 공급률은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으며, 특히 4세 이상 아동의 경우 그 비율은 2000년 현재 80∼90%의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아동․청소년의 지원법｣의 개정

에 따라 1996년부터 3세 이상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보육의 권리

를 법으로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 성과로 판단된다. 그러

나 이러한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의 공급률은 지역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일례로 함부르크시의 경

우 그 비율이 76.5%로 가장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반면, 구동독지

56) 여기서 보육시설의 공급률은 아동 100명당 보육여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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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인 튀링엔주의 경우 153%로 집계되고 있다.

다음으로 3세 미만 아동의 보육시설 공급률은 아래의 그림에 따르면 

2000년 현재 9.5%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

기적으로도 뚜렷한 개선의 조짐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해당 

연령계층의 경우 보육시설의 공급률은 지역별로도 큰 격차를 보이는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서독지역 아동들에 대한 보육시

설 공급률은 2000년 현재 5.5%에 불과한 반면, 구동독지역의 경우 그 

비율이 35.1%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구동독지역의 경우 보육시설의 

공급률은 1995년 40%의 수준에서 다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데,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의 높은 실업률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6세 이상의 학생에 대한 방과후 교실의 공급률 역시 3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서처럼 그 수준이 절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역별로도 상당한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2000년 현재 초등학

교 1∼2학년의 아동에 대한 방과후 교실 공급률의 전국 평균은 13%에 

달하 던 것으로 조사되었다(Statistisches Bundesamt, 2002). 그리고 

이러한 비율은 다시 지역별로 구서독지역의 경우 8.6%, 구동독지역의 

경우 55.1%로 나타났다.

[그림 6-6] 보육시설 공급률의 연령별․시기별 변화추이(1995∼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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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rozensus “Bevölkerung am Familienwohnsitz”,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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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의 운 시간 역시 아동을 가진 기혼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6-7]은 독

일경제연구소(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의 사회․경제패널조

사를 토대로 작성한 아동의 연령별 전일제 보육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먼저 0∼3세 아동의 경우 전일제 보육비율은 1999년 현재 

구서독지역의 경우 전체 대상연령 아동들의 1% 가량으로 극히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구동독지역의 경우 그 비율은 15%로 나타났

으며 이는 1990년의 52%에 비해 현저하게 하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

다. 다음으로 4∼6세 아동들에 대한 전일제 보육비율 또한 지역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구서독지역의 경우 1999년 현재 20%의 

수준에 불과한 반면, 구동독지역의 경우 56%로 집계되었다. 마지막으

로 7∼11세 아동의 전일제 보육비율 역시 구서독지역 5% 그리고 구동

독지역 24%로 지역별로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내용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현상으로서 구동독지역의 경우 1990∼1999년의 

기간동안 전일제 보육비율이 모든 연령계층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서 해당 지역의 고용불안

문제로 인한 (여성)실업률의 증가 그리고 법정육아휴직기간의 연장 등

이 지적되고 있다(Engstler und Menning, 2003).

[그림 6-7] 전일제 보육비율의 연령별․시기별 변화추이(1990∼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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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우리는 독일이 보육 인프라의 측면에서 낙후성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은 국가간 비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되고 있다. 먼저 [그림 6-8]은 아동의 연령을 3세 미만 

그리고 3세 이상 6세 미만으로 구분하여 국가별 보육시설의 공급률 현

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3세 이상 6세 미만의 아

동에 대한 보육시설 공급률은 78%로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중간의 

성적을 차지하고 있으나, 3세 미만 아동의 경우 그 비율은 10%로 오스

트리아, 스페인 등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다음으로 초등학

교 저학년 아동의 경우 방과후 교실 또는 전일제 교실의 운  여부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의사결정과 근로시간의 선택(전일제 근로 또는 

파트타임 근로 등)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6-9]에 따르면 방과후 교실을 포함한 전일제 교실의 보급률은 덴마크

가 80%로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독일의 경우 불과 5%로 

네덜란드 등과 함께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2010년까지 국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보육 인프라의 

구축을 목표로 2004년 ｢보육시설 확충법(Tagesbetreuungsausbaugesetz)｣을 

제정하 으며, 동 법은 2005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동법의 주요 내용

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3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을 하여 유럽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

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연방정부는 매년 15억유로를 주정부 또는 자

치단체에 지원을 하여야 하며, 동 재원을 토대로 2010년까지 추가적으

로 23만명의 아동에게 보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나아가 이러한 보육시설의 확충은 지역간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차원

에서 특히 구서독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둘

째, 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보육의 기회는 부모 또는 개인의 상황을 

감안하여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될 

경우 해당 자치단체는 반드시 보육의 기회를 보장하여야만 한다. 구체

적으로 부모가 모두 경제활동(취업활동, 구직활동, 직업훈련 등)을 하고 

있거나 특별히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이 여기

에 해당된다. 셋째, 모든 연령계층의 아동들에 대한 전일제 보육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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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3세 미만 그리고 3세 이상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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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1.

[그림 6-9]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위한 방과후 또는 전일제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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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다. 넷째, 개별적

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아주는 보육모제도(Kindertagespflege)가 활

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이를 위한 세부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보육모의 자격요건 강화 ②보육모제도 운 형태의 다양성 보장(보육

인원의 다양성 보장 그리고 독립적 자 업으로의 활동 허가 등) ③보육

모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의 강화(산재보험의 혜택과 그 경비를 보육비

용에 포함, 연금보험의 적용과 보험료의 절반 지원) ④민 의 보육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는 자격의 인증업무 그리고 수요자

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중개인의 역할을 수행함. 다섯째, 자치단체는 

2010년까지의 기간동안 보육수요의 충족계획과 보육시설의 확충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야만 한다. 여섯째, 보육시설의 교육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

3. 근로유인 시스템

일반적으로 노동이라는 상품의 공급량은 그 가격인 임금에 정비례하

게 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기혼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 여부와 근로시간에 대한 의사결정 역시 근로를 통하여 획득

하게 되는 소득의 수준에 의해 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

한 사실은 개인들의 경제적 반응이 단순히 명목적 차원에서 총소득

(gross income)이 아니라, 실질적 차원의 순소득(net income)을 대상으

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기혼여성의 근로유

인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인 근로소득세제도와 사회보험

료부과제도를 독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근로소득세제도

1) 근로소득세제도의 종류

가구규모의 크기 그리고 가족의 형태별 구분에 따라서 경제적인 부담이 

상이하게 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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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일련의 정책들은 흔히 ‘가족간 부담조정(Familienlastenausgleich)’으

로 정의되고 있으며,57)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은 

최초의 정책적 수단으로서 근로소득세제도를 활용해 왔다. 그러나 이

후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종종 기혼여성들의 근로유인에 부정적인 향

을 미치는 부작용이 발견되어 근로소득세제도는 국가별로 상이한 형태

로 제도적 개선과 발전을 거쳐오게 되었다. 오늘날 서구국가들의 근로

소득세제도는 특성별로 크게 합산과세제도와 별산과세제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가) 합산과세제도

합산과세제도는 여러 사람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로서, 

이는 합산 대상자의 구분에 따라 다시 부부합산과세제도와 가족합산과

세제도로 구분을 해 볼 수 있다.

<부부합산과세제도>

부부합산과세제도(Ehegattensplitting)는 오늘날 독일과 포르투갈 등 

극히 일부의 국가에서만 운 되고 있는 조세제도로서, 과세의 단위가 

부부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동 제도에서 과세의 절차는 먼저 

부부 각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이등분을 하게 되고, 다음으로 해당 소득

을 기초로 하여 부부 각자에게 동일한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부부합산과세제도에 있어서 개별 가정의 조세절감효과

는 부부간 소득의 격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나게 되는 특징을 보이게 

된다. 일례로 남편의 소득활동과 부인의 가사활동으로 구분되는 전통

적 역할모형의 가정에 있어서 조세절감의 혜택은 다른 어떠한 형태의 

가족모형(일례로 맞벌이가구 또는 독신자 등)의 경우에 비해 크게 나

타나게 된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세제도는 누진세율체계를 바탕으로 운

이 되므로 홑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간 소득의 균분 규정에 따라 상

57) 가족간 부담조정정책의 의의, 개입대상 분야, 정책적 개입의 수단 등에 대

해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료로는 G. Bäcker, et al.(1989), J. Frerich, 

(1990) 그리고 H. Galler und N. Ott(1987)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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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

이다.

부부합산과세제도는 전통적 역할모형의 가정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가구소득이 증

가하게 될 경우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이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Eichhorst und Thode, 

2002). 이에 따라 육아휴직 중이던 배우자(일반적으로 여성)가 경제활

동에 참가하게 되고 동시에 자신의 근로시간을 늘려 가게 될 경우, 그

에 반비례하여 부부합산과세의 장점이 감소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

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 유인에 부정적

인 향을 미치게 되며, 따라서 국가가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도 전통적 

역할모형의 가정을 장려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다(Dingeldey, 2002).

<가족합산과세제도>

가족합산과세제도(Familiensplitting)는 현재 프랑스에서 운 되는 조

세제도로서, 전체 가족이 과세의 단위가 되게 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

다. 개략적으로 동 제도에 있어서 과세의 절차는 전체 가족 구성원들

의 소득을 합산하여 가족수로 나누고, 다시 이를 기초로 하여 각자에

게 동일한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다만 

여기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성인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은 균등화지수(Äquivalenzziffer)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근

로소득의 가족간 분산기능과 그에 따른 세금의 절감효과가 일정한 수

준에서 제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족합산제도에 있어서 기혼여성의 근로유인효과는 가구의 구성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가령 부부단독가구의 경우 가족

합산과세제도는 부부합산과세제도와 동일한 작용을 하게 되며, 따라서 

여성의 근로유인에 부정적 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부양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족합산과세제도는 부모의 경제활동상

황과는 독립적으로 아동에 대한 세금절감의 혜택을 제공하게 되므로 

근로유인에 대한 부작용이 부부합산과세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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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나) 별산과세제도

1970년대 이후 합산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인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점

차 많은 수의 국가들은 부부 각자의 소득을 대상으로 분리 과세를 하

는 별산과세제도로 전환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에 힘입어 1990년

대 중반 이후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이 별산과세제도를 채택하여 운

해 오고 있다. 별산과세제도는 과세의 과정에서 적용되는 개별성의 수

준에 따라 다시 완전별산과세제도와 부분적 별산과세제도로 구분을 해 

볼 수 있다.

<완전별산과세제도>

완전별산과세제도는 현재 스웨덴에서 실시해 오고 있으며, 가구의 구

성 그리고 배우자의 경제활동 여부 또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완전히 

개별적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동 

제도 하에서는 홑벌이가구의 혜택이 없어지게 되며, 나아가 혼인을 한 

단독소득활동가구(홑벌이가구)나 독신소득가구의 구분이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과세가 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완전별산과세제도는 특정한 가구형태에 대한 특례규정

의 적용이 없이 개인적 차원에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사회 전체

적으로 평균적인 세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완전별

산과세제도의 문제점은 반대로 조세수입의 확충에 기여하게 되어 한계

세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완전별산제도는 맞벌이가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합리적 조세제도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높은 수준의 평균

세율은 홑벌이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동시에 낮은 수준의 한계세율은 부부가 맞벌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동 제도는 조세제

도를 통한 가족정책의 수행역량을 거의 전적으로 상실을 하게 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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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도 가지고 있다.

<부분적 별산과세제도>

부분적 별산과세제도는 현재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조세제도이다. 부분적 별산과

세제도는 개인별로 과세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 상대방 배우자(대개의 경우 남편)의 근

로소득을 대상으로 별도로 소득공제의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부분적 별산과세제도는 부부합산과세제도에서 전업주부들이 받아 

왔던 경제적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완충적 제도로서 기능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부부합산과세제도에서 완전

별산과세제도로의 전환이 일시에 이루어지게 될 경우 전통적 역할모형

을 채택하고 있던 가정의 경우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부분적 별산과세제도는 단순히 소

득공제의 수단을 통하여 전업주부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게 되므로, 부

부합산과세제도의 경우에 비해 국가 재정수입의 측면에서나 근로유인

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독일 근로소득세제도의 특성과 문제점

앞서 우리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세제도들의 종류별 구분

에 따라 기혼여성의 근로유인에 어떠한 차별적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

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의 <표 6-6>은 각자 서로 다

른 근로소득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을 선택하여 가구

형태별, 그리고 소득수준별로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제세부담률을 보

여주고 있다. 여기서 먼저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로서 스웨덴의 경우 

가구형태별, 그리고 부부간 역할분담의 형태별 구분에 상관없이 비교

적 일정한 제세부담률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독일의 경우 

홑벌이가구에 대한 제세감면의 혜택이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지적을 할 수 있다. 특히 독일에 

있어서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간 세제혜택의 격차는 고소득가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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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가구형태별․소득수준별 제세부담률의 국제비교1)(1996년)

(단위: %)

소득수준

가구형태

독신가구
맞벌이가구로서 주소득자 

전일제근로+배우자
홑벌이가구

전일제근로 전일제근로 파트타임근로 전일제근로

독일

(부부합산

과세제도)

H

A

L

50.5

45.6

41.6

50.5

45.6

41.6

45.0

41.7

39.5

38.4

36.0

30.2

스웨덴

(완전별산

과세제도)

H

A

L

47.4

35.8

33.1

47.4

35.8

33.1

43.5

34.0

32.1

47.4

35.8

33.1

프랑스

(가족합산

과세제도)

H

A

L

33.0

29.2

26.6

33.0

29.2

26.6

32.2

26.7

25.1

29.2

22.9

21.1

네덜란드

(부분적 

별산과세

제도)

H

A

L

44.0

35.3

29.5

44.0

35.3

29.5

41.2

32.2

27.1

42.2

32.8

23.8

  주: 1) 제세부담률 = (조세+사회보험료) / 가구소득

     2) A = 주소득자는 평균소득(AW) + 배우자는 0.5 AW; H = 주소득자

는 AW의 2배 + 배우자는 0.75 AW; L = 주소득자는 0.75 AW + 배

우자 0.5 AW

자료: I. Dingeldey, “Das deutsche System der Ehegattenbesteuerung im 

europäischen Vergleich,” 2002.

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세정의의 훼손문제가 지적되

고 있다. 그러나 독일과는 반대로 네덜란드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홑벌이가구에게 보다 높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배

우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기능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판

단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정액의 형태로 주어지게 되는 소득공제

의 혜택은 개인별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경우 제세부담률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홑벌이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 또한 그다지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볼 때 프랑스의 경우 조세제도의 향으로 인하여 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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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특정한 가족모형이나 경제활동형태를 집중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Dingeldey, 

2002).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은 별도로 근로를 통하여 획

득하게 되는 실질소득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다음의 [그림 6-10]은 평균소득 수준의 근로자를 가장

으로 둔 가정에 있어서 상대방 배우자(주로 여성)가 별도로 가장의 

40% 또는 100%의 수준으로 근로활동을 하게 되었을 경우 실제로 벌

어들이게 되는 순소득(net income)의 규모를 국가별로 비교하여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그 수준은 각각 26%와 63%로서,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벨기에 다음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OECD에서 발표한 한계세율(사회보험료 포함)에 대한 국가별 

비교자료(2002)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의 [그림 6-11]은 2명의 아

동을 둔 기혼의 평균소득 근로자 가구에 있어서 상대방 배우자가 가장 

[그림 6-10] 평균소득 근로자의 가정에 있어서 상대방 배우자가 별도로 전일

제 또는 파트타임 근로를 하 을 경우 순소득의 증대효과에 대

한 국제비교(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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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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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가장과 배우자가 각각 100% 그리고 2/3

의 수준으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한계세율의 국제간 비교(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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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Taxing Wages 2000~2001.

소득의 2/3 수준으로 새로이 근로활동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 을 

경우 한계세율에 대한 국제간 비교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해

당 가정의 부차적 소득활동자가 근로를 통하여 추가로 1EURO를 벌어

들이게 되었을 경우 가구소득의 증대효과는 대략 45%의 수준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역시 벨기에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독일의 조세제도가 기혼여성들의 근로의욕에 부정

적인 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이론적, 그리고 실증적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독일 특유의 ‘경미한 근로제

도(geringfügige Beschäftigung)’로 인하여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동 제도는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서 소득수준이 325EURO 

이하인 근로관계에 대하여 적용이 되며,58) 통상적으로 조세 및 사회보

58) 2003년 4월 법률의 개정에 따라 경미한 근로가 인정되는 소득상한선은 종

전 325EURO에서 400EURO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동시에 주당 15시간 

이내로 하 던 근로시간 제한규정은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와 관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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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료의 면제혜택이 부여되게 된다.59) 이러한 규정에 따라 경미한 근로

제도는 기혼여성의 근로유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여성들이 경미한 근로를 초과하여 정상적

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에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 독일 특유의 부부합산과세제도로 인하여 조세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게 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각종의 사

회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3) 개선방안

최근 독일에서는 아동의 수가 많은 가정일수록 빈곤의 위험이 상대

적으로 높아지게 된다는 연구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Rürup und 

Gruescu, 2003; Grabka und Kirner, 2002).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중대

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현안과제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출산과 양육의 과정에서 개별 가정이 겪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국가가 전적으로 소득의 형태로 보전해 주도록 하

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정책대안은 여성들이 출산 이후 가급적 빠른 시점에서 노동시장에 복귀

를 할 수 있도록 제반의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 될 것으로 판단

된다. 그리고 그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가 여성들의 근로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세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될 수 있다.

기혼여성들의 근로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개혁방향은 현

행의 부부합산과세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별산과세제도로의 전환이 이

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현재 독일의 모든 학자들이 대체로 공

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과 같은 완전별산과세제도로의 방향전

세한 내용은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 

(2003) 참조.

59) 경미한 근로계약의 관계에 있을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받게 되며, 대신 사용자가 전액 부담을 하게 된다. 2003년의 

경우 사용자는 경미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총 25%의 사회

보험료와 조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각각 연금보험료 12%, 의료보험

료 11% 그리고 조세 2%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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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은 가정의 보호를 중요한 덕목으로 하는 독일 기본법의 정신에 정면으

로 배치되는 문제를 보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독일경제연구소(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 1999)에서는 오늘날 네덜란드나 덴마크와 같은 

부분적 별산과세제도를 제안해 오고 있다. 동 제안은 부부합산과세제

도의 부정적 근로유인효과를 최대한 억제하고, 동시에 부양가족에 대

한 소득공제제도를 통하여 가정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

적 절충안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Thiede, et al., 1999). 그리고 부분적 

별산과세제도로의 전환을 통하여 확보하게 되는 재정적 여력은 별도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지원으로 활용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먼저 아동수당(Kindergeld)의 수준을 상향조정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육아수당(Erziehungsgeld)의 경우 스웨덴이나 덴마크의 경우

에서처럼 소득대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발상전환

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존의 육아수당은 정액의 형태로 주어지고 또

한 일정한 소득상한선을 초과하게 될 경우 급여의 삭감이나 중단이 되

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근로유인에 부정적인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이다.

나. 사회보험료부과제도

사회보험제도란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

는 중대한 사회적 위험들을 ‘보험의 원리(insurance principle)’에 기초하

여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제도를 의미한다. 오늘날 독일은 크게 5대 

사회보험제도를 운 해 오고 있으며,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연금보험, 의

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이 있다. 독일의 경우 

이러한 사회보험제도들은 독일형 복지국가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해 오

고 있으며, 2002년 현재 전체 사회복지재정(Sozialbudget)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2002). 

그리고 사회보험제도의 주된 운 재원은 가입자와 사용자인 기업이 부

담하는 보험료가 되며, 그 수준은 제도별로 구분해서 볼 때 다음의 

<표 6-7>과 같다. 표에 따르면 2003년 현재 독일의 총사회보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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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독일 사회보험제도의 보험료 수준(2003년 1월 1일 기준)

(단위: %)

합계 연금보험
1)

의료보험
2)

산재보험
2)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43.03 19.5 14.0 1.33 6.5 1.7

  주: 1) 사무직근로자와 공장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운 되는 공적연금제도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의 보험료임.

      2) 독일의 경우 의료보험제도와 산재보험제도는 조합주의의 원칙에 입

각하여 다수의 금고(Kasse)들에 의해 운 이 되므로, 여기서 제시된 

보험료는 전체 조합들의 평균을 의미함.

자료: BfA, Zahlen und Fakten: Beitragssätze zur Sozialversicherung, 2003.

근로복지공단, 각국의 산재보험 현안문제와 향후 발전과제 , 2004.

43% 가량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그 중 연금보험료의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감안해 볼 때 사회보험제도의 운 방식 

그리고 특히 사회보험료의 부과형태에 따라 개별 경제주체의 근로유인

효과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

는 독일의 개별 사회보험제도들이 육아기간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특례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의료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법정 육아휴직의 기간동안 의료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면제규

정이 운 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가입자의 신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먼저 공적의료보험(gesetzliche Kran- 

kenversicherung)과 장기요양보험에 당연가입자의 신분으로 근로를 하

던 사람의 경우, 법정 육아휴직의 기간동안 별도의 보험료 납부가 없

이도 종전의 신분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당사자는 법으로 정한 ‘경미한 근로(geringfügige 

Beschäftigung)’를 초과하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다음으로 

이와는 달리 종전 공적의료보험에 임의가입자의 신분으로 가입해 왔던 

사람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의 기간동안에도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적용

된다. 그러나 이 경우 보험료는 개별 의료보험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Mindestbeitrag)의 수준에서 부과가 되도록 하고 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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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피부양자의 신분으로 의료보험

에 가입하 던 사람의 경우 육아휴직의 기간에도 예전과 같은 신분의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육아기간의 보험료 

특례규정은 사적의료보험제도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

라 개인은 육아휴직의 기간에도 종전과 같은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

여야만 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보험료 특례규정은 기혼여성

의 근로유인에 다음과 같은 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적으로 의료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납부의무는 개인

별로 근로활동 여부와 소득의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되는 반면, 

급여혜택의 경우 당연가입자나 피부양자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등하

게 주어지게 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특성은 

근로능력이 미약한 대다수 기혼여성의 경우 근로유인에 부정적인 향

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종전 당

연가입자의 신분으로 근로활동을 하 던 사람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

을 경우 보험료를 면제해 주도록 하는 규정 또한 개인의 근로유인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동 제도의 혜택을 받

기 위하여 당사자는 육아휴직의 기간동안 근로활동을 완전히 중단을 하

거나 경미한 근로의 수준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2) 고용보험

사회보장법전 제3권의 개정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법정 육아휴

직의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당연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해당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면제의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 다. 다만 동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당사자는 육아휴직 이전 근

로자 또는 기타(일례로 실업급여 또는 실업부조의 수혜자, 고용창출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참가자 등)의 신분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동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특히 

주목할 사항은 개인이 실제로 육아휴직을 선택하 는가의 여부에 상관

없이 일괄적으로 고용보험료의 면제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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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다(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 

2003). 이러한 제도적 규정은 무엇보다도 육아휴직의 청구권리를 가지

고 있는 사람들의 근로유인을 자극하기 위한 의도로 도입된 것으로 판

단된다.

법정 육아휴직의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의 당연적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먼저 육아휴직자의 실업급

여 수급요건이 완화될 수 있게 되었다. 독일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은 지난 3년간 12개월 이상 보험가입을 하 을 경우에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의 개정에 따

라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정 육아휴직의 기간 3년을 합산하

여 지난 6년 동안 12개월 이상 보험가입을 하 을 경우 자격요건을 충

족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법정 육아휴직의 기간동안 근

로시간을 단축하게 되었을 경우 추후 실업시 급여의 산정기준이 하락

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 법에서는 육아휴

직 기간동안 개인의 근로소득이 종전에 비해 낮을 경우 이전의 소득을 

실업급여의 산정기준으로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정 육

아휴직의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에 따라 각종 고용 관련 정보나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직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

추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육아휴직자 개인의 고용기회와 직업수행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3) 연금보험

현재 독일은 육아기간에 대한 연금가입의 인정제도와 함께 다양한 

특례규정을 운 해 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들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Rosenschon, 2001). 먼저 육

아는 개인의 경제활동을 제약하여 연금가입 경력의 공백문제를 초래하

게 된다.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의 기간동안 경제활동의 중단은 인적자

본의 부식을 초래하여 당사자는 그 이후에도 소득의 감소는 물론 연금

가입 소득의 하락이라는 불이익을 동시에 겪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육

아기간에 대한 연금가입의 인정이나 특례규정은 육아의 문제가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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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권 확보에 있어서 미치게 되는 부정적 향을 국가적 차원에

서 補償(compensation)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 되고 있다. 다음으

로 육아는 ‘세대간 계약(generational contract)’을 토대로 운 되고 있

는 공적연금제도에 있어서 제도의 속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사회적 행위가 된다. 따라서 육아활동에 대한 연금제도적 차

원의 제반 혜택은 동 행위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사회적 기여에 대한 

報償(reward)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의 내용에서 주목하여야 할 사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전자와 같이 육아활동에 대한 연금제도적 차원의 혜택이 

개인의 피해를 사회적으로 補償을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대상은 종전부터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취업여성으로 국한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해당 여성의 경우 육아의 기간동안 취업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연금가입 경력상의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이

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서처럼 육아활동에 대한 제도적 혜택이 사회

적 기여에 대한 報償을 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개인의 경제활동 여

부와 상관없이 모든 육아의 책임자(주로 여성)가 수혜의 대상이 되어

야 한다.

이상에서 우리는 육아활동에 대한 연금제도적 차원의 지원은 그 목

적에 따라 적용대상을 달리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러한 문제해결 방향의 이중성에 대처하여 독일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

칙을 세워두고 있다. 육아에 대한 제도적 혜택은 사전적으로 경제활동

의 여부 또는 공적연금제도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육아의 담당

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육아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가 개인별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형평성의 차원

에서 별도의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문

제인식을 바탕으로, 아래에서는 육아활동에 대한 연금제도적 차원의 

배려로서 육아기간에 대한 연금가입 인정제도, 해당기간 동안 연금가

입소득의 상향조정방안 그리고 가족정책의 기능을 반 한 유족연금제

도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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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육아기간의 연금가입 인정

육아기간에 대한 연금가입의 인정은 1992년 연금개혁과 함께 최초로 

도입되었다. 당시 연금가입의 인정기간과 해당기간 동안의 소득인정 

수준 등이 제한적이었으나, 점차 그 내용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개정 당시 1991년 이전의 출생아동에 대해서는 1

년의 연금가입 인정이 이루어졌으며, 이후의 출생아동에 대해서는 3년

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 다. 그리고 육아기간 동안 재차 아이를 출산

하게 되었을 경우 연금가입의 인정기간은 그 시점에서부터 다시 3년으

로 연장이 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육아기간은 보험료 납부기간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연금

청구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 당

사자의 연금가입 인정소득은 매 연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기준으

로 100%가 되며, 이러한 비용은 전적으로 국가의 일반재정에서 충당되

고 있다. 만약 육아기간 동안 당사자가 별도로 소득활동을 하여 연금

에 가입하게 되었을 경우 연금가입 인정소득(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100%)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실제 연금가입소득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양자를 합산한 연금가입소득은 법으로 정한 

소득상한선(평균소득의 2배 가량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규

정을 적용받게 된다. 여기서 연금가입 인정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규

정(additive Lösung)은 1998년 법개정을 통하여 비로소 허용되었으며, 

이는 육아기간 동안 개인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

로 운 되고 있다.60)

육아기간에 대한 연금가입 인정은 실제 육아의 책임자에게 주어지도

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부모가 공동으로 육아의 책임을 담

당하게 될 경우 합의를 바탕으로 수혜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만약 별

60) 종전의 경우 연금가입 인정소득과 근로를 통하여 획득하게 되는 소득 가

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대체규정(substitutive Lösung)을 적용하

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따라 육아기간에 대한 연금가입 인정제도의 

완전한 혜택은 경제활동을 중단한 사람에게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작

용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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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 여성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나아가 부부

가 전체 연금가입의 인정기간을 시기적으로 분할하여 활용하는 방법도 

허용되고 있다.

나) 육아기간 동안 연금가입소득의 상향조정

일반적으로 육아의 문제로 인해 부모들이 겪게 되는 경제활동의 제

약은 법으로 정한 육아휴직기간(3년)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지속되

는 특성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독일은 육아활동에 대한 3년간의 연금

가입 인정제도 이외에 별도로 개인의 연금가입소득을 인상해 줄 수 있

도록 하는 규정을 운 해 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이 만 10세가 될 

때까지 개인이 별도의 소득활동을 통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 을 경우 

연금가입소득의 상향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는 2001년 국민연금법

의 개정에 따라 최초로 도입되었다. 이 경우 연금가입소득의 상향조정

은 가산점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며, 개인별로 실제소득의 50% 수준

에서 결정된다. 다만 가산점을 합한 연금가입소득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동 규정의 혜택을 받기 위해

서는 최소한 25년 이상의 연금가입경력이 요구되며, 이는 육아 책임자

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개인

별로 육아휴직의 기간을 가급적 짧게 활용하고 비록 파트타임의 형태

라도 경제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만 연금가입소득의 상향조정과 관련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규정은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부모에 대하여 더

욱 관대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아동 부양

의 경우 해당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부양의 책임자에게 제도가

입의 특례혜택이 주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2년 이후의 시

점부터 장애아동을 부양한 경력에 대하여 부양자 자신의 경제활동 여

부에 상관없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50% 수준에서 가산점이 주어

지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개인별로 근로소득과 가산점의 합산이 

허용되며, 다만 실제적인 연금가입소득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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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한 가정에서 다수의 어린 아동을 동시에 양육하게 될 경

우 부부 가운데 한 사람(주로 부인)은 경제활동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

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 앞서 설명한 바 있는 만 10세 미

만의 아동을 부양하면서 별도로 경제활동을 하게 될 경우 주어지는 가

산점의 혜택이 적용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2001년 

연금개혁에 따라 가정에서 10세 미만의 아동을 2명 이상 양육하고 부

모 가운데 한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당사자에게 별

도의 가산점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가산점의 혜택은 1992

년 출생아동을 대상으로 하게 되며, 그 수준은 매 연도 전체 가입자 평

균소득의 1/3에서 결정이 되도록 하고 있다.

다) 유족연금제도의 개선

독일은 2001년의 연금개혁을 통하여 유족연금제도에서도 아동의 양

육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다. 이를 위하여 독

일 정부는 사전적으로 유족연금의 급여수준을 기존의 60%에서 55%로 

하향조정하 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여유재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

으로 아동의 양육에 대한 지원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 다. 구체

적으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게 될 경

우 별도로 첫째 아동의 양육경력에 대하여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2

배에 준하는 가산점이 주어지도록 하 다. 그리고 그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매 1명당 평균소득의 1배에 상당하는 가산점이 부여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최소한 아동 1명 이상을 양육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가정의 경우 유족연금은 종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주어지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족연금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일례로 당사자 자신의 노령연금)과의 병급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규정은 유족연금만으로는 정상적인 

생계의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에게 있어서 특히 불리하게 적용되

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2001년의 연금개혁과 함께 유족연

금의 병급제한규정 또한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병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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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상은 종전의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서 자산소득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소득원으로 확대되었다.

독일의 경우 개인의 소득이 법으로 정해진 소득상한선 이내에 있을 

경우에만 완전한 유족연금이 지급되며, 그 이상을 초과하게 될 경우 

급여의 감액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과도한 사회보

장의 혜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근로

동기를 제한하게 되고 개인별로 상이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

으로 적용이 되도록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독일은 법으로 

정해진 소득상한선에 추가적으로 ‘아동에 대한 소득공제(kinderbezogene 

Freibetrag)’를 합산하여 가구별로 소득상한선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적용에 따라 부양아동이 많은 가정의 경우 상

대적으로 높은 소득상한선이 적용될 수 있게 됨으로써 유족연금의 감

액이 없이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될 수 있게 되었다.

제3절  독일의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에 대한 종합평가와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1. 독일의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에 대한 종합평가

다음의 [그림 6-12]는 국가별로 가족지원정책을 위해 지출한 총비용

을 GDP와 대비하여 그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율은 

다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비중으로 구분하여 제시되고 있다.61) 도

표에 따르면 독일은 1998년 현재 GDP의 2.73%를 가족지원정책을 위

해 활용을 하고 있으며,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6위로서 중간의 위치

61) 이와 같은 통계의 집계에 있어서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조세

특례규정(일례로 조세감면), 그리고 공공교육부문(일례로 무상교육을 통

한 가정의 교육비 감면혜택) 등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자료로서의 설명력

이 다소 떨어지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려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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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이러한 비중이 매우 높

은 국가에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오스트리아가 해당이 되고 있다. 

특히 덴마크의 경우 GDP의 3.8%를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목적

으로 지출하고 있다.

다음으로 가족지원정책을 위한 소요재정을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하여 살펴볼 경우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일례

로 독일의 경우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비중이 각각 71%와 29%를 차

지하여, 현금급여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독일의 경우 현물급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보육인프라에 대

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

게 된다. 실제로 독일연방은행의 보고자료(2002)에 따르면 독일은 2000

년의 경우 총 1,500억 EURO를 가족지원정책을 위해 지출을 하 으며, 

이 중 보육인프라를 위한 투자는 74억 EURO로 전체 소요재원의 약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비율은 1990

년대의 전기간에 걸쳐 별다른 변화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독일의 가족지원정책은 현금급여를 위주

[그림 6-12] 가족지원정책을 위한 재정지출의 GDP 대비 비율(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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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운 이 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Veil, 2003). 반면에 덴마크의 경우 

가족지원정책을 위한 재정의 규모가 독일보다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

라, 동시에 독일과는 달리 현물급여의 비중이 5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힘입어 덴마크는 모든 연령계층의 아동들에게 보육의 

기회를 권리로서 보장을 해주고 있다(Eichhorst und Thode, 2002). 뿐

만 아니라 덴마크는 보육시설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

로 보모의 자격요건을 관련 학문 역의 대졸자로 하고, 보모 1인당 아

동수를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운 해 오고 있다.

다음의 <표 6-8>은 독일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의 운 실적을 부문

별로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먼저 노동시장의 상황을 일-가족 양립

의 차원에서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의 경우 일반 근로자의 주

당 평균근로시간은 41.1시간으로 OECD 국가들 가운데 국과 함께 가

장 긴 근로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 해당이 된다. 일반적으로 근

로시간이 과도하게 길 경우 기혼여성들은 일-가족의 양립에 애로를 겪

게 될 수 있으므로 독일은 이러한 의미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고 판단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전체 파트타임 근로자들 가

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군에 속하고 있다

는 사실은 일정부분 이상과 같은 요인에 기인하게 된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독일에 있어서 파트타임 근로자들의 주당 평균근로시

간은 18.4시간으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도 기혼여성들의 근로시간 확대

유인을 제약하는 독일 특유의 부부합산과세제도와 경미한 근로제도의 

작용으로 인해 나타나게 된 현상으로 평가를 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기혼여성들이 직업활동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병행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서 보육정책의 현황

은 아래와 같이 평가를 해 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의 공급률이 OECD의 평균보다 현저하게 뒤떨

어지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와 유사한 현상으로서 독일은 이미 앞

서 [그림 6-9]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연령계층의 아동에 대한 전

일제 보육기회의 보급률 또한 가장 낮은 국가군에 해당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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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일-가족 양립현황의 평가지표에 대한 국제비교

평가지표

독

일

의 

수

치

평

균

수

치

최고치 최저치

<독일의 평가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항목>

전일제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2000
41.1 39.0

41.1 

(독일과 국)

36.4 

(덴마크)

가족지원제도에서 현금급여의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1998
1.93 1.37 2.43 (뉴질랜드) 0.21 (일본)

아이가 없는 여성의 취업비율, 1999 67.3 61.9 85.2 (미국) 41.4 (스페인)

전체 파트타임 근로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 2000
84.5 74.8

88.0 

(오스트리아)
63.4 (핀란드)

평균소득의 100+67%를 획득하는 맞벌

이가구에서의 한계세율, 2000
54.8 36.7 55.9 (벨기에) 18.6 (일본)

<독일의 평가수치가 중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항목>

3~6세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 공급률 78 75.3 99 (프랑스) 34 (일본)

가족지원제도에서 현물급여의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1998
0.80 0.63 2.23 (덴마크)

0.10 

(뉴질랜드)

여성의 파트타임 근로비율 33.9 30.4 58.1 (네덜란드) 14.0 (핀란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1997~2001 62.8 64.4 76.3 (스웨덴)
45.4 

(이탈리아)

여성의 취업률, 1997~2001 56.9 59.6 73.5 (노르웨이)
38.5 

(이탈리아)

<독일의 평가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

파트타임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 2000 18.4 20.4
23.51 

(이탈리아)
17.5 (스페인)

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 공급률 10 27.4 64 (덴마크) 4 (오스트리아)

아이를 둔 부부가정에서 어머니의 취

업률, 1999
51.4 58.4 71.8 (벨기에) 41.5 (스페인)

대졸학력을 소지한 어머니의 취업률, 

1999
62.4 73.4 92.5 (포르투갈) 59.6 (스페인)

편부모가정에서 가장의 취업률, 1999 49.7 58.3 82.9 (포르투갈)
35.2 

(아일랜드)

피부양자가 추가로 전일제근로를 하게 

되었을 경우 순소득의 증가율
63 80 99 (미국) 54 (벨기에)

자료: Eichhorst und Thode, Vereinbarkeit von Familie und Beruf- 

Benchmarking Deutschland Aktuel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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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독일은 앞서 <표 6-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대적으

로 긴 법정 육아휴직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독일의 육아수당제

도는 정액의 형태로 운 이 되고 있으며, 근로소득이 일정한 소득상한

선을 초과하게 될 경우 급여가 감액 또는 중단이 되도록 하고 있다. 그

러나 이와 같은 제도적 설계는 한편으로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

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동기를 억제하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기혼

여성들의 근로유인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를 가지

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항들을 기초로 하여 독일의 일-가족 양립지원정

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독일의 위치는 OECD 국가들 가운데 비

교적 낮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 볼 수 있다. 이를 입증하

는 사례로서 독일의 경우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어머니의 취업률이 학

력이나 가구형태에 상관없이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 독일의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의 개혁동향이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

독일은 전통적 가족모형과 그에 기반을 둔 성역할의 구분을 지지하

는 대표적인 국가들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

하여 독일의 경우 일․가족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사회경제적 

시스템이나 정책들이 미발달되어 있으며, 그로 인한 결과로서 기혼여

성들의 경우 경제활동참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전통적 가족모형에 대한 정책적 기조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인하여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먼저 여

성들의 교육수준과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적으로 독립된 삶과 

사회참여의 의지가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다. 다음으로 가족구조의 변

화와 가족 구성원간 연대성이 점차 약화되어 전통적 가족모형은 존립

기반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구구조의 고령화 추세에 따

라 인력수급의 불균형 문제와 사회복지재정의 취약성 문제가 점차 현



176  일․가족 양립체계의 선진국 동향과 정책과제

실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처한 중요한 해결방안들 가운데 하

나로서 여성인력의 활용방안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독일의 가족정책은 제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 인하여 심각한 도전

을 받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로 일․가족 양립지원정책 또한 기본방

향의 수정과 세부 제도들의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독일의 일․가

족 양립지원정책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중

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이미 

관련 정책들이 성숙단계에 진입을 한 상태에 있는 스칸디나비아의 국

가들과는 달리 독일의 경우 이러한 문제들은 여전히 중요한 정책현안

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도 개선의 최

근 동향 그리고 사회적 논의의 틀이나 방향들은 그 자체로서 우리나라

의 정책수립이나 제도의 개선에 현실감 있는 교훈을 제공해 줄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본 독일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의 현황이나 문

제점 그리고 개혁의 동향과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

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독일의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은 현물 또는 서비스 급여보다

는 현금급여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정책방향은 자원 활용의 비합리성은 물론 기혼여성에 대한 고용지

원효과의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

서 우리나라의 경우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의 기본적 개선방향은 보육

시설 운 의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 보육기회의 다양성과 보편성 제고 

그리고 보육비용의 지원 확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둘째, 독일의 모성보호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능력의 제약

문제와 소득공백의 문제를 지원해 주기 위해 운 이 되고 있다. 최근 

관련 제도의 개혁동향을 살펴보면 근로여성의 보호규정과 급여의 수준

은 가급적 현행과 같이 유지를 하도록 하고, 대신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방향의 수정이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먼저 모성보호의 비용

이 사회구성원 상호간 형평하게 분담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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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선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리고 이는 여성들의 고용기회를 제

고하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산전･산후의 근로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의 작업금지규정이 당사자

인 여성이나 기업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

향으로 법의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셋째, 독일의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한 최근 제도개혁의 동향은 다음

과 같은 점에서 우리나라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먼저 육아휴직의 기간을 부부가 공동으로 활

용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일․가정의 양립에 있어서 부

부간 역할분담의 유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 다는 점이다. 다음으

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동안 부부 각

자가 별도로 근로를 할 수 있는 시간의 폭을 대폭적으로 확대하 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법정 육아휴직기간을 유보하여 추후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 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제반의 정책적 노

력은 무엇보다도 개인별로 육아시기와 근로시기가 서로 조화를 유지하

면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정책의 수립과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

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독일의 경우 육아의 기간동안 제공되는 육아수당은 전액 조세

재원으로 충당되고 있다. 이러한 육아수당제도는 비록 보편성의 차원

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개인별로 소득수준에 상관없는 

정액 형태의 급여 그리고 근로소득이 일정수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 급

여의 감액 또는 지급중지 규정의 적용 등은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육아수당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 개인의 종전소득

에 비례하는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

단된다. 이러한 점을 정책방향에 고려할 경우 육아수당제도는 독일과 

같은 조세방식의 보편적 급여제도보다는 스웨덴과 같은 사회보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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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급여제도(구체적으로 부모사회보험제도)가 비교우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오늘날 독일의 경우 보육인프라의 미비(특히 3세 미만의 아

동보육시설 그리고 방과후 교실)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2004년 제정

된 ｢보육시설 확충법｣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비한 보육시설의 확충, 보육의 다양성과 질적 향상

을 목표로 하는 보육모제도의 개선과 교육기능의 강화방안 등은 우리

나라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현안과제이므로 독일의 정책

운  경험은 그 자체로서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과세의 단위가 부부가 되도록 하는 독일 특유의 ‘부부합산과

세제도’는 기혼여성의 근로유인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제도의 개혁은 재정수입의 안정성, 조세

부과의 형평성, 가족정책의 기능 그리고 근로동기의 부여 등을 종합적

으로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이외에도 사회보험

제도의 보험료 부과방식이나 보험료 면제혜택의 제공방식 또한 기혼여

성의 근로유인에 중대한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제도의 운

을 필요로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육아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면

제혜택은 종전의 경우 근로를 하지 않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람에

게만 전적으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억제하는 부

작용이 발생하 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여 제도 규정의 개정을 통하

여 개인별로 육아기간 동안 제공되는 연금인정점수와 근로를 통하여 

별도로 확보하게 되는 연금점수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하 다. 최근 우

리나라에서도 육아기간에 대한 연금 크레딧제도의 도입논의가 활발하

게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독일의 경험은 중요한 시사점

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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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우리나라 자녀양육의 실태와 여성 취업 

제1절  서 론

산업사회의 발달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와 가족문화 및 자녀보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은 자녀보육에 대

한 가계의 부담을 가중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 및 보육시설을 통

한 자녀양육서비스에 대한 가계의 욕구는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정

부에서는 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교

육 및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정책

을 추진해 왔는데, 그 결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보육시설수의 빠른 

증가이다. 예컨대 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인 1992년과 2003년의 

보육시설수를 비교해 보면 1992년 4,513개소에서 2003년 12월 현재 

24,142개소(자료: 중앙보육정보센터 URL: http://www.educare.or.kr)로 

5.3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보육시설의 양적인 증가는 부족한 자녀양육서비스 시설을 단

기간에 확충하 다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자

녀양육에 대한 가계의 부담을 완화시킬 만한 성과를 내었다고 보기는 어

렵다. 왜냐하면 보육시설의 수는 증가하 으나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전히 자녀출산과 양육시기인 30~34세에 낮아지며, 육아부담

이 여성 취업의 가장 주된 장해요인(통계청, 2002)이 되고 있을 뿐만 아



180  일․가족 양립체계의 선진국 동향과 정책과제

니라 육아지원대상 아동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최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육아지원대상아동이 있는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은 평균 60.9%이고(김지경, 2004a), 부

모가 직접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시설이나 개인에 의한 양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71.6%, 이 중 64.0%만이 시설을 이용하며, 시설 중 

보육시설 23.1%, 유치원 18.2%, 학원 15.0% 순으로 이용(서문희 외, 

2002)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서 학원은 비록 보육시설이나 유아

교육시설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육아지원 대상 아동들이 이용하는 교

육 및 보육시설의 대체재(김지경, 2004b; 변용찬, 2002)로 이해된다. 또

한 연령별 시설이용률에 있어서는 2세 이하의 이용률이 14.1%이고, 

3~5세 60.3%(보육 31.2%+유아교육 29.1%)이며, 만6~8세 아동의 75% 

정도가 방과 후 학원을 이용(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4)하는 것

으로 집계 된 바 있어 연령에 따라 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률 차이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세 이하 연령에서의 낮은 시설이용률은 

어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없다(서문희, 2002)는 보육시설 수요

자의 의견이 줄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10여 년간 보육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음에도 불

구하고 육아지원대상 아동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이 낮고, 가계의 

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10여 

년간 국공립보육시설보다는 민간보육시설이 중심이 된 보육시장의 성

장과 확대는 보육시장 구성에 있어 불균형을 초래하 다. 예컨대 2003

년 12월 현재 전체 24,124개소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과 직장

보육시설은 각각 1,329개소(5.5%)와 236개소(1.0%)에 불과한 반면, 민

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은 각각 13,644개소(56.5%)와 8,933개소

(37.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보육시

설 중 법인시설(1,632개소: 6.7%)의 비율을 국․공립시설과 함께 공공

보육시설로 묶어 구분하더라도 공공보육시설과 민간시설 비율의 불균

형(12.2%: 87.8%)은 심각한 수준이다(자료: 중앙보육정보센터 URL: http:// 

www.educare.or.kr). 이처럼 민간개인시설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것

은 정부가 보육시설 확충사업을 전개하면서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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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을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융자사업에 이용한 데에 상당부

분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변용찬, 2002).

정부는 교육 및 보육예산의 상당부분을 공공보육시설의 인건비와 운

비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이용료 등의 형태로 교육 및 보육

시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즉 시설의 이용료지원 또는 

시설종사자의 인건비나 시설기능보강 등의 지원이다(고령화 및 미래사

회위원회, 2004; 나정․서문희․유희정․박기백․2003; 서문희․임유

경․박애리, 2002). 특히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

한 정부의 예산 중 60∼80%가 국공립시설의 인건비와 시설기능보강에 

사용되는 등(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4), 정부 지원예산의 대부분

은 시설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공보육시설은 농

어촌이나 도시 저소득층지역에 우선 설립되어야 하고, 2세 미만의 아

나 장애아의 전담보육, 시간제보육이나 야간연장, 24시간반, 휴일반 등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공공보육시설이 수행하는 기능은 민간보육시설과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오히려 민간보육시설 관련자들로부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

는 아동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상류층 2.0%, 중산층 44.3%, 

중하류층 32.4%, 저소득층 21.3%(임유경, 2002)로 과반수에 가까운 아

동이 중산층 이상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곧 취약계층 아동을 우선적으

로 지원하고자 하는 국․공립시설의 최소한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아 지원받아야 할 가계가 적지 않은 보육비를 지출하게 될 가능성

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국․공립보육시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주거지와 근접한 민간보육시설을 우선 선택하여 이용할 가

능성도 높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시설을 통한 정부의 보육비 지원

이 지원대상 아동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한편에

서는 향후 정부의 보육비지원이 아동에게 직접 지원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정

부는 2008년까지 만 5세아 무상교육 및 보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과 농어촌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하고, 보육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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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가계부담을 평균 50% 수준까지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개정 유아보육법 제

34조;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4).

시설을 통한 정부의 지원이 육아지원정책 대상 아동의 교육 및 보육

의 기회를 확대하여 인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가계의 육아비용 및 

양육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여성의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아동들의 시설이용과 그에 따른 지출비용에 대한 파악이 이전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어떠한 가

구의 자녀가 시설을 이용하고, 주로 몇 세 연령의 아동들이 시설을 이

용하며, 자녀양육부담의 해소를 위하여 취업모들이 시설을 이용하는지

에 관련된 정보와, 자녀의 시설이용에 대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출

하고 있는지 등 이용여부와, 지출금액에 향을 미치는 가구와 어머니

특성 그리고 자녀특성 등을 면 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왜

냐하면 가구의 소득수준이 저소득층에 해당되는가의 여부 및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정부의 보육료지원 결정의 

기준이 되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집중되는 국공립시설의 이용에 있어 

이들 기준이 우선 고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의 연령에 따라 이용

가능성 및 이용여부 그리고 이용하는 시설의 종류가 달라질 수밖에 없

기 때문이다. 

비단 저소득층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이용

료가 국․공립시설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는 민간보육시설의 수가 보

육시장에 절대적으로 많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의 시설에서 적게

는 1~2가지, 많게는 7가지 이상의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특별

프로그램( 어, 미술, 체육 등)들이 운 되고 있는 것(나정․서문희․

유희정․박기백, 2003; 이기숙․장 희․정미라․홍용희, 2001)을 고려

하면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실제 가계의 지출비용은 정부가 예

측하고 있는 수준보다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정부가 보육비 

지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해야만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한 논

의와 더불어 정부가 보육비를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가

계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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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보육비 지원에 대한 적정수

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교육 및 보육시설에 대한 이용수준은 우선적으

로 고려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으로 인

한 가계의 지출비용과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정도도 함께 파악되어

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교육 및 보육시설에 대한 이용수준을 파악하는 

데 있어 교육 및 보육시설의 대체재가 될 수 있는 ‘학원’이 함께 고려되

어야 하고, 교육 및 보육의 대상을 유아로 한정하기보다는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아동보육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유아의 상당 비율이 교육 및 보육시설로서 학원을 이용하고 

있어 이를 제외하고 시설의 이용정도를 파악한다면, 교육 및 보육시설

에 대한 실제적인 보육현황을 파악하거나 현실적인 보육수요를 예측하

는 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아와 더불어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층의 아동들도 안전한 보호와 적절한 교육의 내용이 있는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장치가 필요한 대상이기 때문

에 ‘자녀보육’을 논의하는 데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육아정책에 대한 방향이 정립되고 시설

을 중심으로 한 보육재정지원이 확대기에 들어선 현 시점에서 초등학

교3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을 살펴보고, 자녀의 시설이용으로 인하여 가계가 월평균 지출

하는 지출비용을 분석함으로써 정부가 가계의 보육비 지출정도를 파악

하고 향후 자녀 보육비 지원수준과 관련된 현 정책을 보완하거나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아울러 

육아지원 대상인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아동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지출비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구특성과 어머니특성별로 

비교하고, 자녀연령별로 나누어 시설이용 여부와 지출비용을 파악하고

자 하며, 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여부와 지출비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델분석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시설이용의 촉진

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의 보육료 지원비용의 적정 수준을 결

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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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관련연구의 검토

가계의 자녀양육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가 교육 및 보육시설을 

통하여 지원하는 지원비는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국공립시설인

지의 여부와 가계의 소득수준 그리고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지급

되고 있고, 지원되는 금액의 수준도 달라진다. 즉 정부가 시설에 지원

하는 시설종사자의 인건비와 시설의 기능보강비는 국공립시설에만 지

원되어 국공립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가계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국

가의 지원을 받는 반면,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이러한 혜택

이 없다(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4). 또 취학 직전 5

세 아동에 대한 이용료 전액지원은 최저생계비 수혜대상이 되는 절대

빈곤층 가구의 자녀와 농어촌 지역의 아동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으며, 국공립 시설의 이용에 있어서는 저소득층과 취업모 자

녀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4; 유아보육법 제 28조; 나정․서문희․유희정․

박기백, 2003; 서문희․임유경․박애리, 2002; 교육인적자원부, 2002; 

보건복지부, 2002). 이와 같이 소득과 어머니의 취업상태 등을 비롯한 

지원 대상아동 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은 시설의 이용과 지출비용

에 주된 향요인이 된다. 

어린 자녀의 교육 및 보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들(김지경, 2004a; 나정 

외, 2003; 통계청, 2002; 서문희 외, 2002; 서문희, 2001; 김승권․조애

저, 2000; 서문희․임상헌․임유경, 2000; Piecy, Collins & Kreader, 

1999; OECD, 1999; NICHD, 1997; Casper, 1995; Akinson, 1994; 

Hofferth & Kisker, 1991; Butler, Brigham & Schultheiss, 1991)에서 

밝혀진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의 향 요인은 크게 가구, 어머니, 그리

고 자녀의 특징으로 요약된다. 

우선 가구의 특징으로는 가구의 형태와 지역, 그리고 소득수준이 대

표적인 향요인으로 밝혀졌다. 가구의 형태에 있어서는 가족 내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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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등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 보육시설 이용률 및 이용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2; 서문희, 2001). 이는 보육기관의 이용이 

자녀보육을 맡아 줄 수 있는 가족 내의 조력자가 없을 경우 차선책으

로 선택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족 내의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은 핵가족인 경우보다는 비핵가족인 경우가 더 

높을 것이다. 거주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서울지역의 이용률이 68.6%로 

가장 높고 도 지역이 57.1%로 가장 낮으며, 서울과 서울 이외 지역의 

차이는 상당하나, 광역시를 비롯한 서울 이외 지역들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김지경, 2004b). 또 동부에 비해 읍․면 거주 가

구 자녀의 이용률이 높고(서문희, 2001), 특히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유치원의 이용률이 높은 반면, 읍․면지역에 거주

하는 경우는 보육시설의 이용률이 유치원의 이용률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서문희 외, 2002; 나정 외, 2000). 이는 지난 10여년간 

민간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한 보육시설의 증가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교육 및 보육시장이 확대되고 성장하 다는 것에서 기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김지경, 2004b). 가구의 소득수준에 있어서는 육아지원대상

자녀수 대비 시설을 이용하는 자녀수의 비율로 산출한 가구단위 이용

률에는 가구의 소득이 부(-)적인 향을 미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

구의 시설이용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진 결과(김지경, 2004b)가 있

으나, 개별 자녀단위에서 시설의 이용여부를 분석한 결과(김지경, 2004a; 

서문희 외, 2002; 서문희 2001; Piecy, et al., 1999)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

라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게 나

타나는 것을 비롯하여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

률이 높은 반면, 소득수준이 35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유치원이용률이 

보육시설의 이용률보다 높으며 학원의 이용은 소득수준과 비례(서문희, 

외, 2002; 서문희, 2001)하는 것으로 분석된 결과도 있다. 이는 보육시

설보다는 유치원에서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는 어, 음악, 체육 등과 

같은 특별활동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유

치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가적인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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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에 따라 지출하는 실제 비

용에 차이가 있을 것이며, 자녀가 이용하는 시설은 연령에 향을 받

을 수밖에 없고,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이용하는 시간과 그에 따

른 비용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유아들이 이용하는 

학원은 보육의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연구결과(김지경, 2004a)가 있

어 이에 대해서는 보다 면 한 분석과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둘째,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어머

니의 특징은 교육수준과 취업여부이다. 미국의 경우는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시설보육을 선호하고(Piecy, et al., 1999), 비공식보육 

이용자 중에서는 친인척 보육을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

람들이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asper, 1995).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육시설 이용에 있어 어머니의 학력

이 중졸 이하인 경우에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고, 유치원의 이

용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

로 밝혀졌다(서문희, 2001). 그러나 유치원 이용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중졸이하인 경우 자녀가 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나정 외, 2000). 이는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시설보육에 대한 

질적인 수준이 보장되지 않고 신뢰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

에서 학력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이 시설보육을 기피하는 성향이 강하

고,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는 유치원 이용에 대해서는 

선호가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어머니가 취업을 하 을 경우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시간이 길

고(서문희, 2001; 나정 외, 2000; 서문희 외, 2000), 어머니의 취업시간

이 길수록 보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 자녀가 국립보육시설을 이용

하는 어머니의 39.7%가 전일제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

문희 외, 2000). 또 어머니의 취업은 자녀의 보육시설이나 학원이용에 

정(+)의 향을 미쳐 취업모 자녀의 보육시설이나 학원의 이용가능성

은 높으나, 유치원의 이용에는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유의한 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김지경, 2004a)도 있다. 이는 가정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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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자도 없으면서 취업활동을 해야 하는 취업모의 자녀들이 국공립보육

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자녀가 이용하는 교육 

및 보육시설의 종류에도 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됨을 의미한다. 

셋째, 자녀특징으로는 자녀의 연령이 향을 미치는 요인인데, 자녀

나이가 많을수록 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김지경, 2004a), 자녀가 

3세 미만이면 가족이나 친인척 또는 가까운 이웃에 의한 가정내 보육

을 선호하고, 3세 이상이면 시설보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유치원보다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연령이 많을수록 

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서문희, 2001). 이는 어린 자녀일

수록 가족내 보육에 대한 높은 선호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보육시

설에서도 교사 1인당 돌보아 줄 수 있는 유아의 수가 어린 아보다

는 유아가 더 많아 아를 시설에서 기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

다. 또한 취학연령에 가까운 자녀에 대해서는 학교생활의 선행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치원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3절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본 분석의 자료는 한국노동패널(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 5차년도(2002년) 자료이다. KLIPS에서는 조사대상 가구

에 재수생 이하 자녀의 유무를 묻고, 재수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모든 개별 자녀마다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이용하는 

기관의 수 및 종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여기서 조사되는 사교육 및 보

육시설은 ①학원, ②개인 및 그룹과외, ③학습지, ④방과 후 교내보

충, ⑤방과 후 교실, ⑥국공립어린이집, ⑦민간어린이집, ⑧놀이방, 

⑨직장보육시설, ⑩보육까지 맡아주는 유치원, ⑪일반유치원, ⑫기타

를 포함하고 있으며, 가구의 해당연령의 모든 자녀들이 ①∼⑫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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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육을 이용하는지의 여부와, 자녀마다 이용하고 있는 사교육 또는 

보육내용이 무엇이고 월평균 얼마를 지출하는가에 대해 최대 다섯 종

류까지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자녀마다 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

용여부와 자녀당 월평균 지출비용을 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용하는 교육 및 보육 시설별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는 상세하고 풍부

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구단위로 산출하기 어려웠던 교

육 및 보육시설에 따른 가계의 총지출 비용을 자녀별 지출금액의 총합

을 통하여 실제적인 가계의 지출금액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된다. 

본 분석에서는 KLIPS 5차년도(2002년)에 조사한 4,298가구 중 초등

학교 3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1,171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이들 가

구의 자녀들이 이용하는 개인 및 그룹과외와 학습지, 그리고 방과 후 

교내보충을 제외한 ①학원, ⑤방과 후 교실, ⑥국공립어린이집, ⑦민

간어린이집, ⑧놀이방, ⑨직장보육시설, ⑩보육까지 맡아주는 유치원, 

⑪정규유치원, ⑫기타의 이용을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으

로 정의하고, 초등학교 3학년 자녀수(B) 대비 교육 및 보육시설을 이용

하는 자녀수(A)의 비율(A/B)을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로 산

출하 다. 또한 각 자녀들마다 교육 및 보육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

계가 지출하고 있는 월평균 금액의 총합을 ‘가계의 지출비용’으로 산출

하 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 1,721명을 분석대상으로, 각 

자녀들마다 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에 지출되는 월평균 지출금액의 

총합을 ‘1인당 지출비용’으로 산출하 다. 한 자녀가 여러 시설 이용하

는 경우의 1인당 지출비용은 각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합산하 다. 아

울러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지출비용에 대한 가계의 

부담정도는 ‘전혀 부담되지 않음(1)’에서 ‘매우 부담됨(5)’까지 5점 척도

로 측정하 다.

2. 분석방법 및 분석변수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과 지출비용,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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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지출비용을 가구특징 및 어머니 특징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자녀연령별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유형 및 지출비용, 그리고 지출비용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정

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하 다. 또한 가구의 시설이용

률 및 가구 총지출비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자녀의 교육 및 보육

시설 이용여부 및 1인당 지출비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자녀

가 이용하는 시설의 유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

음의 세 가지 모델을 사용하 다. 

첫째, 가구의 시설이용률 및 총지출비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Censored normal regression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Censored 

normal regression 모델은 종속변수가 양적인 변수이나 일정한 역에

서는 관측될 수 없어 제한된(예를 들어 0) 값만을 갖는 경우에 적용되

는 제한적 종속변수모델(limited dependent variables model) 가운데 

하나(Maddala, 1992)로 Tobit model 이라고도 한다. 

본 연구의 분석모델에서의 종속변수 Y는 ‘가계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과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가계의 총지출비용’ 이

다. Censored normal regression 모델에서는 이용률과 지출비용이 ‘0’인 

가구들도 포함되어 분석된다. 본 연구의 전체 분석대상 1,171(100.0%)가

구 중에서 교육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가 있는 가구는 797(68.1%)

이고, 이용하는 자녀가 없는 가구는 384(39.1%)로 가구의 교육 및 보육

시설 이용률과 지출비용에 있어서 ‘0(zero)’의 값을 갖는 가구는 39.1% 

정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왼쪽절단(left-censored)된 형

태이며, 다음과 같은 표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Yi=β0+βiXi+μi if i
*＞0

  =0 if Yi
*
≤0

즉 식에서 Yi*＞0 경우는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과 지출비

용이 0보다 큰 값을 갖는 관찰 가능한 경우이고, Yi*≤0의 경우는 교육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가 없어 이용률과 지출비용이 없는 절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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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분석변수의 조작적 정의: Censored normal regression 모델

변수설명 변수값

독립

변수

가변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수 2명 이상(1명:0) 

어머니 학력 전문대졸 이상: 1(고졸 이하: 0)

어머니 취업여부 취업: 1(미취업: 0)

거주지역 서울: 1(서울 이외 지역: 0)

가족형태 비핵가족: 1(핵가족: 0)

연속변수

어머니 연령 어머니의 만 나이

가구원수 총가구원수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총소득의 자연로

그값

종속

변수

이용률

가계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

용률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수 

대비(B) 교육 및 보육시설 이

용자녀수(A)의 비율

지출비용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이용

에 따른 가계의 지출비용

자녀별 지출비용의 총합산금액

경우이다. 이와 같은 모델에서 분석될 설명변수는 선행연구에 근거하

여 가구특징과 어머니의 특징이 반 되었고, <표 7-1>에 제시한 바와 

같다.

둘째, 자녀연령별 시설의 이용여부 및 1인당 지출비용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은 Heckman의 Selection Bias Corrected Regression(Heckit: 

이하 SBCR)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SBCR(Heckit) 모델은 2단

계 OLS(Ordinary Least Squares) 기법으로, 육아지원대상 아동의 교

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시설이용에 따른 1인당 지출비용의 결정과

정을 별도의 함수로 추정한다. 즉 시설이용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1단

계의 Probit 모델 분석에서 얻은 하나의 추정치 mills ratio를 두 번째 

단계인 회귀분석에서 부가적인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선택편의의 문제

를 수정한 회귀분석으로써 1인당 지출비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SBCR(Heckit) 모델은 시설이용 여부의 결정과정과 보육비 

지출량 결정과정을 각각의 특성에 따른 다른 변수들로 설명할 수 있다

는 점과 단순한 회귀분석을 이용해서 표본 선택에 따른 편의를 수정한 

추정치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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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모델의 종속변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단계와 2단계의 종

속변수가 다른데, 1단계 Probit 모델의 종속변수는 교육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설정하 고, 2단계 OLS분

석의 종속변수는 자녀 1인 지출금액이다. 

<표 7-2> 분석변수의 조작적 정의: SBCR(Selection Bias Corrected 

Regression) 모델

변수 1단계 프로빗 분석 2단계 회귀분석

독립

변수 

가변수

자녀연령 만 2세 이하: 1

만 3~5세: 2

(만 6세 이상: 0)

1단계와 동일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수

(1명: 0)

2명 이상

1단계와 동일

어머니 학력 (고졸 이하=0)

전문대졸 이상=1

1단계와 동일

어머니 취업여부 취업: 1

(미취업=0)

1단계와 동일

거주지역 서울: 1

(그 외 지역: 0)

1단계와 동일

가족형태 비핵가족: 1

(핵가족: 0)

1단계와 동일

주된 이용시설

종류

- 학원: 1

(어린이집: 0)

유치원: 2

그 외 기관: 3

연속변수

어머니 연령 어머니의 만 나이 1단계와 동일

가구원수 총가구원수 1단계와 동일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총소득의 

자연로그값

1단계와 동일

종속

변수

가변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

이용함: 1

(이용 안함: 0)

-

연속변수

월평균 자녀 1인당 

지출비용

- 자녀 1인당 교육 및 

보육시설이용에 따른 

월평균 총지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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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표 7-2>에 제시한 바와 같이 1단

계 Probit모델에 자녀의 연령,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수, 어머니 학

력, 어머니 취업여부, 거주지역, 가족형태가 가변수로, 어머니 연령과 

가구원수 그리고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의 자연로그값이 연속변수로 분

석되었다. 시설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2단계 OLS모델에서는 추가

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류가 어린이집 이용의 경우를 준거로 하여 

학원, 유치원, 그 외 시설로 나뉘어 가변수 형태로 분석되었다. 

셋째, 자녀가 이용하는 시설유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항로짓

(Multinomial Logit)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다항로짓 모형에서

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j=5)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학원을 이용

하는 경우(j=1),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j=2),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

우(j=3), 그리고 그 외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J=4)로 나누어진다. 

예컨대 모델에서 설명변수의 변수값이 i라고 할 때, 학원을 이용할 

가능성은 

logiti 1=log[πi1/πi5]로 나타낼 수 있다. 어린이집을 선택할 가능성은

logiti 2=log[πi2/πi5]로 나타낼 수 있다. 유치원을 선택할 가능성은

logiti 3=log[πi3/πi5]로 나타낼 수 있다. 그 외 시설을 선택할 가능성은

logiti 4=log[πi4/πi5]로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같은 다항로짓 분석으로 추론하고자 하는 모델은

logitik=αik+xiβk

이다. 여기서 αik는 상수항의 모수(parameter)이며 βk는 회귀계수

(regression parameter)이다. 이와 같은 모델에서 분석될 설명변수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가구특성, 어머니특성, 자녀특성변수가 반 되었

고 <표 7-3>에 제시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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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분석변수의 조작적 정의: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 Analysis) 

모델

변수유형 다항로짓 분석

독립

변수 

 

가변수

자녀연령 만 2세 이하: 1

만 3~5세: 2

(만 6세 이상: 0)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수

(1명: 0)

2명 이상

어머니 학력 (고졸 이하=0)

전문대졸 이상=1

어머니 취업여부 취업: 1

(미취업=0)

거주지역 서울: 1

(그 외 지역: 0)

가족형태 비핵가족: 1

(핵가족: 0)

연속변수

어머니 연령 어머니의 만 나이

가구원수 총 가구원수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총소득의 자연로그값

종속

변수
범주변수 주된 이용기관의 종류

학원: 1

어린이집: 2

유치원: 3

그 외: 4

(이용 안함: 0)

제4절  분석결과

1.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

가. 가구 및 어머니 특성에 따른 이용률

여기에서는 가구 및 어머니의 특성이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

률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 다. 먼저 가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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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특징에 따른 이용률 차이를 중심으로 <표 7-4>와 <표 7-5>에 

제시한 기초분석의 결과를 기술하 다. 

<표 7-4>에 정리되어 있는 가구특성에 따른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

설 이용률을 살펴보면 가구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수로 구분할 

경우 자녀수가 2명인 가구의 이용률이 67.4%로 가장 높았다. 가구원수

로 구분할 경우 4명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경우가 72.6%의 높은 이

용률을 보 다. 또 가구내 취업자 수로 구분하면 취업자 수가 2명인 가

구의 이용비율이 62.6%로 가장 높았으나, 취업자 수가 3명인 가구의 

경우에도 61.1%로 높아 취업자 수가 2명인 가구와 3명인 가구의 이용

률에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취업자 수가 1명인 가구의 이용률은 

35.6%로 취업자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이용률에 비해 매우 낮다.

가구의 취업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가계의 근로소득원의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월평균 가구총소득에의 차이로 이어

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월평균 가구총소득에 따른 이용률은 어떠

한가? 5가지 범주로 소득수준을 나누어 이용률을 제시한 가구소득수준

별 이용률을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아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을 갖는 가구의 이용률은 47.6%인 데 반해,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이용률은 73.1%로 그 차이가 

25.5%p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역별 비교를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이용률이 68.6%로 가장 높고 도 지역이 57.1%로 가장 낮

으며, 서울과 서울 이외 지역의 차이는 상당하나, 광역시를 비롯한 서

울 이외 지역들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 7-5>에서는 조사가구에 어머니가 동거하지 않는 28가구가 제외

된 1,143가구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상태에 따른 

이용률을 비교하 다. 먼저 세 범주로 구분된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이용률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30대인 가구의 이용률이 70.6%로 가장 

높았으며, 40대 61.9%, 20대 33.2%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이용률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고졸학력인 가구의 이용률이 65.0%

로 가장 높으며, 전반적으로 고졸 이하의 경우가 전문대졸 이상의 경

우보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선행연구들(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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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가구특성에 따른 가계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 

(단위: 가구, %)

범 주 사례수(비율) 이용률 F-검정통계량

초등3 이하

자녀수

1명   661( 56.5) 56.3

2명   471( 40.2) 67.4 8.52
***

3명    39(  3.3) 60.7

가구원수

3명 이하   295( 25.2) 39.3

4명   568( 48.5) 72.6

5명   184( 15.7) 61.9 39.33***

6명 이상   124( 10.6) 56.9

가구내

취업자수

1명    66(  5.6) 35.6

2명   926( 79.1) 62.6 11.34***

3명   179( 15.3) 61.1

가족구성
핵가족   988( 84.4) 60.9

비핵가족   183( 15.6) 60.6 0.31

월평균 

가구총소득

100만원 미만   117( 10.0) 47.6

100~200만원 미만   413( 35.3) 55.6

200~300만원 미만   336( 28.7) 62.5

300~500만원 미만   215( 18.3) 70.5 8.43
***

500만원 이상    90(  7.7) 73.1

거주지역

서울   221( 18.9) 68.6

경기   259( 22.1) 60.5

광역시   358( 30.6) 59.9 3.02*

도 지역   333( 28.4) 57.1

전체 1,171(100.0) 60.9

  주: *  p<.05, ** p<.01, *** p<.001

희, 2001; 나정․장 숙․문무경, 2000; 서문희․임상헌․임유경, 2000)

에서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에 주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밝혀진 바 있다. 본 분석에서도 취업한 어머니가 있는 가구의 이용

률(73.2%)이 어머니가 미취업상태인 가구의 이용률(53.0%)에 비해 1.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가 취업한 어머니들의 

월평균 근로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취업한 어머니(449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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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5> 어머니 특성에 따른 가계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

(단위: 가구, %)

범주 사례수(비율) 이용률 F-검정통계량

연령

만 30세 미만  267( 23.4) 33.2

72.67
***

만 30∼39세  763( 66.8) 70.6

만 40세 이상  113(  9.8) 61.9

교육수준

고졸 미만   93(  8.1) 58.6

 4.77**
고졸  676( 59.1) 65.0

전문대졸  165( 14.4) 53.7

대졸 이상  209( 18.4) 54.7

취업상태
취업  449( 39.2) 73.2

29.24***

미취업  694( 60.8) 53.0

취업모 월평

균근로소득
1)

100만원 미만  177( 39.4) 75.0

11.35
***

100~200만원 미만  222( 49.4) 72.4

200만원 이상   50( 11.2) 71.0

전   체  1,143(100.0)
2)

61.0

  주: 1) 취업상태에 있는 449명의 월평균 근로소득(이하 표 동일).

     2) 조사가구에 어머니가 동거하지 않는 28가구 제외(이하 표 동일).

     3) * p<.05, ** p<.01, *** p<.001

월평균 근로소득을 세 범주로 나누어 이용률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근

로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이용률 75.0%, 100~2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이용률 72.4%, 2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이용률 71.0%로 어머니

의 근로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시설의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의 향요인

기초분석의 결과에서 가구 및 어머니 특성에 따라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이들 특성이 다른 변수

들이 통제되었을 때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델

분석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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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6>은 가계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을 종속변수로 한 Censored 

Normal Regression분석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결과 기초분석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어머니의 연령을 제외하고 초

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수, 거주지역, 가구원수, 가구소득의 가구특징

과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취업여부의 어머니 특징이 가구의 교육 및 보

육시설 이용률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각각의 변수의 향력을 살펴보면 가구에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자녀가 1명인 가구에 비해 시설이용률이 63.2%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자녀수가 적은 

가구가 교육 및 보육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가변수

로 분석된 거주지역에 있어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이용률이 1.3% 높게 나타난 것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보육시장이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발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가구의 총 가구원수는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에 부(-)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원수가 1명 늘어날 때 이용률은 

5.3% 감소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 같은 결과를 보고 가구에 가족원이 

많다면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조력자가 많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

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자녀양육에 있어 가구내 조력자 

또는 대체인력이 되는 가족원은 대부분 자녀의 조모(서문희 외, 2002)

이므로 가구원수의 효과를 가족내 대체인력의 효과로 해석하기에는 무

리가 있다.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경우에 가구소득은 이용률에 부적으로 향을 

미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만원 증가할 때 이용률은 3.8%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어린 자녀의 보육

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교육 및 보육시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

한다. 즉 친인척을 비롯한 조력자가 있거나 시설이용에 따르는 지출비

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개인양육서비스를 이용할 여건이 

되는 가구의 경우 등은 시설보육을 자녀양육서비스로서 차선으로 선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보육시설들이 아직까지 질적 수준이 

보장되지 않아 시설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특히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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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기피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시설을 통한 정부의 지원이 누수 없이 효과적으로 가계에 전달되기 위

해서는 자녀양육서비스에 대한 선택이 일차적으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질적 수준이 보장되는 보육시장이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어머니가 전문대졸 이상인 가구가 고졸 이하인 가구에 비해 교

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이 3.2% 높다는 결과는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

을수록 시설이용을 선호하고 이용률도 높다는 미국의 선행연구(Piecy, 

et al., 1999; Casper, 1995)와 같은 결과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우

리나라와는 달리 보육시장이 상당히 성숙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그 연유가 같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에 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교육 및 보육

시설의 기능이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를 수용하고 보호하기만 하는 것

이 아니라 조기교육과 또래친구 만들기로 인한 사회성 발달 등의 교육

기능이 있어 이에 대한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의 기대가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결과로 이해된다. 또한 어머니가 취업한 가구가 미취업한 가

구에 비해 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률이 11.5% 높은 것으로 나타났

<표 7-6> 가구의 이용률 향요인(Censored Normal Regression Analysis)

추정계수(표준오차)

상수  0.093(0.066)

Scale  0.016(0.005)

초등3학년 이하 자녀수(1명) 2명 이상 -0.632(0.033)
***

어머니교육수준(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  0.032(0.009)
**

어머니 취업여부(미취업) 취업  0.115(0.020)
***

거주지역(그 외 지역) 서울  0.013(0.006)*

가족형태(핵가족) 비핵가족 -0.009(0.015)

어머니 연령 어머니의 만 나이 -0.001(0.001)

가구원수 총 가구원수 -0.053(0.007)
***

가구소득 log(월평균가구총소득) -0.038(0.006)
***

N 1,143

Log Likelihood -167.45

 주: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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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같은 결과는 시설을 통한 자녀양육에 대한 정부의 간접지원이 취

업여성의 자녀양육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된 유아보육법 제28조에 취업모 가

구의 자녀들이 공공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가 현실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즉 시설에서 상대적으로 

이용시간이 긴 취업모 가구의 자녀를 배제한다거나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현재 만 8세 이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및 보육시설 중 취업모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배려되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육시설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취학한 자녀

를 위한 보육시설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가구의 지출비용

가. 가구 및 어머니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지출비용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1,171가구 중 시설을 이용하

는 자녀가 있는 797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가구의 월평균 지출비용

의 정도를 가구특징과 어머니특징, 소득수준별, 그리고 소득수준 대비 

지출금액의 비율 등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분석하 다. 

<표 7-7>은 가구특징별 가구의 월평균 지출금액을 제시한 것이다.  

자녀수로 구분할 경우 자녀수가 2명인 가구의 지출금액이 월평균 26만3

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구원수로 구분할 경우 4명의 가구원이 있는 가

구의 경우가 23만원의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구

내 취업자수로 구분하면 취업자수가 2명인 가구의 지출금액이 22만1천

원으로 가구내 취업자가 1명인 가구와의 차이는 월평균 7만원 정도이다. 

가구소득수준별 지출금액을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출금

액이 많아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을 갖는 가구의 월평균 지출

금액이 6만5천원인 데 비해,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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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7> 가구특성에 따른 가계의 지출비용

(단위: 가구, %, 만원)

범 주 사례수(비율) 월평균 지출금액 F-검정통계량

초등3이하 

자녀수

1명 372( 46.7) 16.7

28.10
***

2명 392( 49.2) 26.3

3명  33(  4.1) 24.9

가구원수

3명 이하 117( 14.7) 19.3

26.69***
4명 469( 58.9) 23.0

5명 127( 15.9) 20.1

6명 이상  84( 10.5) 20.1

가구내

취업자수

1명  24(  3.0) 15.0

 9.78***2명 654( 82.1) 22.1

3명 119( 14.9) 20.9

가족구성
핵가족 674( 84.6) 22.0

0.97
비핵가족 123( 15.4) 20.1

월평균

가구

총소득

100만원 미만  58(  7.3)  6.5

27.67
***

100~200만원 미만 262( 32.9) 10.9

200~300만원 미만 241( 30.2) 15.7

300~500만원 미만 165( 20.7) 20.0

500만원 이상  71(  8.9) 27.2

거주지역

서울 163( 20.5) 25.9

 9.79***
경기 179( 22.5) 24.8

광역시 245( 30.7) 19.2

도 지역 210( 26.3) 18.6

전 체 797(100.0) 21.7

 주: * p<0.5, ** p<.01, *** p>.001

출금액은 27만2천원으로 그 차이가 20만7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거주지역별 지출금액을 비교해 보면 서울지역 거주가구의 지출금액

이 25만9천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과 경기도(24만8천원)의 차이는 많

지 않으나, 광역시를 비롯한 서울․경기 이외 지역들의 차이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률에 있어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그 외 

지역의 차이가 많았던 결과와는 다른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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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8>에서는 조사가구에 어머니가 동거하지 않는 16가구가 제외

된 781가구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상태, 취업한 어

머니의 근로소득에 따른 지출금액을 비교하 다. 먼저 어머니의 연령

별 가구의 지출금액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30대인 가구의 지출이 23만

1천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수준별로 나누어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지출금액은 많아져 고졸 미만인 가구의 지

출금액 13만3천원인 데 비해 대졸 이상인 가구의 지출금액은 31만1천

원으로 17만8천원의 차이를 보 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월평균 

지출금액을 살펴보면 취업모 가구의 지출금액이 22만6천원이고 미취

업모 가구의 지출금액이 21만1천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한 어머니들 

가운데에서도 근로소득수준이 높은 취업모 가구의 지출금액이 많아 월

평균 200만원 이상 근로소득의 취업모 가구는 29만5천원을 지출하는 

데 비해 100만원 미만 근로소득의 취업모 가구는 20만5천원을 지출하

여 월평균 9만원 가량 차이를 보 다. 

<표 7-8> 어머니 특성에 따른 가계의 지출비용

(단위: 가구, %, 만원)

범 주 사례수(비율) 월평균 지출비용 F-검정통계량

연령

만 30세 미만 109( 14.0) 18.2

만 30∼39세 599( 76.7) 23.1 40.36
***

만 40세 이상  73(  9.3) 16.7

교육수준

고졸 미만  59(  7.6) 13.3

고졸 500( 64.0) 19.5

전문대졸  97( 12.4) 26.6  6.96
***

대졸 이상 125( 16.0) 31.1

취업상태
취업 347( 44.4) 22.6

미취업 434( 55.6) 21.1  8.17
***

취업모 

월평균

근로소득
1)

100만원 미만 141( 40.6) 20.5

100~200만원 미만 170( 49.0) 24.7  6.62
**

200만원 이상  36( 10.4) 29.5

전 체  781(100.0)2) 21.8

  주: 1) 347명 취업모의 근로소득. 

     2) 797가구 중 어머니가 동거하지 않는 16가구 제외.

     3)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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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구 총지출비용 분포

<표 7-9>는 자녀의 시설이용으로 인하여 가구가 월평균 지출하는 

금액수준을 가구내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수를 기준으로 가구를 구

분하여 그 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우선 시설을 이용하는 자녀가 있는 

797가구의 월평균 지출금액은 21만7천원이고, 두 자녀 가구의 월평균 

지출비용이 26만3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녀수별 지출금액의 

분포를 살펴보면 한 자녀 가구의 경우 절반이 넘는 51.9%가 10∼20만

원 미만의 금액을 지출하고 있고, 두 자녀 가구의 경우는 가장 높은 비

율인 33.4%가 30만원 이상을 지출하며, 세 자녀 가구의 경우는 33.3%

가 20∼30만원 미만의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자

녀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률이 가장 높음을 고려해 볼 때, 이

용하는 자녀가 많을수록 가계가 부담하는 비용은 증가한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7-10>은 가구총소득 대비 시설이용비 지출비율의 분포이다. 전

체 분석가구의 가구총소득 대비 자녀의 시설이용에 따른 가계의 지출비

용의 비율은 평균 12.3%이고, 분석가구의 38.4%가 5∼10% 미만 수준을 

자녀의 시설이용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에 따라 

구분된 가구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한 자녀 가구는 5∼10% 미만을 지출

하는 비율이 44.3%로 가장 높고, 5% 미만을 지출하는 비율도 32.8%로 

<표 7-9> 자녀수별 가구의 지출비용 분포

(단위: 가구, %, 만원)

월평균 지출비용 전 체 한 자녀 가구 두 자녀 가구 세 자녀 가구

10만원 미만 116( 14.6)  76( 20.4)  34(  8.7)  6( 18.2)

10∼20만원 미만 328( 41.2) 193( 51.9) 127( 32.4)  8( 28.2)

20∼30만원 미만 175( 21.9)  64( 17.2) 100( 25.5) 11( 33.3)

30만원 이상 178( 22.3)  39( 10.5) 131( 33.4)  8( 24.2)

전 체  797(100.0)1) 372(100.0) 392(100.0) 33(100.0)

평균지출금액 21.7 16.6 26.3 24.9

  

  주: 1)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1,171가구 중 교육 및 보육시설 자

녀가 있는 가구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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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 77.1% 정도가 10% 미만 수준에서 자녀의 시설이용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자녀 가구 또한 한 자녀 가구와 같이 가구

총소득 대비 5∼10% 미만의 금액을 지출하는 비율이 34.3%로 가장 높

기는 하나, 10% 이상을 지출하는 비율이 4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나 한 자녀나 세 자녀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구총소득의 많은 비

중을 자녀의 시설이용에 지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7-11>에서는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수준별 교육 및 보육시설 지

출비용의 분포와 각 소득수준에서의 평균 지출비용을 제시하 다. 월

평균 가구의 총소득은 5범위로 구분하 는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월

평균 지출비용의 수준도 높아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가구가 월

평균 13만2천원을 지출하는 것에 비해 500만원 이상의 월평균 소득을 

갖는 가구는 34만5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계의 경제

적 여건이 좋을수록 자녀의 보육에 많은 보육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보육시장이 서울지역의 민간시설을 중심으로 

확충되어 있다는 것과, 교육 및 보육시설에서 별도의 부담을 지불해야

하는 특별활동프로그램들이 운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교육 및 보육

시설에서 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질적 수준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

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어린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에서

부터 경제적 수준에 따른 서열화가 조장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

<표 7-10> 가구총소득 대비 시설이용비 지출비율 분포

(단위: 가구, %)

지출비율 전 체 한 자녀 가구 두 자녀 가구 세 자녀 가구

5% 미만 197( 24.7) 122( 32.8)  65( 16.6) 10( 30.3)

5∼10% 미만 306( 38.4) 165( 44.3) 134( 34.2)  7( 21.2)

10∼15% 미만 158( 19.8)  59( 15.9)  91( 23.2)  8( 24.2)

15∼20% 미만  65(  8.2)  11(  3.0)  49( 12.5)  5( 15.2)

20% 이상  71(  8.9)  15(  4.0)  53( 13.5)  3(  9.1)

전 체 797(100.0) 372(100.0) 392(100.0) 33(100.0)

평균지출비율 12.3 11.8 13.0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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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자녀의 수 등을 통제한 후 가구의 소득수준별 

지출비용의 차이를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이와 같은 현황에 예의 주

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7-11> 가구의 총소득수준별 지출 비용

(단위: 가구, %, 만원)

월평균 가구 총소득 사례수(비율) 월평균 지출 비용

100만원 미만  58(  7.3) 13.2

100∼200만원 미만 262( 32.9) 17.2

200∼300만원 미만 241( 30.2) 21.9

300∼500만원 미만 165( 20.7) 26.1

500만원 이상  71(  8.9) 34.5

전  체 797(100.0) 21.7

  

<표 7-12>는 월평균 가구의 소득수준별로 가구총소득 대비 지출비

율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797가구의 

38.4%가 가구소득의 5∼10% 미만, 24.7%가 5% 미만 수준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월

평균 5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갖는 가구의 67.6%가 가구총소득의 5% 

미만을 지출하는 반면,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가구의 경

우 가구총소득의 20% 이상 지출하는 비율이 36.2%로 높게 나타나 저

소득 가계의 시설이용비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결

과는 정부가 절대빈곤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해 보육비용을 우선적

으로 지원하고 있기는 하나, 추가적으로 가계가 지불하고 있는 금액이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 물론 본 분석에서 최저소득층으로 분류한 월평

균 100만원 미만에 포함되어 있는 58가구 모두가 전액 보육비 지원을 

받는 가구라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이들 자녀가 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계가 실제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추가적인 비용이 당연히 발생한다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저소득가구

의 상당비율이 소득의 20% 이상을 지출한다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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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2> 가구 총소득수준별 소득 대비 지출비용의 비율 분포

(단위: 가구, %)

전체 5% 미만
5∼10%

미만

10∼15% 

미만

15∼20% 

미만

20% 

이상

100만원 미만 58(100)   9(15.5) 11(19.0)  14(24.1)  3( 5.2) 21(36.2)

100∼200만원 미만 262(100)  38(14.5)  84(32.1)  73(27.9) 31(11.8) 36(13.7)

200∼300만원 미만 241(100)  49(20.3) 114(47.3)  43(17.8) 23( 9.5) 12( 5.1)

300∼500만원 미만 165(100)  53(32.1)  77(46.7)  26(15.8)  8( 4.8)  1( 0.6)

500만원 이상  71(100)  48(67.6)  20(28.2)   2( 2.8) -  1( 1.4)

전 체 797(100.0) 197(24.7) 306(38.4) 158(19.8) 65( 8.2) 71( 8.9)

  

다. 가구 총지출비용의 향요인

<표 7-13>은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가구의 총지출

금액을 종속변수로 한 Censored Normal Regression분석의 결과를 제

시한 것이다. 분석결과 자녀수, 거주지역, 가구소득의 가구특징과 어머

니의 교육수준이 지출비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각각의 변수의 향력을 살펴보면 가구에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자녀가 1명인 가구에 비해 지출금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자녀수가 1명인 가구의 지

출비용이 많다는 것이다. 이를 이용률의 모델분석에서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가구가 자녀 1명인 가구에 비해 이용률이 낮다는 결과와 함께 

고려해 보면, 자녀수가 적은 가구가 시설을 더 이용하고 그에 따른 비

용도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수

가 많은 가구가 시설을 통하여 자녀를 보육하기보다는 어머니가 가정

에서 직접 보육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어머니가 직접 보육하는 

가구가 대체로 자녀수가 많은 가구라면 시설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이

유가 무엇인지, 특히 경제적 부담에 의한 것인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향후 정부의 보육비 지원은 만 5세아를 중심으로 한 무

상교육 및 보육을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대통령자

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4)에 있는데, 이는 정부의 보육정책



206  일․가족 양립체계의 선진국 동향과 정책과제

이 이제까지 취약계층만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선별주의에서 모든 계

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

린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육비를 비롯한 경제적인 부담으로 시설을 이

용하지 못한다면 보편주의로 전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가 확보

하고 있는 예산은 더 늘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용률분석에서와 같이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지출금액이 서

울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는 서울지역이 다양한 형태의 시설들로 구성된 보육시장이 형성

되어 있으며, 정부의 보육료 지원에 있어 중앙정부의 지원비율이 20%

로 여타지역 50%보다 적어(나정 외, 2003), 보육료단가가 서울 이외 지

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구소득

변수는 이용률에는 부(-)적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는 달리 지출비용에 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소득

이 증가할 때 가구의 지출비용은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교육 및 보육시설을 일단 이용을 한다면 그 가구들 가운데에서는 가구

소득이 많은 가구가 더 많은 보육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13> 가계의 지출비용 향요인(Censored Normal Regression 

Analysis)

변 수 추정계수(표준오차)

상수    2.483(0.185)***

Scale    0.536(0.135)

초등 3학년 이하 자녀수(1명) 2명 이상   -0.092(0.042)*

어머니 교육수준(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    0.101(0.044)
**

어머니 취업여부(미취업) 취업    0.054(0.039)

거주지역(그 외 지역) 서울    0.129(0.047)
**

가족형태(핵가족) 비핵가족   -0.024(0.074)

어머니 연령 어머니의 만 나이   -0.005(0.004)

가구원수 총가구원수    0.027(0.024)

가구소득 log(월평균가구 총소득)    0.053(0.187)
**

N 1,143

Log Likelihood -817.56

  주: * p< .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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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전문대졸 이상인 가구가 고졸 이하인 가구

에 비해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

은 가구가 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률도 높고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

지출비용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정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진단하

기 위하여 소득수준별, 지출금액의 수준별, 소득 대비 지출비율별, 그

리고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5점 척도로 가계가 체감하는 부담정도

를 분석하 다. 

<표 7-14>는 소득수준별 가계의 경제적 부담정도에 대한 분포이다. 

전체 분석대상 가구의 61.5%가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비 지출이 부

담된다고 응답하 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담의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소득이 월평균 3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는 

부담의 정도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월평균 100∼300

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가구의 경우는 ‘조금 부담’된다는 비율이 가

장 높으며,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가구에서는 ‘매우 부담’된다는 비율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4> 소득수준별 지출비용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정도

(단위: 가구, %)

전체
전혀 

부담안됨

부담 

안됨
보통

조금 

부담됨

매우 

부담됨

100만원 미만  58(100) -  3(5.2)  14(24.1)  19(32.8)  22(37.9)

100∼200만원 미만 262(100) - 10(3.8)  57(21.8) 140(53.4)  55(21.0)

200∼300만원 미만 241(100) 4(1.7)  8(3.3)  88(36.5)  99(41.1)  42(17.4)

300∼500만원 미만 165(100) 2(1.2) 10(6.1)  65(39.4)  55(33.3)  33(20.0)

500만원 이상  71(100) 1(1.4)  3(4.2)  41(57.8)  14(19.7)  12(16.9)

전 체 797(100.0) 7(0.9) 34(4.3) 265(33.3) 327(41.0) 16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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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5> 지출금액 수준별 가계의 경제적 부담정도

(단위: 가구, %)

전체
전혀 

부담안됨

부담 

안됨
보통

조금 

부담됨

매우 

부담됨

10만원 미만 116(100.0) 2(1.7) 13(11.2)  47(40.5) 40(34.5)  14(12.1)

10∼20만원 미만 328(100.0) 1(0.3) 10( 3.1) 116(35.3) 142(43.3)  59(18.0)

20∼30만원 미만 175(100.0) 2(1.1)  4( 2.3)  54(30.9)  73(41.7)  42(24.0)

30만원 이상 178(100.0) 2(1.1)  7( 3.9)  48(27.0)  72(40.5)  49(27.5)

전 체 797(100.0) 7(0.9) 34( 4.3) 265(33.2) 327(41.0) 164(20.6)

<표 7-15>는 지출금액 수준별 가계의 경제적 부담정도를 나타낸 것

이다. 월평균 지출금액 1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10만원 미만을 지출하

는 경우는 부담의 정도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0.5%로 가장 높

았으며, 12.9%의 적지 않은 비율의 가구가 부담되지 않는다고 응답하

다. 그러나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조금 부담’된

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으며, 부담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소득 대비 지출비율별로 가계의 부담정도를 살펴보면 <표 7-1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구총소득의 5%와 10%를 기준으로 부담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 대비 지출비율이 5% 미만인 

가구의 경우 자녀의 시설이용에 따른 지출비용에 대한 부담정도가 ‘보

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9.8%로 가장 높고, 5∼10% 미만에서는 ‘조

금 부담’→ ‘보통’ →‘매우 부담’의 순이다. 그러나 소득 대비 10% 이상

을 지출하는 가구들의 경우는 ‘조금 부담’→ ‘매우 부담’ →‘보통’의 순

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 대비 20% 이상을 지출하는 가구의 경우는 

81.7%가 부담된다고 응답하 으며, 특히 39.4%가 매우 부담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7-17>은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서 가계가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의 정도를 제시한 것이다.

어머니가 미취업한 가구의 경우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62.7%

로 취업한 가구(60.2%)의 응답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예측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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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이다. 이는 취업모들이 자녀양육을 위한 서비

스로서 교육 및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자녀보육비로 

많은 금액을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취업모들의 경우는 시설의 이용보

다는 친인척이나 타인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취업모에 비

해 부담된다는 비율이 낮은 수준에서 응답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7-16> 소득 대비 지출비율별 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에 대한 가계의 경제

적 부담정도

(단위: 가구, %)

전체
전혀 

부담안됨

부담 

안됨
보통

조금 

부담됨

매우 

부담됨

5% 미만 197(100.0) 3(1.5) 19(9.6)  98(49.8)  52(26.4)  25(12.7)

5∼10% 미만 306(100.0) 3(1.0)  9(3.0) 113(36.9) 132(43.1)  49(16.0)

10∼15% 미만 158(100.0) 1(0.6)  6(3.8)  32(20.3)  75(47.5)  44(27.8)

15∼20% 미만  65(100.0) - -   9(13.9)  38(58.4)  18(27.7)

20 이상  71(100.0) - -  13(18.3)  30(42.3)  28(39.4)

전 체 797(100.0) 7(0.9) 34(4.3) 265(33.2) 327(41.0) 163(20.6)

<표 7-17>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교육 및 보육비용의 경제적 부담정도

(단위: 가구, %)

전체
전혀

부담안됨
부담안됨 보통 조금부담

매우

부담됨

취업 347(10.0) 4(1.2) 14(4.0) 120(34.6) 133(38.3)  76(21.9)

미취업 450(100.0) 3(0.7) 20(4.4) 145(32.2) 194(43.1)  88(19.6)

전 체 797(100.0) 7(0.9) 34(4.3) 265(33.2) 327(41.0) 164(20.6)
  

4.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지출비용

가. 가구 및 어머니 특성에 따른 이용여부

여기에서는 자녀 1인을 분석단위로 하여 초등학교 3학년 이하 1,721

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를 가구 및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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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분석대상의 62.6%가 교육 및 보육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37.4%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 중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수와 가구원수 그리고 거주지

역의 분포가 이들 두 집단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수의 분포를 비교해 보면 이용자집단이 비이

용자집단에 비해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가 1명인 비율이 6.5%p 높고, 

이용자집단이 비이용자집단에 비해 2명인 비율이 4.8%p, 그리고 3명 이

<표 7-18> 가구특성에 따른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

(단위: 명, %)

범주 전체 이용 안함 이용함
χ²검정

통계량전 체
1,721(100.0) 643( 37.4) 1,078( 62.6)

1,721(100.0) 643(100.0) 1,078(100.0)

초등3이하

자녀수

1명  928( 53.9) 373( 58.0)  555( 51.5)

8.23*
2명  721( 41.9) 250( 38.9)  471( 43.7)

3명 이상   72(  4.2)  20(  3.1)   52(  4.8)

평균(명)    1.5   1.5    1.5

가구원수

3명 이하  299( 17.4) 181( 28.2)  118( 10.9)

26.84***
4명  918( 53.3) 261( 40.6)  657( 61.0)

5명  299( 17.4) 111( 17.3)  188( 17.4)

6명 이상  205( 11.9)  90( 14.0)  115( 10.7)

평균(명)   4.3   4.2    4.3

가족구성
핵가족 1,457( 84.6) 541( 84.1)  916( 85.0)

0.11
비핵가족  264( 15.4) 102( 15.9)  162( 15.0)

월평균 

가구

총소득

100만원 미만  155(  9.0)  78( 12.1)   77(  7.1)

2.99

100~200만원 미만  624( 36.3) 265( 41.2)  359( 33.3)

200~300만원 미만  492( 28.6) 178( 27.7)  314( 29.1)

300~500만원 미만  317( 18.4)  87( 13.5)  230( 21.3)

500만원 이상  133(  7.7)  35(  5.5)   98(  9.2)

평균(만원)  261.9 231.5  280.0

거주지역

서울  251( 14.6)  85( 13.2)  166( 15.4)

7.91
*경기  323( 18.8) 142( 22.1)  181( 16.8)

광역시  467( 27.1) 169( 26.3)  298( 27.6)

도  680( 39.5) 247( 38.4)  433( 40.2)

  주: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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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비율이 1.7%p 높다. 가구원수에 있어서는 이용자집단의 61%가 4

명의 가구원이고, 비이용자집단에 비해 20.4%p 높으나, 가구원이 3명

인 비율은 비이용자집단이 이용자집단에 비해 17.3%p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가 1명인 3인 가족의 경우 자녀

가 어린 아일 가능성이 높아 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이 낮은 것으

로 이해된다. 

또한 거주지역의 경우 경기도 지역을 제외한 서울, 광역시 그리고 

도 지역에서 이용자의 분포비율이 비이용자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이용자와 비이용자집단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은 가족구성을 살펴보면, 이용자집단이나 비이용자집단이

나 가족구성 분포에 있어서는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평

균 소득에 있어서는 이용자집단(280만원)이 비이용자집단(231만5천원)

에 비해 월평균 48만5천원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

는 소득범주 분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용자집단은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가 30.5%이나 비이용자집단은 19%로 

이용자집단이 11.5%p 높으며, 200만원 미만의 비율에 있어서는 비이용

자집단(53.3%)이 이용자집단(40.4%)에 비해 12.9%p 높다. 

<표 7-19>에서는 어머니가 동거하지 않는 37명을 제외한 1,684명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그리고 취업상태에 따른 이용자집

단과 비이용자집단을 비교하 다. 우선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이용자집

단이 2세 높고, 이용자집단 어머니의 79.5%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평균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비이용

자집단의 경우가 전문대졸 이상의 분포가 이용자집단에 비해 6.0%p 

높게 나타났다. 또 어머니의 취업상태를 비교해 보면 이용자집단의 경

우에 어머니가 임금이나 비임금의 형태로 취업한 비율이 비이용자집단

에 비해 22.2%p 높은 반면, 미취업의 비율은 비이용자집단이 이용자집

단에 비해 23.4%p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김지경, 2004a)에서와 같이 

어머니의 취업형태가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이용에 주된 향요인이 

됨을 짐작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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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9>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

용여부

(단위: 명, %)

범주 전체 이용 안함 이용함
χ²검정

통계량전 체
1) 1,684(100.0) 626( 37.2) 1,058( 62.8)

1,684(100.0) 626(100.0) 1,058(100.0)

연령

만 30세 미만  401( 23.3) 244( 38.0)  137( 12.9)

31.82***
만 30~39세 1,187( 69.0) 346( 53.8)  841( 79.5)

만 40세 이상  133(  7.7)  53(  8.2)   80(  7.6)

평균(세)   33.1  31.8   33.8

학력

고졸 미만  129(  7.7)  55(  8.8)   74(  7.0)

13.06**

고졸 1,024( 60.8) 350( 55.9)  674( 63.7)

전문대졸  228( 13.5)  98( 15.7)  130( 12.3)

대졸 이상  303( 18.0) 123( 19.6)  180( 17.0)

평균(년)   12.7  12.8   12.6

취업상태

임금  424( 25.2) 116(18.5)  308( 29.1)

19.61***비임금  217( 12.9)  48( 7.7) 169( 16.0)

미취업 1,043( 61.9) 462(73.8)  581( 54.9)

  주: 1) 어머니가 동거하지 않는 37명 제외.

* p<.05, ** p<.01, *** p<.001

나. 연령집단별 이용여부, 이용유형, 지출비용

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한 선행연구(김지경, 2004a;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4; 나정 외, 2003; 통계청, 2002; 서문희 외, 

2002; 서문희, 2001)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것 중 하나는 자녀가 어

릴수록 시설이용을 하지 않으며, 연령에 따라 시설이용의 유형과 종류

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의 연령을 세분화

하여 나누고 연령별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여부와 이용유형, 이용하

는 시설의 종류, 그리고 이용시설에 따른 지출비용을 분석하여 <표 

7-20>에서부터 <표 7-25>까지 정리하여 제시하 다. 

먼저 <표 7-20>의 연령별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를 살펴보면,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자녀가 어릴수록 시설이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만 2세 이하의 이용비율은 12.2%이고, 

만 3~5세의 이용비율은 73.8%, 만 6세 이상은 81.3%로 나타나 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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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0> 연령집단별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 

(단위: 명, %)

이용 안함 이용함 전 체

만 2세 이하 354(87.8)   49(12.2)  403(100.0)

만 3~5세 149(26.2)  420(73.8)  569(100.0)

만 6세 이상 140(18.7)  609(81.3)  749(100.0)

전 체 643(37.4) 1,078(62.6) 1,721(100.0)

  주: χ²=580.72***   *** p<.001

세 이하의 아와 만 3~5세 유아의 이용비율의 차이는 무려 61.6%p

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자녀가 만 3세 이상이 되어야만 시설

이용을 통하여 가계가 정부의 육아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만 3세 미만의 아에 대해서는 시설을 통한 육아지원정책

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현실적인 정책 적용의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원, 방과 후 교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놀이방, 직장보육시설, 보육까지 맡아주는 유치원, 정규유치원, 기타시

설의 이용을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들 시설은 경우에 따라 복수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표 

7-21>에는 자녀 연령별 단일 및 복수의 시설이용비율의 분포를 제시

하 다. 분석대상자 1,721명 중 교육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1,078명

이고, 이 중 복수의 시설이용자는 전체 이용자 1,078명의 4.7%인 51명

이다. 이들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시설이용률이 매우 낮은 2세 미만

의 경우는 1명이고, 만 3~5세는 24명 그리고 6세 이상은 26명으로 취

학 전 연령인 만 3~5세와 초등학교 학령기인 만 6세 이상이 큰 차이

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시설이용자 51명을 제외한 1,027명은 단일시설을 이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들이 연령별로 어떠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가를 살

펴보기 위하여 <표 7-22>에 연령별 단일이용시설의 분포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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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연령집단별 이용유형

(단위: 명, %)

단일시설 이용 복수시설 이용 전 체

만 2세 이하   48(98.0)  1(2.0)   49(100.0)

만 3~5세  396(94.3) 24(5.7)  420(100.0)

만 6세 이상  583(95.7) 26(4.3)  609(100.0)

전 체 1,027(95.3) 51(4.7) 1,078(100.0)

  주: χ²=1.97

만 2세 이하의 경우는 어린이집(47.9%)과 놀이방(35.4%)이 주요 이용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어린이집 이용비율의 37.5%가 

민간어린이집이고 10.4%만이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사실이다. 뿐만 아

니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비율은 학원의 이용비율과 같다는 것이다. 

이는 국공립시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할지라도 국공립시설의 

아 보육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만 3~5세의 경우는 어린이집(41.4%)과 유치원(27.3%) 

그리고 학원(26.0%)이 주요 이용시설로 나타났다. 장시간의 보육이 이

루어지는 어린이집의 이용과 유치원 이용자 중 8.1%가 연장보육시간

이 있는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보면 이들 유아 자녀

에 대한 가계의 보육서비스 요구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6.0%

의 유아가 학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학원이 상당

부분 보육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 자녀들에 대한 보

육대체시설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이해된다.

만 6세 이상의 자녀들의 경우는 85.4%가 학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들 대부분이 초등학교 학령기 자녀인 것을 고려해 보면 이들

이 이용하는 학원은 보육의 성격보다는 교육의 목적이 우선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초등학교 학령기 자녀들에 대한 방과 후 보육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4) 우리나라

의 현 상황에서는 초등학교 학령기 자녀들이 이용하는 학원이 전적으로 

사교육의 목적만으로 이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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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2> 연령집단별 단일이용시설의 종류

(단위: 명, %)

학원

방과후

교내보

충

방과

후교

실

국공립

어린이

집

민간

어린

이집

놀이

방

직장

보육

시설

보육

유치원

정규

유치원
기타 전체

만 2세 

이하

5

(10.4)
- -

5

(10.4)

18

(37.5)

17

(35.4)
-

3

(6.3)
- -

48

(100.0)

만 3~ 

5세

103

(26.0)

1

(0.2)

3

(0.8)

53

(13.4)

109

(27.6)

17

(4.3)

1

(0.2)

32

(8.1)

76

(19.2)

1

(0.2)

396

(100.0)

만 6세 

이상

498

(85.4)
18(3.1)

13

(2.2)

16

(2.7)

11

(1.9)

1

(0.2)
-

6

(1.0)

19

(3.3)

1

(0.2)

583

(100.0)

전체
606

(59.0)

19

(1.8)

16

(1.5)

74

(7.2)

138

(13.4)

35

(3.4)

1

(0.1)

41

(4.0)

95

(9.2)

2

(0.2)

1,027

(100.0)

  주: χ²=590.46***  *** p<.001

<표 7-23>에서는 복수의 시설이용자들이 어떠한 시설들을 이용하

는가를 정리하여 제시하 다. 복수시설을 이용하는 51명 중 단 1명만

이 3개의 시설(학원+방과후교실+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고 50명은 2개

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개의 시설이용자 중 단 1명

만이 놀이방과 정규유치원을 이용하고, 나머지 49명은 학원과 어린이

집이나 학원과 유치원 등을 이용하여 복수의 시설의 이용은 주된 교육 

및 보육시설과 학원의 조합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복수의 시설 이용자

들이 이용하는 학원은 부가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단일시설 이용자

들이 이용하는 학원과는 그 성격이 상이하여, 이들이 이용하는 학원은 

보육보다는 학습이나 재능교육을 목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짐작된다. 

자녀가 이용하는 주된 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현황과 이용에 따른 

지출비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표 7-24>와 <표 7-25>에서는 10종류의 

시설을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그 외 시설의 4유형으로 나누어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자 1,078명의 분포와 각 연령별 및 이용하는 시

설유형별 지출비용을 제시하 다. 복수시설 이용자의 경우는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시설을 주된 이용시설로 간주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먼저 <표 7-24>의 이용하는 시설의 유형분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2세 이하의 경우는 어린이집이용이 49.0%로 가장 높고, 그 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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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3> 연령집단별 복수이용기관의 종류

(단위: 명, %)

만 2세 

이하
만 3~5세

만 6세 

이상
전체

학

원

+국공립어린이집 -  3( 12.5)  4( 15.4)  7( 13.7)

+민간어린이집 1(100.0)  4( 16.7) 10( 38.5) 15( 29.4)

+놀이방 -  1(  4.2)  1(  3.9)  2(  3.9)

+직장보육시설 - -  1(  3.9)  2(  3.9)

+보육유치원 -  2(  8.3)  1(  3.9)  3(  3.9)

+정규유치원 - 13( 54.2)  8( 30.8) 21( 41.2)

+방과후교실+민간어린이집 -  1(  3.9)  1(  2.0)

놀이방+정규유치원 -  1(  4.2) -  1(  2.0)

전 체 1(100.0) 24(100.0) 26(100.0) 51(100.0)

<표 7-24> 연령집단별 이용하는 교육 및 보육시설의 유형

(단위: 명, %)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그 외 전체

만 2세 이하   5(10.2)  24(49.0)  3(  6.1) 17(34.7)   49(100.0)

만 3~5세 109(26.0) 168(40.0) 119(28.3) 24( 5.7)  420(100.0)

만 6세 이상 504(82.9)  35( 5.7)  35( 5.7) 35( 5.7)  609(100.0)

전 체 618(57.3) 227(21.1) 157(14.6) 76( 7.0) 1,078(100.0)

  주: χ²=462.52***  *** p<.001

이 34.7%로 그 다음 순이다. 만 3~5세는 어린이집의 이용이 40.0%, 

유치원 28.3%, 학원 26.0% 순이고, 만 6세 이상의 경우는 학원을 제외

한 다른 시설들의 이용비율은 5.7%로 동일하고, 절대 다수인 82.9%가 

학원을 이용하며 학원의 이용은 학령기에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5>는 연령별 이용하는 시설유형에 따른 월평균 지출비용과 

각 시설유형별 지출하는 비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이다. 우선, 만 2세 이하 집단의 경우가 자녀 1인당 월평균 

21만2천원, 만 3~5세가 16만원, 만 6세 이상이 15만6천원을 지출하여 

자녀가 어릴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2세 이하는 놀이방이나 직장보육시설 또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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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포함하는 그 외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월평균 25만2천원으

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유치원(23만3천원)→어린이집(18만9천

원)→학원(17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만 3~5세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월평균 18만4천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그 외 시설

(16만8천원)→학원(15만3천원)→어린이집(14만8천원) 순으로 지출하

며, 이러한 지출비용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만 6세 이상은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월평균 16만2천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유치원(15만8천원)→어린이집(11만9천원)→그 

외 시설(11만2천원) 순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7-25> 연령집단 및 이용시설별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

(단위: 만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그 외 평균
F-검정

통계량

만 2세 이하 17.0 18.9 23.3 25.2 21.2 0.66

만 3~5세 15.3 14.8 18.4 16.8 16.0 7.06***

만 6세 이상 16.2 11.9 15.8 11.2 15.6 1.19

  주: *** p<.001

다.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과 지출비용의 향요인

기초분석에서 살펴본 특성들을 중심으로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여부와 지출비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델분석을 통하여 파악

하 다. <표 7-26>은 SBCR모델의 1단계로 자녀와 동거하지 않아 어

머니 정보를 알 수 없는 37명을 제외한 1,678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보

육시설의 이용여부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프로빗분석의 결과

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결과 자녀연령과 어머니의 취업여부의 변수가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먼저 자녀연령

의 변수를 살펴보면 만 2세 이하 자녀의 경우는 준거집단인 만 3~5세

에 비해 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낮고, 만 6세 이상은 준거집단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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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행연구(김지경, 2004b; 

서문희, 2001; 나정․장 숙․문무경, 2000; 서문희 외, 2000)에서와 같

이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가 미취업인 경우에 비해 자녀가 시설이용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설을 통한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이 취업여성의 자녀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하

나의 방법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으나, 만 2세 이하

의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다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표 7-27>은 SBCR모델의 2단계로 교육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1,052명의 지출비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회귀분석의 결과

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결과 우선, Lamda가 유의하지 않아 선택편의

(selection bias)의 문제가 우려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거주

지역, 유치원의 이용, 어머니의 연령, 가구원수, 가구소득이 자녀 1인당 

지출비용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표 7-26>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의 향요인: 1단계 Probit 

Analysis

추정계수

(표준오차)

상수  0.058(0.376)

자녀연령(만 3~5세) 만 2세 이하 -1.801(0.103)
***

만 6세 이상  0.265(0.080)
**

초등3학년 이하 

자녀수(1명)
2명 이상  0.024(0.078)

어머니 학력(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 -0.015(0.079)

어머니 취업여부(미취업) 취업  0.198(0.077)
*

거주지역(그 외 지역) 서울  0.134(0.104)

가족형태(핵가족) 비핵가족 -0.103(0.137)

어머니 연령 어머니의 만 나이 -0.009(0.008)

가구원수 총 가구원수  0.040(0.045)

가구소득 log(월평균가구 총소득)  0.031(0.054)

N 1,678

Log Likelihood -792.05

  주: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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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변수의 향력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그 외 지

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여년간 보육시장이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및 성장하

고, 서울지역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에 있어 중앙정부의 지원비율이 

20%로 여타지역(50%)에 비해 적어(나정 외, 2003), 보육료 단가가 서

울 이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기인한다는 선행연구(김지경, 

2004b)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한편 주된 이용시설의 종류

의 변수를 살펴보면 유치원이용자가 어린이집이용자에 비해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교육 중심의 유치원이 별도의 비용이 

요구되는 어, 미술, 체육 등의 프로그램들이 운 되고 있다(나정 외, 

2003; 이기숙․장 희․정미라․홍용희, 2001)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상

대적으로 많은 추가적인 비용이 유치원이용에 따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거주지역이나 유치원의 이용과 더불어 가구원수와 가구소득도 지출

비용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가구원수가 늘어

날 때 지출비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원수가 많으

면 시설보다는 가정에서 자녀를 보살필 수 있는 가족원이 많아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짧은 시간 이용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반대이다. 또한 가

구소득의 경우는 소득이 많을수록 지출비용이 많아 소득이 증가할 때 

지출비용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지출비용에 정(+)

적인 향을 미치는 변수들과는 달리 어머니의 연령은 부(-)적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연령이 많아지면 지출비용은 적어

져 상대적으로 나이 많은 어머니들이 낮은 시설이용비를 지출하는 것

으로 밝혀졌다.

기초분석의 결과에서 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여부와 지출비용의 정

도가 자녀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고,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들을 대

상으로 한 전체 모델분석에서 자녀연령의 변수가 만 3~5세를 기준으

로 상이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각각의 연령집단 

내에서 시설의 이용여부와 지출비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전체 분

석의 결과와 다를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연령집단별로 나누어 SB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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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7>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비의 향요인: 2단계 Regression 

Analysis

추정계수

(표준오차)

상수  4.987(1.581)
**

Lamda -2.288(1.322)

자녀연령(만 3~5세)  만 2세 이하 -1.975(1.354)

 만 6세 이상  0.351(0.274)

초등3학년 이하 

자녀수(1명)
 2명 이상 -0.023(0.045)

어머니 학력(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 -0.079(0.112)

어머니 취업여부(미취업)  취업  0.273(0.201)

거주지역(그 외 지역)  서울  0.357(0.141)
*

가족형태(핵가족)  비핵가족 -0.179(0.116)

주된 이용시설 종류  학원  0.075(0.051)

(어린이집)  유치원  0.188(0.058)
**

 그 외 시설 -0.119(0.074)

어머니 연령  어머니의 만 나이 -0.021(0.010)*

가구원수  총 가구원수  0.095(0.043)
*

가구소득  log(월평균가구총소득)  0.130(0.038)***

N  1,052

F값  6.84
***

Adj-R²  0.09

  주: * p<.05, ** p<.01, *** p<.001

모델분석을 하 다. 연령집단은 사례수가 적은 만 2세 미만 집단을 만 

3~5세 집단에 포함하여 5세 이하 집단과 6세 이상 집단으로 나누었고, 

전체분석에서와 같이 어머니가 비동거하는 경우는 제외하 다. 

<표 7-28>은 5세 이하 집단과 6세 이상 집단의 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여부의 향요인을 제시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5세 

이하 집단의 시설이용여부에는 어머니 학력과 어머니 취업여부, 그리

고 어머니 연령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나, 6세 이

상 집단에서는 어머니의 연령만이 유의한 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5세 이하 집단의 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

인 경우 고졸 이하보다 자녀가 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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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시설보육이용에 있어 시설보육에 대한 질

적인 수준이 보장되지 않고 신뢰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에

서 학력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이 시설보육을 기피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선행연구(김지경, 2004a)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겠다. 

어머니 학력과는 달리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어머니의 연령은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가 미취업한 경우

에 비해 자녀가 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어머니의 연령이 많을

수록 자녀가 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취업여부의 변수는 만 5세 이하 집단에서만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어린이집 이용을 중심으로 한 유아의 시설

이용은 보육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자녀의 교

육 및 시설이용에 주요한 향요인이 되지만, 만 6세 이상 집단의 시설

이용은 보육성격이 아닌 부가적인 학원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어머

니의 취업여부가 주요한 향요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28>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의 향요인: 1단계 Probit 

Analysis

만 5세 이하 만 6세 이상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상수 -1.724(0.429)
***

 1.245(0.561)
*

초등3학년 이하 자녀수

(1명)
2명 이상  0.082(0.092)  0.053(0.121)

어머니 학력(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 -0.199(0.091)
*

-0.198(0.123)

어머니 취업여부(미취업) 취업  0.261(0.092)**  0.103(0.116)

거주지역(그 외 지역) 서울  0.003(0.121)  0.308(0.171)

가족형태(핵가족) 비핵가족 -1.164(0.169) -0.135(0.204)

어머니 연령 어머니의 만 나이  0.032(0.009)*** -0.032(0.012)**

가구원수 총 가구원수  0.087(0.054)  0.085(0.072)

가구소득 log(월평균가구총소득)  0.051(0.064)  0.068(0.077)

N 951 727

Log Likelihood -619.74 -336.89

  주: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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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9>는 지출비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령집단별로 나누

어 분석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결과 만 6세 이상 집

단에서는 Lamda가 유의하지 않아 선택편의(selection bias)의 문제가 

우려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 5세 이하 집단에서는 Lamda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5세 이하 유아를 대상으로 지출비용을 분석할 

때에는 반드시 표본선택편의의 문제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령집단별로 향요인을 살펴보면, 만 5세 이하 집단에서는 가구소

득변수를 제외한 모든변수가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

면, 만 6세 이상 집단에서는 주된 이용시설의 종류 중 그 외 시설의 이

용만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만 5세 이하 집단의 경

우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수, 어머니 취업여부, 어머니 연령, 그리

고 가구원수의 변수가 지출비용에 부(-)적인 향을 미치고, 어머니 학

력, 거주지역, 가족형태, 유치원이용, 그리고 그 외 시설이용의 변수가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부(-)적인 향요인들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가 

2명 이상 있을 경우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시설이용비는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정된 가계의 소득에서 보육대상자녀수가 

많으면 자녀 1인당 지출되는 보육비가 적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

다.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도 미취업에 비해 자녀의 지출비용이 적어지

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을 이용하는 자녀가 정부의 보육료 지원대상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 어머니 연령이 많아지면 지출비용은 적

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의 분석결과와 같다. 이와는 달리 가구원수

는 전체분석의 결과와는 반대로 가구원수가 늘어나면 지출비용은 적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를 돌보아 줄 수 있는 가족구성

원이 많을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지출함을 의미한다.

한편 정(+)적인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어머니 학력이 전

문대졸 이상일 경우가 고졸 이하의 학력에 비해 이용비를 더 지불하여 

고학력의 어머니들이 자녀보육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

으로 밝혀졌다.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서울 이외 지역에 거주자

에 비해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분석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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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가족의 형태에 있어서도 핵가족이 비

핵가족에 비해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 내에

서 자녀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조력자가 있다면 시설이용에 따른 지출

비용이 적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자녀가 이용하는 주된 이용시

설이 유치원이나 그 외 시설일 경우 어린이집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치원의 경우가 어린이집에 비해 상

대적으로 더 많은 부가적인 비용을 수반하고 놀이방이나 기타 시설의 

경우는 어린이집에 비해 보육료 단가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표 7-30>은 자녀가 이용하는 시설유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하여 교육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를 준거집단으

로 한 다항로짓분석의 결과이다. 분석결과 공통적인 것은 어떠한 시설

<표 7-29>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비의 향요인: 2단계 Regression 

Analysis

만 5세 이하 만 6세 이상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상수  3.971(0.708)
***

 5.469(11.993)

Lamda  5.366(0.235)
*

-1.896(6.970)

초등3학년 이하 

자녀수(1명)
2명 이상 -0.302(0.113)** -0.017(0.297)

어머니 학력(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  0.737(0.285)* -0.154(1.086)

어머니 취업여부(미취업) 취업 -0.953(0.380)*  0.072(0.577)

거주지역(그 외 지역) 서울  0.198(0.661)**  0.515(1.722)

가족형태(핵가족) 비핵가족  0.497(0.257)* -0.156(0.753)

주된 이용시설 종류 학원 -0.006(0.055)  0.068(0.111)

(어린이집) 유치원  0.144(0.054)**  0.202(0.015)

그 외 시설  0.165(0.080)* -0.350(0.149)*

어머니 연령 어머니의 만 나이 -0.115(0.246)* -0.056(0.178)

가구원수 총 가구원수 -0.270(0.132)*  0.146(0.481)

가구소득 log(월평균가구총소득) -0.122(0.080)  0.199(0.375)

N  460  592

F값  3.24***  3.89**

Adj-R²  0.08  0.08

  주: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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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든지 만 2세 이하의 자녀연령은 부(-)적인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밝혀졌다. 즉 자녀연령이 만 2세 이하인 경우 준거집단인 만 6세 

이상보다 모든 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다만 유치원이

용에 있어서는 만 3~5세 집단의 경우가 만 6세 이상 집단에 비해 이

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세 이하의 어린 자녀의 

시설이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 기초분석의 결과와 이용여부의 

모델분석에서 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만 3~5세 집단에 비해 낮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모든 시설유형에 공통적으로 부(-)적인 향을 미치는 자녀연령변수

를 제외하고, 시설유형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어린

<표 7-30> 교육 및 보육기관종류 선택의 결정요인: Multinomial Logit 

Analysis

학원/이용안함 어린이집/이용안함 유치원/이용안함 그 외/이용안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상수  2.168(0.831)**  1.398(1.006)  3.451(1.188)**  1.456(1.426)

자녀연령

(만 6세 이상)

만 2세 

이하
-2.753(0.232)*** -0.664(0.148)*** -1.833(0.369)*** -0.881(0.168)***

만 3~5세 -0.815(0.082)***  0.734(0.112)***  0.595(0.117)*** -0.253(0.149)

초등3학년 이

하 자녀수(1명)
2명 이상 -0.003(0.081)  0.104(0.095) -0.013(0.111) -0.063(0.144)

어머니 학력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
-0.149(0.082) -0.066(0.096)  0.073(0.111) -0.151(0.144)

어머니 취업

여부(미취업)
취업  0.105(0.079)  0.261(0.093)**  0.12890.108)  0.319(0.134)*

거주지역

(그 외 지역)
서울  0.129(0.108) -0.007(0.132)  0.273(0.135)

*
 0.135(0.175)

가족형태

(핵가족)
비핵가족 -0.082(0.141) -0.205(0.179) -0.068(0.197) -0.032(0.260)

어머니 연령  0.024(0.016)  0.022(0.021) -0.015(0.023)  0.023(0.029)

총가구원수 -0.121(0.095) -0.074(0.115) -0.038(0.132)  0.104(0.186)

월평균가구 총소득 -0.038(0.107) -0.081(0.137) -0.061(0.156) -0.047(0.189)

N 1,684

-2 Log Likelihood 3113.08

  주: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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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 이용과 그 외 시설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치하나, 유치원 이

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린

이집과 그 외 시설의 이용에는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정(+)의 향을 

미치나, 유치원 이용에는 거주지역의 변수만이 정(+)의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는 어머니가 취업하 을 경우에 그들의 자녀는 

미취업모 자녀들에 비해 어린이집이나 그 외 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취업모의 자녀양육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시설의 유형은 상대적으로 유치원이나 학원보다 장시간 보육이 가

능한 어린이집이나 놀이방과 직장보육시설 등을 포함하는 그 외 시설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설지원을 통하여 정부가 취업여성의 자녀양

육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면, 시간 연장 보육이나 24시간 보육과 같은 

장시간 보육이 가능한 시설의 수를 늘려야 하며, 휴일보육과 같은 다양

한 보육형태가 시설을 통하여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5절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육아정책에 대한 방향이 정립되고 시설을 중

심으로 한 보육재정지원이 확대기에 들어선 현 시점에서 육아지원정책 

대상이 되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이들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률이 가구특성과 어머니의 특성에 따

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하고, 자녀의 시설이용으로 인한 가구

의 지출비용이 얼마나 되며,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 그리고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과 가구 총지출비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Censored normal regression 모델분석을 통하여 살펴보

았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 이하 개별 자녀들의 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

용여부를 가구 및 어머니 특성별로 비교하고, 연령집단별로 시설의 이용

여부와 이용유형, 그리고 Selection Bias Corrected Regression(Heckit) 

모델분석을 통하여 이용여부와 지출비용에 향을 미치는 향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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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 다. 아울러 다항로짓모델을 사용하여 이용시설의 유형을 결정

하는 요인도 분석하 다. 실증분석결과에 따른 본 연구의 논의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취업모 가구가 미취업모 가구에 비해 이용률이 11.5% 가량 높

다는 결과는 보육시설의 확충과 정부의 재정지원이 취업모 가계의 보

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월평균 가계의 지출비용의 

수준이 21만7천원이라는 분석결과를 고려해 보면, 보육시설의 이용이 

가계의 자녀양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묘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

다. 따라서 가계의 보육비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보육비의 수준과 가계의 실제 지출수준과의 격차와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이용에 따르는 부가적인 가계의 지출비용의 규모가 함께 

파악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정부가 가계에 지원할 보육비

의 적정수준을 결정하는 데 기초적인 준거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가구의 36.2%가 가구총소

득의 20% 이상을 자녀보육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결과는 정부의 관련

정책이 저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았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과정과 절차

의 수행에 있어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없다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비와 실제 가계가 자녀의 시설이용으로 인해 지

출해야 하는 보육비 사이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정

부가 지원하는 보육비 수준과 가계가 실제 지출하는 보육비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정부가 가

계에 지원할 보육비의 적정수준을 결정하는 데 기초적인 준거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개정된 유아보육법을 비롯한 정부의 육아

지원계획안에는 0~4세 육아비용의 지원을 강화하고 현재보다 가계부

담이 평균 50% 정도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차

등지원하여 2008년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비용은 

전액,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는 60%까지, 평균 소득가구의 자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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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까지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계획이 제대로 실행

된다면 본 분석을 통해 부각된 저소득계층의 소득 대비 자녀보육비 지

출비율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서울지역의 시설이용률이 그 외 지역에 비해 1.3% 높다는 결

과는 지난 10여 년 동안 급속히 성장한 우리나라 보육시장이 서울지역

의 민간시설이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민간시설의 프로

그램의 내용과 이용환경의 수준이 보육체계가 선진화되어 있는 일본과 

같이 고품질․균질화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다. 게다가 본 연구의 실

증분석에서는 자녀의 보육시설이용에 따른 가구의 지출이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시설의 질적 수준이 보장이 

되지 않고 표준화된 보육프로그램이 운 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비용

을 부담할 수 있는 가계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자녀가 이용하는 보

육서비스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부모의 경제

적인 여건에 따라서 조건 없이 심신이 보호되고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되어야 하는 자녀들이 차별적인 환경에서 보호되고 교육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각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별도의 

비용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전적으로 가계가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별도의 비용이 요구되는 시설의 프로그램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비에 이러한 내용이 반 되어야 하고, 그것을 근

거로 적절한 지원의 수준이 결정되어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이용에 

따른 가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보육시설의 환경과 내용이 가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에서 표준화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질적인 수준이 보장되어야 한

다. 따라서 정부가 시설지원을 통해 가계의 자녀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유도하며, 모든 자녀에게 건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등의 육아지원정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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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시설의 이용이 낮다는 본 실증분석의 결

과는 이제까지 저소득층 또는 취업여성 등 취약집단을 중심으로 지원

을 해온 정부의 선별주의적인 접근방식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

과라 할 수 있다. 자녀보육의 문제는 특정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

가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이고 지극히 일반적인 문제로 보아야 한

다. 이에 대한 인식으로 최근 정부는 만 5세의 무상 교육 및 보육을 단

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올해 1월 29일 개정된 

유아보육법에는 보육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 하 다. 시설의 질적인 문제 해소와 함께 정부가 보편적인 접근으

로 자녀양육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대응한다면, 시설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고소득의 가구 또는 고소득․전문직 취업여성들의 보육부담도 공

공성이 보장된 보육시설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보편성이 강화된 보육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폭

넓어진 대상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확대도 

요구된다. 예컨대 미취업여성들이 비정기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

는 일시보육이나 장시간 근무하는 취업여성들을 위한 야간보육, 휴일

보육 등 시설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수

요를 파악하고 어느 수준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자녀연령별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과 자녀 1인당 지출비용

을 살펴본 결과, 만 2세 이하의 시설이용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나 상

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결과는 시

설지원을 통한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이 2세 이하 아의 시설이용에 

집중 지원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만 2세 이하 아의 시설이용

을 통한 가계의 자녀양육부담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시설에 막대한 예

산을 지출하고 있는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어려

울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부담의 해소를 통한 여성인력활용을 기대하기

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집중되는 

국공립시설을 중심으로 아보육을 시급히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 만 2세 이하 아가 국공립시설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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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율은 10.4%로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보육시설 

중 국공립시설이 차지하는 비중(2003년 12월 현재 5.5%, 자료: 중앙보

육정보센터)이 매우 작다는 사실을 고려할지라도, 국공립시설의 아

보육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

의 육아지원효과에 있어 연령에 따라 사각지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

기 위해서는 만 2세 아에 대한 우선 보육비율을 높이고, 만 2세 이하 

아를 전담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의 확대가 시급히 요구된다.

여섯째,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가 미취업인 경우에 비해 만 5세 이하 

자녀가 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는 교육 및 보육시설의 설

비강화나 기능보강 등 시설의 물리적 환경개선과 인건비지원, 그리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시설이용아동의 교육비 및 보육료지원의 시설

을 통한 육아지원정책이 취업여성의 자녀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하

나의 방법으로 평가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만 2세 이하 어린 

자녀의 시설이용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어린 

자녀가 있는 취업여성에게는 정부의 지원이 그다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어린 자녀가 있는 취업여성의 자녀보육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 시설은 우선 고려대상이 되지 못할 만큼 보

육시설 수요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

설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가 취업여성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만한 수

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에서 제공

하는 서비스의 형태는 12시간의 주간보육 또는 유치원의 8시간 종일반 

위주로(고령화 미래사회위원회, 2004), 야간보육이나 일시보육이 활성

화되어 있는 일본에 비해 단순하다. 따라서 출․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취업여성들은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에 더하여 다른 양육서비스

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 및 시설이용이 

취업여성의 자녀양육부담을 해소하는 묘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정부가 시설지원을 통하여 가계의 자녀양육부담을 완화하

고 취업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야간보육, 

시간제보육, 시간연장형보육, 휴일보육 등의 다양한 형태의 시간탄력적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서비스의 형태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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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서비스의 내용에 있어서도 비교적 표준화된 교육 및 보육내

용으로 운 되고, 취업여성이 자녀양육상담까지 할 수 있는 일본(보육 

새 틀을 짜자③ 외국사례-일본, 한겨레 2004년 7월 7일자)과는 달리, 

우리의 현실은 시설에서 제공되는 교육 및 보육의 내용이 학원식 인기

위주의 교육 및 보육프로그램이 많아 ‘학원’ 서비스와 차별화되지 않는 

실정(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4)이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도 밝

혀진 바와 같이 만 5세 이하 유아가 교육 및 보육시설로서 학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적지 않다. 이는 보육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

용이나 질적인 수준이 학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차별화되지 않는 

것으로 수요자들이 체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정

부가 시설을 통해 제공되는 보육의 질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는가

에 따라 시설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육아지원정책의 실효성이 좌우될 

것으로 생각된다. 

일곱째, 교육 및 보육시설이용에 따른 자녀 1인당 지출비용은 서울

지역에 거주하고, 유치원을 이용하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그리고 어

머니가 고학력일수록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된 결과는 가구의 사회경제

적인 지위와 이용하는 시설의 유형에 따라 자녀에게 주어지는 보육서

비스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자녀들이 조건 없이 심신이 

보호되고 건전한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나, 보육에 있어서의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는 부모를 대신하는 양육서비스에 대해 지불할 수 있는 가

계의 여건에 따라 자녀에게 제공되는 보호와 교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부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을 하고 일정

소득수준 이상인 계층은 시장원리에 따른 교육 및 보육시설을 마련하

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애 안 낳는 사회⑪, 중앙일보 2004년 10월 

5일자)도 있다. 

그러나 공공보육정책을 기본으로 하여 가계의 여건에 상관없이 대부

분의 자녀들에게 고품질․균질의 보육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 

일본의 사례와 보육은 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

어야 하고,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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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

육되어야 한다는 유아보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보육이념(제2조 1항, 3

항)을 고려한다면, 시장원리에 맡기기보다는 공공성을 보다 더 확보하

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4년 1월 29일 개정된 유아법과 참여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의 내

용을 살펴보면, 이전의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이 기존의 법정 저소득층 

중심이었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보육의 문제를 보편적인 문제로 인식

하여 육아지원대상과 재정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즉 선별주의 정책에서 보편주의 정책으로 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소득수준별 차등지원이나 지원

대상 아동의 확대 등은 국가가 자녀 양육의 주체로 보다 확고히 자리

매김하고, 가계의 여건과 상관없이 모든 육아지원대상 아동들이 기본

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하며 가계의 자녀양육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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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결  론: 요약과 함의 

본 연구는 경제활동과 출산이 상호 대체하는 정도는 각 사회가 제공

하는 경제활동의 기회와 양육지원의 체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페미니

스트 복지국가론의 중요한 시사점에 기대어 시장노동과 보살핌노동의 

사회-개인간, 여성-남성간 배분양식에 관한 국가간 비교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주요 선진국에서 ‘일과 가족의 양립’이 어느 정도로 가능한 수

준에 이르 는지를 살펴보고 이들 국가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어

떤 정책들을 펴고 있는지 검토하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볼 때 어떤 

정책적 함의를 발견하게 되는지를 논의하 다.

여성이 경제활동에 얼마나 참여하고 노동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한 사회의 ‘시장노동과 보살핌노동의 성별배분’

이 표출되는 한 양식이다. 시장노동과 보살핌노동의 성별분업에 향

을 미치는 제도나 국가정책은 고용정책과 복지정책 등의 향을 받게 

된다. 예컨대 노동시장의 성평등을 추구하고 차별을 없애려는 노력을 

담은 고용정책이나 보살핌노동의 사회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복지정책

은 결국 시장노동과 보살핌노동의 성별분업양식을 결정하는 국가의 성

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국가의 성격은 경제 환경의 변화

나 기술수준의 변화와 같은 여건의 변화와 젠더와 계급을 중심축으로 

한 사회세력들의 역할, 즉 이들의 이해관계의 대립과 동맹에 따라 결

정될 것이라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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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여성노동시장 특성의 유형화

분석대상국가의 여성고용률 수준을 단순화해서 보자면, 노르딕국가

가 가장 높은 여성비율을 나타내고 그 다음이 어권 국가들이며 대륙

국가는 가장 낮은 수준의 여성비율을 나타낸다. 노르딕국가 중에서는 

노르웨이의 여성고용률과 노동시장의 여성비율이 가장 낮다. 대륙국가

는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여성고용률을 보이지만 그 중에서도 

네덜란드는 여성고용률이 현저하게 낮다. 관찰기간(1980~1995년) 동

안 여성고용률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큰 국가는 네덜란드, 캐나다, 미

국, 노르웨이의 순이다.

일과 가족의 양립을 추구하는 선진국에서 관찰한 시기 동안 보살핌

노동의 사회화를 추구하는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었고 이러한 노력의 

정도와 성공여부에 따라서 여성고용률의 수준도 달라졌다면, 이것은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실제로 1인당 GDP 1만∼2만불 증가 기간동안 연령계층별 고용률의 

M-curve가 거의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육․휴가제

도 등의 사회정책적 뒷받침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미국과 캐나다 등 

어권 국가의 경우 2만불 시점에도 30대 초반 여성의 고용률은 여전

히 약간의 함몰을 보 다. 

자녀수에 따른 여성의 고용률 차이를 통계로 살펴보면, 스웨덴과 덴

마크는 자녀수에 따른 여성고용률 감소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노르

웨이와 프랑스는 자녀를 한 명 낳을 때까지는 고용에 큰 향을 미치

지 않으나, 어권 국가와 독일, 네덜란드의 경우는 여성의 고용률이 

자녀수에 분명한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여성고용률의 생애주기별 패턴의 변화는 

매우 분명하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자녀양육시기 여성의 노동시장 

퇴출 정도는 크게 완화되었다. 그러나 그 정도 면에서 일정한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대체로 잔여적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어권 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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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네덜란드에서 양육자인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간에 고용여부

와 고용형태상의 차이가 크다. 자녀양육기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

원체계를 가장 잘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들이 대

체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고용패턴을 극복한 것으로 나타나며, 대륙국

가 중에서 보육에 대한 지원이 가장 강력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도 

이러한 측면에서는 앞서가고 있다. 

제2절  일․가족 양립지원제도의 특성별 유형화

보육정책의 특성을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으로 필자는 크게 계층효

과, 보육정책의 보편성, 성평등의 정향(orientation)의 세 가지를 제시하

고, 이를 근거로 각 국가의 특성을 분류해 볼 때, ‘계층분리 잔여형’, 

‘성역할분리 半보편형’, ‘성평등지향 계층통합형’으로 구분하 다. 계층

분리 잔여형의 경우 보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잔여적인 상태에 머물

러 있으며, 저소득층 대상의 보육과 중산층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이 확

연히 분리되어 있는 특징을 지닌다.  성역할 분리 半보편형은 여성의 

모성역할을 강조하고, 적어도 자녀가 어린 시절에는 여성이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도록 장려하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보육시설에 대한 공

공의 개입은 중간적이다. 성평등지향 계층통합형은 취업모를 지원함으

로써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공보육체계를 중심으로 계층간에 차별

없이 양육의 사회화를 발전시키는 특성을 보인다.

보육정책과 함께 모성휴가정책과 노동시장의 차별시정정책을 포함

하는 다양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가의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을 위하여 양육문제에 개입하는 방식에 대하여 이념형적으로 접근

하자면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해 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일하는 엄마(working mothers)를 지원함으로써 여

성을 전일제 근로자로 남을 수 있게 하는 정책적 지향을 가진 국가이

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의 단절을 막기 위해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제8장 결론: 요약과 함의  235

제도를 운 하지만 기간은 길게 두지 않고 그 대신 휴가기간 동안의 

임금보전율은 높게 유지한다. 한편 양육의 책임은 상당부분 국가가 공

유한다. 즉, 공보육체계(public childcare)를 중심으로 양육의 사회화를 

진전시킨 국가이다. 소득에 대한 과세의 단위는 가족이 아니라 개인이

다. 특히 기혼여성의 소득에 대한 과세율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기혼여

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여성을 노동시장에 포섭

하는 적극적인 정책은 공공부문에서의 여성할당제를 이용한다. 전형적

인 국가군은 스웨덴을 포함하는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

들이다. 그러나 북구국가 중 노르웨이는 대륙형에 가까운 특성을 보이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는 대륙국가이지만 보육정책에 관한 한

은 노르딕국가에 근접한 양상이다.  

스웨덴은 몇 가지 측면에서 이 유형에 근접한 특성을 보인다. 스웨

덴의 육아휴직제도는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육아휴직사용을 강조함으로

써 양육책임의 양성평등의식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리

고 사용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대가 매우 길게 잡혀 있고 시간제 휴직

이 매우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는 출산장려주의에 기대어 여성의 직접 양육을 지원하는 양육

수당제도와 여성의 노동통합에 기여해 온 공공보육시설의 두 가지 반

대되는 인센티브를 창출하는 제도가 각각 발달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

근에는 양육수당의 성격이 육아휴직제도와 유사한 효과를 낳는 방식으

로 변화하 고, 공보육의 기여가 줄고 민간보육의 기여가 확대되는 결

과를 초래하는 변화가 있었다. 이 이외에도 부성휴가의 법제화 등과 

같이 양육책임의 부부 공유를 강조하는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유럽국가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추세를 공유하기도 하 다. 

두 번째 유형은 여성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적어도 자녀

가 어린 시절에는 여성이 임금노동을 중단하고 노동시장을 떠나서 아

이를 돌볼 수밖에 없는 인센티브구조를 제공하는 체제이다. 육아휴직

의 허용기간이 길고 그 기간동안의 소득지원 수준도 높게 유지된다. 

보육시설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그 대신 여성

에게 시간제노동의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 전형적인 국가는 독일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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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내륙국가들이다. 

독일은 전형적으로 여성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보수주의

적(또는 조합주의적) 복지국가의 유형을 대표하는 국가이다. 독일의 

일․가족 양립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표들을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한 바에 따르면, 독일은 ‘아이가 없는 여성의 취업비율’

과 ‘전체 파트타임 근로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아기를 둔 부부가정에서 어머니의 취업률’과 ‘대졸 어머니의 취

업률’은 비교국가 중에서 낮은 축에 속한다. 가족에게 현금으로 지급되

는 사회적 급여의 총액이 많은 편이고 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 

공급률은 매우 낮은 수준에 있어서 이러한 제도들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유형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미흡한 자유주의적 복지

국가군이다. 미국과 같이 보편적 제도로서의 아동수당과 공적서비스로

서의 보육시설, 유급육아휴직 등 양육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 

거의 없다. 개별 가족이 시장을 통해서 양육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

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제도와 적극적 조치를 통해서 노동시장을 합리화하고 여성을 노동시장

에 통합한다. 

국은 공보육체계를 갖추어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 고, 모성휴가는 26주라는 비교적 단기간에 대해서만 소득을 보

전해 줌으로써 여성이 1∼2년 자녀를 키워놓고 직장으로 돌아가는 경

력루트를 보편화하지도 못하 다. 전형적인 자본주의적(capitalist) 또

는 잔여적(residual) 복지국가의 성격을 반 하여 보육을 시장에 맡기

되, 그 대신 비용을 세제를 통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여성

노동을 공급 측면에서 진작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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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정책적 함의

우리나라는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을 통해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자유롭게 해주는 시스템은 거의 작동되지 않는 수준에 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모성휴가의 경우 급여의 사회보험화조차도 아직 실현되

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며, 남성의 휴가사용으로 양육역할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게 하는 정책적 노력도 전혀 시도되지 않고 있다. OECD 국

가들의 경우, 부성휴가(배우자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아버지할당은 이

제 선구적인 제도가 아니라 이미 보편화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 이용현황을 통해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현

재의 보육시설은 취업모에게 도움이 되고 있으나, 아의 시설이용률

이 낮고 다양한 형태의 시간탄력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서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경력단절을 완화하기 위한 기능은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비용의 수준이 높아 저소득층의 서비스 접근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을 위하여 보편성과 형평성을 원칙으로 하는 공보육체계의 확립을 보

육정책의 목표로 인식하는 데는 상당한 동의가 이루어져 있으나, 이러

한 선언적인 정책지향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는 행위주체간의 이견을 

좁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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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제3장의 부표

<부표 3-1> 노르웨이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Ⅲ 모형 Ⅳ

성별
(남성)

여성 -1.127
***

-.699
***

연령

(24세 이하)

25~34세 

35세 이상

.404***

.232*
.423***

.226*
.562***

.583***
.233*

-.048

학력 
(대졸 미만) 

대졸 이상 .555
***

.554
***

.796
***

.843
***

배우자
(없음)

있음 .363
***

.381
***

.846
***

.294
***

자녀수

(없음)

1명

2명이상

.256***

-.013

.262***

-.011

.205***

-.144
**

.326***

.081

거주지
(도시)

농촌 -.152
*

-.156
*

-.217
**

-.181
*

가구총소득(log) -.512
***

-.531
***

-.987
***

-.956
***

연도
(1979년)

1995년 -.124* .242*** .014 -2.563***

성별*연도 -1.210
***

연령*연도
25~34세*연도 .941

***

35세 이상*연도 1.670
***

학력*연도

배우자*연도 1.518***

자녀수*연도
자녀1명*연도 -.147

자녀2명이상*연도 -.388
***

상수 6.551
***

6.598
***

10.467
***

10.957
***

-2 log likelihood 11007.612 10878.610 14197.958 13870.452

N 

  주: 1) *** p<.001, ** p<.01, * p<.10  

     2) LIS 노르웨이 자료에서 거주지 변수는 도시/농촌으로만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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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모형 I - 여성은 남성보다 고용가능성이 낮다(coef=-1.127).

모형 II - 여성은 남성보다 고용가능성이 낮은데, 그 정도는 1979년

(coef=-.699)보다 1995년(coef=-.699+-1.210)에 더욱 차이가 커졌다. 

모형 III - 여성 가운데 25세 이상 여성은 그보다 나이가 어린 여성

에 비하여 고용가능성이 높다. 자녀가 1명 있는 여성은 자녀가 없거나 

2명 있는 여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이 높다. 대졸 이상 학력의 여성은 

그 이하 학력의 여성보다 고용가능성이 높다. 다른 주요요인들을 통제

하고 볼 때, 1979년과 1995년 사이에 여성의 고용가능성은 뚜렷한 변

화를 보이지 않는다(coef=.014).

모형 IV - 1979년에 25~34세 여성의 고용가능성은 24세 이하 여성

이나 35세 이상 여성에 비하여 약간 높다(coef=.233). 1995년에는 24세 

이하 여성과 25~34세 이상 여성의 차이는 더욱 커지며(coef=.233+ 

.941), 35세 이상 여성의 고용가능성은 24세 미만 여성이 아니라 25~34

세 연령대와 유사해진다(coef=-.048+1.670). 1979년에 한 명의 자녀를 

둔 여성은 자녀가 없는 여성이나 2명 이상 있는 여성에 비하여 고용가

능성이 높았다(coef=.326). 그러나 1995년에는 자녀 1명과 자녀 없는 

여성 간의 차이는 줄어들고, 자녀 2명 이상인 여성의 고용가능성은 24

세 미만 여성에 비하여 뚜렷이 증가한다(coef=.08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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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2> 스웨덴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Ⅲ 모형 Ⅳ

성별
(남성)

여성 -.384
***

-1.025
***

연령

(24세 이하)

25~34세 

35세 이상

1.713***

1.691***
1.723***

1.722***
1.064***

.912***
.108

-.081

학력 
(대졸 미만) 

대졸 이상 .328*** .309*** .733*** .716**

배우자
(없음)

있음 .918*** .793*** 1.101*** .261**

자녀수

(없음)

1명

2명 이상

.578
***

.490
***

.601
***

.491
***

.511
***

.012

.430
***

-.088

거주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179
*

-.053

-.205
**

-.039

-.574
***

-.144
*

-.526
***

-.155
**

가구총소득(log) -.891
***

-.877
***

-.835
***

-.875
***

연도
(1981년)

1995년 -.631
***

-1.014
***

.024 -2.708
***

성별*연도 1.011
***

연령*연도
25~34세*연도 1.441

***

35세 이상*연도 1.512
***

학력*연도

배우자*연도 1.658
***

자녀수*연도
자녀1명*연도 .000

자녀2명이상*연도 .172*

상수 8.766*** 8.883*** 8.202*** 10.304***

-2 log likelihood 12897.087 12784.061 16088.137 15639.963

N 

  주: 1) *** p<.001, ** p<.01, * p<.10

     2) 학력*연도 상호작용항 변수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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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모형 I -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이 낮다(coef=-.384).

모형 II - 1981년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이 낮았다고 

볼 수 있으나(coef=-1.025), 1995년에는 다른 주요 변수를 통제하고 보

면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거의 사라진다(coef=-1.025+1.011).

모형 III - 25세 이상 연령의 여성은 24세 미만 여성에 비하여 고용

가능성이 높다(coef=1.064 & .912). 자녀가 1명 있는 여성은 자녀가 없

는 여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이 높은데(coef=.511), 자녀가 2명 이상 되

는 여성과 자녀가 없는 여성의 고용가능성은 별 차이가 없다. 대졸 이

상 학력의 여성은 그보다 학력이 낮은 여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이 높

다. 다른 주요 요인의 효과를 통제하고 볼 때, 1979년과 1995년 사이에 

여성의 고용가능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모형 IV - 1981년에는 여성의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연령계층의 

향은 뚜렷하지 않았다(coef=.108 & -.081). 그러나 1995년 시점에서는 

25~34세 연령계층은 24세 미만 계층에 비하여 높은 고용가능성을 보

이며(coef=.108+1.441) 35세 이상 여성도 24세 미만 여성에 비하여 높

은 고용가능성을 보인다(coef=-.081+1.512). 자녀수의 효과는 1981년과 

1995년 사이에 큰 변화 없이 유사한 정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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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3> 프랑스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Ⅲ 모형 Ⅳ

성별
(남성)

여성 -.069 1.191

연령

(24세 이하)

25~34세 

35세 이상

1.403**

.818***
1.403***

.818***
1.135***

1.006***
.069

.177

학력 
(대졸 미만) 

대졸 이상 1.394*** 1.394*** 1.324*** 1.324***

배우자
(없음)

있음 .334*** .334*** .837*** .883

자녀수

(없음)

1명

2명 이상

.773
***

.804
***

.773
***

.804
***

.427
***

.225
**

-.044

.033

거주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319
**

.128

-.319
**

-.128

-.460
***

.363
**

-.460
***

-.363
**

가구총소득(log) -.989
***

-.989
***

-1.185
***

-1.185
***

연도
(1979년)

1994년 12.776
***

12.904
***

12.160
***

11.170

성별*연도 -1.260

연령*연도
25~34세*연도 1.065

35세 이상*연도 .829

학력*연도

배우자*연도 -.046

자녀수*연도
자녀1명*연도 .471

자녀2명이상*연도 .191

상수 -2.952 -3.081 .134 1.125

-2 log likelihood 6170.614 6170.611 5651.040 5651.037

N

  주: 1) *** p<.001, ** p<.01, * p<.10

     2) 학력* 연도 상호작용항 분석과정에서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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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모형 I - 고용가능성 면에서 여성과 남성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수준의 차이는 없다.

모형 II - 고용가능성 면에서 여성과 남성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수준의 차이는 없으며, 이는 1979년 뿐만 아니라 1994년에도 마찬

가지이다. 

모형 III - 25세 이상 연령계층의 여성은 24세 미만 여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이 높다(coef=1.135 & 1.006). 자녀를 1명 둔 여성은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하여 높은 고용가능성이 있으며(coef=.427), 자녀를 2명 

이상 둔 여성도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해서는 높은 고용가능성을 나타

낸다(coef=.225). 대졸 이상 학력의 여성은 그 이하 학력의 여성에 비하

여 고용가능성이 높다(coef=1.324). 다른 주요 요인들을 통제하고 볼 

때, 1994년은 1979년에 비하여 여성의 고용가능성이 높다.

모형 IV - 상호작용항을 포함시킨 모형에서 1979년에는 25세 이상 

여성과 그 이하 연령층의 여성간에 고용가능성 면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1994년에는 25~34세 여성과 35세 

이상 여성은 25세 미만 여성에 비하여 높은 고용가능성을 보인다(coef= 

.069+1.065 & .17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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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4> 독일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Ⅲ 모형 Ⅳ

성별
(남성)

여성 -1.852
***

-1.662
***

연령

(24세 이하)

25~34세 

35세 이상

.030

-.196

.046

-.194

.298*

.278*

-.271

-.725***

학력 
(대졸 미만) 

대졸 이상

배우자
(없음)

있음 -.592*** -.488** -.792*** -.714***

자녀수

(없음)

1명

2명 이상

-.246
*

-.530
***

-237
*

-.521
***

-.653
***

-1.192
***

-.508
***

-.971
***

거주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117

.079

.119

.078

-.065

-.004

-.076

-.009

가구총소득(log) -.634
***

-.641
***

-.695
***

-.714
***

연도
(1981년)

1994년 1.453
***

1.594
***

1.453
***

.535*

성별*연도 -.321

연령*연도
25~34세*연도 1.036

***

35세 이상*연도 1.699
***

학력*연도

배우자*연도 -.404*

자녀수*연도

자녀1명*연도 -.204

자녀 2명 이상

*연도
-.301*

상수 8.334*** 8.258*** 7.133*** 8.008***

-2 log likelihood 3070.474 3068.430 6220.540 6158.569

N

  주: 1) *** p<.001, ** p<.01, * p<.10

     2) 학력변수, 학력*연도 상호작용항 분석과정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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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모형 I -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이 낮다(coef=-1.852).

모형 II -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이 낮은데, 이 점은 1981

년이나 1994년 모두 마찬가지이다.

모형 III - 여성의 경우 25세 이상 연령계층은 25세 미만 여성에 비

하여 고용가능성이 높다. 독일에서는 자녀가 1명 있는 여성은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이 낮아지고(coef=-.653), 자녀가 2명 

이상이 되면 자녀 없는 여성과의 고용가능성에 있어서의 차이는 더욱 

커진다(coef=-1.192).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고 볼 때, 독일 여성의 고용

가능성은 1981년에 비하여 1994년에 증가하 다.

모형 IV - 1981년에는 25~34세 연령층 여성은 25세 미만 여성과 고

용가능성 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다만, 35

세 이상 여성은 25세 미만 여성에 비하여 낮은 고용가능성을 갖는 것

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1994년에는 25~34세 여성의 고용가능성은 25

세 미만 여성에 비하여 높아졌고(coef=-.271+1.036), 35세 이상 여성의 

고용가능성은 25세 미만 여성에 비하여 높아지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

었다(coef=-.725+1.699). 자녀수에 따른 고용가능성은 1981년과 마찬가

지로 1994년에도 자녀수가 많을수록 고용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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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5> 네덜란드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Ⅲ 모형 Ⅳ

성별
(남성)

여성 -.940
***

-1.318
***

연령

(24세 이하)

25~34세 

35세 이상

-.140

-.888***
-.102

-.854***
-.383**

-.894***
-.253*

-.836***

학력 
(대졸 미만) 

대졸 이상 1.232*** 1.218*** 1.249*** 2.487***

배우자
(없음)

있음 .507*** .489*** .894*** 1.394***

자녀수

(없음)

1명

2명 이상

-.140

-.095

-.141

-.121

-.472
***

-.629
***

-.949
***

-1.235
***

거주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가구총소득(log) -.717
***

-.702
***

-.994
***

-.993
***

연도
(1983년)

1994년 -.514
***

-.702
***

.620
***

.791
**

성별*연도 .784
***

연령*연도
25~34세*연도 -.046

35세 이상*연도 .143

학력*연도 -1.429
***

배우자*연도 -.854
***

자녀수*연도
자녀1명*연도 .960***

자녀2명이상*연도 1.133***

상수 7.103*** 7.114*** 9.033*** 8.745***

-2 log likelihood 4037.898 4019.074 7281.752 7182.658

N

  주: 1) *** p<.001, ** p<.01, * p<.10

     2) LIS 네덜란드 자료는 거주지역 변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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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모형 I -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이 낮다(coef=-.940).

모형 II - 여성과 남성의 고용가능성 차이는 1983년(coef=-1.318)에 

비하여 1994년(coef=-1.318+.784)에는 완화되었다. 

모형 III - 25세 이상 연령계층의 여성은 24세 미만 여성에 비하여 

낮은 고용가능성을 나타낸다. 35세 이상으로 연령계층이 올라갈수록 

고용가능성은 떨어진다. 자녀수도 마찬가지로 자녀가 많으면 고용가능

성은 낮아진다(coef=-.472 & -.629).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가능성은 높

아진다(coef=1.249).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고 볼 때, 네덜란드에서는 

1983년에 비하여 1994년에 여성의 고용가능성이 증가하 다.

모형 IV - 연령계층이 올라갈수록 고용가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은 

1983년이나 1994년 모두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자녀수의 효과는 두 

시점 사이에 차이가 나타난다. 1983년에는 자녀가 1명 있는 여성은 자

녀가 없는 여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졌으며(coef=-.949) 

자녀가 둘 이상 있을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하 다(coef=-1.235). 

그러나 1994년에는 자녀가 1명 있는 여성과 자녀가 없는 여성 사이에 

고용가능성 면에서 차이가 사라졌고(coef=-.949+.960), 자녀가 둘 있는 

여성과 없는 여성간의 고용가능성 차이도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coef=-1.235+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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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6> 캐나다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Ⅲ 모형 Ⅳ

성별
(남성)

여성 -1.188
***

-1.393
***

연령

(24세 이하)

25~34세 

35세 이상

.122*

-.427***
.121*

-.423***
-.004

-.300***
-.244**

-.719***

학력 
(대졸 미만) 

대졸 이상 .741*** .744*** .889*** .802***

배우자
(없음)

있음 .146*** .146*** .717*** .014

자녀수

(없음)

1명

2명 이상

.302
***

.137
***

.292
***

.126
**

-.009

-.413
***

-.161
**

-.702
***

거주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351
***

-.393
***

-.353
***

-.398
***

-.270
***

-.529
***

-.248
***

-.498
***

가구총소득(log) -.410
***

-.410
***

-.659
***

-.638
***

연도
(1981년)

1994년 -.979
***

-1.089
***

-.100
***

-1.625
***

성별*연도 .289
***

연령*연도
25~34세*연도 .410

***

35세 이상*연도 .660
***

학력*연도 .088

배우자*연도 .951
***

자녀수*연도
자녀1명*연도 .268***

자녀2명이상*연도 .477***

상수 5.771*** 5.857*** 6.431*** 7.261***

-2 log likelihood 30355.872 30335.801 42159.454 41730.757

N

  주: *** p<.001, ** p<.01, *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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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모형 I -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이 낮다.

모형 II -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이 낮지만, 1994년(coef= 

-.1393+.289)에는 그 정도가 1981년(coef=-1.393)에 비하여 약간 완화되

었다. 

모형 III - 35세 이상 여성은 그보다 낮은 연령계층의 여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이 낮다. 24세 이하와 25~34세 간에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

는다. 자녀가 2명 있는 여성은 1명이나 없는 여성에 비하여 고용가능

성이 떨어진다.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른 주요 요

인을 통제하고 볼 때, 캐나다에서 1994년에는 1981년에 비하여 여성의 

고용가능성이 약간 낮아졌다(coef=-.100).

모형 IV - 1981년에는 25~34세 여성은 25세 미만 여성에 비하여 낮

은 고용가능성을 보이고(coef=-.244), 35세 이상 여성은 더 큰 차이로 

고용가능성을 낮춘다(coef=-.719). 이러한 연령계층별 고용가능성의 차

이는 1994년에는 사라지거나 오히려 관계가 역전된다(coef=-.244+.410 

& -.719+.660). 자녀수도 마찬가지로 1983년에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여

성의 고용가능성은 낮아졌으나, 1994년에는 자녀가 1명인 여성과 자녀

가 없는 여성의 고용가능성에서의 차이는 사라졌으며(coef=-.161+.410), 

자녀가 2명인 여성과 자녀가 없는 여성간의 차이는 줄어들었다(coef= 

-.70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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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7> 국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Ⅲ 모형 Ⅳ

성별
(남성)

여성 -.735
***

-2.172
***

연령

(24세 이하)

25~34세 

35세 이상

.987***

.812***
1.046***

.914***
.523***

.474***
.172

-.043

학력
(대졸 미만) 

대졸 이상 .547*** .571*** .441*** .456***

배우자
(없음)

있음 .605*** .057 .214** .240**

자녀수

(없음)

1명

2명 이상

.365
***

.074
*

.325
***

.045

-.031

-.356
***

-.157
*

-.365
***

거주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가구총소득(log) -.433
***

-.421
***

-.538
***

-.547
***

연도
(1979년)

1994년 -1.293
***

-2.366
***

-.365
***

-.975
***

성별*연도 1.667
***

연령*연도
25~34세*연도 .497

***

35세 이상*연도 .722
***

학력*연도

배우자*연도 -.059

자녀수*연도
자녀1명*연도 .175*

자녀2명이상*연도 .014

상수 4.163*** 4.954*** -.538*** 5.186***

-2 log likelihood 19415.968 19171.536 25953.504 25914.191

N

  주: 1) *** p<.001, ** p<.01, * p<.10

     2) LIS 국 데이터는 거주지역 변수가 없음. 

     3) 학력*연도 상호작용항 분석과정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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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모형 I -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이 낮다.

모형 II -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이 낮은데, 1979년에는 

그 차이가 매우 컸으나(coef=-2.172), 1994년에는 그 차이가 약간 축소

되었다(coef=-2.172+1.667).

모형 III - 25세 이상 여성은 25세 미만 여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이 

높다(coef=.523 & .474). 자녀수가 2명 이상인 여성은 자녀가 없는 여

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 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없으나, 자녀가 1명인 

여성은 더 높은 고용가능성을 보인다.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가능성이 

높다. 다른 주요 요인들을 통제하고 볼 때 국에서 1994년에는 1979

년에 비하여 여성의 고용가능성이 낮아졌다(coef=-.365).

모형 IV - 1979년에는 연령계층별로 고용가능성에 차이가 없었으나 

1994년에는 25~34세 연령계층은 그 이하 연령층보다 고용가능성이 높

고(coef=.172+.497), 35세 이상 연령층도 25세 미만 연령층에 비하여 고

용가능성이 높아졌다(coef=-.043+.722). 1979년에는 자녀가 1명 있는 여

성은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이 약간 낮았고(coef=-.157)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여성은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

이 그보다 좀더 많이 낮았다(coef=-.365). 그러나 1994년에는 자녀가 1

명인 여성은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 면에서 차이가 없

어졌다(coef=-.157+.175). 자녀수가 2명 이상인 여성과 자녀가 없는 여

성간의 고용가능성 면에서의 차이는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coef=-.365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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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8> 미국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Ⅲ 모형 Ⅳ

성별
(남성)

여성 -.856
***

-1.261
***

연령

(24세 이하)

25~34세 

35세 이상

.190***

-.480***
.198***

-.471***
.084*

-.047

-.114

-.651***

학력 
(대졸 미만) 

대졸 이상 1.002*** 1.002*** .844*** .836***

배우자
(없음)

있음 .362*** .360*** .788*** -.344***

자녀수

(없음)

1명

2명 이상

.150
***

-.263
***

.145
***

-.267
***

-.195
***

-.656
***

-.177
**

-.706
***

거주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372
***

.308
***

.366
***

.306
***

.405
***

.403
***

.380
***

.385
***

가구총소득(log) -.215
***

-.212
***

-.496
***

-.420
***

연도
(1979년)

1994년 -1.624
***

-1.877
***

.194
***

-2.030
***

성별*연도 .510
***

연령*연도
25~34세*연도 .307

**

35세 이상*연도 .768
***

학력*연도 -.005

배우자*연도 1.082
***

자녀수*연도
자녀1명*연도 -.016

자녀2명이상*연도 .066

상수 3.884*** 4.028*** 3.796*** 5.241***

-2 log likelihood 36228.973 36167.368 50536.816 52670.221

N 

  주: *** p<.001, ** p<.01, *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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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모형 I -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이 낮다(coef=-.856).

모형 II -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이 낮지만, 그 차이는 

1979년(coef=-1.261)에 비하여 1994년에는 줄어들었다(coef=-1.261+.510).

모형 III - 25~34세 연령계층은 24세 미만의 연령계층에 비해서 고

용가능성이 높다. 자녀가 1명 있는 여성은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이 낮고(coef=-.195),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여성은 고용가

능성이 더 낮다(coef=-.656).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른 주요 요인들을 통제하고 볼 때 미국에서 1994년에는 1979년보다 

여성의 고용가능성이 약간 높다(coef=.194). 

모형 IV - 1979년에는 35세 이상과 25세 미만 여성 사이의 고용가능

성의 차이는 분명하 으나(coef=.651) 25~34세와 25세 미만 여성의 고

용가능성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1994년에는 25~34세 연령계층의 여

성은 25세 미만 여성보다 고용가능성이 약간 높아졌으며, 35세 이상에

서는 고용가능성의 차이는 역전되었다(coef=-.651+.768). 자녀가 1명 있

는 여성은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하여 고용가능성이 낮고,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여성은 고용가능성이 더 낮은데, 이러한 현상은 1979년도와 

1994년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가

능성은 높아지는데 이 현상도 1979년과 1994년 간에 차이를 나타내지

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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